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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약문1

1997년 8월 19일 북한 금호지구 공사현장에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구체적 진전을

상징하는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분단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

었다. 원래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북한핵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관계 당사국의 이

해타협의 산물이지만, 분단이후 끊임없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를 회고해

볼 때 사업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 lABA 의 핵 사찰, 북한의 초기보고서

와 사찰 내용의 상이, lAEA 의 특별사찰 요구 및 북한의 거부, 안보리 의장의 특별사찰

허용 결의, 북한의 NPT 탈퇴,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및 타결, 각종 의정서 체결, 착공식

거행이라는 지루한 통로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하였다. 최소한 남북관

계에 돌발변수만 돌출되지 않는다면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별다른 장애 엾이 추진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수로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총량을 월등히 초과

하는 대역사라는 점이다. 둘째,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KED0가 북한 영토내

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인들

이 제한된 지역에서만이라도 자본주의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넷째, 경수로

지원사업과정에서 남한의 엄청난 물량이 북한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며, 남한의 선진적

인 기술의 시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경수로 사업은 계속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KED0 라는 다자협력체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

이므로 그 성사 가능성이 어느 사업보다도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시켜 줌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 대비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

별성을 가지게 된다.

남한정부는 경수로사업을 통하여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진정한

민족공동체로 발전해가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 사

업을 통하여 의도하는 바와 본 사업을 인식하는 바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남한배제전략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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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지할 짓으로 전밍·된다. 과거 북한各 핵문제를 게기로 미국파의 3접헙상을 통하이 국

제적으로 고립된 상촹을 틸'피하고, 역으로 한미동빙)관계를 약촤시키려는 복적의 일환

으로 모든 껴상에서 남한배제의 원칙은 강럭하게 추진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남한베

전략은 겅수로 괸·련 북한측 덩<·(자-趾의 일련의 발언에서도 1데로 고수되31 있다. 결국

북한은 경수로 긴싣을 미북관게 게11을 위한 지魂대로 심-는 동시에 남북관게외-는 칟저

히 분리시키는 입장을 견지'惱·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리인 먼에서 데북경수로지운1사업은 징섹된 남북관게애 해IA의 바랍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미곡1해줄 깃으로 진인-된다, 남한 정부가 수심억 딜·러의 건

싣비- - 을 부답하면서까지 북한에 ·겅수로를 건실헤 주는 궁극적인 g적合 동 사업을 통

하여 h1북관게 개신의 기들을 미·런하고 한민족의 빈엉과 통일을 이룩하리는 데 있1가.

이러한 접에서 데북경수旦지원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직인 측민에서 남북관

계 개선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에 이비-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북겅수로·지윈사업올 통하어 남한은 昏 사업 추진의 심적 역할을 수宅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려는 정첵%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경수로 사입으로부

f-1 파셍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먼에 북한은

경수로사업을 통하어 헥개발 의지를 포기하는 대신 내체에너지 확보와 징수로를 지원

번·게 될 깃이머, 미국파 일본과의 국교정상촤 고<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차보

하·게 됨 것이디-. 이러한 점에서 데북경수로지원사업은 남북한 콩히 대단히 유익한 사업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겅수로 긴설과 같이 상호이익이 존

제하는 영억에서 남북간의 
'힙럭이 

게속될 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문제는 남-A한이 주체가 되는 민족7제이자 주IA4 J·의 이해관게가 립되는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1970년내까지 한반도&제의 111족문제화를 시도하딘 뷰한은 1980

년대 이수 민족A(제최-의 비중을 닐'추며 국제촤의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반먼에 냠

한의 데북정첵은 민족문제촤의 비중을 높이1*] 국제문제촤의 비중을 넛·추려는 깃으로

불 수 있다. O-러나 북한헥문제가 한반도 민족문제회.의 범주를 떠나 미<-·r을 骨심으로

한 괸·게 딩-시·5f들이 연괸·된 <·:·제문제로 전香苟<旦써 남谷정부의 대- 정책도 5 f제공丑

촤를 통한 한반도 )/제해절애 중접을 두1<- 것으로 선최하고 있다.

21. 긷과 대북겅수 지원시자]d;-1 KED0 라는 디·지재력체외- 북한간의 협의를 통헤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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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수로지원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도

남한은 KED0 와 같은 다자협력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고

립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여 남북대화의 가능

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대남강경정책과 대미유화정책을 병행하여 구사하고 았다. 또한 남한 당

국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상

等에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울 것

이다.

북한이 대남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만의 일방적인 대북포용정책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은 북한에 유리한 것이 아닌 남한에 유리한 것으

로 결말이 날 것이다. 냠한정부가 경제논리에 따라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통일겪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수로 카드를

이용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목표의 달성보다는 장기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금번 경

수로 사업을 이용해야 管 것이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민족공동

체 건설의 서장을 여는 전환기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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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21C를 맞이하고 있다. 분단국가로서 비극적인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통일임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

기 위해서는 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제시된 여러 가지 통일방

안 중에서 그래도 현실적 방안으로서 교 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의 저변에는 이질적인 남북한 사회를 동질적인 사회로 전

환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의 전제임이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다. 물론 남한도 변화해야

하지만 변화의 펼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곳이 북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체

제의 변화는 통일실현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남한이 유도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업

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교 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기대와 다르게 대립과 갇등의 관

계를 지속하여 왔다. 지난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청산

하고 민족의 새로운 장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도적 장치로 기대되었으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와 협력이라는 상반된 장을 오가면서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 동안 분단의 당사국인 남북한의 내부적 사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은 骨속도로 변화되었다. 한반도 냉전의 한 당사자인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

일 체제의 출범, 그리고 북한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양

상은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변화의 실상은 남한의 협상력을

높임과 동시에 북한의 협상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남한의 협상력이 지금 시기보다 유리했던 국면은 찾기 어려

울 것이다. 이젓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대내외적 처지가 매우 취약해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금속하게 변모하는 내의적 환경에 직면하여 새로운 
' 

체제생존'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북한핵 문제의 돌출은 바로 체제생존 전략의 일환으

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카드를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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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일본에 제기함으로써 체제우-지에 필요한 지·71合 커득힘·파 동시애 남한과 동등한 힙

상력의 2처득을 도모 하고 있다.

북한의 헥분제는 남한의 R:]징페서 볼 때 북한의 체제셍존의 길을 일어7·뇬 것입과

동시에 L.t 동안 지속적으로 71지해왔딘 북한과의 교 7-외· 힙리을 통한 신의의 겅젱이라

는 기회骨 제공해주고 있다. , 북힌· 핵분제 해절%·빕으로 타결된 데북겅수로지원사

업은 헌재의 북한체제를 -7지시키는 자원을 제공히.는 깃임과 동시에 남북공동체 건섣

의 에비적 사업이리·는 이중셩율 네포하고 있는 )이다. 대북깅수로지우1시-업}뷰만 아니

리- 북한과의 거의 모든 교·7, 헙릭 사 1은 북한 체제의 생존과 밀접한 관런을 1겟고 있

니.. -{;r'한이 남북]'It-0- 켜력 사입各 북 
'l- 

체제의 -2-괴를 기·속화시킬 i 있는 
4 트로이 목

x ·1-'5-t 보고 있으1/-1서도 수용하지 일·'읍 수 없는 것은 비-로 남%F교류 1력사7]으로 야기

되는 이중적 결가에서 비롯된다.

남북]'1'ty힙릭사 l-F 남%PA'i· 모 두에게 기최 득과 상실이란 이중적 건피.를 안·기

될 것이디-.l) 이 과정에서 이)-… 쪽이 유리한 긷과吾 획%함 수 있을 것인가의 -ICA는 단

정·리으로 볼 수만-P, 없는 깃이1피, 장 · 단기적인 측<9으로 구분헤서 兮피보이-이· 할 것이

니-. J·기적인 측%1J에서 남-J]d-퓨헙력 사71-P, A-힌-제 A-지에 궁징적인 잉향各 미칠 깃

이다. 이러한 조]메문에 대님-적네정책을 게속 -3-지하는 북한과의 )]1류'협릭사업을 진게

하는 깃이 
"자칫 

호Ls-이 세끼를 키- 는 깃이 아닌가X5하는 의구심으로 1솬전하기도 한다.

-Ll-힌·이 기·징· 필-9-로 叫는 식링7피· 에너지 - 문애서의 지원이 지.칫 데님군·/내정첵의 자원

-S- 제공해 e 
' 

부메랑 효과'로 권밀-이 t균 
수 있다는 우러 속에 

t 

대북봉쇄정책

(couuliumcut)'에 대한 징력한 선호도를 니-다%11다.

/1 러니- 징·기직인 측면에서 본 매, 남-봐교A-.협벅시-rf은

� 

lit 류와. 헙력合 통한 남%'한공

동재 칭-신·%]라는 복표 하에 지속적-이로 전개해 나기-이· 71-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극도로

페4적이/il 인윈적인 사회를 혁, 개빔-의 <)로 유도하고, 납북의 동질성음 회복하기

위%서는 켜극 인 p}1입정피(eng@ernent 이

� 

체텍되이야 하이, 님·북2t류힙릭사%의 원쵤.

毛- 전,개기- - 8-원힌- 통로리·A 인식이 낄리 있-는 젓이니..

1) 내북강 . -F정2%의 잉힝:에 A%-해시는 litI-Hyun Ptlik 
"

Thc Ocucva Prmnewurk Agrccmcul 1111(l Soulh

Korea's Strategy o f BI g[Igcll1eu(," Korca m d Wol뀌 Affah, Vol. XVII, No. 4, Rcscilrch Couter for Peacc

1111(j Uuificzl(io11 o f' Korwi, (WhIler,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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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시점에서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통독 정책의 상징적 구호로 제시했던 
t 

접

촉을 통한 변화'의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사이의 교 류와

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 의 노 력은 1972년 동

서독 기본협정이 체결된 뒤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 동독인 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일으

켰으며, 동독정권 붕괴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남

북교류협력사업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발휘

하여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조명되어

야 할 젓이다, 북한의 통일정책 및 대남혁명노선이 공식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기적 측면에서 김정일 체제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젓 이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

서 볼 때. 동 사업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결과는 남한의 통일정책에 부합될 가능

성이 많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관계당사국의 참여 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남북교류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이 경비와 뭏자, 그리고 인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얻어짇 수 있는 파급효과는 대부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북한핵문

제 해결과정은 미국의 주도하에 남한과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1994년 10

월 북미3단계고위급회담에서 타결된 이래로 난항을 거骨해왔지만 경수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한다는 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북한의 핵안전협

정 가입, 국제원자력기구(tntemational Atomic Energy A 8ency, 이하 lAEA )의 핵 사찰, 북

한의 초기보고서와 사찰 내용의 상이, 특별사찰 요구, 북한의 거부, 안보리 의장의 특별

사찰 허용 결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 y, 이하 NPT ) 탈퇴, 북미

고 위급 회담 개최 및 타결, 각종 의정서 체결, 착공식 거행이라는 지리한 통로를 거치

면서 경수로 건설사업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하였다. 최소한 남북관계에 돌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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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셍기지 않는디-1편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1飢다론 장애 엾이 추진펄 수 있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의 조1제조조1으로서 남북교류헙럭을 통한 동질성 최복이라는 띵제

가 북편수로지우1사업으로 51·체촤되이 가는 시점에서 동 사업이 남북관게에 여하한

엉향음 미칠 깃인가를 전밍·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헤서 칫째, 1993년 i월

-A한의 NPT담퇴로부터 경수로 칙-공 시까지의 %0과정을 신'피보머 둘 , 남북교류협럭

차원여서 경수로 사업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다지-리$-로 살피11미, 셋쩨 깅수로 사입이

진헹되어 기.는 과정에서 예상힐· 수 있는 남북관개 1
%
Il최.에 대한 진망을 시도한다. 끝으

로 경수로 사71 R]하는 정부딩'국의 정시적 입징·에 대한 조명파 그 대인·을 제시하고

지- 한다.

2. 북한 헥문제 대두와 경수로 협상

2. 1 북한 핵문제 대두

북한의 헥개발은 오래 전부터 주)y국가 뿐만 아니리- 이보유국들의 의혹의 내상이었

다.2) 북한-) 휴전헙상이 티·결되고 대네적드로 v-1후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

럭의 이용에 대해서 곡[은 관심을 기울었다,3) 싣래로 1956넌 3월 북한은 윈자럭 관 불

리학자를 소런 
' 드브나핵연구소'에 30이명을 연수차 파견한 비- 있고, 1963넌에는 소힝

연구벙- 윈자로 IR'l'-2000을 도입 선치하였디-.4) 북한과 소런간에 원자력헙징이 징식으로

조인된 1059<1부터 북한은 국책사업으로서 헥개빌을 추진할 것을 징정하었다, 1964닌

-%1힌-Pc 잉변지익애 y<1지-럭인31-소를 힐립하었고, 이와- 동시에 김일성종합대학과 길리공

J L w

2) ll45%J 부터

� 

1994닌까지의 북한헥문제외· 관린헤시는 Michilel 1, Mazzar
,

Ntdi Korea (171(/ T/Ie 19071619

(Houudmi11s, Basiugrnoke, Hampshire : Macmrntm Pmss LTD, 1995)暑 l·조,

3) 북한이 종전된 지 언바 인·되는 시7]에서 d)>게발에 진력을 기울인 깃은 두 가지 측띤에서 살피各 수

있다. 칫쩨, 북한에는 석단자원은 품%L하지만 식-8-지-윈이 전무하다, 반먼에 메장신이 퐁부한 우리·A

광신·을 소유하고 있다, 이리한 짐을 고리'骨 IfiI 대체 에너지3으로서 에게빌'은 매우 릭적인 깃이있

음 가능성이 높다. 曾캐 이유보서는 에무기 개빌에 대한 유혹이다, 左蕭勝巳, l)Mil)鮮 恨%f) 核戰略

. , (束京:光文41<, IE4), P]),18-20.

4) 겅수로시.입지원기혀VI-, 
l 네북경수로지원사7]의 추진w죈尋·과 진밍·1 (R97.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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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학에 핵개발연구부서를 설치하였다. 이로 미루어 북한의 핵개발은 아무리 늦추어

잡아도 1964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엽에 출력 4}000-10,000KW(e)

의 소형 원자로를 제공받아 가동하고 있는 젓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1984년부터는

이전보다 대형 원자로를 도 입하여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도 1990년에 이르기

까지 소련의 원자력 연구기관에 연수자를 계속적으로 파견하였다.

위와 같이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얻어 원자력 기술을 습득, 축적하면서 원자력 산업

을 육성하여 왔으며, 1980년대 들어 영변지역에 독자적인 비밀 핵시설 건설을 착수함으

로써 핵무기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5) 미국과 소련은 냉전중임에도 물구하고

핵확산방지라는 공동이익의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였고, 소련의

압력으로 북한은 1彌5년 12월 12 일 NPT 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NPT가입에도 불구하고

동조약의 의무사항(3조 4항)인 1ABA와의 ' 핵안전조치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핵시설의

공개 및 사찰을 거부하다가 1992년 1월 30일에 비로소 가입하게 되었다.6) 이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핵물질과 핵시설 등 핵사찰 대상목록을 담은 
'

보유핵물질 및 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7)를 제출하였고 동 기구의 임시사찰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된 동 사찰 결과 북한 측

이 신고한 내용과 사찰 결과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북한 측이 5MW (e) 실험

용 원자로에서 1회에 걸쳐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산고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보다 많은 양을 추출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8 또한 신고한 방사화학실

5)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S9년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분석

과 프랑스의 SPOT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가 공표 되면서 부터이다.

6) 이것은 NPT 가입시 18개월 이내에 IAEA 
' 

핵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6년간 불이행한

것이었다,

7) 최초보고서에는 총 14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영변 핵물리연구소의 
' 

언구용 원자로 및 임

계시설 1개소' 펑양의 
' 

길일성 대학의 준임계시설 1개소,' 영변의 
' 

핵연료봉 제조 및 저장시설 1개소'

영변에 있는 
' 

핵발전 실험원자로 1개소(5천KW(이)' 영변 방사화학연구소의 
' 

방사화학실험실 1개소'

평북에 있는 
' 

원자로 1개소(20만KW(e))' 영변핵물리연구소의 
' 

발전용원자로 3개소(각 63만 5천KW(e))'

순진의 
' -(라늄 광산 2개소' 宅산, 박천의 

' 

우라뉴정련공장 2개소'이다.감지한, "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북한의 핵개발/' 경북대학교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제17집(1992), 60쪽.

8)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한 플로토늄의 양은 8kg 정도로 예상되며, 그 분량으로는 핵무

기 1-2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Rchert Gallucci
,

"

North Korea
,

Nuclear Non-Proliferation

an d National Secudty,
"

all Addrcss(Korean Peninsular an d World Security) ill Georgeto%Wt University(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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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실이 헥페기물 제처리시설을 위징'한 깃이 아닌가에 대한 의$이 제기되있다.Q) 특히

2곳의 미신고시설이 제처리한 핵페기몰 저장소로 추정되어 북한 측에 특省시-칠·을 요구

하였으니- 북한은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우·旦 사찰을 거부하고 12g3년 3월 12일

NIyr %l·퇴를 신언하였다. 북한의 NPT 탈되는 기존 헥보유회( 주도의 헥苟·산甘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진으로 반이-들여被으며 보다 직집적으로는 미국파의 직1]직인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있다.

2.2 북한 헥문제 해결과정

북한의 NPT 탈%]선언애 직먼하여 lAEA는 1993닌 3월 18일 긴骨이시·최를 소짐하어

북한에 데한 특1끄시-省·-8- 요구하는 긴의안을 체텍하어 3월 25일까지 시한을 정하어 CI

수용各 -931져-있다. C/l. 러니- 3한이 NPT 딘'퇴 선언을 칠회하지 않고 입징'을 고수하자.

lAEA는 3렬 31 일 특1星이사최룰 게최하이 북한 헥분 를 -13% 안보리와 총최에 보고하

기로 절의하었다, 이에 7-sU안보리는 4苟 8 일 북한의 NPT 복귀를 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히-11 5월 니 일 UN인-보리 겯의인·을 체덱리·으로써 북한핵개발 지지를 骨러싼 북한

과 국제사최의 대7]은 디-d- 깊이만 v-디-.

-l 한은 19)3닌 당-시 5MW(e)骨 싣헙- - 원자로 1기 기·W하고 었있으미, 영변과 내친

에 긱·긱· 50MW(e)if, 200MW(e)/f의 윈자력 맘진소를 조1섣 중에 있었다. 또한 원자로에

서 인출한 시- - 후 연료-%을 제처리하는 시실인 넹'사최.학실헙실을 운영하면서 이 시설

은 의-내하는 공사를 Al시히그( 있있다.IO)

이러한 싱-횡-에서 한 · 미 %국은 1993넌 1 1월 워싱틴에서 정상최도1-을 게최, 북힌의

[AlEA 사힐 수용 및 81북대촤의 신질4 진전이 이부어질 깅우 그 동안 중단되었던 북미

최h]-을 제게하여 북한 핵문 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 

철저叫고 광))l위한 접근 빙-닫1'l1)

國

/J/kJ,e/J,J(;L,,;IV[ ·:AL A,r. Pr.,l]...,.k . i,h ,l,. D.,,,.,t,,i. Pco, l.· R. ,,, l,Ii. . f Korca,‥

SIril(Ogic Pol·rntl:lush[Ille for Nutioulll S1ratog ic Sudios, No. 23 
, (March 1295). 페리 111 <·1책·장관은 사한

이 헌·제의 d)/개1)-l' 프로/L렘을 31.힐- 정-f 한해에 10 이상의 헥탄두플 1산들 수 있%리리.고 겸고한

바 있다. William J. Perry,
"

Allitlnce Eo)'gcd iu War, Tcm percd hy IrogiolMIl Challeu gcas,
"

DEFENSE

ISSUIES, V이umc 10, Numbcr. 100.

Bj %%로사입지71기획y)', 잎'의 랜', 2쪽.

IO) 툰일 l, [ 통일백서 1 <1歸5), 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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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은 1993년 12월 29일 뉴욕 실무접촉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 4개 동시조치'12)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미합의에 따라 1994년 3월 방북한 lABA 사찰

단에 대하여 북한은 일부 핵심시설에 대한 사촬 활동을 거부하였다. 7한 재개된 남북

간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대표 박영수가 
' 

서울 불바다5 발언을 함으로서 회담은

결렬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은 다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ABA는

1994년 3월 21일 특벌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

하였고, UN안보리도 1994년 3월 31 일 lABA 사찰 수락, 남북대화 재개 촉구 등을 촉구

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핵 위기는 1994년 5월 중순 lABA 의 감시 었이 5MW (이 원자로의 연료봉 제거작

업을 감행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였다.13) 북한의 폐연료봉 제거작업으로 lABA는 북한

핵개발의 과거 행적과 지난 시기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규명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

었다. 제거된 폐연료봉이 국제적인 감시체제나 안전보호장치에서 처리되지 않고 무방

비 상태로 놓여짐오로써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상

황이 된 것이다.14)

UN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은 1994년 6월 13일 외

교 부 성명을 통하여 fAEA를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유엔 제재가 취해질 경우 이를 곧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UN 안보리 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의 정세가 점차 급박해 지고 있는 시점인 1994년

6월 9일 미국의 지미 카터(]inlrny Carter) 전대통령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

할 계획임이 발표되었다. 카터 전대통령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

11) 여기에서 
' 

철저함(thorough)'이란 목표에 있어 핵문제의 철저하고 완전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 

괌범위함(broad)'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있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미이다, 통일

원, 「통일백서」 0995), 120쪽.

12) 
1

4개 동시조치'란 첫쩌)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1ABA 사찰 개시, 둘째 특사교환을 위한 낱

북 실무접촉 재개, 셋째 남한, 
'

24 Team Sp8 훈련중단 발표, 넷A 1994년 3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

3단계접촉 듕名 내용으로 하고 있다,

13) 데/06·/zingto+l Posf
, May 7, 1994, p. A20.

14) Steven R.Sowman
, Ellen C Collier, Lar ry A. Niksch

,
Rintl-Sup Shintl

,
North Korea's Nuclear Wea polTS

Pro gram U,S. Policy Opt iol1S
,

CRS Report for Congress, CRS94-470F, Washin g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une 1,
199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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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1·1-리吾 後을 목직으로 1994년 6윌 13일J;L티 18일끼.지 남북한을 방분하있디.,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키-터의 빙-북이 지극히 사적인 성걱의 것이라는 점15)을 분명히 健으니-

짐과려으로 공적인 어러 가지 일을 수행한 깃으로 간주되었다,

그 는 빙- 기간중 K]일성과의 최7]-을 통하어 lABA 사曾단이 게속 북한에 체류하민서

임무暑 수헹할 수 있는 게기를 마련健고, 원 5시실을 감시한 수 있는 장비의 원싱·유지

보징-도 방이-네었다, SC한 복한 측이 이러한 의무-趾 성싱히 이毛하띤 북미 3단게 고위骨

최딤-v 제 개최될 수 있을 깃이머. 그 자리에서 헥 그제를 骨러싼 북미긴·의 헌안 분제

V이 AL괸·적으로 논의될 수 있은 깃이라는 주]읍 공언하었다. 미국은 카티의 빌·북걷괴를

2정적으로 평가하민서 적진한 상宅-에 이旦먼 북미3딘예고위급최담에 임할 昏비가 되

어 었음을 표밍하었다.16)

미국은 196닌 6월 20일 주 UN 북한대표J>L暑 骨해 북한이 카터 진대통렁에게 針힌

닉-핵%3·런 내용을 히-인하도 요청히·는 대북 서한- ( 1虛{하였다. 동서한애서 북한헥 과

거에 대한 혜임요3L는 자제한 대신 북미 데촤의 기초로 칫 ,
5MW(e) 원자로 인료 제

징·전 d·지. 둘째 사- - 후 언료본 처리 骨지, A
cS쩨 1ABA 안조1조치 게속성 . 지를 제시

하있다.17) 북한이 헥연且를 제 장칙·히·지 일·'는 등 미a(이 제시한 세 가지 진제조긴을 수

용하%디-고 공식 희·인힘-에 따라, 미국은 6월 22일 북미i탄게고위급최昔온 7월초 제네바

에서 시작할 깃과 이 기간 骨에 북핵문제피. 북미괸·게게초1 문제를 호]의힐· 깃을 발표하

었다. 이로써 7-39 인-보리 제 걸의 추진은 중딘·되었고, 니.시 북미3딘·게51위급최남이

1994넌 7윌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있디·. CT-러나 북미 제네바최투]·은 개최 하부만인 IS94

년 7원 s인 AJ일성의 <1-직-스련 죽읍으로 언기되있으미, 아웁러 비접촉을 통해 준비헤

2던 님-d‥y 졍兮최甘도 길힉- 취소피었디·.

w m m

15) Dou glilS Johl, 
"

GIrtcr, l-iis owu Omissary, OtItpllCes White House
,

" '

fk IVav Port IMo·, luuu 20, 1卽4
,

p. A3. 징A닙, 1북헥 568일:骨린7') 弔정브의 네옹과 전릭:., (서운[서들·프레스, 1996), 21 1.기3쪽에시

제인벙-.

16) R. lefl'cry Smilh, 
"

Promisiug
'

Sigus Seeu In N. Korc11: 에때011 CatlIious 011 luspcctiou Vow
,

GIricr

SIll(Crneut," 
'

orn l>l/a&·tawfon Pl)S·/
,

Juuc 17, l%4, p. Al.

17) Robert s. GrecILSbergcr,
"

Prcsideu( Clirnon Sewi Siglls 이' Hope in Koreml Cdsis," l>IC id/al/ Street

. lotTfta/, ltmc 21, 1男4, p,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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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수로 협상

대북경수로 지원은 이미 북미2단계고위급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거론된

바 있으며, 북미3단계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였다.IS) 북한

의 김일성 사망으로 잠시 중단된 북미3단계고위금회담은 1994년 8월 5일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속개되玆다, 본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북미연락사무소의 교환설치 방안, 경수로 전환에 대한 지원문제, 대북한경협방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동 회담에서 북한은 경수로가 지원될 경우 흑연로 건설 중단 項 재처리 시설 해체

등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수로 노 형은 이미 원자력 협력의 경험이 있는

러시아형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이 재정공여자에 대한 방안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이를 철회하고 미국 측이 경수로 지원을 보장하고 주 계약자

가 되어 건설할 경우 모델이 어느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반응을 보임으로

써 남한형 경수로를 수락하는 태도를 취했다.19)

미국은 북한이 NPT 에 잔류하고 그 의무 및 1ABA 안전조치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동

선언을 이행하고 사용후 연료의 제3국 이전에 동의할 것과 5MW(이 원자로의 연료 재

장전을 포기하고 흑연형 원자로 추가 건설을 포기할 겻, 그리고 재처리 시섣을 폐기할

것과 혹연형 원자로 관련 여타 시셜을 해체할 젓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이에 동의할 毛

우 경수로 건설 지원에 대한 미 대통령의 서면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94년 8월 8일의 회담에서 북한은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핵 협상은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

다.20) 이에 따라 북미간에는 8월 12일 ' 

북미합의 발표문'이 공표 됨으로써 북핵 위기국

18) 경수로사업지원기 단, 앞의 글, 3쪽.

19) 정옥님, 앞의 글, 228쪽.

20j 북한 측의 협상 안은 (J)지난 5월말 영변 5MW(e)원자로에서 인출한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콘크

리트에 묻어 영구 폐기함으로써 플루토늉을 추가 생산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卷50MW(e) 및
200MW (e) 혹언형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영변 5MW (이원자로에 핵연료들 재장전하지 않겠다

는 項이다. 북한은 이같은 약속의 대가로 미국에 경수로 제공을 보장할 것과 헌재 북한이 겪고 있는

전력 난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 북한의 낡은 송, 배전 시설을 교체, 보수

해 줄 것을 요 구하였다. 미국은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 뿐 아니라 과거의 핵투명성도 叫보되는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으나, 북한은 과거 핵의혹 부분은 빼고 현재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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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은 해긷의 실마리를 振·아가기 시직·健다.

북미3단계고위급회님페서 북한에 대한 깅수로 지원문제가 구체촤되자 미국은 자급공

여의 데부,분을 hI딩·한 남한징JF에게 징수로 제공에 대한 결단을 촉5L하었다. 이에 정부

는 북한핵문세 헤건과 냠북관게에 미치는 긍정키 엉향을 고리하어 1994넌 8 . 15 데통

렁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3]징·合 친밍하었다.21) 이후 도 북미간애는

지리한 헙상이 속되었디·, ->1한 특유의 
' 

비링·끈 
·)술'과 ' 

지인7:)舍'에 따리. 최의는 난

항을 거-EL兎으나 19(-14닌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미3단계고위급최두]·에서 북미

기-분힙-의서(제네비·'힙'의1 )기- 체택핌트-로씨 북.-한 에분제L 해견의 실마리를 칫·게 되있

디.. 북한이 1勢3년 3윌 12일 NPT 딜·피믈 선인하고 NPT 제10조에 v-정된 3개월이 깅과

히-]7- 1넌 6개월이 지닌- 시주]에서 -A미긴·의 헥'힙상·이 티.唱된 것이디..

비-71-의는 북한씨의 과기문 는 일단 덮이두고 헌제외. 미레의 헥활동을 동절하는

것을 주 네셩-으로 하고 있다.72) 북한이 혹언김·속로 동짇파 페언료봉의 재처리吾 시도하

지 않는 내<l, 미1·r은 CI 내기·로 경수로 지 )괴. 전>}난 해소를 약속한 깃이다. 제네바

l-의AE 자체가 호]-의사힝·을 이행하기 위한 51·체적 la·안이 $함되지 않은 총론적이고 윈

칙적인 힙·의지만 북한의 적극적인 에게1%· i%임을 牛1 싱·내로 동질-壺다는 네서 의미

惱· 깆'고 있다.23)
m

의혹各 呵소히·는 깃만 약속하민서도 미국이 제시%1 경 적 실익·은 모두 1기겠다는 의지.클 )i 效다.
이 최담에서 북한 은 미히·파의 판게개선 15제는 진히 인d함·이 없이 

'힌제피. 
미래의 핵퀀.동 동짇과

%%로 x(일 밋 :1리지윈만을 밋'비.Il'i-자)( 제안兎디.. l 잉·인보J ,
1男4, 8. 9,

21) 김데$A은 1勢41J 굉-식.절 겅 시· 서 힌-헥唱·w의 투명성이 보장되언 복한의 겅수로 건실지윈 ·

A)/에너지의 핑촤적 이용파 핀권히·이 . 리의 ·지.본과 기술各 제공할 l-의가 있음을 브8하있다. 아울러

뮤한에 내 1 깅수로 d신지윈을 VI족공동체의 미래를 남북이 한께 실게하는 
a 

1족공동밈·진게픽t

사인으로 추진힙· 수 있읍各 강·조하있다. 통인원, 1 통9백서] (1995), 126쪽.

22) 재1·]1비-켜'의에 한 핑가는 회의론 지·%. 찬성론자 둘旦 니.누.어지 있다, 민지 l.성론지.들읜 A빌이론
(stmshiuc policy)'을 내세워 Al·한의 페 체제를 게ty·시킬 수 있는 게기블 마%]'穀1J는 데 8짐-뚠 Z

'

있e 빈·);0에, 최의0지·(skcptics)吾은 <B[한네부의 ]E알 기.V.싱, %권리)계의 회. 1성, CSf힌.의 Z

제 V 럽에 띠.른 갉경]·c신의 득세, L40집증하는 북한경제체 위기 7]-리 동을 내세-F미 부정적인 낑가

를 내리고 있다. Drrnkwart A, Rt때ow
,

9'nIC 
CIlIrngiug Gloh;tI ofdcr 1111(l Ils Ixnp1icatior,s for Kurt,als

14culliGczlliunf" ·Mt)-·%'C)i%f A)%Mr·s·, Vol. XVII, No, 4, Willtor 5 께5, Thc institutc fur Sluo-Sovict Studies,

HIlltyilUg 011iversity,

23) %l,레 님'한징빅-C 대4.l- 4수旦 1·]문제와 2만%'1히.이 디.各과 같은 목표를 1지헤 왔다, 0

핀파징에시 남한이 cv지 이'恒·을 %·*A헤야 tI.디.. 卷겅수로 지원패정各 반드시 남식&fl.게 게{:1에 도
-A이 되이야 한다. 23경수·로 지원은 북 . 미힙·의의 싱실한 이헹合 {l 로 추진되이야 한니.. g)국민적
지지외· 管의를 J]<내旦 추진피이이· 한다. 0 러니. 제네바'%1-의는 정부의 정첵4{표骨 ·종족시키기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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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합의문은 본 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과 기본합의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비공개

합의문(Confidential Milr 띠

�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며 주요 요지는 J)북한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발전소로 대체, 借북 · 미관계 개선, 卷한반도 비핵화 노력, 粉국제적인 핵확산금

지체제의 강화 등이다.24] 이 합의문으로 북한은 혹연감속로와 핵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고, 5MW (e)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은 안전조치후 제3국으로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L000MW(이 경수로

2기를 제공하고, 혹연감속로 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로 연갼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둘째 미국은 본 합의 3개월 이내에 통신 및 금융 거래에

대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영사 項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영사뫈계를 대사 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합의해 줌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셋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하

는 대신 북한 측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벽한 이행과 남북대화에 착수할 것을

약속 받았다. 넷째 북한은 NFT 잔류 및 tAEA 안전조치협정의 이행과, 경수로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년 비동결 핵시설에 대한 lABA 의 임시 및 일반사찰을 수용하

고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안전조치협정(특별사찰)을 전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한편 제네바합의 직후부터 한 · 미 · 일간에는 대북 경수로건섣 지원 문제와 관련한

공식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고위급, 실무급 등의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그 겯과 한

. 미 . 일은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의 재정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기구인 KEDO (Korea

홉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q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불

성실한 태도에도 기인하지만 첫째, 협상당사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싱-태에서 
'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협상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

구하고 한미공조체제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과의 정책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曾았다, 둘

째, 그 동안 정부는 
' 

선(先) 특별사찰 후(後) 경수로 지원'을 수엾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에서는 경수로 지원의 전제로 내걸었던 특별사찰이 3-5넌 뒤 경수로 원전공사의 중간단계로 미뤄졌

고
,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직결되는 폐연료봉의 북한내 건식보콴과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가 아

닌 봉인으로 타결묑으로써 정부의 대북 경수로 지원졍책은 새로운 국면에 맞추어 전면 재조정할 수

밖에 었게 되였다,

24) 통일원, 「통일백서」 (1995), 12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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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rgy Develo pment Or gan ization)를 l%5년 3월 q 일 c /-성하었다. KED0 의 설1 정은

KED0의 목적이 첫쩨, 1000MW(e) )( 2 한국표준힝 Y1전 대북제공사업의 재정과 공d

哲쌔, 1호기 왼·성 시까지의 데체에너지 공함 A%쩨, 기타 제네비.기본힙-의의 목적수'행을

위해 프1요한 조치 농이라고 적<it 있다.25) 한편 제 바 기본힙-의 서떵시 깅수로제공을

위한 W조f헙정율 6개월 내에 체주1管 수 있w- Ic력叫기로 한 약속(1995년 4월 기일

한)에 따리·, 북미간 진문가최의가 3차례 (북겅, 1卽4, I l. 30-12. 2 ; 베骨린, 1995. l, 28-2.

l; 베룰린 1995, i. 25-4. 20) 게최되었으나 잉7측간의 긴해 차이를 전히 좁히지 못兎으1지,

이족L 1백5넌 4월 중순 북미양측 i 차呵에 조1친 고위급 최님-을 통헤 헤졀을 시도했으

니- 이 또한 T신되<iC 밀-았다.

이들 회의에서는 징수로 노 헝과 겅수로 공에 있이서 중1}악할(주게약자)분제가 헥

심 XI·TI이 되있c]-. 그 동안· 남한은 대-8-겅수로지윈의 주공급지.로서 
" 

한국 표준.헝 모·慮

의 체택이 없는 한, 겅수로 지원부답금을 지붑할 수 없다't는 웝장을 기본우)칙으.且 견지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 

한국)L준힝 윈진' 
' 

한국의 중심역한'을 강력히 거부하먼서 한국

표준형 징수로가 북한사최를 %L너뜨리기 위한 
' 트로이 %1]I'라고 비난하빈서 미국이 겅

수로의 디자인, 긴설, 운임을 밑'아야 하며, 남한은 경수로 프로젝트에 부분허으로만 침

여할 7 있을 t이미 주도> J 침·이는 허용'留·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兎다.26) 미국 7한

한국표준힝에 대한 북한의 강겅한 반내에 직먼하자 주공급자로서 미국최사를, 그 리고

보조공급자兒-서 노]p한을 상정하는 겅수로공급%1정에 대한 A토-趾 시도하기도 했다.27)

그&-1니. 남한의 강력한 반발에 직1견한 미국은 북한 측에개는 정치적, 제징적, 기술적으

로 남한의 중심 억管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일다는 리장에서 한국표준헝 겅수로의 수

- - 을 요구한 반변, 남한 측에게는 겅수로 헙상을 윈만히 타결시키는데 목IL를 두고 긴·

접적인 빙'시을 동 남한 측의 잉보를 요칭하는 징책合 취하였다. 북한에문제피 3당사

C·r이리·고 한 수 있는 각국의 입장28)이 헌저한 차이름 보입으로써 경수로 공급에 관한
I p m

25) 위의 근, 129-12[]쪽.

26) 삭한은 제네비· 합의 니.길 이전에 한국힝 김수로을 제외한다낀 비시아, 프랑·t, 독입, 미국형 깅수로

중 이2fl ],·힝을 제공해V 싱·관似나·는 입징·을 러%디.,Robert (inlltlCCi, 0 1), c it,, p.6.

27) Stcvc Glzdn Ill d lIoherl Orceuhcrger,
"

U. S. is S[ruggliug 0 Hold Toge thor Nucloar A grcemeut w i(h North

Korea," l+r(i/f 5'treel J()11rna<, Fcbmm·y 21, 1295
, p. A24.

22) 고%딩·이 7-도히.고 있는 미 의최 에서 김토묀 북한핵)(l.제에 한 징책데안은 0)사한이 헥개믿
ill불 가지고 미51'이니. 동맹국의 이坤:i!l-게骨 심데하게 위%힐- 수 있음 만骨 오레 -7지8 가능성이 없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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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은 난항을 거듭하며 중단되었다,

V나 2995넌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북미 준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북경수로지원 문제와 완련된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점차 좁혀나가기 시

작했다. 쿠알라룸푸르 협상에서 북한과 머국은 KED0 가 노 형 및 주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합의에 이름으로써 한국 표준형 경수로 공급을 둘러싼 관계당사국간의 불협화

음은 일단락 되었다.29]

1995년 6월 13일 공동언론발표문의 형태로 발표된 쿠알라룸푸르합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경수로사업은 KBD0가 담당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 둘째 경

수로는 두 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1,000MW(e)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 기로 구서되

며. 경수로의 노 형은 KED0가 선정, 셋째 KEDO 북한간 공급협정을 체項을 위한 협상

개시 튼이다.30) 여기에서 
4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5과 
6 

한국표준형 毛수로의 채택5이라는

문구는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합의문 2항에 " 

경수로 노 형은 KED0 가 선정"하고

KED0 협정문에 
" 

경수로는 l
}
000MW(e)급 2 기의 한국 표준형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한국표준형 경수로 제공이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쿠알라룸푸르

합의는 노 형선정과 주계약자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남한이

KBD0 대표의 일名으로 대북협상에 나서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쿠알라룸푸르합의

다는 가정 하에 무작정 기다리는 젓, 2외교정상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포괼적 타결

(comprehensive settletnent)을 시도하는 것, 卷0. N 안보리 주도하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 4한반

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卷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

격을 감행하는 것, 卽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써 북한의 개발을 포기시키는 젓 등이다. Steven

It.Bowman
,

Ellen C, Collier, Larry A. Niksch
,

Rinn-Sup Shinn
,

op. c iL, pp. 11-IS. 각각의 대안은 문제점

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恭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을 NPf체제에 묶어둠으로써 핵叫산금지체제틀 유지시키는 데 모든 노 력을 경주했으며, 그 조건으로

서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타결이라는 선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한반도비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피터헤이즈, 고 대승 · 고 경은 옮김, ['핵 딜레마, (서울:

한울, 1993); 조재길, 「한빈·도핵문제와 통일」 (서울:삼민사, 2994);권태우, 「한국핵은 안되는가」 (서

울:지식산업사, 1994).

29) 쿠알라룸푸르 합의과정은 1한미공조체제의 이완 恭북미협상에 종속되는 남한의 수세적 입장 卷실

용적이고 유연한 북한) 실리의교로의 전환이라는 특접을 보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석승, 
"

김정

일시대의 낱북한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국제문제」 제25권 제9호(1994.3) 26-27쪽;문정인, "

국

제질서개편과 남북관계의 재평가:전략적공세주의를 위한 제언," 
r 월간통일경제」 통권 제5호(1995. 5),

555-570쪽 참조.

30) 통일원, 「통알백서, (1995), 130쪽.



20

ly-표 당일, K600는 제'3차 7]헹이사최를 긴51 개최하이 한<·r진럭(이하 한전)을 주게약

자로 내정하고 
' 

한전-KEDO간 게약자 지정 힙-의분'을 체텍 f'으로써 북한에 지원할

겅수로 노 힝이 한6'(·표준힝임- 확고히 히·있다,

s-t일·리-骨푸르 l·의에 띠.라 KED0외- 북한간 깅수%3[급협정을 체省히.기 위한 호]상이

시작되었다. 제1차 최71-은 1彈5년 9월 Il-15 l 7일'리·름平르에시 게최되었다, 이후부터

고위6:f과 전분기-3)f 최의를 명행히.1신시 양측은 공급<[1위나 상환조긴 이외에 기술기준,

인도일정, 통헹로 k 協'은 쟁)접 사힝페 대꼐 서로 지7하 대립하딘 끈에 1996닌 12월

16일 겅수로공g·헙졍 문인-o]1 데해 ti·의하)]1 되었다.3])

겅수로공귀L헙정은 공급)/]위, 공if 및 싱·횐. 조긴, -1한한의 헥괸·린 의무이헹, 이8B-조

- -分 주요내정-으로 하고 있다)2) 먼 저 공2범위를 보면 0) KED0 가 선정하는 2개의 1-A

긱-제 유로를 가진 l
,
000MW(리-;][· 가31깅수로 2기(한<·:-표준힝 의미) 제공 助부지준비, 부

지내외 공사- - 도로, 공엄. - 7, 공사관린 인원숙소 동 긴섣개시에 필요한 사항 2)넹지·

수 취 · ]111수시설, 마지<l 집71시설 윈71운영에 핀수적인 사힝· g)기디. 시·난레이리 듬

71 1 안진성 힉·%t에 필요한 사힝·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쩨, 공급 및 싱·場. 조긴은 일

필·도- f ]q/궈EiL - 6-싱- -%骨히·되, 상·쵠-드/ 지- 1기 3닌 거치 17년 j /이지-로 분曾싱·횐·d기

로 되어 았디·. )%쩨 -<1-한이 핵: 1우1 의)>L를 이헹하기 위하여 CONPT 진·류 卽헥동질 및

히1체 3페연료봉 국외반춥 C시 IAEA E]시 · 일반사친' 재개 <慘안전조치 진)핀이행 등이

37-정되어 9)V. 미-지비'-A로 이헹구조에서 (OKBDO는 겅수로시-%을 수헹曾 7게약지·暑

초1정하고, 주게약자와 상71게악 체견 卽북한은 북한기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수

AL사업 추진과 괸·71毛1 71한을 부이하는 깃 - 로 되이 있다.335 KED0외- 북한간에 겅수로

공3]f겨정이 체견Y/으로써 ·뷴힌-E 더 이)q' 한-L·r표준헝파 한<·f의 중십적 익할 수행이

비를 건 수가 但)]1 비었다- 이러한 바팅- 위에 KBOO// IA6년 3윌 20일 한전은 대북 겅

31) 71수로공6[l·71정은 [L내수로 시·71의 이심지 윈·31인 한국표준힝원자로의 곰il·과 한

이 보디- l:9%]l>히 희·인臧다는 %] . , %KED0와 ·l,p헌-이 협징당시.지.로서 Ah'LA:j정이 -:·
[제&약적 성걱을

깆'게 되있을 PF만 아니라 북한음 
-:·
:·제사최의 3/·)19에 y,L디· 리옹시킬 수 었게 됐다는 점, %시·il진햄

의 즉면에석 사3]자간 접-%과 윈자릭피 딩촤키 이各에 괸·한 명자차원의 뵤장이 3E함됨으로써 남북한

이 직%l 71러할 수 있%/. 계1· <l).·들3다.는 T]에서 의의룰 칠·을 수 있다, l' y잉·인보.l ,
1彈5, 12.

15,

32) 통31원, l
%.일이시 i (l%5), D7-l%쪽.

33) 경5%V시·9]x]%:]기 10-, 잎'의 d,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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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건설사업의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하였다.

이엄서 1996년 4 월부터 공급협정 후속조치를 위한 KEDO-북한간 의정서 협상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96년 7월 11일에는 '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34) 
&

통행535) 
4

통

신'36) 의정서가 발효되었고, 1997년 1월 8일에 ' 

부지인수}37) 
t

서비스이용538) 의정서가

발효되였으며, 1997년 6월 24일에 ' 

채무불이행시 조치'39)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경수

로 공급에 관한 대강의 원칙이 마련되였다.

의정서 발효와 함께 KEDO-북한간 협의를 상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를 협의하는 의정서 이행관련 실무협상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총 3차(1차협상 : 4.9

- 4,15 북한 신포, 마전지역, 2차협상 ; 5.31-6.7 북한 묘향산지역, 3차협상 : 6.23-7.2

뉴욕)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상 겯과 1997년 7월 2일 <l>남한 부지간 우편 및 통신연결

借출입 통관 및 해상수송절차 卷건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대책 鉛북한 인력 서비스 사

용에 대한 조건 및 범위겯정 등과 관련된 19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40)

3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KEDO는 UN둥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 면제향유 倦1 EDO직원과 회일

국 정부대표는 외교관 수준의 특권 면제 향유 卷1CED0계약자, 그 재산 및 관련활동에 대해서 KEDO

직원과 유사한 대우 보장 IKED0계약자 인원은 북측의 체포, 구금, 재판관할 및 집행으로부터 원칙

적 면제 卷1tED0는 부지내 자체질서 유지권 보유 卷 ED0가 직접 KED0인원에 대한 영사보호 기능

수행 등이다. 여기에서 영사보호 지역은 부지, 관련지역(항공, 공항, 통행로], 연계지역(비상시 등으로

관계되는 지역) 등 사실상 KErn 인원이 활동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曾

의 글, 6쪽.

35) 통행 의정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1사업개시에 필수적인 통행로 확보(사업진전에 따라 효율적인 통

행로 추가, 조정) $사업초기에는 기존 통행 밤식 및 북경 - 선덕(부지인근)간 고 려항공 이용 {2개의

펼수해로 확보(장비 물자 수송을 위한 바지선 항로(동해기점 153마일), 인원물자수송을 위한 항로(동

해기점 200마일) 등이다.

36) 주요 내용으로는 IKE00의 독자적 통신수단 설치 및 사용(독자 구내통신(워키토키 포함)은 사업초

기부터 운영, 독자위성통신은 착공 후 2년부터 셜치 운영) 借북측 통신수탄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사

업초기에는 북측 통신수단으로 제3국 경유 연결) 像부지 현장과 문서 수발 및 우편 서비스 보장 등

이다.

37) 주요 내용으로는 1부지범위(270만평) 확점 및 부지 인도절차 규정 勒부지의 배타적 사용권한 및 자

유로운 부지접근 확보 卽보세구역 지정 등 신속한 통관 보장 둥이다.

38) 주요 내용으로는 1북한 노 무인력, 물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리 가격 보장 및 가격통제장치 확

보 恭1tED0-북한간 합의된 일반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당사자간 구체계약 체결 卷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및 KED0측 은행 설치 보장 등이다.

39) 주요 내용으로는 (1)예정 지급일 미지급시 
"

일방의 자금조달금13%(또는 가능할 경우 2%)"의 범칙

금리 적용 像지급일로부터 30일후 경과 후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잔액 전부(또는 일

부r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 

기한이익 상실' 조항 발동 가능 齒요구한 누적금액 전액을 서면통지

접수일 까지 지급하 못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범칙금리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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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DG%2 의정서체걸叫 %L속힙·의서 채덱으dt 깅그di Wif에 vI·힌· 법적, 제V적 장·치

룰 미곡1하는 가운데 1997닌 8웜밀- 현 총 7차레의 부지조사를 실시하어 6차까지의 조

시.걸과를 토대로 작성한 부지조사 J;t고서를 북한에 제출하여 동 조사보고서에 대한 동

의를 빈-았고, 1997년 7월 29일 북한당국이 부지인도증을 KED0사무국에 전달함으로써

긴설 및 시운진을 제외한 모-f 허가가 이7이진 깃으5L 간주되었다(공-d%정 10조 2,

부지인5·의정서 7조 2). KBD0는 7苟 28일 if호지5L 경수로사업 부지에 1장사%L소를

개실하이 K6DO인원 대한 영사보호 기능수행 [A KED0외. 낙한긴· 연릭'W·5L 토1-딩'을

시작하었다. 1男7년 8윈 헌재 초기헌장공사 인띄 70이명이 방북한 상테에 있고, 1단게

공사에 인요한 중장비 30대 등 ,
000[ 불량이 투입피었다. 또한 7월 24일을 기해 중국을

경-1하어 개낭23 l-M·식으로 ·운영되는 우편서비스가 게시되있다. 또한 8월 4일에는 일

A - 合 경으-히.는 전용회선 8회신으로 / /성되는 통신밍-이 개통되있디-. 통신7'은 착공후 14

개월 또는 J - 지징지공사 완료중 선도래 시주)에 공%밍-(1DD)연결이 가능하게 노} 깃이며,

칙-낭 24개월 후에는 -<지.위성 통신lg·을 p·축 <엉省· 것으로 기내노1다. 이러한 토대 위

에 1997년 8월 19월 금호지구 킥수로 사업부지에서 한 미 일 동 KEDO 최원국 대표외-

북한 판게자돌이 )}·이한 가운데 착공식이 거헹되있다. 동 칙-공식은 그 포L인· 힘상을 통

한 제1-L적 장치 구축단계에서 실질적 공사 추진딘·계로 전환된 것울 의미하는 깃이다,

대북겅수로지원사업 경고]- 일지

스85. 12.12 북한 Nl%r 가입

A92. t.30 북한 1ABA와- 핵안조1조치헙정 체견

492.5-93.2 1ABA 북한핵시설 ]시사卷', 사칠'길과에 대힌· 의혹 제기, 특%사省' 요구

493.3. 12 -)추한, fABA 省시.침· 요구에 데헤 NPT탈퇴 초1언

스男.3,18 IAEA 긴骨이시·최 개최

스93,3,31 lAiEA 1꾄이사최 개최, 북한헥문제 디서안보리에 이관

으93.4,s UN 인C보리 의장 성7(북한의 NPT 복귀 촉구)

a r

40) 검수3;t사업지%-1기피난, 잎'의 a·,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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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3,5.11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으93,7.24 남한, 북한 핵개발 포기시 경수로도입지원 용의 표명

93.11 한미정상회담(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방볍에 합의)

으93,12.29 미북 뉴욕 실무접촉(4개 동시조치에 합의)

A94.5 북한 5MW (이 원자로 원료봉 제거작엽 감행

A94,6.13 북한 1ABA 탈퇴 언

스94.6.13 카터 북한 방문(남북정상회담, 미북대화 재개의사 확인)

94.6.15-24 북미간 북한핵문제 해결방안 합의, UN안보리제재결의 추진

중지, 북한핵문제 해결대안으로 경수로 제공문제 대두

스94.8,15 남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입장 천명

스94,IO.21 북미3단계고위骨회담에서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A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BDO) 설립(뉴욕).

A95.5.19-6.13 북미 쿠알라룸푸르협상(LOOOMW(e) 경수로2기 제공합의>

495.8.15-8.22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활동 착수(신포)

으95.12.16 경수로공급협정문안 합의

A96.3.20 KEDO-한전, 주계약자 합의서에 서명(뉴욕)

96.7.11 
'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

통행' 
'

통신' 의정서 발효

97.l,8 
'

부지인수' 
' 

서비스이용' 의정서 발효 
·

스97.6,24 
'

채무 불이행시 조치' 의정서 발효

4,97.7.2 KEDO-북한 의정서 이행관련 19개 합의서 서명

A97.7.15-7,20 경수로 바지선 항로 시험운항(울산- 포)

스97.7.22-7.26 한전 및 시공회사 관계자 80명 입북.

A97,7.24 우편서비스 개시

스97.7.25 중장비 40 여대 및 자재 북송(울산-신포)

스97.7.28 신포 금호지구 KED0 사무소 개설.

스97.8.4 남북간 전용통신 8개회선 개통.

스97.8.19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함남 신포 금호지구)

스98.8 1ABA 특별사찰, 본 공사 착공, 경수로 기반시설 완료(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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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20{)O 페인且본 3<'·<이전, 耳언감속 원자로 해체, 빙·시-화이-실호}실 해제, 정수

로 헥십부품 북한 반입(에상)

4200i-2007 경수로 i. 2기 왼·공(에상)41)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이정표로서의 경수료사업

3. 1 납북교류사업의 겅과

남북)I'(뮤협력사7-各 닙-북한이 싱'호 이해외· 신뢰의 폭을 려히 기·1친서 71진직 · 단게적

1-q·ltl으로 남북한간에 상존하고 있는 이징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통일파 함·께

1실-)&1할지도 A-(르는 이러 가지 부직·셍J/]- 충격읏 빙-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

적을 3-c고 있다. 남한정부는 님·북한이 최.해와 헙릭을 통해 공존공영을 추/하먼서 통일

은 지힝·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1지해 왔L}·. 정%L의 데북징첵은 북한의 데웅에 따라서

/l- 빈1-t를 거骨兎지만 최-해와 협력윽 통한 님-복사회의 동질성 확보라는 장기적인 복표

C 게속 유지되어 效·다,

1980년대 중) l·J;L터 본지키으로 진'$된 사최주의Yl 국가의 번촤와 더뷴어 새骨게 7

축린 신국제진서는 한반도의 통링환깅에 일1:)l <!1촤暑 초래하었다. 대 1보다는 공존의

논리가 존중111-고, 인-보논리且다는 경제)드리의 비중이 높아진42) 신국제질서의 수립은

동복아지익의 c /-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가 포함된 동북

이- 지익의 특징은 고도의 군사촤에 기초한 수 적 양극체제라고 볼 수 있디·. 특히 한반

L-'[는 남한을 중심으로 하이 미-5(·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님'벵·삼긱·관계외· 복한을 骨심으

로 하이 구소린과 중可을 축으로 하는 북빙·십-리71게으1 의학판게가 리·- - 句兎·던 동-되-이.

지익 잉·3제 의 중심지라고 骨 v· 있니-.43) 3- 러니- 고르 바$프의 금진적인 데동);F아정

첵44)은 동북아의 냉전3[조를 촤해//조로 비-꾸는 계기를 공兎디·. 띠·라서 새로운 국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團

41 ) 
i' )t·1合신]C-.l 

,
IW7. s, 16을 71·조하.이 제작싱,

43 ) 백·'s· 1, 
ti 

동북아-:·l-제진서의 V)회.피. 영험·," 1·'[V송 l l, l 통있문제언7) 제2 - l 3%(1990 기·을),

73-75%.

43) 위의 d, 75-76%.

44 ) 고르비.초프의 6-:IL진적인 대동 아징%)}p. 
' 

블라.더)1<T크{'1언'과 
' 크라·스노야르스/-t연실'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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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의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완화됨으로써 남북한은 한반도문제의 해결

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남한정부는 이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일을 이룩한

다는 정책기조를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남한정부는 1988년 7월 7일 남북한 사회를

상호 개방하자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5을 펼두로

냠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정책은 남북간의 주민왕래, 주민접촉, 교역,

협력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적극

적인 정책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서공하게 되어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협력에 관한 합

의서'45)를 발효시켰다. 이어서 1992년 5월 18일 '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본 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 이행의 실毛기구로서 
'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 

남북사회문화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고 실천기구가

설치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기대는 높아만 갔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돌출로 어렵게 성사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

고 있다.

3.1.1 남북연적교류현황

남북한간의 연적 교 류는 1972년 3월 28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남북 양측의 회담대

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에서는 소련과 불편한 뫈계에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적대관

계를 청산하고 교류 및 협릭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특히 한반도문제와 관런

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제거가 남북한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점이 천명되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

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정체 전반의 개선을 배경으로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케도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삼각관계 구도의 변화를 강력히 시사했다.

한양대학교중소문제연구소, 「중소연구(자료판)」 제12권 3호(1988).

45) 교 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주요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실시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왕래와 접촉의 실현, 철도, 도로 등 육로, 해로, 항공로의 개설 및 우편, 전기통신의

연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해외 공동진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원, 
r

통일백서」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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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싱·호 빙·문하면서 이 이지기 시사하였다. f'/-러니· 납북한간의 인적교류가 본걱적

으로 이w-J.어지기 시작한 은 1開8닌도의 7 · 7선언을 통하여 대북 게벵-촤 조치가 발표

되변서 즈'L터이다.

님·식-한 주민의 욍- 와 주]촉이 본걱화된 目卽닌 6월부터 힌제(1歸79 7월 31 일 기준)

의 인적교류를 살피),브/l, 남북한 주1핀이 긱·각 납북한을 1%-문한 왕래실적은 모두 155긴

2
,
3551<9이다. 이 중에서 남한 I 1이 북한 지역 닝'문 실적은 143건애 f,780;·2이미, 북한

주1%11의 님·한지억 빙·분은 12긴에 576멍에 볼괴-하었q·.

28 . l 연도1植 님-If주%1J<l- 짐촉헌f됨·(1989-1997.7.31) 긴/0省)

출처: r 닙-북고3'f호]럭동향] ·제73호(1997. 7)

fE한 갑p, 기긴- 제Xf에서의 7촉各 포힘·힌· 님·북한 주1;9긴·의 접촉실적合 且먼, 닙Y

주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57.자 한 J]촉신칭은 7
,
00S건에 17,38] 명, 정부의 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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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건에 16,162명으로서 접촉신청자중 93%가 승인을 받았다. 그 런데 승인을 받은 자

중 실제 접촉이 성사된 젓은 2,324건에 6,631명으로 11%에 불과해. 실제로 북한 주민과

의 접촉설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l 참조).

남북한 주민의 분야별 접촉현황을 보면, 먼저 접촉인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

은 접촉을 한 것이 경제계 인사(l,788명)이었고, 학술계(l,364명), 이산가족(I,040명), 종

교계(530명), 문화계(504명), 과학환경계(217명), 언론출판계(102명), 관광교통계(97명), 체

육계(88명) 인사 등의 순이었다. 접촉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계 인사들의 접촉건수

(l,031건)가 가장 많았고 이산가족(921건>, 학술계(103건), 종교계(52건), 문화계(34건), 관

광교통계(33건), 언론출판계(30건), 체육계(27건), 과학환졍계(26건)인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3 참조). 접촉건수, 접촉인원수에 있어서 경제계 인사들의 접촉이 다수를 차지

하는 것은 남북경제교류 부문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간의 인적교류가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은 인적교류에 임하는 남북간의 정책의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남한의 입장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 추진으로 북한사회에 자유의 바랖을 유입, 개방을 촉진시키고

민주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서독인의 자유로운

왕래가 동독사회의 붕괴를 가져왔던 젓처럼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인 접촉만

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으로선 인적교류를 여러 차원의 교류 중 밴 마

지막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한 때 통일열기를 확산

시키면서 인적 교류를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체제수호전략의 일환일 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앞으로 북한이 같은 목적에서 제한적 인적교류를

확대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미국, 일본과의 수교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남한과 경제교류는 불가피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46)

46) 유석렬, 「남북한통일론」 (서울!법문사, 1995),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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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이·별남북 민간점촉현핑·(1289-d97.7.31)조IE명)

출처; 1 남북교류'히력동힝21 제73호(IS97. 7)

3.1.2 남북교억힌황

닙-북한간의 물적110구는 인적교류보다 훨씬 뒤늦게 시리-되이 1980넌대 이후부터 닙'북

관계룰 개선하-L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있다. 납북교억은 상호보완적인 징제적

友과를 통해 남북한간의 접근-K -S-도省· 수 있는 가쟝 재'1싣지인 l·M·인·으로 간c(피어 兎·

디-. /( 러q 남-P힌-긴-의 대짇상·톄가- ]·회·되지 임'은 싱·태에서 -趾지·교-7를 수1판管 수 있는

毛제교%-의 표1-성최-를 기대하기란 수]지 않았디-. 왜니·하1핀 3대관게를 유지하는 남북한

이 상데빙-과의 물자교31를 昏하여 1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9은 상호 모순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씽·범'간의 물적 류의 시리·은 g-한의 적극적인 대북교류 및

'Y]릭에 
A(l-한 제의기· 이부어지는 가p/네서도 7- ·1되지 못하다가 1984년 복한의 인도적

인 차원의 수제骨자 제곰의사를 남한이 수- - 히·1펀서부터 비旻되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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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남한의 노 태우 정부

가 7 · 7선언을 통하여 남북한 대결보다는 협력을 통한 콴계 개선을 위하여 대북겪제

개방화조치를 취하면서 모색되기 시작했다/8) 1988년 10월부터 시작된 남북간 교역은

정부의 의지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실리적 목적

때문에 비록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인적교류에 비해서는 상대적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남북간에 교 역이 시작된 후 ][997년 7월까지의 교역총액은 통관기준으로 15419,370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액은 I,175,641천달러인데 비해 반

출액은 2435729천달러에 불과하여 반입액이 반출액의 거의 5배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남

북교역은 반입 위주로 이루어져 景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

세를 보면 1988넌 교역이 시작된 이래 1990년까지의 3년간은 그 실적이 저조하다가

1991년부터 교역량이 급신장하였다+49) 그 이유는 우리측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제정, 시행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남북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한편 북

한으로서는 경제난이 심화된데다가 주요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무역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남한의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추진하여 경제협력을 모색한 바 있고, 김달현 정무원 부

총리 같은 북한의 고 위인사가 남한을 방문하여 남한과의 경제합작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 등으로 교역액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

나 북한의 핵문제, 간첩단 사건 때문에 교역액이 173,426천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약 56%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 1993년에는 전년보다 약 7% 증가하는데 그치고, 1994

년도 전년보다 약 4% 증가하는데 그根다. 그러나 1995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한 287
,
290천달러를 기록하였다. 1995년도에 남북교역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47) 정헌수, 
24 

낱북교류의 현황과 운제점/y 현대한국정치연구회 편, 
「탈냉전의 민족통일뢴」 (서울: 예진,

1992), 443-444쪽.

48) 국토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45호(1988),

43) 1988넌에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만 1,
037천달러, 1989년에는 반입 22

1235천달러 반출 69천달러, 1990

년도에는 반입 20
,
354천달러 반출 4 5

731천달러로 총교역량 25
5
085천달러를 기록兎다. 국토통일원, 「남

북교류협력동향」 제1호(19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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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에 제네바힙·의로 북한에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巷됨에 따라 1994닌 1 1월 8일

남한정부기- 
' 

남북깅·제힙릭쵤·성촤 조치'를 발표하어 기업인 밥북을 히용히·고, 위탁가공

무역은 흰성촤시키미, 시y]겅힙 . 선지으로 히- · 한데 기인한다.50) 1996년도에는

252,037포]달러를 기>하이 답보상 애 미실구1 있다.

<l'<어수지면에서는 1996%>1에는 여 d히 반입초과 힌상을 보옜으나 반71/반舍비 은

1994%·1의 8 : l
,

l%5년의 3.5 : 1 에서 1996년에는 2.6 : 1로 l;%촤하는 兮 반출 비중이 매

s 증가추세블 나다내고 있디., 이와 같은 반骨 1 구조의 1%촤는 최대 반3] 품목인 철깅·

7-/·속V-의 반입이 김-소하V, 전체적으로 반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위빅·가공교

역 릭·대에 따른 심-7제품 원부자제 1및 TV부속骨의 번·骨 증가, 7회에 길친 대북 수제지

원물품 빈-출, 기게)A- 반출 중가 y이 영향을 미첬기 때문으로 볼 수 었디-.S])

표, 3 남북3'l<역힌직·(l98S.IO-1997.7) 금액:친딜-러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춤2-1: 1 님-4·f고(류헙력꽁-힝·.J 제73t히(1997- 7)

:
' 95닌 데북 씰· 지우1(150,100톤, 237,213친Id'러)을 제외한 수치임

50) 통인원, 
r 통인백서.l 0(y]5), 290쪽,

되) 통인원, 므)6<1도 싱'반기 시·한깅제 W'링.] (39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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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남북교역을 통하여 남북한 사이에 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적극

적으로 모 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 역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경제 인 측면에서

남북한이 상호보완적인데도 불구하고 교역증가가 지체현상을 보인 것은 북한 측의 정

치적 고려가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掠기 때문이다. 그 동안 북한은 아주 제한된 지역과

특정 기업인을 통한 남북교역형태를 선호해受다, 이것은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이 체

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의도이다. 만약 남북교역이 체제유지에 심대

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의 경제관계의 지에 적극성을 보 이지

않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북한과의 정치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

에서는 단순교역의 형태 이상의 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52)

그 동안 직교역 및 협력사업이 이루어졌지만 극히 제한적이였다. 현재까지도 남북한

간에는 직교역 추진을 위한 당국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교역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협력사업의 경우는 단순한 인적왕래나 물자교류에 비해 보다 젼

전되고 섬화된 남북교류협력의 형태53)이나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72년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기왕의 인적, 물적교류를 대폭적으로 신장시

편에 있다. 헌재 남북한간에는 교 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격 장치도 마련되

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추진54)되고 있어 남북한 당국간 합의

에 의한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3.2 이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경수로사업의 차별성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주민들이 만나서 해묵은 냉전적 사고, 반통

일적 정서와 증오심을 서로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그 들이 각기 살고 있는 체제의 비교

우위를 경험적으로 판별하고, 상호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통로로서의 의의를 지

52) 지금까지 전개된 남북교역의 특징으로는 1승인된 교역어 통관으로 이어지는 거래 성사율이 매우

낮으며, 卷총교역규모에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魯간접교역이 주형태를 이루고, 卷

위탁가공 교역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궁영,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의 전망5" 「
전

환기의 남북경협」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5), 194쪽.

53) 통일원, 「통일백서」 (1995), 307쪽.

54) 위의 글, 33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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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5일통일을 통헤서 입증되었고, 중a(괴· 데반의 핀-계에서도

거骨 확인되고 있다.55) 남북교류헙릭 시·i]의 핵심은 인적, 물적 교 류이다. 앞애서 살퍼

본 비A 같이 남북교3루'헙럭 과정에 내제되어 있딘 문제들이 대북겅수로지우1사업에도

그대로 엉힝·을 미칠 깃이라는 주]은 충분히 에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걱적으로

- 

공이 시작된 대북징수로지우1사71-F 이진의 이띤 님-북교류헙력사입 보다도 굉·1&}위한

치.오1에서 피.g효과클 거둘 것으로 셍긱-된다. 대북겅수로지원사업은 愼 가지 점에서 이

1의 납북]'Ct(협력사엄과 차1組성은 가지고 있다.

칫쩨, 겅수로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된 남식-교류힙릭 사업의 총량음 월능히 초과하는

데역사리-는 점이다. 헌재까지의 상네로리-1진 북한지억에 겅수로 발전소를 ·긴섣하기

위헤서는 인인원 2,000띠1%이 북한에 유입틸 것이머, 긴심공사가 본격적인 딘-계에 이르

빈 최대 500이1-M 정도가 한끼1%11에 T-H]될 A- 있다고 한다,56) 경수로 공사힌징·에서는 널·

한측 기술자와 북한측 노 %-자가 힘·깨 작업에 참어하게 된다. 물론 -쥐한인%괴.의 접촉은

제한적이<1지만 7-8년이나 되는 장기간의 1]촉은 남북관게에서 유 없던 일로서 이 과

징을 통하어 남북판게자들 사이에 신뢰를 썰'을 수 있을 것이디-.57) 님-한정]/는 겅수로사

업에 필요한 기舍괴· 불자, 필요한 인럭의 대부분윤 남당함으로씨 단순한 깅 교 류차원

의 h;]주를 떠나 /)로부터 1래될 수 있는 임칭난 파합효피.暑 기데하고 있다. 이 파급효

과 중에서 가장 주%r한 민·한 깃으로 납한 인력의 겅수로헌1징- 대y·모 투입애 따른 북한

의 개Iq·-1도효과일 젓이다. 2[i 동인·의 납북간 인적)it류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었

8'[l 조]·E 상기히.1펀 그 상d싱은 매우 큰 깃이리.고 -1초 수 있다.

둘쌔, 남한이 주도적인 억骨을 수행하는 KED0가 낙한 영토내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긴- 군1힌울 헹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디-. 헌제 KED0기- 베니.적 권리嶺 갖-는 겅5z

로 부지는 2백 68만평-c-로 화징되있다. 이 부지 내에서 빌·셍되는 모2 사인·에 대헤서는

KEDO가 관骨권을 행사하게 1다, 니록 함겅납도 신포의 금호리 한정되어 있는 적은

J /-지이지먼· 극도 페쇄적인 체제暑 - 8-지해 5온 J·F힌의 실정을 고리If 매, 기적인 일

이 아닐 수 似디-. 특히 KED0 의 겨헹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고위관료가 상7하게

a

55) K]용A·, 
i 한VI족의 핌촤통%P., (서올:대필·사,1995), 381쪽.

56 ) 송영내, 
" -A미합의서 성신한 이唯, 님'식-·'C]-게 게11의 요체," r 월간 동촤) (19949 12월호), S8쪽,

57) [ %잉-일보.」 ,
1997. 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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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점도 남북교류협력사에 한 획을 긋게 된 의미있는 일인 것이다.

셋째,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남북경협사업인 동시에 은행.
a

통신, 보험 등 기타 분야에서도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58) KErn

와 북한간에 채택된 의정서 및 분야별 합의서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선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춘거가 될 것이며 다각적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로 작용하게

묄 것이다.59) 이러한 점에서 북한 신포 금호지구는 남북교류의 무대로서 새 모델을 제

시할 뿐만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수로 사업부지내에서는 자본주의 생활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곳에 들어오는 북

한인 들은 불가피하게 이 방식을 따라야 한다. KED0 와 북한간에 서명된 몇몇 부속 의

정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 중에서 
' 

서비스

의정서'와 
' 

부지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은행업무의 확대를 본다면, 경수로 부지 내에

는 북한의 무역은행 지점과 KED0측 은행의 사무소가 설치된다. 북한의 무역은행은 지

금까지 대외무역을 위한 결제가 거의 유일한 업무效다. 그러나 경수로단지에 섣치되는

북한 무역은행 지점은 KfiD 측

� 

은행들과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게 되어, 서로 고객

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었다. 전에 엾던 
' 

경쟁'개념이 북한에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행은 KED0측 은행과 환거래, 여 · 수신 거래 등의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

은행간 거래'暑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고 용에서 
' 

해고'의 개념

이 도입된 것도 북한주민들에겐 생소할 것이다. KED0 측은 
' 

계약종료 이전이라도 북한

인력을 노 무관리하는 북한회사에 되돌러 보낼 수 있는'권한을 확보兎다, 임금체계가 기

본임금,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성되는가 하면 성과급 제도 역시 북한사람들

에겐 생소한 부분이다. 이밖에 KED0 측은 신문,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의국 TV 및

라디오 방송 수신용 위성안테나를 북한 내리로 반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여

기에 경수로 건설 관계자들을 위한 갖가지 위락시설이 따르게 된다. 문화적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북한에 전파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60) 북한인 들이 제한된 지역에서만이라

58) 「서울신문」 ,
1997. 8. 16.

59) 통일원, 「경수로추진헌황 보고서」 (1997).

60) 
「중앙일보」 , 1997, 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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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l 주의를 체효]할 수 있게 된디고 하·는 것은 남북교류헙력사업 측민에서 일대 전

巷.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L셋쩨, 깅 로지원사71과정에서 남한의 임칭난 骨%이 북한지억으로 두·입될 깃이다.

내4 경수로지 1사71에 투입되는 총공사비E- 50힌1달러에 덜·하는 것으로 일·려지고 있다.

이 금액은 한{]이 1996넌 7월 15일 KBD0 사무국에 제출한 개략사업비 추정액(ROM:

11ough Ortlcr o f Ma gn itude)애 기초한 것이나 금iL지구-의 기본 인프라(infra) 설비의 미비,

뭅7비- - 증대. 기티. 물기4승 t으로 울진 3
,
4호기J1디· 중데될 젓 A旦 에兮된디-. 현1제

정부는 50억달러릅 -L도3 공사비 중 30익 딜-러 정도를 부담하或다는 입징-을 건지하고

있는 것으로 )i(인다. 엄칭난 공사비 부71-y 남한 물자의 북한 반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

이다, 이 파정에서 남한 원자럭산업 발%J 둥 경수로지원 관런산%분이·의 발진은 물론

납한의 선진적인 기자제가 북한에 반입됨으로써 납한의 경제수존을 북한주1긴에게 알러

주는 게기가 필 것이디-.

다·섯쩨, 대북경수로지원사엄은 본 공사에 투입피는 인적, 물적 자원 외에도 게속사업

적인 성걱을 가지고 있다는 1]에서 디·른 남북교류입력사업과는 차벨성을 깆'는다. 만약

북한이 헌)g·톄대로 힌·5(표준헝 경수로 2기를 도입하게 된다변 본 공사昏만 아니라 운

엉변에서 남한측과 지속A인 언게관게를 맷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t$ 최초 장진한

핵인료가 소진되고 니.면 한<·f·표준헝 원전에 사용하는 한국형 헥언료를 제장진헤야 하

는 데, 이 한국힝 핵인且는 한국원전언료최사에서 설게, 제작하는 언료이기 때 이다.

그러므로 윈1촬한 원진<엉을 위해서는 남한과 지속적인 연게를 맺어 나갇 수('사에 없는

것이다. 만일 님-한이 북한의 우리-A괭·을 수입하여 한국원전언료회사에서 헥연료로 제

작한 다음 북한에 수출한다변 싱·호의존형의 남북교억이 성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원진의 운 1기舍파 징비, 보수 기合은 남한%.로부티 배우게 되면 원전 운영과정예서 남

한을 외먼할 수 없게 되어 관련 기숩자들의 남북간 접촉온 게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빔-

에 없게 되어 있다.

이섯쎄, 북겅수로지71시-업은 북한의 일방직인 정책길징에 의헤 중닌되기 쉬웠던

여타 닙--A교류헙릭시-7]과는 멸'리 KBD0라는 디.자협릭체와의 합의를 통해 진헹되는 사

업이므로 그 성사 가능성이 어<·- 사업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7:1력수

Ad·시-정에 비추이 旻 때,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는 깃은 거의 상상骨 수 없는 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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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공 전망이 매우 밝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2기가 한국표준형 경수로이며 한전이 주계약자

로 참여하는 등 남한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

충시켜 줌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 대비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단순한 교 류합작사업과는 다르게 전력생산이라는 인프라

구조 분야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 정부는 대

북경수로지원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61) 현재의 예상대로

경수로 시공부터 운전조작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된다면 경수로

건설을 퉁한 남북관계는 더욱 확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경수로사업과 남북毛계변화 전망
w

경수로사엄은 분단이래 남한의 참여하에 북한지역에서 실시되는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정부는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을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같다. 죽, 경수로사업을 통하여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진정한 민족공동체로 발전해가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는 젓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 사엽을 통하여 의도하는 바와 본 사업을 인식하는 바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하기랸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대남적대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강 · 온전략을 구사하고, 더

불어 남한의 대북정책 또한 변모를 거듭하게 되면 전망의 정확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납정책 기조와 남한의 대응정책, 그리고 경수로 착공

식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장단기적 전망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

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성이 있을 凍이다. 이 장에서는 대븍경수로지원사엄이 장단

기적으로 낱북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61) 
「한국일보」 ,

199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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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1 단기적 남북관계 번화전밍-

4.1.1 경수로착공식에 나타난 남북의 입장

지난 1927닌 8월 IQ일 북한 신$ 급호지구에서 겅수로 착공식이 거헹됨으로써 CI 동

안 지푸.하게 꼴어왔딘 북한학문제 해겯에 중대한 전촨점이 그어졌다. 북한은 1992닌 핵

문제 발-M부터 제네바 힙·의. 그리고 겅수로 착팡에 이르기까지 1요하게 
1 

남한베제의

원칙'을 관有시켜 니-갔다. 이러한 남한배제의 원칙이 경수로 착공을 통하어 빈화될 것

인가, 아니린 계속 A-지될 것인가를 파악헤/으로써 남북관계의 단기적인 변화상을 추

론헤볼 수 있을 것이다.

탄기려으로 대북겅수로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북한의 핵동걸 哥 헥무기개발

合 벵'지하는 데서 찾온 수 있다.62) %-한의 핵개발 동결 및 헥사할의 수용은 한반도의

안정과 핑촤는 물易 
1국제사최의 핵픽·산금지 움커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경수로 긴설 칙'공식에 침석한 납북한 정부 딤·국지.들의 반응 및 논핑은 겅수로

건섣사업을 보는 앙 당사자의 입장이 1기우 차이가 있읍을 적나라하게 보어주었다.

민지 M'한측 수석대표인 장선섭(겅수로지원기픽단장)은 대표 연설에서 
w

, , , , , , KED0 의

겅수로 사7]은 학을 AL힘-하어 전毛의 위힙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음 획-보하기

위하어 시작된 사7]이다.,,.,.급호지역애 추진뒬 겅7로건섣사업은 한반도 서의 펑화를

구축매나가고 우리 민족의 번엉을 증진시커 나가는 과정이다. 분딘·이후 처음으로 경칭

하게 되는 남북 긴일인력간의 노 럭을 롱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협릭의 장이 얼

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인명힘으료써 경수로 사업이 민족화해와 협럭의 촉

진제가 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남한측 장단징-의 축사는 데북경수로지원사업을

통하어 헌제의 적대적인 남북관게가 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민족이 -71빈엉븐 이룩

헤 니·가야 된다는 접을 의미히-는 깃이다.

m

m

62) 211 동인· 북한이 헥무기를 보-i하리는 의도는 여리 가지 치·윈에시 11토되었다. 칫씨1, 사회주의권 1쳔

촤에 띠·魯 북한 체제2o,t피- 외11<시 V %]各 방지하고, 국 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지, 骨

매 · 난리헤지 가는 님북한간의 교·사적 il·헝추세롤 이무기보-H.를 통하이 일기얘 반전시키려는 꼭적, 셋

째 김정일체제의 강촤와. 정:tI의 안전 긴1. 
'l· 

군]/.의 지지를 얻기 위한 8적, L< 남한에 ]11베한

홉53일논리를 견제하리는 E-직, 다섯째 미국'이니. 인본과의 직주1적인 정치쉽상을 유도하기 목지 톰

이다. -7석린, " 북한의 헥개발파 주뻔히·y]/게," 
Iv화언구, 제17집(1997. 12), 8-0쪽;오제횐·, 버{한헥에

대 
')· 

님'북의 시기-," 
l %[한언-/」 (1992년 이름1), S5-96쪽 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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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 측 수석대표인 허종(외교부순회대사)은 
"

. . . . . . 핵문제는 미북간의 역사적인

불신과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산생된 냉전의 산물이다.,.... 경수로착공식은 미북기본

합의문과 경수로 공급협정의 실행을 위한 첫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만을 강
團

조하였고, 김병기(경수로대상사업국장)는 기자회견에서 
"

. . . , . , 신뢰에는 신뢰로 대할 것이

나 당초 미국이 약속했던 2003년까지 경수로가 완성된 후에나 북조선당국과 인민은 미

국을 신뢰하게 될 것...... 경수로 건설과 북남관계는 별개이며 3년전 김일성 주석사망시

남쪽정부가 보여준 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강조합으로써 경수로 사업이 미

국과의 협상산물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극심한 대남 적개심을 토로하였다. 이어서 착공

식 이틀후연 8월 21일 이근(북한UN대표부 차석대사)은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

. . . .
. . 김

정일동지가 미국을 영원한 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란다......케

도의 경수로 착공을 조미간 핵협정의무 이행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

다......조선과 미국이 기본합의에 따라 정치와 경제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

로 연락사무소 개설문제와 미국의 경제제재 문제 등이 해결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함으로써 경수로사업이 북미간의 문제임을 단정짓고 있다.

경수로 착공식과 관련하여 북한 고위당국자들이 행한 발언내용을 볼 때 북한의 남한
團

배제전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북한과 미국간의 상호 연락
團

사무소 개설문제 및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관심을 강력히 내보임으로써

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측 당국자

들 
‥ 

경수로 건설과 북남관계는 별개5X라 언급하면서, 경수로 毛설을 미북 기본합의

이행차원에서만 규정하고 았는 것이다.63) 북한은 경수로 건설을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동시에 남북콴계와는 철저히 분리시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의 경수로 협상과정에서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고 남한과의 대화

를 시종 거부해受다. 대화의 파트너로서 미국만을 고집하는 북한에 대해 남한은 수십억

달 의 수旦 사 용을 부담하 하 있다. 북한 절대집 으且 필요한 식량지

원 대화를 제의한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3) 「주간북한동향」 제344호(1997. s.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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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남한배제원칙의 고수

납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해빙기에 $어들던 남북관게는 북한헥문제로 급속히 냉그]-

기로 빠져들어 갔다. 북한은 납 당사지- 원칙에 H]긱·한 남북문제 해걸의 방식을 폐기하
p

고 미국파의 A주]내촤 방식으로 CI 들의 노 선을 전호E하었다. 북한헥문제를 통한 미국과

의 ·리7]힙상을 통하여 <·f제적으로 5'1립된 상일‥8- 딛'피하고, 억으로 한미동Dr관게突

� 

약

화시키려는 A적의 일환으로 모든 협상에서 님-한배제의 원칙을 강력하 추진하고 있

다.타)

그 동안 남북관게는 북한 헥문제 이외에도 1923년 
' 

서울불바다 발언', 1994년 7윌 4 

깁

일성조旻파동'을 거치IF서, 1995넌 우성호 납복 및 무장간첩 남파, 1996년 서해안 군사

분계<l 침범 및 짐·수함 무장긴-첩 남파시도, 판$71 북측연락소 가정페쇄 등을 감행하여

1장상테로 지속되어 왔다, 북한은 남한의 J (딘-한 대화제의를 
'

조 파동'에 대한 사과

외. 느·r기-보안볍 칠페' 
'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 
' 

민간단체 중심의 통일데축전 거헹' 등의

전제조긴을 네걸미 거부하31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깅·경첵은 주위환경의 변촤에 따

라 닙'한과의 적대횐계 유지를 통한 데네결속을 시도하는 깃으로 이해된다.

합1재와 같이 북한이 남한과의 데촤를 거부하고 미일과의 접촉에만 집착한다인 데북

경수듈L지원사업이 윈만히 진헹된다 할지<도 남북관게의 경섹국먼은 지속될 것으로 예

싱·된다, 지난 1994넌 타짐된 네바'밥의문 제3조 3힝·에는 
"

본 합의문이 대촤를 추진하

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네 도움을 줄 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칙-수한다"라고

v-징되이 있디·. 그러나 제네비·합의 이후 3넌여가 겅파되는 이 시킴에도 남북대촤는 중

시'태에 았다. 남한을 소외시키리는 -A한의 진략과 북한의 헥동결윽 위해 북한을 달레

이· 히·는 미<;t의 우]징·65)이 맞물려 북한의 남한배제주의 원칙은 그 효3를 발휘하고 있

는 깃이다, 이것은 깅수보시·y]이 본긱최-S 시주]o]1서도 납북관게기- 단시인 내에 걔신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4) Larry A. Niksch, 
"

North I(urcll'S Cam paigll 10 Isol;lle South Korcll
,

"

I(Orea (rnd 14/Or/(/ /넘b%W, VoL XIX,

No. l, l{(WWlI'ch Cauter for Peacc an d Ouificmiun o f Korea, (Spring 1995)

65) 제네비.힙'의의 성$힌· 이행조치로서의 님‥L[대최.에 내 l. 미정책긴정 낭·)y자.의 1례< 지난 1935년 2

킬 23인 미하 ]아네소위원최에시 헹한 d>'F·치 네사의 일자1에서 띵하히 니.타닌·다. 긴·-7·치 대시.는 
tK 

기

]·t i'의시에시의 분 
')-에 

대한 미<·<'의 게IA직인 이익괴. 솩-한의 님'복대최.에 7]히.는 의지가 정픽·하게 연

게(prcciso liuktlge)q] 있디-]/, 셍긱'하지 給는다"5t 임-으로써 보다 느.슨한 A징·을 쥐히.5( 있다, 
N'

rh[, U.

S,-DP1심( A gl·ccd f'·'rumcwork," 
' 

['0Slim(rny o f Amhassaclor - m - Ulrgc Ito])er( L,GillIuci bel'01·c thc HolLSe

Subcommittcc on Asia mn d thc Pacihc
,

Pchrmlry 2'3,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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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건설이 
'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수로건설과정에

서 체제단속을 목적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66) 이 과정에서 대낱적

대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요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남한의 자굼을 통하여 에너지 난을

해결하는 경수로를 지원 받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대남강

경책 이의의 선택지가 엾을 것이기 때문이다.67) 그러나 대북경수로지원사엄과 관련해

서는 이를 이행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에 섣부르게 파국으로 치닫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수로 건설사업

은 형식상 남한이 아니라 KED0 라는 국제기구가 하는 사업이고 북한으로서는 에너지

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지연을 원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한배제정책은 경수로건설과정에서도 기술적으로 남한과의 협조

가 필요한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68) 단기적인 촉면에서 남

북관계는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겠지만 헌재 이루어진 합의대로 경수로 건설

이 진척된다면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할 남북한 당국자회담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도 뒤따르

게 될 전망이다.

4.2 장기적 남북관계 변화 전망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해빙의 바람을 일으컬

66) 첫째, 북한은 서양문물의 북한 유입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사상교육을 강화시켜 외부사조인 자본주

의의 내부유입을 철저히 봉4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경수로 건설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 

핵카드'의 실효성이 김소됩에

따라 새로운 대외협상전략을 모 색할 것이다.

67) 북한이 대남 강宅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1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체제

안보 유지가 가농하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인 냠한과의 관계 필요성이 적어졌고, 魯체제우월성의 비교

대상이었던 남한과의 화해정책은 북한의 대남우월신화를 급속히 파괴시킬 우려가 있고 체제유지자체

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준, 
"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전망5" 「호남정치학회보」 제8

집(1997), 12-13쪽.

6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편, 「대북경수로지원사업헌황과 전망」 (1997), 5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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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은 계기를 미·련해줄 것으로 기데된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에는 막대한 자甘

이 투기되어야 한다. 비록 난기직인 측면에서 북한의 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겅수로 재骨이 걸졍되었지만, 남한 정부가 수섭억 딜·러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건실해 주는 궁극적인 목직은 동 사7]을 통하여 남북관게 개선의 기

플을 마 1하고 한민족의 1된영과 통일을 이룩하리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띠], 대북겅수로지우1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애서 남북관게 개선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F저 대북겅수로지원사업은 장기적인 국먼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어 납북교류의

활성회-를 마런해주는 
'

콩동 힙력의 징-'으旦서 기대된다. 힌제 북한의 심러'한 진럭난은

식량난과 험·께 북한체제를 위기5f번으로 몰아가고 있다. 제정사정 악촤로 에너지 부문

의 -셍신·성 제고-趾 위한 투자가 거의 어리< 상테에서 북한 자력으로 에니지난을 극복

하기L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J) KED0로부터의 중유공급은 북한의 심지'한 에L-1지난을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떼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

에게 당변한 에너지난을 해결시켜 주고 남한을 비旻한 서방국가들과의 겅제커력 및 교

류를 촤 시지 줄 수 있는 A-릭한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짓이다,

한毛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의 납한에 예한 의존도를 높여 남북교류의 촬셩화에

기이힘·으로써 7'1쟁억제럭을 증데시키는 且과를 가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이

대북포- - 정첵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겅수로 건설과정에 참여할 때 북한의 납한에

데한 의존도는 점긴적으로 높아 Al- 것이다. 특히 한국표준형 정수로의 운영, 징비기술

을 이전하는 과징에서 원자러 분야의 납북간의 교 류가 화데 심촤될 전밍-이다.

그 %L안 납북한은 오렌 불신과 대긴 속에서 체제와 정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한

젼젱은 게속헤왔다. 그러나 M·루1·게도 잉·자 시시에 공동이익이 존제하는 깅우 사안벌로

헙럭해 온 경힘도 있다. 즉, 닙-북한은 헙력파 비힙력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긷·兮구조 속

에서 공동이의이 존재한다고 핀-단한 제한%l 사안에 내해 배티- 자세를 버리고 상호협

럭적 tI-게를 모섹혜 왔다.70)

S) ) 북'1의 에너지 수-/f·'/조를 보1긴 색닌'이 에너지 자원의 데부분을 차·져하고 있다, 그-러니· 최곤 들어
·징·기체군로 인한 단굉-의 심부최.파. VI 1저하 헌싱', 체탄징·비의 1‥후희.로 인한 단$l-의 가체람 김·

부의 )c (의·퐈 김'퇴, 지‥l·<부족으旦 인한 신규투자의 부진 늠으로 석단/%W산1피 if걱히 감소하tI
·기'한 에너지난을 7i고 있다. 昏인윈. I q(%9V 싱반기 북한깅제동'骨1 (1926. %.



41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을 통하여 남한은 동 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려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경수로 사업으로부

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경수로사업을 통하여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는 대신 대체에너지 확보와 경수로를 지원

방게 될 것이며,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남북한 공히 대단히 유익한 사업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수로 건설과 같이 상호이익이 존

재하는 영역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올 젓으로 전망된다. 남한 정부당국은 이 사업을 계기로 북한과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사업의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을 조심스럽게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당사자들 및 유관국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한 타협의 산물이며, 이 타협은 한반도에

긍정적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경수로 지원사업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교류협

력의 새 장을 열고 신뢰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같은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장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5.1 단기적 국면:국제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민족문제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민족문제이자 주변 강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교묘하게

70 ) 전성훈, 「KED0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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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는 것같다. 1970넌대까지 한반도문제의 맨족문제화를 시도하딘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민족문제회.의 비중을 닐'추머 국제촤의 비중을 높이러 히.고 있다. 이에

반해서 님-한의 대북정책은 민족문제촤의 비중을 높이며 국제문제촤의 비중을 낮추리는

시도로 해석된다. l) 국제촨겅의 3져한 ltl화외- 더찰어 남북한 정부는 서로 다른 방향에

서 냠북문제를 헤결하리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납북관게가 谷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촹에서 박한의 핵문제 돌출은 남북관계의 대립과 간등의 수준을 더욱

높이게 되었고 한반도애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초

래하였다,

미국의 클린틴 정부는 1994닌도에 ' 개3]괴· 확장(Engagement an d Enlarge1nent)'이라는

국가안보전략의 대강을 마런히.어 이전의 적성국가를 봉쇄의 대상이 아닌 확장의 데상

으로 규정하어 봔게개선各 통해 변촤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적용하기 시작慷다.72) 이어

서 1995넌에 + 

신이-데전략'을 밉표하이 힌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병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반도에 데한 기존의 잉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북관계 개선 및 체제보장

을 통해 북한에 대한 엉향력을 피·보하머, 중국의 초 국촤를 견제하는 것이 이 지역에

서의 미국외교 전략의 헥심오/을 감조兎다.73)

동북아시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및 확장 정책은 북한의 한]40-도 $제

국제촤의 노선과 맥을 달리하고 았지만 북미협상의 어지를 다분히 제공헤주고 있다. 주

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개된 북한핵 상과정에서 북한은 집요하게 님·한을 배제하고

團 團 團

團 團 I I 

團

권 I 진 

團 團 團

고 

團 團 團

71) 히문잉, 
" 

북한의 1친촤와 대남정책전밍-," 한국진략문제언구소, r 전략언구].l 제3+ 제2호(199이,

147-14S쪽,

72) The Whim Housc
,

A /Val/ouai 3h·adty ·StraI쁘·y of E/1ga%·emern 07tt l E+darge+utut, (luiy 1994 zmd Feb

1925): Office o f Itl(Crnaiiouai Security Affairs in Dop[때mcni o f Defrnse, (In/ted 5'Mt&· Sec/171'ty 5'trate&·y/or
rIme Ea·%i·t A·N·/a-Pac c Re&·ktrl, (Februzll·y 1925). 특히 <·(방부의 보고 자료에시는 게입의 내싱-국으로 일

본, 남한, 오스트唯리아, 아세인-국가, -h }%11드, 데핑양도서국가들各 에시하고, 확장의 데상으로 중국,

러시이-, 베트남 등을 적시히·고 있-p-머, 특히 북한과 t RI해서는 기본합의서와 관련지워 매우 비중있

게 다-7고w 있디..

73) 미국의 내동아시아 정첵01) 내해서는 ]oscph S. Nyc Ir., 11tNtad to llad C TIm 0hau g%lg iVatwv y
Al)leu'c姻 PfIM-野(Ncw York: Bitsic 13ooks, 1991);이심-성, " 

미국외교사언구에서 외교이넘분류:국제주의와
고립주의," %'l.국국 징치힉·회 인레학술벨-표최의 빈·표문(]男2. 12. 5);깅·성학, 

' i 

한빈)L 주1/) 전략환경과

미-:·l·의 역할," 한51-징치학최특빌기피세미나(1006, 7. 30);"미국의 국가 1보전릭c," r 전략인7, (%[전

략문제연구1-, 1994);7]xI)전, " 

냉전의 2步언과 동아시아 군사릴서의 변의.," r 동아시아 신릴서의 모색

. l (서울[경남대학교3동문제 l</dc, IW)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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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협상전략은 북한핵문제의 국제적 성

격이라는 데도 일부 기인하지만 통미봉남(通美封直)이라는 북한의 의도와 한반도 문제

의 개입을 통한 남북한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개선간의 조화문제가 한미

간의 쟁점으로 대두되였다, 이로써 북한핵문제는 한반도 민족문제화의 범주를 떠나 미

국을 중심으로 한 관계 당사국들이 연관된 국제문제로 전환되었다. 결국 북한핵문제 처

리는 남북한간의 문제에서 일본이 개입한 지역문제로, 그리고 핵보유국들이 관여하는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북한핵문제 처리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된 대북경수로지원사업도 KEDO

라는 다자협력체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컬이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

의 본격화로 남북한 문제 해결에 다자협력체의 활용 여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

다.74) 현재 북한은 경수로사업과 남북당국과의 대화 문제 등은 별개로 대처한다는 원칙

하에 남한과 직접대화가 아닌 한, 미, 일 3국이 설립한 다자협력체인 KBD0를 통해 사

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KED0는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정부차원에서 대북접촉을 하고 있는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헌재까지 KED0는

북한을 상대로 한, 미, 일간의 정책협의 기구로서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남북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앞으로 KED0 와 북한간에

체결된 후속의-정서 마무리 협상 또한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KED0 와 북한은 이미 6

개 의정서를 체결했으나 앞으로도 7개 의정서75)를 추가로 체결해야 한다. 현재 KEDO

사무국의 검토안에 대한 한 . 미 · 일 3국간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비용분담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이 닉- 상이하기 때문에 협상타결의 전망도 밝지 않다.76) 또한 북

74) 원래 다자협력체의 기능이 강화된 것은 탈냉전화, 탈이데올로기화, 탈군사화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

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냠북한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도 많이 이용된다. Kim Sung Han, 
"

The Future o f Korea-U. s Alliance - A Koreaft

Perspec tive/I &oreo trn d lIbr/rf AJ%임rs, Vol. XX, No. 2, Resealch Center for Peace an d Uni6cation o f

Korea
, (Summer 1996)

75) T혼련프로그램 卷품질보장 像인도일정과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 卷경수로 가격조건 卷안전접검 卷 
'

핵사고시 처리문제 3사용후 연료처리,

76) 현재까지 겅수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한, 일간졔 타결된 것은 없지만 회의 석상에서 남한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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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JI 의 싱-쵱-이 분피·실한네다가 북측의 내도가 언제 어떻게 빈힐지 에측하기 어립기

문에 경수로 사업의 장리}는 매-F T-7직이디-,

북한은 대남접촉을 최소최. T는 기피하기 위하여 경수로 건설괴.정에서도 남한을 소

외시키기 위한 온깆· 전술을 다 깅·구할 가능성이 있디·. 이 경-F. 지난 헥힙상과정에서되.

김·이 님·한은 박대한 징수로 긴설비용을 부남하변시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힉과 게1%·, 그리고 남북관게의 게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힐' 수 없을지도

모른다.77) 따라서 경%·로지원읍 통한 북힌· 핵믄제의 완전한 히]절을 위해서도 냠한은

KBD0 와 같은 다자협럭체를 友파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이다.

헌제 KED0는 한, 미, 일 동 M 집행이사국(EU가 추가될 여정임78))외에 아르唯티나,

호주, 케나다, 핀란t, 인도네시아, 뉴길SE 멀 칠레 등 7개 일1판회원국으로 구성 피어

있다. 그 1하에도 ASEAN 능 어러 나라들이 KBD0 에 기여하는 깃이 학픽·산 방지라는 국

제두(배]의 준수외- 甘께 지역안정에도 공헌한다는 오]장읍 갑고 재정적으로 기어하고 있

다, 이械은 한반도분·재의 J ( 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애서 고립된 북한을 국

제시-회의 일원으且 끌이넴으로써 
'

국제시최의 책입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

케 히.%c- 계기를 1가 1하는 깃3]과 동시애, 북한을 힙싱·테이블로 A-도하여 남북데촤의 가

능셩-s- 졔고시키는 계기도 되는 것이디·.79) 이 과정을 통하여 7극&]으로 한반도 문제를
I a w 

m m m

된

적33 익'碩·(coull·ill ro le)合 넜-딩·히J(, 일본은 중요한 역省'(siguit'icant ro lo)을 남당하는 짓으로 되0

Robcrt (la]lucci, o p, c it
, p.6i깅수旦'fl상의 7무장71·이있딘 한숭주는 신수로비정-부담과 {lAI하이 

" 

한,

미, 일 3-:·[긴·의 식-계니. 외·'d(지'서<고 없었-)미, 한학이 중셤히인 억힐'- 히·P d· J-에 싱'딩'하는 깅

수로 )11용名 부담하고 우리의 부남비율녜로 우리 기업돌이 管이한다는 윈러돌이 논의됐다"고 81兎다,
「중앙인보i ,

1995, 12. 28.

77) 이러한 점을 Is·지하기 위 서도 정부는 1북한이 기가의된 네-W의 인부분이리·V 이헹)을 기피 또는

지언시킬 77 넨· s·부의 죽각 중단을 미-g· 측과 힙'의하고, 卷중, 인, 러시아 骨 주변국 및 UN둥과

도 이같은 공조원칙읍 미-랜 야 할 것이디·. r 한국인뵤.] ,
1994, IO, 19,

78) EO 의 겅7- -d래에 들어 한반도 7제에 깊各 괸·십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매데지인 식량지원

(총지 :1액v·모는 8 )4벡민- 뎔러에 이름) 이외에도, 96닌 5월 22일 KED0 외. 
'상후 

5넌에 긴치 깅수·로

긴실비- - 8>51의만 낭려-趾 제공하기로 힙·의했다. ), A[한에 겅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9. 최데 171,9

백만닫리썩 중%- 장6-fIll-Q-을 데기로 한 깃이다. 50 가 이V'l 71칭난 급액윽 ZL하는 이유는 한반도분

제에 니.骨데로의 ·정지적 R]힝·러을 키워 경수로 부데 시신 <!·은 수익시·입에 分럽 기입들이 니·중에리·

/료 키극 71·이힐- 수 있는 지부을 회·보하자는 것이다, EU는 비용 제공에 데한 반데hill-로 한국·, 미국,

일본 -
'

J- 3국으로 이무어진 집행이사-:·s 추기·V 침-이힐- ·
'

y·1리를 획·보한 상테이다, 
"유7]인힙-이 

A

지원에 省‥>이본인 까뒤'," 
1 시사저1 , ,

3%호.

7% 디.·%·l-, 힝·早 깅dd로사R]이 진'4되는 과정에서 P,l·한01 이를 게기로 북미<]-게 개11을 6[p진

성이 었으므로 이에 한 대비책 띠.린이 1요히·다, 또한 미, 인 5이 북한과 tI·%내':l 다른 ]d-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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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사자의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본격적언 남북협상시대가 열림으로써 
i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달성될 것이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직접대화暑 철저하게 외면하는 상황하

에서 다자협력체를 통한 간접대화만이라도 가능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간접대화 통로는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 한 계속 기능을 발휘

하게 될 젓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다자협력체의 효용성을 시험해보는 것임과 동시에 가능성을 모 색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5.2 장기적 국면:포용적 대북정책의 유지

분단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은 다양한 변모의 과정을 밟아 왔다.80) 정

권에 따라서 통일정책의 접근방법이 달라진 것은 북한이라는 상대방과의 역학관계 변

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국력이 상대척으로 북한 보다 열세에 있던 당시 정

부의 통일정책은 수세적이고 회피적이며 대외의존적이였다. 그러나 표방하는 명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분명하고 극도로 폐쇄적인 성향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국력

이 북한 보다 우위를 보이는 시점에서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성향

을 강하게 띤다. 이 점은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

터 남한의 공세적인 통일접책이 강력하게 추진된 점에서 발견된다. 이 당시 남한정부의

통일기조는 점진적인 교 류를 통한 단계적인 통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였다.

남한 정부는 이 시기부터 통일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대북제의를

시도하였다. 제6공화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 이전의 통일정책은 정치 · 군사 문제

의 해결에 앞서 인도적 · 문화적 · 경제적 문제 등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려는 비정치적

· 단계적 접근자세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문제

KED0 식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썩 한반도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젓

이다. -전성혼, " 대북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한 점책적 평가와 항후 과제1" 통일졍책평가회의 발표문,

(1997. 8, 25).

80] 각 공화국별로 통일정책은 독특한 특서을 보이고 있는데, 1 · 2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이상적 . 급진적.

3 · 4 - 5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점진적 · 단계적, 그리고 6공화국과 문민정부 시기의 통일정책은 절충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석렬, 「남북한통일론」 , 108-113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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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통일문제를 총체적으로 헙의 · 헤결하면서 상데빙-의 주장과 제안도 포용하려는 
1

포

용적 접P자세'를 견지하고 있다.31) 즉, 6공화국 이전의 통일정책이 점진직, 단게적 접

F이있다]1 한다변, 이후의 통일정책은 싣충적 성힝·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I 러나 점부의 대북정첵 기조인 丑용적 접2자세는 상힁페 따라서 단속備[續)을 거퓨

'해 
針디·는 네서 문제주]이 曾견퇸다, 즉, 정부의 데41정비은 확고한 정첵기조를 유지하

지 y하고 단기간의 상일·변화에 따라 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컸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술적 변촤에 민김-히·게 반웅하는 치-원에서 진개되어 왔턴 것이다.R2) 
w 

대북봉Al정첵5과

' 

접근을 통한 l/[1회-정책'의 사이에서 정책적 혼신이 노정되는 젓도 뤽고한 정책기조의

毛어외· 장단기적 정첵 뎨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힌제 < F한-E 대남강겅정책과 대미A-촤징책을 빙%]하여 구사하고 있다. 또한 남한 딩·

-:'·r에 데해서는 적대정책을, L-.l-리고 민간%l-문에 데해서는 통일진신전술을 구사하는 상

핑-에 있다. 이러한 상唱-히페서 남한의 대%At/정시이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리웁 깃

이다. L-E러니- 분단 이후 북한이 전 해 번. 대남정착을 산펴보면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가 H원적으로 빈겅된 사레는C 於이-볼 수 없음음 이해해야 할 것이다.83) 단지 수세에 骨

d'1 있는 헌재의 노L·f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 네지는 주변환경의 번촤에 따라 진술적인

r)]응을 한 깃에 불과할 이다.

그 동안 북한의 적네히인 대남졍책으로 정부의 대북교류힙력정첵은 밀은 장에에 직

볜하게 되었다. 북한이 고려하는 납북교류는 5V(류의 대네적 영향력이 미미한 엉역에 국

한되었디·. 이것미·저도 남북%9·게의 진 J에 따라 단속은 거骨兎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화

해협릭 정책은 성피비)에서 만족스러운 걸과를 엎지 못하고 있다, 그고1나 이번 겅수로

사업을 j 하여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핀께개선에 있어서 V권을 쥘 계기를 마린循

다. 징수로 긴신 자체가 공Y-t자의 순에서 t< c/-1이 
'M사될 

수%페 잎기 떼문이다.843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도 團

81 ) %.1영21), 
" 

리의 통일징첵-M'북힌·통인]%·vI· 11111,y함/5 1 1/)주통인 1 (서울: <·[토통일웃1 통일연5L소,

]t]85. 12), 2S%.

82) 이잉81, 
" 

한국휴 l
. El·정의 핑叫'휘정에로의 전毛·가능성 A:]旦," l 호님·정·치학최보J 제87](1997), 77쪽

83) ->.[한의 님·정겨p. 촤실한 -i-선1위暑 징헤놓고 C.l. V<위에 따라 진술려인 내응을 해 ·본 깃으

단 
'l 

5'. 있다, 심페로 제제-H-지가 전략직인 식.표로 최A-선적인 짓이라깃 한다닌 
'핵문제나 

정수로 수
. S--E 전%적인 수단이리.고 볼 d'· 있디·. C:/-들이 3 고 었는 진술31 -H-vI성과 소1-gJ의적 태도는 체

제유지를 위한 )·-.러의 1흔1·으.V 미·익·된디·.

S4) 이-E. l, i
북한헥과 毛수로지 /.l., (서울·!서울데촤]/,A%P)!-,1926), 143-144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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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에 연계시키는 
i 

경수로의 카드화}

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대북교류협력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이 자의적으로 교 류협력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영역의 공동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 북한 체제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업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라는 호기를 맞이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하는 
'

포용적 접근자세'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수로사업을 북한의 핵투

명성 제고와 낱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본 사업이

가능한 한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고 경제,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북한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되. 북한의 홉수통일 우려의식

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부가 취할 대북정책 賀 가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면85) 項째,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경연계전략을 해제하고 대북경제교류를 일관성있

게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냠북경협이 
'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구도로 형성될

전망이라면 남북경협을 정치 · 군사적 차원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의식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 북미수교나 북일수교 협상에 협

조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남한이 단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

해 줄 것도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군비증강과 군비통제의 양

면전략을 구사하여, 북한의 대남무력시위에 대한 가능성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군비

통제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남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만의 일방적인 대북포용정책에

반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은 북한에 유리한 젓이 아닌 남한에 유리한 것으

로 결말이 낳 것이다. 남한정부가 겪제논리에 따라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통일경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수로 카드를

85) 한용원, 앞의 글,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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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各한 대북포- 정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힐· 것이다,

6. 결 론

지/l-까지 북힌·헥문제 데)/에서 경수로 칙'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수로 사업으로

상되는 념북괸·게 1;!1촤진rU'을 장단기리으로 구분하어 살펴보效다. 또한 님·북관게 1천

촤에 띠-谷 정부의 내북정첵의 l-9-힘·에 내해서 시하었다,

정) - 가 북한에 깅수로를 지윈하는 A-적은 딘기적으로 
' 

헌 수준에서 북한의 핵개빌·읍

동<l'히·고 
' 

과거 핵의 平7싱을 
- 보'하어 북한 헥분제를 완전히 헤권하는 네 있다. T

한 중장기적인 축면에서는 경수로 사업으로부티 파J{l%되는 여리 가지 부수효과가 남북

괸·계 계선에 기여 ]' 수 있디·는 데 있을 짓이다.

북한의 3단적인 남한배제주의 정시으로 인해 남한 졍부가 7사할 수 있는 정책수탄

은 국도로 제 되어 있으나, 화句 · 헙덕히 측면과 대길지 측면이 혼제하는 닙·북관게 상

친-의 이7성을 김·인·할 떼 남한의 적극히인 침이를 통한 경수로사입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u9-히·다. 정부가 1J대한 비벙.을 투자하어 겅수로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통

일내비라는 좁 더 큰 복적에 부응하는 것이기 떼문이다.

이 정부는 보다 실용주 적 시지-에서 북한과의 교 류협력관게롤 셍긱-헤야 省· 짓이

디·. 7'1젱익지력을 -h-지하는 선에서 북한의 게헉과 개)-8-은 지속직으로 -7도힘-으로써 한

반/L의 평화관리에 역짐을 두고, 지속적오로 북한을 지원하어 북한이 위험한 상테에서

l<어니·도록 헌·디·는 대원칙윽 세워놓아야 할 짓이다. 남북관게에서 이루어 놓은 기왕의

성괴- 위에 납북한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분위기를 조 셩해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

자원 ·공동개발이니· /牙동어로구역의 이- - , 제3국 - i-동진출 등과 길은 폭리은 겅 협럭과

교-K글· 획·내, 회·헤외· 신뢰의 토대를 V'頓 수 았는 게기릅 1J]-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昏일에 필수직인 국제사회외·의 공조와 힙릭외교를 깅·화하고, 안으로는 봉일

의 인지 불리 제도지 토대를 I T ]하는 일도 시51하다, 교억 멸 투지관련 제도의 정비,

통헹 통신밍· 오)짐 -C ' 

통일 인프리-'의 조1설을 서7르는 것도 필]오曾 凍이다.

<1러니 기-t의 정경일치정책의 지속 W 
% 

썰분.t에 v칙·히.면서 ·정치 /시.직 데립- 지



례9

속한다면 한반도통일과 한먼족의 공존공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 동안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안보형 논리에는 익숙해

있으나 화해형 논리에 대한 개발과 이해가 부족하였다. 국제관계 및 대북관계에는 완승

완패가 없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전향적으로 방향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

1980년대말 냉전이 종식되고 남한이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하면서 남북간의 경제력 차

이는 곧 국제적 위상의 차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남북간의 균형

은 그 내용면에서 변화조짐이 짙어질 수밖에 飢效다. 힘의 불균형 상태는 불안정을 초

래하게 된다. 이젓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

가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 균형의 틀을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한반도 내부의 힘의 불균형을 의형적 균형의 틀로 전환

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ED0라는 다자협력체를 통하여 남북간에

첨예한 긴장을 유발했던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는 분

야가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줄범한 김정일체제의 유지를

통한 남한주도의 홉수통일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인 정책목표의 달성보다는 장기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금번 경수로 사업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민족공동체 건설의 서장을 여는 전

환기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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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한 사회의 친족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사회의 정치권력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

지고 어떤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지, 그 법은 일반 국민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

는지, 왜 거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즉 친족구조의 법제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상

호보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친족구조를 비교하려면 법제적 측

면과 실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 헌재로서는 북한 친족구조의 실제적 측면은

조 사가 불가능하므로 법제적 측면에서만 남북한의 친족구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운의 범위는 북한의 가족법과 낱한의 민법 중 가족법에 한하며. 연구방법은 헌행

의 남북 가족법을 비교분석하는 공시적 교차비교방법을 사용한다.

이 논문의 전개는 먼저 남북한 가족법 자체의 성격을 비교하고, 이어서 가족법에 담

긴 가족제도와 상속제도 그리고 혼인제도를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가족법 자체의

성격에 있어서 냠북한의 가족법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가족법이 민법에서 분리되어 독

자적인 법부운을 이루는 반면 남한의 가족법은 민법에 포함되어 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점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차이에서 기인하

는데, 남한의 가족법은 체제의 영속성으로 인해 일제의 조선민사령을 계승할 수밖에 없

였던 반면 북한의 가족법은 새로운 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일제의 법령과 단절을 선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남한의 가족법은 봉건적 요소나 일제의 법령들과 혼합된 모 습을

보이게 된 반면 북한의 가족법은 가족과 친족관계의 인격적 유대라는 대의명분을 강조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제의 차이로 인해 남한의 가족법은 사법에 속하는 반면 북

한의 가족법은 공법적 성격을 보인다.

가족제도의 측면에서 남북한은 모두 혈족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개념화하

고
, 동일한 촌수법으로 친족거리를 측정한다, 가족이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바탕이 되는

가족부양의 범위도 남북한이 유사할 뿐만아니라 부계와 모계, 혈족과 인척이 구별 혹은

차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의 가족제도는 미분화체계라는 공통성을 보

인다. 그러나 호주제도의 존속과 폐지는 남북한 가족제도의 성격을 갈라 놓는다. 남한

의 가족은 호주를 근거로 해서 형성되고 가족성원들은 호주의 家에 릴적하므로 가부장

적 부계성을 띠게 되며, 호주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승계되므로 강한 영속성을 보인다.



56

IA].·1친 북한에서는 1주제도를 페지했고, 이로 인해 질혼이 북한에서 가족힝성의 구심접

이 되므로 기·족의 엉속성이 약하고 이혼이나 사1<s-으로 인해 가족이 쉽게 사라지게 된

다. 부모의 71리도 납'한에서는 가부장적 가 
· 

의 권리라는 성향을 )1인다. 남한에서 1라

모는 자니에 대혜 거소지정Y1과 션계권을 힝1사骨 수 있고 자너의 제산을 관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반또1 l +한에서는 친권에서 가](징·적 권리는 삭제되고, 친권은 자녀의

이익읍 위헤서만 십헌되어이· 한다는 윈·칙 아래 자너를 보1하고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국가외- 사최에 대한 의무라고 v-정한다. 남한에서 양지·제도는 호주상속읏 위한 기능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애 따라 성인도 하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 가족1&의 공1Al

히 성긱은 잉·자를 민사법롤'S%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잉·딩-사자吾의 게약에 믿껴지는

깃이 아니리. 국기·기. 입잉페 간섭하며, 호주싱-속을 위한 잉·자는 인정되지 잃·'으므로 양자

의 대싱·은 미성넌자로 제한된니-.

상속의 l%1제적 측1친에서 님-박한은 히-인한 미분화체게리-는 같은 모습을 보인다. 재산

싱·속의 순위가 남북한이 T-사하고, 아들과 말, 부외- 모, 조부와 조모, 형제왹. 자매가 차

]敍되지 僧는다. 싱·속되는 제산의 %도 남북한 모두 ·l'生을 구번하지 않고 아들파 떨, 부

와 모, 헝제와 자매 게 험-분히애 싱A된다.

혼인제도에서 남한의 가족71-( 호주제도로 인헤 
' 

처는 夫의 家에 입직한다'는 부걔적

틀 속에서 부부의 핑등을 지향한다. )신먼 북한의 가족법은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의

펑등 바팅·을 둔 새로운 가족제도普 대안으로 제시한다. 북한 가족법의 공1-8적 성격은

이혼도 딩-사자들의 민시섭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딩·사자들의 계약에 맡거지는 깃

이 아니라 <·l가가 이에 간섭히· i
, 따라서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고 제판이혼만 인정된

니·. 그러나 혼인급지의 범위에서는 인척에 데해서는 남한 8各, 북한 4촌 정V의 차이를

di]r이나

� 

헐족 8各이라는 범위에서 남북한이 수질을 뵤인다.

남한의 친족/조는 괴·거의 완습1p]이 헌제의 권요성에 따라 닌1화해 가는 헝데로 니-타

9·디-. 따라서 미분촤적 부계제계라는 자인스리운 번촤의 모 습을 보인다. 반면 북한의

친족-/조는 과거외-는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구조를 의도적으로 창출히-려는 힝테로

니-티·난다. 따라서 북한의 친족구조는 완연한 미분촤체게라는 인위직이고 3격한 번촤

의 모습-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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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론

사회의 밑바탕은 가족이다. 반세기 분단의 결과로서 남북한은 가족의 구조와 행태에

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급격한 산업화로 가족의 고립성과 개별성이 심화되

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의 실험으로 가족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간의 혼인이 빈번할 것이고, 가족구조의 차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문은 통일 후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과 단일 가족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

으로서 남북의 친족구조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논문의 벌위는 북한의 가

족법과 남한의 민법 중 가족법에 한하며, 연구방법은 현행의 남북 가족법을 비교분석하

는 문화인류학의 공시적 교차비교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논문은 남북간의 친족구조를

비교함으로서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통찰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과 법률 입안가들에게 문화인류학적 시각을 보태줌으로써 보다 나은 정

책과 학적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6.

1 . I 친족구조의 법제적 측면

사회체계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다흔

모든 요소들을 관통해 있고, 사회체계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핵심요소는 졍치권력이다,

정치권력은 자기의 이데울로기를 실현하는 일차적 수단으로 법을 사용한다. 사회체계

의 법제적 측면, 곧 정치권력이 법을 제정하는 방향과 그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에서

사회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그 방향을 볼 수 있고, 사회체계의 실제적

측면, 곧 정치권력이 제정한 법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과정이서

사회체계의 실잘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신인철 1992: 430 ) 사회체계의 법제 측면에

서 그 사회체계의 변화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각도에서 조선과 대한민국의 법제적 측

면을 비교해 보자.

6( 

우리나라의 제도와 문물이 중국을 따르는데 유독 혼례만은 아 도 오랑캐의 풍속을

따른다.,. 남편이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부의 道가 바로 석지 못하므로...친영의 1효를

세워 인륜의 첫 출발을 바르게 해야 한다,"(중종실록 권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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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후 젼대부의 조]에서 인을 호f 때에는 에빕에 따라 친영의 의레를 실시하도록 하

고
, 士庶의 집들도 이를 본반도록 의논하이 이-뢰도록 하라."(중종쉴록 권17)2)

"
. y리 민볍 중 7)족, 상속편(이하 가족법이라 한다)은 중국의 엉힝·을 번·< 종법제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남게혈통중&1으AL 이루어져 있어...아2-1도 
. 헹 가족빔에는

家 중심적이머 남존어비 사싱'에 비·팅·5 둔 가부징·제 가족 도적 요소가 남아 9)는 바,

이는 자+-와 평등을 구헌하고자 하는 l;9주7의 이님에 크 게 상치될 만아니라...i혼인

및 가족셍쵤-은 게인의 존임과 兩·l'生의 펑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이· 한다3고 선

언한 우리 힌71 36조의 띵%핑등정신에V 부합되지 아니하미,..하 속히 전2내적.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불식하211 인건·의 존업과 남너핑등의 원칙에 입리-한 네- - 의 가족

71으로 보완하고자 민%의 알부를 개정하리는 깃임." (198S넌 1 1윌 여야 국회의원 147

인이 IA·의한 민법중게징빕률안·의 제안이유)

조 선시네의 3]법괴-정을 지배하는 이데 - 로기는 우.교 이데올로기이고, 내한민국은 닌

주후·의외- 남너핑등의 이내 로기가 입빕과정은 지1句히-고 있다. 즉 정치권력이 법을 제

정히·는 배경에서 조<1의 유7'( 이데율Y기기- 대한민1·;에서 민주주-의와 남녀펑등의 이네

옴로기로 대치되고 있읍을· 볼 수 있다, 따라시 친족구조의 번화가 조신에서논 J](계사최

로 대한민국에서는 미분최.사최로 지헝·하고 있음合 위을 수 있다, 친족3L조를 파악하는

요체는 어t빈 세릭이 이띤 이데온로기를 가지고 어to l·g-향으로 법을 제정하는지. 그 법

은 일1;>I 국1펀들애 의해 어떻게 1끈이·들이지L지 왜 거부되는지 실·피 보는 깃이다. 죽 친

족구조의 법제적 측<<-1과 소1제적 측면을 싱·호보완적으로 피.익·히.는 일이다, 힌제로서는

북-한이 /1족2/-조의 질제적 5면을 파악하기란 거의 붇가능히.p.로 통 ) 후륵 기약힌· 수

빔'에 M다. 띠-라)%-l 법제적 측변에서만 남북한의 친족구조를 산퍼보고자 하띠, 실제직

측면의 )
f 릭·-C 이 논문의 한게이기도 하다.

m

1) 我[시家訓作文物 侯>삐]·華 獨此婚禮1$1循'夷秋之浴.,.L%2r能齊室家 l[l>夫婦之道31%...復親-迎之禮 .

미'1宗實錄 券+/'1 <h'.A·'. -
'v·:11條)

2) 수%Ii卿')k夫家 婚姻之時 親엔之儀--·從禮文 111]dc>,!'t之家 非.D.效之其收議瓜맘 이·J宗實錄 券-f-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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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2 혈통이론(descent theory)과 혼언이론(alliance theory)

친족구조는 혈통규칙에 의해 몇가지 범주로 융형화될 수 있다. 혈통(descent)이란 태

어난 아이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연결시키는 친족판계를 말한다, 혈통이라는 친족

관계에는 애정과 협약 행위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 결부된다. 이 중 사회적 인정은 새

로 태어난 아이를 그 사회에 통합시키고 부모의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는데 사용되고,

이 과정은 법적으로 혹은 의레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혈통규칙(descent ru le)이란 친족

집단의 성원권, 지위, 특권, 재산 등이 전승되는 규칙이 된다. 많은 사회에서 혼전에 아

이가 태어나는 젓이나 또는 父가 아닌 다른 生父에 의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때로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고, 형제연혼(levirat이30 의 경우처럼 심지어 장려되기도 한다. 즉

혈통의 본질은 생물적이 아니라 사회적이다. 혈통의 사회적 성격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유전적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친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법적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혈통에는 원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가지 性이 변수로 주어진다. 혈통이 남성

으로만 배타적으로 이어지면 부계혈통(patrilineal descent)이 되고, 여성으로만 이어지면

모계혈통(mailineal descent )이 된다. 부계혈통과 모계혈통은 모두 ·洗이 관여적이다. 혈

통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지위, 재산 등의 전승에서 ·險이 관여적이면 그 체계는 남자로

이어지는 선이나 여자로 이어지는 선 중에서 한 선이 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계혈

통과 모계혈통을 모두 포괄하여 性的혈통, 線的혈통, 分化혈통(differentiated descent) 등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혈통에서 ·洗이 비관여적일 때 未-分化혈통

(1111differentiated descent)이라고 한다. 즉 미분화혈통은 혈통의 연속성에서 남성과 여성

이 구별 혹은 차별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보아 부계혈통의 사회체계는 중국, 아프리카, 아랍 등에서 많이 보이고,

미분화혈통의 사회체계는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서 많이 보인다. 모계혈통

체계는 원시사회들에서만 보이고, 거대 산업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부계혈통체계는 毛족집단의 성원권, 지위, 특권 등의 계승과 재산의 상속에서 남성과

3) 형제언혼(levitate)이란 죽은 남자의 아우나 형이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와 혼인하는 친족규칙이다. 과

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生父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로 인정된다, 사회인류

학은 성서의 모 세의 율법에서 이 용어를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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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이 구법되이 남성으로 이어지는 신이 7드러지는 체게이다. 게숭과 싱·속은 친할아

띠지, 아버지, 아들, 친손자로 이어지는 선이 부각-되고, 띨'괴· 외손은 아들과 친손보다

차1%을 반는다. 부게혈통의 사회체계에서는 부계신조들에 대한 제사에 중요성을 부여

하머, 부계친족짐단내에서 트인이 급지되는 족외혼이 행해지는 톡징을 보인디-. 갇등구

조에서 
'惱족(collWrnguine 

과

� 

인척(affine 의

� 

대립이 잘 니-티.니-며, 가족내에서 모 게힐족보

다 부계호1족이 중」9-시되고, 처가혈족보디· 시가혈족이 骨요시되는 성향을 보인다,

미분화헐통체게는 잉7게힐통7의이다. 쳔족집단의 성원권, 지위, 특권 등의 게승파 제

산의 상속에서 납싱파 이성이 /벌, 분화되지 않는다. 지위외- 특권의 게승은 아들을 거

최 친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딸(사위)을 거치 외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오며, 재산의

싱'속에서 일'(사위)피- 이·둘, 외손과 친손은 차닐되지 일Jl 펑동상속이 핀다. 미분화혈통

의 사최체게에서는 족외혼이 거의 보이지 일'고, 31게씰족과 부게헐족이 대개 균헝즈1이

q·. 간동3L조가 발셍할 경우 헐족과 인척의 대립이 잘 나타나지 않으미, 가족네에서 모

게'혈족과 - )( 힐족, 처가혈족가 시기-헐족의 중요싱이 if형을 이루는 겅향이 있다. 남녀

면등의 이데올로기가 미분촤힐통체계에서 항상 중심역할을 한다.(Fox 1967, H>ritier

1開1, Seg&len 1086)

헐통7·칙과 힘-께 친족구조를 1&}주화하는 IL다른 기준은 혼인규칙(marriage ru le)이다.

특정한 친족범주에 속하는 사람돌과 혼인하도록 v-정하기나 신호하는 혼인57-칙을 가진

친족구조를 기본구조(elomcutary structurc )라 한다. 기본구조는 혼인규칙이 규정혼이

거니- 선호혼의 힝대를 띤다. 71족의 기본구조는 여%교환이라는 J교省의 관점 A로 且면

디-시 헌정교毛·피. 일반57<횐-으로 교-분된다. 기-A3E조는 원시시.최에서만 보이고 거대 신.

71사최에서는 일부 잔존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이렵다.

헌1기 산업사최들은 거의 모두 북힙-구조(complex s tructur 이이다. 복함구조는 징한 천

족1%주 속하는 사람들파 혼인하지 못하게 급지하는 혼인구iL칙우. 가진 친족구조를 맏

한다. 즉 복힙·구조는 혼인규칙이 금지혼의 헝태를 띤다. 친족의 복팀·구조는 이성교환이

라는 l·접에서 J t 일1;!l-교호1·에 속한다. 복혐'구조는 긱· 사회마다 喜인금지의 7위가 다

잉(히·211 니-타나고, J- 1&]위는 역사지으로도 번촤한다. 혼인금지의 l&]위를 1칫어나서 혼인

하는 한 어떤 후)족-o·칙도 혼인을 1-'M·'해하지 鶴'으며, 배- 자 선덱은 사최게寺, 지연, 이헤

관계, 개인적 매력 등과 같은 71족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질정된다. 친족의 복호}-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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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회성毛들이 사회의 전 공간으로 흩어질 수 있게 되므로 산업사회에 적합한 혼

인체계이다. 반면 毛족의 기본구조는 특정범주의 친척들과 혼인하는 체계이므로 산업

사회에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렵다. 현재 산업화로 인해 많은 기본구조들이 붕괴되어

복합구조로 변하고 있으며, 드물고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복합구조에서도 기본

구조적 혼인관계들이 되살아나는 현상도 관찰된다.(Uvi-Strauss 1967, Game1on 1972,

Dtlrnont 1988)

2. 납북한 가족법의 비교

2. 1 남북한 가족법의 연원

<북한사회% {남한사회>

낱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조선민사령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률시행세칙 미군정청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북한에서 가족관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통일적 가족별전이 마련된 것은 1990년이

고
,

그 이전에는 김일성 교 시, 당의 정책 그리고 단편적인 법령들로서 규제해 왔다. 북

한 가족법 원칙의 골격이 만들어진 것은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 

남녀평둥권

에 대한 법령"과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초안에 대한 결정서" 그리고 "

남너평등권에

대한 법률시행세칙"에서이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2

(1946. 7. 30. 림시위원회 결정 제45호)

일제 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고 녀성으

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으로써 북조선 럼시인

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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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너성들은 남자들과 간이 지·유唱혼의 71리를 가진다. 겯혼함 본언들의 동의없

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唱혼은 骨지한다.

제5조, 걸혼셍쵤·에서 부부판계가 곤란하V 부부관게를 더 게속할 수 엾는 조건이 셍

길 때에는 너성들도 남자와 동등한 자유리客의 권리룰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

동양육비를 전납펀에서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미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제핀·소에서 처리하도록 고(-정힌디·,

제6조. 철혼년딨은 녀성 만17세 님'싱 만18세로부터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 봉긴관게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너자들을 처니- %으로 매매하는 녀

성인4유린의 페헤를 3후 급지한다. 결-칭·, 사창 및 기AI제도(기셍1번, 기/g

학w교)를 -y]l·지한다. 전2항에 위반하는 자는 법에 치한다,

8조. 너성들은 남성들과 동兮의 제산 및 토지상속권을 가지며 리혼할 ul]에는 재산

과 旦지분배의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범렁의 발표와 동시에 조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 W릭파 규칙

은 무효로 된다. 본 법렁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받셍한다.

4닙-너핑등킨에 대한 ) 렁초안에 대한 걸정서>

(1946. 7. 22, 림시인민위원최 결정 47호)

이 노H펑동권에 관한 법령은 일본 식민지적 착취의 잔제를 숙칭하고, 라은 봉긴적

남녀간의 괸에를 개혁하고, 너성으로 하여금 11회-외- 사회, 정치Ar활에

� 

1변적으로 침-여

시킬 목적으로서 il牛 조신민7주의 빌진에 있어서 위대한 적·용을 가저올 것을 인정하

머 이를 닐리 발JL'한다.

a

a

a

윈

4 남녀핑등권애 대한 법률시宅세칙$

(1946. 9. 14. 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8호)

제5조. 니성은 피싱·속지·와 籍을 권·이 하는 한 남성과 같이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진다.

제6조. 결谷으로 날미압아 타가로 緖을 2갈 때에는 녀성은 친가에 대하여 북조신토

지개혁1)%링에 의하여 자기의 2으로 분이빈·은 토지의 뵨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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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혼전의 솟 또는 婦의 재산은 각 그 소유에 속한다. 결혼생할 중에 부부가

所得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제9조. 결혼년령에 달하지 못한자는 결혼할 수 飯다. 童養息(밑며누리)과 童養婚(데릴

사위)는 금지한다.

제23조. 녀성의 권리를 제한한 법령과 규칙은 일체 무효로 한다.

제25조, 婦女의 부모, 친족 혹은 보호자로부터 글전, 재물 또는 노 력의 제공을 받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 일부일처제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 시행전의

기성사실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그 이후 북한의 가족법 원칙에 언급한 문건은 1956년 3월 8일 공포되어 동년 4 월 I

일부터 시행된 내각결정 제24호이다. 내각겯정 제24호는 판결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았

도록 규정함으로서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하玆다. 이러한 법령들이 바탕이 되어 1990년

10월 24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독자적인 가족법전이

마련되었다.

북한의 초기 가족정책의 방향온 사회주의체제에 따른 가족제도의 설정이라기 보다는

봉건적 가족제도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봉건적 가족제의

청산에 관해서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서문에서 
'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고5라는 선언이나 본문의 
'

중세기적 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녀자를 처

나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인권유린의 폐해의 금지', 
' 

기생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의 금

지5, 법률시행세칙에서 
t 

민며느리와 데럴사위의 금지', 
' 

너성의 권리를 제한한 법령과

규칙의 무효화 선언5, 
6 

혼인에 따른 금전, 재물, 노 력의 제공 금지'. 
' 

일부일처제의 준

수5, 그리고 i 조혼에 대한 형법의 형사처벌 규정' 등을 통해 표현하고 았다. 북한의 가

족법 권위자인 조일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해방 후 우리 현실생활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잔재적 현상에 속하는 밋며누리와 데릴사위를 금지하는 남녀평등권

법령시행세칙 제g조 2항의 규정이라든가 또는 결혼의 대가로서 상대편, 그의 부모 친척

둥에서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 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예견하고

있는 형법전 제253조의 규정들도 결혼하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며 제3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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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티의 직졉적 및 간접적 간섭을 빙·지하는데 해당한 작용읓 하는 것이다."(조일호

1958: 72) 
"

조혼피.의 투쟁]울 더욱 기-강·히 하기 위하이 우리 국가는 결혼넌령에 이르지

봇한 자외- 짐谷한 겅우에 헝벌의 제제를 설정하고 91다는 점을 지직해 둔다(형법진 제

255조 참&)"(조일호 195H: 74) 일제 잔제의 청산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의 
' 

일본 식민지

적 칙-취의 잔제를 숙청하고'리.는 문구나 번령 제9조의 
' 조선너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

제국주의 법렁파 7-t-칙의 무효화 11인' 骨으로 표힌하고 있다.

가족과 친족에 대한 북한정71의 초기 정책은 크 i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0다. 첫 님-녀평동의 오1쵸1이디-, 닥힌은 헌7]合 제징叫기도 전에 
'

남녀평등권에 대

한 단1령'을 제정하여 기존의 일제의 범唱들을 무효촤시켰다. 남너펑동은 북한정린이 가

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니-이다. 특히 여성의 이혼의 자유를 적극적으且

보장하여 가족이 이른을 만류하거나 벵-해하效을 깅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7-정하고

있있다. 그러나 후에는 힙의이혼제도를 페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 허용하는 쪽으로

비-뀌었다. 둘째 가平장적 부게가족의 부정이다. 북한은 남너불평등과 어성의 에속적 지

위와 함께 호주제도의 가부장적 성격을 봉건직 진·재의 헥심으로 간주하여 호주제도를

페지시컸다,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라 남북한의 가족제도는 근본적으로 그1- 성격이 달라

지게 되었다. 호주 도의 페지로 인헤 아버지외- 맏아들로 이어지는 진통적인 한국 가족

유헝이 북한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 의미를 상싣하게 되었다. 셋 국가부양의

원칙이다. 북한은 가족이 담딩-하는 사최적 기능 중 嗚·은 부분을 국가가 昔당하도록 兎

다. 특히 미성닌자에 대한 <·f기.의 직점적인 베러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딕·아소, 뵤육

원, 유치원 등을 활성촤시키고, 혼인중 출셍지·외· 혼인외 촐생자 간의 차별을 완전히 베

걱한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의 특벌한 보호를 가족정착의 원칙 중의 하나

로 섣징하)I, V-c(- 관게뵤다 상대적으로 
-證-구 관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니.아간다.

4조신민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7%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최의 싱'일회의 길정 제5호)

제1조. 조11민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법은 사최주의적 겯혼, 가족제도름 공발전시커

온 사회를 촤목하고 딘·힙-된 사회주의 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5조. 상속은 개인재신페 대한 7]z]보호의 속이다. 국가는 게인제산에 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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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보장한다.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g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녀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但다.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제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

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 이전 부모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5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 나이에 이른 손자너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36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앙할 의무를 진다.

제39조. 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서원이 갈라져 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

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해겯한다.

제41조,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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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모니- 손지·너, 힝제자매가 될 수 있다.

제46조.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베우자외.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

너, 부모가 엾을 징7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싱·속된다. 竝 항에

지직퇸 상속인이 없을 겅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47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어럿인 겅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4은 같다. 상속인들

가운네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겅우 그에게 차레지는 몫은 나머지 싱-속지-들

에게 싱·속된다.

제54조, 이 법을 어긴 공민 게는 정상에 따리- 해당한 71적 제제를 가한다. 법적 제

제의 적성은 제핀·소의 3질 또는 판정으로 힌디-.

1勢0넌 10월 24일 제정된 북한의 가족삡은 4남너펑등권에 대한 법령% 이후 가족관게

를 3T제헤 왔딘 단%']적인 여러 규정들을 체계촤하이 단헹범전으로 만든 짓이다. 북한의

가족부]은 북한정권의 초기 가족뱁럭들과 전체적인 윤괵·은 같지만 일부 조항에서 부분

적인 VI촤를 보이고 있다. 민저 1990넌의 가족법에서는 시간적 추이에 따른 법조문의

l ;a촤와 함께 일제의 법령들에 데한 무효촤 신언이나 닿건적 가족제도에 대한 선언적

급지조항들이 사라질음을 닿 수 있다, 가족에 데한 $기의 법렁에서 강조되었던 일제와

본긴직 잔제의 칭산에서 사최주의체제에 따른 새로운 가족제도의 섣정이라는 1굉향으로

깅·조조]이 마뀌고 있다, 들째 에전처림 완전한 남니펑등의 5L헌을 지향하니- 약촤된 형테

로 나타난다. 의이혼제도의 페지는 오히려 남녀펑등의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한 정리적으로 입신·부, 군인 능에 대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이 자유이혼

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A% 가족 개념을 진체사회의 기초단위로 다시 강조하고

있다. u:1-라시 신-피- 소비 이 기본도1-위로서의 가족의 역할이 다시 2J·조도]게 피있다. 넷

관습 1을 일부 수융한다. 제26조에서 자녀는 아비지의 성을 따른다고 명문화蠻고,

i도를 미딕으로 깅·조하머, 1·.L부모를 모 시고 섬도록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다싯찌]

국기·가 딤·당하였딘 가족의 사회적 기능 일부暑 디·시 가족으로 촨원한디-. 손자녀가 조부

모의 A%활을 骨보도록 하고, 힝제자매는 부임·능력이 있는 힝제자매가 부양曾 의무가 있

디-고 함으로써, 관습빕을 일부 수-f하1천서 예진에 국가가 띠밑·있·던 부잉·의 의무 중 일

부를 가족E 으로 환우1시컸다. 어싯쩨 게인 산에 대한 상속제도를 인정한다. 공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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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질서와 상충 는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와 상속제도를 인정한 것은 북한의

가족법에서 가장 큰 변화이다.

북한의 이러한 가족법의 변화는 크 게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째 일제와 봉건적 잔재의 弔산이라는 북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족제도의 전통적 요

소와의 단절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가족제

도의 전통적 요소들이 청산해야 할 봉건적 성격과 일저]의 법령들과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의식이나 맏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집안의 대를 잇

는다는 관념 둥은 이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가족

부양의 범위를 넓힘으로서 국가부양의 범위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산

주의의 이상적 부양형태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만 가족부양을 인정하고 그 밖의 사람은

국가가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법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노 동능력

이 없는 가족성원들까지 가족부양이 확대됨으로써 국가부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

다. 셋째 친족구조를 통치구조로 이용하려는 국가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집안

의 어른은 어른 그 자체로서 이미 권위를 가진다. 수령-인민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변형시키면 어버이 수령에 대한 존경은 극단적인 개인숭배로 쉽게 나아갇 수 있기 때

문이다.

남한의 가족법의 연원은 1912년 조선총독부 制슈인 
' 조선민사령'에서 찾을 수 있는

데, 
' 조선민사령에서 일본 민법의 친족과 상속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선의 관습에 따른

다5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방후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2일 " 

미군정청 법령

제21호55로서 일제의 
;' 조선민사령"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켰고, 대한먼국 정부논 1948

년 9월 체결된 
u한미제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 제11조"로서 당시의 법률, 법령 및

칙을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1958년 2월 22일 
" 

대한만국 민법"이 제정되어, 가족법

은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으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7 번의 개정을 거쳐 헌재

에 이르고 있다, 혼인관계,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민법의 제4

편은 총칙, 호주와 가족, 혼인, 부모와 子, 후견, 친족회, 부양의 7장으로 되어 있고, 제1

장 총칙은 친족의 종류와 범위, 친족관계의 발생, 변경, 소별을 그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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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족법과 민법

-f{한사최A < 남한사회%

가족7]은 %자적 법부분을 이易다. 기·족법은 민담1에 AL함되이 있다,

납북한간의 가족법의 큰 차이는 북한의 기-족법이 민할1괴- 분리되어 독자적인 법부

을 이루고 있는 반면, 남한의 기·족려은 빈뱁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디·, 북한

은 1990넌 10월 24일 최고오미J최의 싱-설최의 결정 제5호로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可

가족]]b'(6장 54조)을 채택하있다. 북한의 VJ법은 소7-권법, 계약7], 상속보], 저작71법, 창

의고안권 1 骨을 포힙-하며, 기·족성원들간의 소유관게외- 부%관게는 가족법에 의하어

v-제되고 민법의 -o‥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한은 이에 데해서 다읍과 간이 실1꿩한다.

iA 

기.족답1 부문은 혼인, 친지·괸·계 -J 기-족구성우1들의 소-R-외· 부잉:괸·계를 3)L윰하는 1 부문

으로서 민범 부문과 i l-이 등가직 보상관계에 기초를 ) (고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A A-

대관게에 기초를 )
i
L고있기 때문에 독립된 %부문을 이룬다,"(김일성종힙-대학교 1973:

12) M산적 성질을 가전 관게의 측먼이 비록 부차적 의의의 정도로서나미· 가족괸·게에

는 존 하머 이외- 관런하어 공촤국 가족빕은 제산)9·게를 주로 규제할 사명을 지닌 W

촤국 띤71에 린접해 있디-."(조일호 1958: 29)

1958넌 2월 22일 제정되고, 1990넌 1월 13월 개·정돈1 대한민국 민법은 총칙, 물군9, 채

권, 친족, 상속의 다섯 핀으로 51성되이 있고, 제4펀의 친족과 제5펀의 상속읍 통싱· 가

족}ty]이라 부르고 있다. 북한의 가족빕이 민11]파 분리되어 독자적인 빔부문읍 이루는 반·

먼, 남한의 가족법이 민빕에 $함되는 주된 이유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남북의 체

제의 차이 떼 이디-. 지-본 의 체제에서는 가족과 친족관계에 수반 ]는 소유외. 게약관

게, i·1리외- 의)(를 떵픽-히 규정헤야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1 럴 필요성이 현저

히 줄이들기 때문이디·. 따라서 북한에서는 가족과 친족관게의 인걱적 유대라는 데의밍

분合 강조할 수 있는 반1죈, 닙-한에서는 가족과 친족의 소T-와 게약괸-계의 측먼이 부각

3링 수 x/1에 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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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족법의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 
-

{북한사회% <남한사회% -

가족법도 公法의 성격을 갖는다, 가족법은 私法의 성격을 갖는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법은 모두 公法화되어 있다.(법무부 1987 23) 남한의 私法에

해당하는 민사법系의 법률마저 사적인 개인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국가권력

주도하의 행정법적 관계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가족법

도 국가 주도하의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4대한민국 민법)

자녀교양은 부모의 주요한 의무이다, 미성년자인 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 들을 견 (제909조 제1항>

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친권자는 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으로 키 야 한다.(제27조) 가 있다.(제913조)

예컨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북한의 가족법은 교 육적이고 행정적인 선언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민법은 사적인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로 표현하고 았다.

이외에도 북한 가족법의 행정법적 성격은 혼인에 대한 규정이나 가족법의 위반시 권리

나 의무의 해제나 소멸이 아니라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제54조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54조.

이 법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법적 제재의 적용

은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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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습법과 판레의 法源性.

{북한사회% 4 남한사최$ .

관 I]괴. 판레의 
·法源性을 인정하지 僧는다, 관습법과 판레의 빔원성을 인정한디·,

관습법은 -ff 적언

� 

것으로 간주하이 모두

무효촤하는 선언을 榮다.

북한에서 관습은 봉건적인 깃으로 간주하어 모 두 무효촤하는 선언을 兎으므로 관습

법의 썰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어 민·들어진 일체의 범률과

규정들을 무효로 선언하고 퐝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 법률과 규정들을 만

들고E 라 하여 일제시대의 어떤 입법도 인정하지 않는다.(김일성종합데학교 197) 49)

가족볍도 어기에 포함된다. " 

본 법령의 반표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

국주의 71령과 규칙은 무효로 된다."(남너핀骨권에 데한 법宅 제9조) 북한은 판레도 일

빈·적으旦 그 법원성을 인정하지 嗚'고 있다. 최고졔판소 전원최의의 지도적 지시에 관헤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재판소는 켜령에 의거하어 범을 적용하는 입무暑 수헹하는

것일뿐 71을 제정할 수 但디-는 이유로 그 거원성을 부징하는 깃이 일반직 견句이다.(법

무부 1978: 28 ) 남한에서 친족에 관한 법은 관습버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민닫) 제1조는

1긴빕에 고(-정이 但으민 관습1胡에 따른다고 멍시하고 있다. 또한 관습법은 판레의 0거로

사용되고 있고, 일제 강점기의 판레도 그 1 원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데법원 판레도 그

법원성이 인정되고 있다.

u 

민사에 관하이 l%률에 규정이 飢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但으면 條現애 의

한다."

(대힌민]f 1긴법 제1조)

t; 

한국의 관습에 었어서는 호주인 ·夫를 살해한 처는 그의 家統의 계속에 관하이 양자

또는 A養7·를 선정하는 i·)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朝高 1924, 12, 15)

w 

장자가 후손없이 사1g·하고 고( 처 역시 사후양자도 선임치 아니한 채 개가하있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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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子가 그 次宗孫으로서 종가를 상속하는 것이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판한 법리라 할

. 것이다."G<判 1972. l. 31, 71다2597카9978)

a

3. 1 가족과 가정

4북한사회% {남한사회%

가정이라는 어휘를 주로 쓴다. 가족이라는 어휘를 주로 쓴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공고히 하는데 委은 배려를 돌린다.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대한민국 힌법 제36조 제1항)

헌법 제77조>

북한에서 가정이라는 어휘는 사회의 기층생활 단위의 뜻과 함께 현실적인 공동생활

을 영위하는 자吾을 가르킨다. 이것은 남한의 가구, 세대와 유사한 개념이다. 
" 

켜단농장

의 최말단 조직인 분조는 흔히 한 가정으로 편성되어 농사에 임하고, 농장의 지도자는

가능하면 분조의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강제한다."4)

남한에서 가정은 주로 가족의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측면을 뜻하는 어휘로서 정서

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남한에서 가족은 일상적, 법률적, 학술적 용어로 쓰이고, 영어의

famil y와 불어의 familIe 등을 번역할 때도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최

소 친족집단의 뜻과 함께 가족성원들을 의미한다, 즉 혈연과 양자와 혼인으로 맺어지

고, 공통된 사회적, 경제적 정체성을 지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집합체를 뜻한다. 남한

4) 귀순한 북한 사회안전부 요원 박원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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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구외· 세데는 싱'호 동의어이고, 헹정적 조어이다, 에통렁령 1033호에 의한 가구

의 정의는 
" 

가게외· 거주를 공동으로 하는 자 또는 독신으로서 가계외- 거주를 가진 자"

로 v-정毛디-. 가구는 영어의 household와 불이의 ma isonnte를 번억할 떼 가장 n/J%q하게

채버된다. 가구는 기·족과는 달리 가족의 성원이 아닌 자를 At힘·힐· 수도 있고, 같이 거

주하지 평·'는 가족%원들읍 배제할 수도 있다, 기·31-는 보통 징나1·과 소비의 기본도(위를

이루고, 닐딘- S&]징이 기능하는 기본적 헹징단위가 71다, 이 4에서 가구는 가족에 비해

물질적이고, 구체적이미, 실·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최의 기초탄기로서 북한의 가정과

님'한의 가족은 모w /- 힌1&]에 의해 국가로];L터 )it호를 Il)-는다.

3.2 가족의 헝성

<북한시-1 < 남한사회)

1'F한의 가정은 긷혼을 2거로 헤서 님'한의 가족은 호주를 근기로 해서

헝셩된다. 헝성된다,

入籍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족은 호주의 家에 入籍한다.

절혼을 근거로 해서 가정이 형성되므로 호주를 근거로 해서 가족이 헝성되

납편과 아내의 펑동성이 강$된다. 므로 가부장조) 부게성을 보인다.

질혼이 가징헝성의 구심접이 되므로 호주제도기· 구심주]이 되므로 家岸,의

家系의 영속성이 약하고 쉽게 T-]-타났 영속성이 강하다.

다기· 게 사라지게 핀다.

조선민주주의인l>공화국 가족% 제3조.

가정은 사최의 기층셍활딘-위이다, <·r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조수}민7주의인먼W최-국 가족11] 제2조.

주1혼은 기-정험성의 기$이다. 국기-는 걸혼을 빕직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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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

택하고 사회정치생활이] 참가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

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게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

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

는 가족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前호주의 가족은 新호주의 가족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 (혼인외의 子의 입적)

(1) 가족이 혼인리의 子를 출생한 때에는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2) 혼인외의 출생자가 오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母家에 입적할 수 있고, 모

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84조 (夫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1) 처가 쵸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솟의 동의를 얻어 그 家에 입적

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먼법 제788조 (분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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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분가힐-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분가할 수 飢디-,

가족은 어느 사회에서나 -計/셍과 혼인에 의해서 1일셍한다. 출셍과 혼인은 가족을 발-생

시키는 두가지 요인이다. 자기가 테어나고 자란 가족을 정위가족(family o f or ie퍼atiotl)이

라 하고, 자기가 혼인하여 만든 가족을 생식기.족(falnily o f procreati011)이라 한다. 관인하

여 가정을 이룬 모든 성인들은 졍위가족과 셍식가족읍 동시에 가진다, 가족의 형성에

있이서 북한에서는 상내적으로 혼인에 징·조점이 주어진다. 북한은 가족에 대헤 상당한

선인적 중요성을 )>t여하고 있다. 
" 

결혼으로부터 各부1-하어 가족各 조성되는 것이며 걸흔

관게는 가족의 VI모를 v-정한c]-."(조일1 l%8: 24) 
" 소어 사회의 지배적인 셍산양식은

우선 길芬관게를 통하여 가족과 가족)g활의 전체제에 영향은 준다."(조일호 1958: 24)

북한에서는 호주승게 도기· 없고 결客이 가족힝성의 c/-섞접이 되므로 가족의 영속성이

약하고 이혼이나 시.밍·으로 인해 가족이 법적으로는 쉽게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님-된과

이.네의 핑등성은 깅-조되게 된디·.

닙'한의 가족( 호주를 든L거로 해서 헝성되므로 가J1장적 부게성을 띠게 되고, 호주가

아버지에서 맏아들로 승계되므로 님'한의 가족은 엉속성이 강하다. 남-한에서는 호주제

도로 인 11 1긷아들은 분가할 수 없고 아버지의 호7를 자동적으로 물리빈·음으로서 믿-아

돌의 정위가족파 생1식기·족은 )][]>으로 언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치·닙' 이하는 혼인과 동

시에 법정졀-가되어 세로운 호주가 될으로써 정위가족과 셍식가족은 딘·질이 되3'1, 차남

이하의 AI식기·족各 세로-f 5헌주를 가진 또 하니·의 보1정기·족으로 테어니-게 VI다. 따라시

남한에서는 차남 이하의 혼인 項수만骨의 법정가족이 새로 )i기게 된다. 그L러나 북한合

호7제도를 인징하지 않고 걸혼을 가정힝성의 기초라고 함으로써 결혼 項수만큼의 새

로 운 가졍이 시11기게 d다.

3.3 헐족의 개념

J1한사회) K님'한사최>

힐족은 직계'Al족과 빙-게호)족으로, 힐족은 직게'唱족파 빙·계혈족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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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v

으로 범주화된다, 으로 범주화된다,

촌수법은 나를 중심으로 직계를 촌수법은 나를 중심으로 직계를

1촌, 방계를 2촌으로 계산한다. 1촌, 방계를 2촌으로 계산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혈족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 (인척의 系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省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엾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 이르러 그 
-1
社

數를 정한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가족법은 친족관계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친족과 혈족에 대한 개념은 남북한이 동일하다. 그리고 혈족의 촌수에 대한

계산도 남북한이 동일하다. 북한의 혈족에 대한 개념은 조일호의 글을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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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일·, 조]/외- 손자 등에 있어서와 같이 어띤 사림들이 호상간 출 적 계단은

이루고 있을 때 그 들간의 관게 또는 헝제자메간, 숙질간에서외. 같이 동일한 공동신조로

7터 출생한 사람들 사이의 A-게를 혈족관게라고 한다."(조일호 ll58: 52)

" 

진자. 즉 선조와 그의 후손간의 출섕1적 런게로 맺어진 사람들은 직게헐족이라고 부

르며 (레컨대 부모의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증조부모외- 증손자너 등), 후자, 즉 공동의

A:1조로%L터 출생한 사9·l-들은 방게'愼족이라 부른다. (레컨대 숙부외· 조키·, 형제자매

능)"[조일호 1959: 52 )

" 

신조로부터 후손으로 내리가는 빙"힝0에서 보아 부모 또는 선조에 대한 관게애서 그

지-너의. 후손을 비d/이라고 하며 후손으로부터 선조로 올라가는 방향애서 보아 자너 및

CI 후손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외- 선조들을 존속이리-고 하는 깃이다,"(조일호 1958: 52)

" -色수는 소 이의 램1족관게가 이루어지기 위하이 필요한 출셍의 수에 의해서 졀정된

니·."(조일호 1958: 53)

남북한 모7 힐족은 직게힐족과 방계'惱족으로, 직게헐족은 적게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범주촤한디·. 결客읍 2 거로 헝성되는 복한의 가정과 호주를 중심으로 헝성되는 닙-한의

가족은 그 l
i
t}위骨 넘어섣 떼 둘 모두 켜게존속파 직 비속, 직게혈족과 닝·게헐족의 개

h>j오로 획·산되면서 촌수법으로 w
그 親等의 거리가 징해진다. 촌수 또한 남북한 모두 직

혈족은 1촌으로, 빙·계'種叫은 2촌으로 게신·한다. 납북한의 이러한 촌수법은 고대 로마

와 헤브라이의 촌 법과 갑은 유형이고, 중국의 촌수법과는 다른 유헝이다.(H r itier

1981: 180-181 참조) 북한의 기·족11]은 친족이나 혈족에 데해 정의히·지 않31, 법률싱의

친족괸·게도 39하지 않'지만 납한의 기·족보]은 친족과 헐족 대한 1칭화한 정의외- 보1骨

싱- 효럭이 미치P 킨족관게도 자세히 -/정하고 있다. 이깃-1읫 북한과는 닫리 남한의 가

족범은 민법적 성긱을 委고 민법에 포함되어 있기 t 문이다.

3.4 부양의 범위

<북한사최3 < 납한사회%

배-(자, 부모, 지·너, 조%L모, 손지·너, 배우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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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로동능력이 엾는 가정성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혈족과 인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35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

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

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36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37조.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엾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대한먼국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문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976조 (부양의 순위) 제1항.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數)l,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윈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 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

도 같다.

혈족과 친족의 개념은 가족이 이념적으로 확산되는 바탕이 되는 반면, 부양의 범위는



78

기.족이 실짇적으로 칙-산되는 비-탕이 된다. 부양의 %위는 낱북한이 비슷하다. 배우자,

부모, 자너, 조부모, 손자녀는 남북한이 같고, 그외의 빔워는 북한은 
' 로동농력이 없는

가정성원5으로, 남한은 
t Al게를 같이하는 천족'으로 표험하고 있다. 이 두 조문은 비슷

한 범위의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된다. 부게낑통의 친척 뿐만아니라 모계혈통의

친칙도 AL힘-되머, 혈족 밴만아니라 인척도 포함된다. 즉 남북한 모平 가족의 범위를 y}

어서는 친족부잉·집단은 부게헐통과 모게혈통이 차별되지 輪으rr], 헐족과 인척도 차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0(p의 ltf위에서 남북한은 모두 미분회.체게(undifferentiated

s ystem )의 2습을 보인다. 가족뱁에시 북한의 엉향력 있는 학자인 조일호는 모게힐족과

인키의 부잉·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4

공촤3( 가족빔은 조 부모와 손자너 사이에 호상적인 부땅의 권리의무를 인정한다. 우

리의 전통지 관님에 의하면 디-친게통의 조부모와 모친게통의 조부모(외조부모>에 해

서 또는 아들게통의 손자니와 떨'게통의 손지·너(외손자너)에 대해서 긱-긱- 일정한 차이가

보통으로는 노 끼지며, 이러한 접과 관런하여 법적규제로서도 이들 량자 사이에 어떤 구

벌이 인정되지 않'는가(레컨대 외조부모에 데한 외손자녀의 부양의무는 - a- 외조부모가

자너로부터 분만아니라 아들계통의 손자녀로부터 부양을 반을 수 없을 떼 발섕]한다는

등)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촤 f 가족빕에서의 남녀毛둥원칙의 리넘에 비

7어 그러한 구별各 베격되어이· 힌·디Jl 셍吟한디·."(조인호 1958: 232-233)

"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 려될 문제의 하니-로서 시부모와 며누리. 사위와 장

인, 장모와. 시-이에 모1징한 조건 1길에서 호상적 부잉7의무가 인정되지 칠는가 하는 것이

있다. 현지실무에서는 아들 사이에 이 종류의 의무를 인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다, 그러나 우리 가족생촬의 실지 사정은 제2차적 위치에서 이러한 의무를 i상간에

인징하되 다만 부양의무 반신11의 조긴들을 힙-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희1낑·스럽지 않겠

는가 하고 )%각된다."(조일호 1958: 235)

북한이1서는 모게헐통, 곤 모친 게통과 昔 게통의 친척도 부계험통의 친척과 부%의

의무에서 동동해야 하며 인척w도 부양의 의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비-탕이 되

는 이넘으로 납너평등의 우1칙-8- 세 다. 님·녀평兮의 이네울로기를 비-팅-으로 부게와

3;d, 호]족과 인칙의 구1組을 인정하지 엄·'는 쪽으로 빔제화%]-으로써 완연한 미분화체계

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복힝제자매외- 친형제자매도 부양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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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데. 이것은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를 차벌하지 않는
'

북한의 가족법 원칙에 기인한다, 
i;

공화국 가족법에서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호상적

인 부양의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여기서 형제자매라 하는데에는 부친과 모친을 다 공통

으로 하는 형제자매 뿐만아니라 부친만을 공통으로 하고 모친을 서로 달리하는 형제자

매(소위 이복형제자매) 및 모친만을 공통으로 하고 부친을 서로 달리하는 형제자매도

모 두 포함된다. 종래의 판념에 의하면 부친만을 공통으로 하고 모 친을 서로 달리하는

소위 이복형제자매는 부모를 공통으로 하는 형제자매와 동등시하나 모친을 공통으로

하나 부친을 달리하는 형제자매는 이것을 구별하여 일정한 차억를 두는 사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도 공화국 기족법의 지도적 리념에 비추어 존재의 근거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일호 1958: 233-234)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o]라는 남한의 민법 조문도 이복형제자매의 부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부

양의 범위에서 答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의 규정도 남북한이 동일한 것으로 생

각된다.

3.5 친족집단과 선조제사

{북한사회% <남한사회%

종파주의와 사상성의 시비로 인해 선조제사 유명선조들에 대한 제사는 천족집단

를 기최한다. 러나 효도는 미덕으로 간주 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며 족보편찬이

되고 불효는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활발하다.

북한은 관습법을 봉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하는 선언을 했고, 전통적 가족제

도와 단절시켰다. 그리고 철저한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

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남한의 문중이나 종중, 화수회 등과 같이

가족을 넘어서는 확d]친족집단은 유명무실해지고, 선조제사도 체제의 성격상 기피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친족구조의 상위 피라미드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국가권

력의 이미지가 보다 쉽게 투영될 수 있게 된다, 종중이나 집안의 어른의 위치에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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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의 이미지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寺 높아질 수 있는 깃이다. 칩안

의 어른은 어른 51 자체로서 이미 권위를 가진다.S) 수령을 집인·의 어른으로 변힝시키

먼 어버이 수링에 대한 존깅은 근]게 계인숭]il]로 1敍·진시킬 수 있게 된다. 고도의 국)게

피에 의한 것이든. CI렇지않든 간에 북한 친족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친족//-조를 통치구

조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 조선12)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립은 시-최주의>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진시커 온

사최를 촤꼭하고 단省·된 시·최주의 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비.지 한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촤국 가 71 제1조)

북한의 가족법 제1조는 사최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든다고 IA시하고 있다. 수령-인AS

<l.게기- 부모-지-식 관게로 무리飢이 121싱되었고, 통치구조는 친족구조의 틀을 이용11- 수

있게 되었다. 극딘-적인 JJ일성 개인숭베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수링-인민관개를

부모-자*A관게로 성공적으로 번임시킬 수 91있딘 짐에 있었던 것 긴-다, 북한징권은 
$ 

마

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하니-의 이상적인 사최를 창섣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밀-은 
'

국가지도자가 졉인'의 이본이 되는 하니-의 이상·적인 가족을 창설한다'는 의미

같기도 하다. 북한의 이러한 국가깅엉은 刷니·라로의 복고를 꿈꾸3던 공자의 3가관을

언.상게 힌·디·. 
' 

가까운 사管을 가까이 한다'는 親親사상과 
' 

어른은 반든디·'는 尊尊사상을

비.팅·으旦 천자는 大宗의 宗-T-이고, 제후는 /]·宗의 支子이며, 징, 대부는 제후애 대해 1

종의 지자가 되는 종7]제도는 친족구조와 통치구조를 하니-로 만듭머 친족의 의무를 국

가의 의무와 동일시하게 한니·. 북한정권에서는 유교이데各로기의 실毛도구는 봉긴)]이

리- 하여 기부한다, . 그 러니- 역섣적으5- 친족구조를 통치-7조로 이용하는 A-교의 통치7

델은 5' f기-겅영에 이용하고 있는 깃 간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 막 베버는 권위를 3가지로 ]/}주화힌·다. 전통적 길위와 합'리적 권위 그리고 키.리스마려 권위이다.

전봉적 권위는 아버지나 7]안의 이 f과 같이 전동에 기빈·을 3-'/는 권위이디-. 
'11리직 

프'-은 %1빕려 권위

는 16이나 3Y·칙에 복종하는 깃이 으·리하다·는 피치지·의 인식에 비.련·을 두는 Y}위이디.. 키.리스마적 i:l

위는 지도릭이니· 키·리<마 등의 인적 지·<1에 기반을 7는 C%위普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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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호적제도

{북한사회% 4남한사회>

호적사무 일체를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호적사무는 행정부에서 그 감독은

사법부에서 담당한다,

4호적사무 取根에 관한 결정서)

(1947. 4, 8. 인민위원회 결정 제26호)

인민경제의 기본자료가 되는 인구동태조사와 통계 등을 명확히하며 호적사무 취급을

간편화하기 위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종래 사법재판기관에서 취급하여 오던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 일체를 내무국에 이

관한다.

2. 호적사무정리에 관한 사무는 시, 면 인민위원장이 이를 취급하기로 한다.

3. 시, 군 인민재판소는 종래 취급하여 오던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 일체를 1949년 4

월 말일까지 시, 군 인민위원회에 인계할 것이다, .

대한민국 호적법 제2조 (관장)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툐이 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호적법 제4조 (감독)

호적사무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한 집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고려

말과 조선초의 호적은 P와 D를 파악하는 국세조사의 기능과 봉건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家내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호적에는 일반적으로 호

주의 因祖(부, 조부, 증조, 외조) 뿐만아니라 처의 사조도 함꺼] 기재되였다. 그리고 여자

가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1896년 +'

호구조사 규칙과 세칙"에 의해 조선의 호적제

도는 그 기능과 목적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갑오경장으로 봉건 인 신분제가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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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호·적은 봉건적 신분을 획·인하는 기능을 잃게 되있고, <c-세조사가 호적의 주요 목직

이 되었디·. 호적의 내- - 에서 j&긴적 신분뎨신 職과 業이 기제피었고, 처의 四祖는 페지

하<E 호주의 사조만 기재되 &]었다. 179년 일제 통감부의 
"

민적Id"이 제정되뻔서 i

적· 도는 또 다시 1 1최·를 겪게 되었다. 민리법으로 인해 호주의 四祖외- $]업을 3히는

난이 91·전히 페지되었고, 호적은 오기-작통제외. 호패제에서 분리되이 호구1사의 수단

이기3,L디- 7]인·에서 개인의 지위외· 신분-8- 4띵하는 문서로서의 기능이 깅-조되게 되었

디.. 일제강%)하에 인본玄켜]ty 이

� 

적용되고 1922넌 " 조선호적령"이 정되민서 호적사무

는 시, 읍, 변장이 남딩-하되, 겪-독은 사법기관에 소속시키 관%f지빙·1%원장이 관장하게

되있디·.

북한은 1947닌 인민위원회 견정 제26호로서 호적사무 일체를 사보]기관에서 헹정부로

님兎다, 남한에서는 조선호적링이 해방후에 그대로 계승되이 1960<l 공포된 
"

호직빕"에

빈뼈되었디., 구빕령정리사업의 3)흔1-으로 1212<1의 조신총독A- 制令인 
" 조선민사宅" 骨

호려에 관한 7-정, 322노1의 조선총독부 總令인 
" 조션호적唯", 1948년의 군정))]렁인

"

호적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을 페지하고, l%0<l 1월에 " 데한민국 호>법'n을 제징하여

l[]84년 7 월 6차의 개정을 거쳐 오뉼에 이르고 있다. 8장 135조 1길 %L칙드로 되어 있디-.

호적11]은 호적사무는 毛정J/기· 간징·하고, 7-]-독은 사7]기관이 하도록 if징하고 있다. 호

Y의 배- 자, 힘족과 그 베우자, 기타 민밉의 규정에 의하어 그 家에 3J적한 자는 히.나

의 호적부로 VH제된다, 호적이 특정 시, - - , 먼에서 린제되먼 본적이 되는데, 녁적은 일

반적으로 호주가 견정 1다. 닙'한은 과거 1적제도가 가지고 있딘 주민의 주거외. 인구동

의 피·악기능은 7껴)등록제로, 국세조사의 기능은 통게조시.제旦 p기고, ct적은 家 단

위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하는 기농민· 부어하고 았다,

3.7 호주제도

<북한사최> 4남한사회>

호주제도를 %Ii지剋다. 따라서 기·족에서 부J'/- 호7제도가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의 평등이 강조7/1다, 0-러나 님·vI의 권위의식 뿌계가족의 성힝·을 보인다.

피. 모p·이·들이 조)안의 대를 잇·는디·는 관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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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남아 있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 같은 권리를 가진다.

조선밌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만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숭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홍한 자는 호주가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l.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최상속인의 처.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대한민국 민법 제985조 (同前)

(l) 前條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 중에석는 혼인 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솟의 순

· 위에 의한다,

(3)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986조 (同前)

제 984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

양자인 피상속인의 생모나 피상속인의 父와 혼인관계 없는 생모는 피상속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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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인 겅우에도 그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0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

칭-부1의 호주인 떼에는 CI러하지 아니하다,"

대한1진국 민법 제號9조 (혼인외 출AW자의 상속순위)

제855조 제2힝·의 37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1자가 된 자의 게숭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괸인한 떼에 출생한 깃으로 본디-.

내한민국 민뱁 제 93조 (女호주외· 그 승게인)

女호주의 사밍· 또는 이혼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984조의 규정에 의한 리게비

속이나 직게존속이 있는 겅<에도 그 계비속이 그 家의 게통을 게숭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숭게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숭게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칭-림한

女호주의 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주는 호 도에서 )W겨난 개님으로 한 집을 대표하는 가장을 가르킨다. 조세외- j]

役合 부과하기 위하여 젼체인구를 戶를 단위로 파악하는 戶籍제도에 따라 각 戶를 대

표하는 가장으로서 31라는 개념이 피-셍되어 나受다.

북한은 기존의 가족제도틀 봉건적이라 하이 거부한다, 그 일환으로 호주제도를 가부

장적 권력과 어성종속의 제도라 하여 페지하였다, 
" 

리승만 도당의 친족법은 겯혼파 기

타 가 생활 전번에 길처 가족성원들에 대한 가부장적 호주의 광데한 권력을 고착시키

고 있으며 로晋적인 남너불핑둥과 너싱의 노예적 骨속에 립각하이 있다."(조일호 1958!

42) 북한은 기존의 호주제도를 진먼적으로 j 촌정히·고 새로운 가족제도를 제창하먼서 그

중심이 되는 원칙으로 완전한 남니펑등을 내세운다. 
"

공화국4 가족빕은 가족관계 규제에

서 남싱에 대한 너%의 완전한 펑등된 원칙으로부터 출반하고 있다,"(조일호 1958: 30)

" 

가족판게에서의 님'니펑등 - 남편과 인·해의 평동, 부친과 %L친의 펑등 등등各 우리 가

법 전제暑 관통히·는 기본무)칙의 하니·이다."(조일호 1958: 44) 왼·진한 남너펑등의 원칙

에 따른 납팬파 아내의 펑등, 부친과 모친의 핑등은 북한의 친족구조를 부게혈통과 모

게헐통이 균-형을 이루는 미보촤체게로 만든다.

호 제도의 페지외- 존속은 남북한간에 친족구조의 성격을 긷리·놓는 절정 요인으로

직·융한다. 호주제도는 남한 가족법의 2간을 이루고 81으머, 제산상속제도와 힘·께 호주

승계제도도 인징되고 있다. 호주는 아들로 y게되고, 아들이 없으면 출가하지 않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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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계하고, 아들도 딸도 없으면 아내가 승계한다, 아들, 딸, 아내도 없으면 어머니가

숭계하고, 어머니도 없으면 며느리가 숭계한다. 남한에서 호주승계는 일반적으로 제사

상속과 겹쳐진다. 제사상속은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않지만 일상적으로 호주의 일차

적 의무가 직계선조의 제사이다. 혼인하여 성년에 달한 자는 부계선조의 제사를 지내거

나 그 제사에 참석하는 것을 심리적 의무로 여기고, 그 자신 또한 사후에 자기의 부계

후손들에게 제사 받을 것을 기대한다. 제사상속의 원리가 호주승계와 다른 점은 여자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거나 혹은 제사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호주승계와 제사상속은 남한체계에 완연한 부계적 성격을 부여하고, 북

한의 미분叫적 성격과 대조를 이루게 한다. 호주승계로 인해 남한의 家는 아버지에서

맏아들로 이어지는 영속성을 갖게 되고, 아버지-맏아들의 선이 끊길 경우 비록 민법은

여성의 호주승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반적 보완책은 미혼의 딸이 아니라 부계친 양자

이거나 분가한 차남 이하가 통례이다, 차남 이하가 이미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가 된 겪

우에 차남 이하가 큰 집의 호주를 숭계하면 작은 집은 자동적으로 폐가된다.

J

3.8 분가제도

4북한사회) <남한사회% .

호주제도를 폐지했으므로 법정분가제도가 호주제도가 존속하므로 법정분가제도가

値다.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8조 (분가) 제1항.

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낭자는 분가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멸 제789조 (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제1항.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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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리나라의 엣 관습에는 호주싱·속연 페제의 제도가 似었고 장남은 분가할 수도 엄

었고 차남 이하의 남자만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을 +이므로 장남이 분가하

고 그 후에 차남이 호주상속인이 된 네뎔-의 玄적기재는 호적법싱· 허용될 수 웠는 깃이

다,"(Afll 76. , 13, 76다494)

분기-제도는 호주제도에 따르는 파섕1뭅이다. 자식들이 혼인하먼 집은 7-1지게 되고, 조)

이 커지면 나누이진다. 대한V)국 민모1은 맏아들의 분가를 금지시키므로 이-버지-맏·아듣

의 관계는 7]의 省· 3주기외. 관개입이 보존핀디·. 차남 이하는 혼인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분가되어 세로운 주]을 세우고, 그 집의 흐주가 된다. t다라서 남한의 家는 l
;t]적으로 핵

기.족(tI[IC1ear faIni]y)과 직게가족(stetrl fomi]y)이 번·복되는 일련의 인속신을 이룬다.6) 호

주제도는 집을 수직직으로 재셍산하는 아버지-아들 핀·게를 뒷비-침하고, 분기-제도는 집

-

2 수평>으로 제/%산하는 힝제관걔를 項비-침한다.

3.9 矣1<과 本

원; f한사최% 납한사회%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谷다. J-는 父의 姓과 4을 따른다,

본관이 1 적으로 사용뙤지 僧는다. 성괴- 함께 본관이 빕 으로 사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모1공촤<;f 가족7i 26조,

자너는 아버지의 성을 따론다, 아버지의 성을 띠·를 수 일는 겅-(에는 어머니의 성

을 띠-르미 부모를 모르·는 자너의 성은 주1;9헹정기괸이 정한다.

데한민괴( 민% 제781조 (·i-의 Y적, 성과 본)

a w a 

m

6) A>]가족은 J /-부 %2 부부외· 미혼의 지·니旦 구성뇌는 가족힝 로서 부부가족(cou]ugal famil y) 叫은 기
- 가족(elcmeulm·y l'ilrnily 이라고도

� 

한디-. 직계가족은 에가<이 d%직적으로 라내%1. 가족힝테이다. 자너

중 한 사람의 핵가족과 부.모가 t])긷되먼 2세내 직게가족이 v]고, 어기에 다시 조 부모가 인길되1된 3세

대 직계가족이 되고, 이V:l 리으로 ) l)속 2'f내)핀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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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2) 父暑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한다.

(3) 부모를 알 수 없는 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3항, 제4항.

처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

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전항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의 家에 입적한다.

姓은 사회성원들을 분류하고 상호구별하는 기능을 하며, 성원들의 그 사회o]]의 통합

을 보장해 준다. 현재 한국인의 姓과 本은 가족의 명칭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한국의 姓은 원래 커을 나타내는 명칭이玆으나, 중국의 姓氏제도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姓과 추은 부계혈통을 표시하고, 쓴은 개인의 이룸을 가리키게 되였다.

관습은 봉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배격하는 북한에서도 姓만은 관습을 따른

다. 
"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품습과 관념에 상응하여 자녀의 성은 부친

의 성을 따라 결정된다. 부친불명의 자녀에 한해서 모친의 성이 자녀의 성으로 된다.

모毛의 성을 따致던 경우에도 추후에 부친이 확정되면 그 부친의 성으로 자녀의 성이

변경된다."(조일호 1958: 158)

남북한 모두 子는 父의 姓을 따른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으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姓에 관한 한 남북한 모두 부계적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약하지만 모계적 성격도 인정하고 있어 부계적 미분화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남한의 민법에서는 여자가 호주인 경우 미분화적 성격은 좀 더 분명해진다. 여자가 호

주인 경우 남편이 아내의 집에 입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이 경우 자너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지난 66년 11월 30일 길모씨는 姓이 같으나 후이 다른 광산 김씨 길모양에게 장가

를 들었다. 김양은 무남독너이므로 김씨暑 데릴사위로 맞았으나 대를 이을 길이 없는

데다 신민법에 A夫婚제도가 있음을 뒤늦게 알고 길씨를 졸라 처가에 입적토록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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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들 부부사이에 테어난 아들 치민군도 광산 깁씨인 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

었다." (1968년 3월 2일 조신일보)

그러니- 이자가 친정의 호주승게인일 경우 IS·드시 남편이 아내의 집에 입적하고, 자식

이 어머니의 싱과 2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

女호주는 谷인하기 위하어 페가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794조)

따라서 실제로t 어자가 호주일 경우에도 남펀이 이세의 짐에 입 하든지 아니면 아

네가 페가하고 남핀의 집에 Y적하谷지, )L夫婚과 A婦婚 간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7) 민법의 미분최.적 성걱을 ]iL이는 조문들도 완전한 의미의 미분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게적 성향에 의해 채섹되어 있는 젓이다.

3. 10 부모의 권리

4북한사회% 4납한사회>

자녀에 데한 부모의 권리 의무에서 자녀에 데한 부모의 권리 의무애서

의무가 보다 강조된디·. 권리가 보다 강조된다.

지·녀의 톡7-제산에 데해 부모는 자너의 특유제산에 대해 부모는

아무린 구1리吾 가지지 않는다. 관리권을 깆는다,

m m m

7) )[,央婚이란 전통적으로 :幸銅婚(혹은 데種사위婚)이라고 볼리온 제도로서 아네가 친정의 호주승 인일

남핀이 처가에 입적하고, 지·너骨은 父家가 이.니라 母家의 성원권을 갖게 되며 이1)]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제도이다. :申雄姻-K 처가살이니· 靖養1·제도외. 3L빌핀다. 사위가 난순히 질제적으로 지가

에 의존하이 치가에 但히사는 징%-가 치가싣'이인데, 처가산이의 겅우 남편은 아내의 집에 입키하지

館'으미, 지·니도 B)章가 아니라 父家의 성윈이 꾄디·. 
' 

데3사위'라는 어취 吟체는 고 분현의 기록과 손

진테의 연31 둥을 신'd보1%[l )%婚때파 징'기긴-의 치가살이를 모두 A<꽐하는 81은 의미로 쓰 어지교 있

다. 姻養子의 깅-7 h·l'311이 아내의 11에 입직할 난민이.니리. 님'>[)의 성파 본도 아내의 성과 본을 따르
고, 처가의 효주도 아내가 아니리· 님'편이 된다. 姻養구는 8J본에시는 )1 이니· - 원리니-라에서는 문힌o))

서도 칠·이.旦기 힘색·CJ 삔%11에서V 인정되지 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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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27조. 
'

자녀교양은.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너교앙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

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09조 (친권자) 제1항.

미성년자인 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국를 보호하고 교 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구를 보호 또는 
'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껄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916조 (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令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남한의 민법에서 친권은 자녀에 대한 가부장적 가장의 권리의 성향을 보인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

리를 갖는다. 북한은 친권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

고, 자녀를 보호, 교 양하는 권리의무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

한다. 
ct우리에게서 

부모의 권리는 그 들이 자너와 사회 앞에 지고 있는 의무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천권)는 자녀의 리익을

위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본질적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조일호 1958:

156)

친권에 대한 남북한의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 가족법의 연원에 기인할 것이다. 남한의

가족법은 조선민사령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친권에 관한 조항들됴 일제강점기의

법제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조선민사령에 의하면 毛권자는 자녀를 감호하고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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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있고, 자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으머, 자녀의 주소를 지정하고 혼있에 데

헌·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가족법을 일제의 법령들과 단짇시킴으로써

친군1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내세合 수 있었다. 
"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사최에서

가족의 주되는 과업은 조국을 사랑하며 민주외. 자유 및 시·회주의에로 지향하는 새 사

최 긴설의 적극적 투사의 정신으로 자너를 고 양하는데 있다, 그리하이 자너의 양육과

고t양은 브모가 비단 자너에 대한 관계에서 지는 의무로 될 뿐만아니라 그 들이 사회와

국가 앞에서 지는 의무이기도 하다."(조일호 1958: 156) .

자너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제신에 대헤서도 남한은 부모에게 그 관리굿1을 인

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띤 구1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조일호는 자녀의 특유재산에 대한

북한 가족법의 적- - 을 다읍과 갑이 설밍한다, 
"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는 제산에 대해 그

의 )%존 중에는 자녀는 어떠한 린리V 가지지 館'으이, 반대로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는

제산에 대하여 역시 부모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부모의 제산과 자너의 재산

이 독립성읍 깆'고 있는데 상응하어 부모의 채권에 대해서 자녀는 첵임을 지지 嗚·으머

자너의 채무에 데呵서 끄L모는 책R]을 지지 않'는다."(조일호 1958: 170)

친권제도의 연장인 후건인제도는 남복한이 비슷한 모습을 뵤인다. 냠북한 모두 미성

년자외- 급치산자, 한정치신·지·에게 후긴인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그 범위도 비숫하다, 후

견인제도에서 남북한간의 차이는 님-한이 
' 3촌이내의 방개혈족'이라는 규정으로써 백숙

무를 후긴인에 더 포함시키는 정도 관이다.

(북한사최% 4 남한사회%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부모, 직게휠족, 3촌이내의 빙·게혈족

손자니, 힝제자매가 필 수 있다, 순위로 후건인이 된다.

조선1$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법 제41조.

미성인에 한 후긴인으로는 부모, 조 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

로 헹위능럭이 없는 자에 데한 후건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니-

손지·녀. 힝제자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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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민국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毛인을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29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후견인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

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

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32조 (미서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성년자의 적계혈족, 3촌이내

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0)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數)k인 때에

. 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

다.

(2) 전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俱存한 때에는 양부모

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948즈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1항.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49조 (재산판리권과 대리권) 제1항.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

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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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I 양자제도

4북한사회% {남한사최)

잉·자제도의 7 기능이 기아의 입잉페 양지·제도의 기능이 호주싱·속에

주어진다, 따라서 미성년자만 잉·자로 주이진다. t다라서 셩인도 양자로 할

힐· 수 있다. 수 있다,

입양은 당사자들의 게익1에만 믿껴지는 웝양은 민사법률행위로서 당사자들의

젓이 아니라 국가가 이에 E한다. 게약자체에 맡기진다.

"

무1잉·은 양지.너로 1慮 자의 리익음 위하어서만 함 수 있다."

(1949닌 12월 31일 내저'지시 473호 제2항 
" 

립잉)의 설정에 관하여")

조신 J주주의공촤국 가족범 제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럽앙할 수 있다.

조선)$주주의인민공회져- 가족법 제31조.

립양하리는 공민은 잉:자너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밤아야 한다. 잉:자너로 될 자가 6살 이상인 정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기·족법 제32조,

Y]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칭에 의하어 해당 주민헹정기관의 숭인을 빌아 신분

등록기관에 록하먼 이루어진다,

조&'l민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빕 제33조,

양](모외- 양자녀의 谷게는 친부모외· 친자니의 관게와 같다. 양부모와 %자녀의 관

계가 이루어지먼 립양이진 j ](모외-의 관계는 似어진다.

대한1 1국 l 1법 866조 (양자를 할 능력)

성9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869조 (15세미만자의 W잉]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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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대한민국 민껌 제870조 (입양의 동의> 제1항.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

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만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앙)

(l)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77조 (양자의 급지)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 등의 입적)

양자와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4

대한민국 민법 제786조 (양자와 그 배우자 등의 부흥)

(l)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

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無後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I) 앙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親系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횬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앙자와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대한민국 민범 제898조 (협의상 파양)

養親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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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었는 겅우에는 법원애 파양을 청구한 수

있다.

l. 가족의 띵에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傾菌1]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벵- 또는 그 직게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딩'한 데우를 받았음 떼,

3. 자기의 쥐게존속이 다른 일빙·으로부터 심히 부딩'한 데우를 빌았을 떼.

4, 양자의 )g사가 3닌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게룰 게속하기 어리운 중에한 사유가 있을 때,

조선시대의 잉·자제도는 호주상속을 위한 앙지.외. 자너를 위한 양자의 두 종류가 았었

다. 호주상속을 위한 잉·자가 일반적이었고 여기애는 및가지 원칙이 있었다. 칫쩨 異姓

不養의 원착이디-. 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양부의 부게헐족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1

주를 상속할 아듭이 힐는 깅-7- 부게헐통 중에서 장님-이 아닌 차납 이하애서 집인·읍 상

속할 잉·지-를 텍慷다. 겅국대진은 적장자가 아들이 없으뻔 索·f暑, 중자가 아들이 없으

면 妾-f를, 
'摘妾 

둘 다 없으먼 관의 히가를 반아 同車의 支子를 집연·상속을 위한 양자

로 하도록 3·정히.고 있디-, 그리고 양자가 호주싱-%을 하도룩 관에 신고한 뒤에 아들을

닐'더라도 그 는 차자로 하고 양자가 안읍 싱·속하도록 규징하고 있다. 대전최통에도 본

처와 칩 게 모두 아둘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同宗의 支1를 양자로 曾 수 있다고

7f정되어 있다. 양자는 양부의 )&A초1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부의 사후에도 할

T 있었다. 이른비- 사후앙자제도이다, 둘쩨 항種의 원칙으로 잉·자는 양부의 아들 항렬

이어야 한다, 아들이 웠으먼 부계헐통 중에서 양자를 하지만 dRi이나 孫3 은 양자가

3지되었다. 가장 비-람직한 것은 친조카를 양자로 하는 것이다. 대전회통에 존속과 형

제 및 손자는 잉·지·로 骨 수 엄디·]1- 규정되이 있다. 항련의 원칙 떼·t에 이-吾 항릴에 헤

딩·하는 자가 일고 손자 항럴에 해덩-하는 자만 있음 경우 이미 사망한 자를 양자로 힘·

으로써 CI 손자 항렬에 句딩'하는 사7]-을 데려오는 白骨養1-도 생1거났다. 이와 힘·께 조

긴에서는 收養구와 Af寺養子제도도 존제兎다. 수양자외. 시잉·자제도는 비록 
-姓이 

다르더

리-도 버려진 아이를 데러다 기르1핀서 임f자로 하고 자기의 성음 따르도록 하는 제도이

다. 경국대전은 3세 이진 收養핀 양자를 수양자라 하고, 3세 이후에 수앙된 양자를

/f寺養·1-라고 한다, 수양자제도는 호주상속을 위한 린·자와 자녀를 위한 양자의 두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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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갖춘 제도였다.

북한의 양자제도는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이고,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제도는 인정되

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의 대상은 미성년자로 제한된다. 
"

공화국에서 양자제도의 주되

는 중심적 과업은 친부모를 잃였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친부모의 보

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미성년 아동들에게 훌륭한 가족적 환경이 줄 수 있는 긍정적

인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있다. 친아들이나 毛딸이 아무리 많은 공민에게도 얼마든지

양자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되고 있다. 녀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어버이로서의

배려를 능히 돌릴만管 뿐만아니라 녀아도 남아와 마찬가지로 그의 리익이 웅당 동등하

게 보호되어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조일호 1958! 202-203) 북한에서 양자제도

는 법제적 측면에서 이혼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북한에서 이혼은 민사법률행위

로 보지 않으므로 이혼당사자들의 계약자체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에 간섭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재판이혼제도만 인정된다. 양자제도도 이

혼제도와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 입양은 민사법률행위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입양당사

자들의 계약자체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에 간섭한다. 
" 

관계자들의 희망과

동의 승낙만으로써는 아직 립양이 성립되지 않고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립양설정을 승

인하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조일호 1958: 210) 양자제도에서도 북한 가족법의 공법적

성격을 잘 볼 수 있다.

남한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의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성

인을 양자로 할 수 있고, 관습법이나 판례에 의해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는 동성동본이

어야 하고, 호주숭계인이 없을 경우 양부가 사망한 뒤의 사후양자제도를 인정하는 것
a

등은 호주상속을 위한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후양자제도는 호주숭계만

을 위한 젓으로 재산상속은 제외된다.

"사후 
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대판 69. 2. 4, 68다1587)

남한의 민법에서 아들이 었는 경우 딸의 호주승계가 인정되고, 혼인외 출생자의 호주

승계도 인정됨으로써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양자

제도의 항렬의 원칙을 완화하여 존속친만을 양자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전통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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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V피.의 차이점의 하나이다.

4. 상속제도의 비교

4. 1 상속권

{북한시·회> d남한사최%

국가는 0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머 모든 국민의 제산권은 보장된다.

그에 대한 싱·속권을 I
i%적으로 보장한다. 3-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조선모1주주의인민공하국 사회주의 힌빕 (데한민국 헌법 제23조)

제24조 4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빕 제5조.

상속은 개인제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게속이다. 국가는 개인제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조선 1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범 52조.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6게월 인·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鶴'거나 상속

1但·을 자가 상속권을 Al기하는 겅-Y- 그 재산合 국고에 넣는다,

싱·속권은 친족집단의 성원권과 지위의 숭계/과 힘·께 힐통체게(descent s ystem)를 구

성하는 요소 이다. 상속이란 특정인의 제산이나 졍제적 권리가 혈통의 원리에 따라 다른

톡정인 게 전승되A':' 젓읔 말한다. 상속권의 계님은 님-복한이 동일하다. 북한의 상속권

개님各 다읍과 같이 실t죔핀디·. 
"

공최.국 민법의 상속권 제도는 상속관게 즉 공민이 사망

臧各 It}1 CI-의 제산을 다른 사림-이 넘겨빈-는 관계를 -7(-제하는 제도이다. 상속에 의하어

소유권을 비롯한 제신상 군9리吾파 의무가 모 두 님어긴디-."(김일성종호]-대힉-교 IS73: 188)

' 

마르크A-레닌주의에 기초한 하니.의 이상적인 사최를 청·섣힘·'을 s-기·목표로 설정한

북한은 상속구1의 대상이 되는 사유제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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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산에 대헤서는 개인소유권과 그에 따르는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터밭이다, 1958년에 제정

된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초안 제6조는 
" 조합은 조합원용 채소전을 공동으로 경작하

는 凍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매 농호당 3040 평의 터밭

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가옥이다. 북한의 가옥은 기존의 구가옥과 주택

폰드에 의해서 신축된 신가옥이 있다. 신가옥에는 다시 국가주택폰드에 의한 가옥, 협

동단체주택폰드에 의한 가옥, 개인주택폰드에 의한 가옥이 있다. 이 가운데 구가옥과

개인주택폰드에 의한 신가옥만이 개인소유의 대상이 된다, 셋째 개인소득이다. 개인소

득이란 노 동의 대가로 분배밭는 임금과 현물로서 개인소유권이 인정된다. 넷째 취사도

구, 침구, 의복, 시계, 라디오 등의 일용품과 장신구 등도 개인소유의 대상이 된다. 다섯

째 소농기구와 가축이다.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초안 제7조 제2항은 
" 조합원 농호들은

자기 터밭을 다루며 가축가금류를 사양관리함에 필요한 약간의 시섣 및 소농기구를 가

질 수 있다55고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초안 제23조 제2항은 
" 조합은 조합원

농호들로 하여금 공동경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2-3두까지의 비육돼지와 약

간 수의 닭, 오리, 토끼 등을 기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농기구와 가축의 개인소

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창의고안권, 곧 특허권과 발명권과 저작권은 무체재산물

로 인정되고 보호받는다. 이러한 종류의 개인재산은 개인소유권이 인정되고, 양도, 증여

할 수 있으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제도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배치된다. 북한은 상속제도를 자본주의적 착취제도

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정권수립시 이를 폐지兎었다, 상속제도를 다시 인정하게 점에 대

해서 당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다음과 갛이 해설한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委

은 관심을 가지는 과도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속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1991

년 5월 23일자 민주조선)

4,2 유언상속

<북한사회> <남한사회%

상속권은 법정상속권과 유언상속권으로 상속권은 법정상속권과 유언상속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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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다. 니·누어진다.

싱-속인의 이익을 존중한디·. 피상속인의 의9를 존중한디-,

조신빈주주의인Ic공촤국 가족%i 제50조.

공빈은 자기의 제산을 - 8-언으로 상속시릴 수 있다. 그러니· 유언이 유인자의 부임

合 받딘 공빈의 리의을 q헤하었읍 깅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

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판소가 해項한다.

대힌민 l- 민법 제1061조 (h-인적령)

민 17세에 딜·히.지 못힌지-는 유언을 
'하지 

못힌디-.

데한민국 민법 제1065조 (A-언의 보통방·식)

유인의 1·MA은 자필증서, 4두음, 공정중서. 비빌중서, 구수풍서의 5종으로 한다.

대힌-민이· 민법 XI)1012조 (석-인에 의한 분할빙-빕의 지칭.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8-언으로 상속제산의 분할빙·%슬 정하거나 이를 정曾 깃음 제3자에게

위리·힐· 수 있고, 싱·속개시의 난로부터 5년을 $과하지 아니하는 기긴네의 그 분할

을 3지할 수 있다.

대힌.민<·r 1긴빕 제1013조 ('71의에 의한 분%0 제]항.

前條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 지 그 거의에 의히-여 상속 산을 분管

할 수 있디·.

대한민국 민 ] 제110S조 (-7언의 칠최) l'힝·.

T-인지-1.· 인제든지 A 언 또는 生前 헹위로써 유.인의 전부나 일부를 省최管 수

있다.

조선시데 도 h-언은 그 방식이 정헤지 있있고, v-인할 수 있는 자도 제한되어 있었

다. 경국대진애 
Ct

조 벅-모외- 부모의 A-서만이 효력이 있다"는 기록이 았]1,E) 속대진에도

M 

외조부Al의 유서도 모두 통. - 핀다"는 기록이 있다.m 따라서 조신시데에 유인할 수 있
m m m m

S) 用>VI[父-RI디T遺害 (經國-Jk·典 
·%·l].v[L 4J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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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유언방식은 조부, 외조부, 부는 자필로 작성해

야 유언이 효력을 갖으며, 조모, 외조모, 모는 자격있는 친족이 대펄하고 증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었다.

북한 민법에서 상속권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상속인의

복리증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권제도에서 법정상속이 주퇸 지위를 차지하

고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법무부 1987: 187) 북한에서 법정

상속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이고, 유언상속에서는 가족이건 아니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자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민 등에 대하여 유

언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상속토록 할 수 있다,

4.3 상속순위

4북한사회% <남한사회%

1순위: 배우자, 자녀, 노 동능력이 없는 부모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노 동능력이 있는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2순위: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조부모, 성년의 형제자매, 3순위: 형제자매,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46조.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너,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 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순위로 상속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48조.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 를 돌보지 않은 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9) 까祖父母書 竝'皆通用 (續大典 刑典 文記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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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000조 (상속의 순위)

(l) 제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읍 순위로 상속인이 된디-.

l.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헝제자메.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빙-게'힐족,

(2) 전항의 경. 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싱·속인이 된다,

(3) 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삔빕 제1003조 (베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피상속인의 매우자는 제1000조 제1힝· 제1호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싱·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딘-독싱A인이 된다.

애한민국 민법 제10()4조 (싱'속인의 결걱사유)

다음 긱· 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l. 고의로 직게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삳해하거나 살헤하러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헤를 가하여 시.밍-애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o&자 기타 싱-속에 관한 유인 또는 유언의 철

최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감바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
)g·속에 관한 유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01자 기티·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번조, 파기 또는 은익한

자.

한 사최의 상속유·형은 그 사최의 혈통체계를 파악히·는데 좋은 지표가 포1다. 모계사최

에서는 외숙-외조키-의 상속이 d 드러지고, ) y게시-회에서는 아버지-아들의 상속이 두드

러지미. 미분촤시-최에서는 부모-지·너의 상속(장인-사위의 상속 At함)이 두드러지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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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땋(사위)간의 평등상속이 된다, 즉 미분화체계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권리에서 남

성과 여성이 구별 혹은 차별되지 않는다.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 부계혈

족과 모계혈족. 혈족과 인척간의 평등 이데올로기가 미분화체계를 지배한다,

북한에서는 재산상속제만 인정되고 호주상속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의

호주상속제를 봉건적 요소, 일제의 잔재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상속제도와의 차별성

을 강조한다. 
" 

남조선 괴뢰정권이 조작한 " 

면법"의 
"상속권제도"란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하였던 상속권제도의 재판으로서 봉'건적 요소를 많이 가진 것이며, 이른

바 
"제사상속"이니 "

호주상속"이니 하는 것들과 함께 
" 

재산상속"을 장자에게 집중시키

는 제도이다."(길일성종합대학교 t973: 189) 북한 민법은 가족법의 상속조항을 보완하여

상속순위를 3등급으로 나눈다. 제1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및 노 동능력이 엾

는 부모, 제2순위로서 노 동능력이 있는 부모, 미성년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이상 피상속인의 부양을 빌아 온 노 동무능력자, 제3순위로서 조부모, 성년의 형

제자매로 하고 있다.(법무부 1987: 190)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는 호주승계제도가 있고, 재산상속의 순위는 호주승계의 순위

와 확연히 다르다. 남한의 재산상속순위는 방계보다 직계를, 존속보다 비속을 우선으로

하고, 배우자는 직계와 같은 순위로 항상 1순위가 된다. 민법 제1000조 1항에서 재산상

속의 1순위를 ' 

피상속인의 가족'이라는 표현었이 직계비속으로 骨정하고 있으므로 딸의

출가여부에 관계없이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고, 3순위가 형제자매로

되어 있으므로 형제와 자매가 재산상속에서 차별되지 않는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남북한이 모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비슷하다.

다만 북한에서는 부모를 노 동능력에 따라 상속순위에 차등을 두고, 형제자매 또한 성년

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미성년 형제자매를 조부모보다 선순위로 하는 정도가 남한과 다

르다. 남북한 모두 법제적 측면에서 재산상속의 순위는 확연한 미분화체계의 모습을 보

인다. 즉 상속순위에서 아들과 딸(사위), 형제와 자매, 모와 母, 조부와 조모가 차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습상속도 남한의 민법과 북한의 가족법에서 모두 정당한 상속순위로

인정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49조,



102

상속받기로 퇸 자가 상속시키는 자보다 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데한민핵- 빈법 제]001조 (데舍상속)

前條 제[항 제1<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7는 힝제자매

가 상속개시 진에 사밍·하거나 걸격된 자가 된 겅우에 그 직게비속이 사망하거나

걸걱된 자의 순위에 간음하여 상속인이 핀다.

네한민국 민빕 제1卽3조 (베<자의 싱·속순위) 2항.

제1001조의 깅-YA 상속개시 진에 시.1-8· 또는 결격된 자의 베우자는 問條의 v-정

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旦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일는 때에는 단독상

속인이 된다,

"

구관습법싱- 가족이 사1깅한 깅우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떼에는 그의 손너

들이 조부의 유산을 데습상속한다."(대핀· 69. 3. 18, 65도1013)

그d-)니- 빈보1과 관습법이 일치하지 않는 겅우가 많은 분야가 제산상속이디-. 남한의 민

법에 의한 재산상속은 미분화체게이나 실제로 많은 경우 딸은 아들IL다 차1활을 받는다.

그러니- 또 한번 
" 

띨' 시7]보내고 언·방 문 일어놓고 잔다"는 표헌처럼 제산상속의 침제

적 측먼이 반드시 부계체게로 Af정되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은 관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힌 통게지료들이 축적되어야만 가능骨 것 같다.

4.4 상속의 몫

( 북한사최S %남한사회%

아들과 딸간의 %분싱-속이다, 이.돌파 管간의 2분상속이다,

베우자는 자너보다 더 밀'은 Ai을 상속한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보] 제47조.

V'은 순위의 싱·속인이 어럿인 깅 /·1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갑다. 성·속인들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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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

속된다.

조선민주주의연민공화국 가족법 제51조.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대한민국 민범 제1009조 (법정상속분)

(1) 동순위의 상속인이 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1) 제100t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數)k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

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禁養임야와 600 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祭具의 소

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숭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숭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선의 상속제도는 아들과 딸(사위)이 평등하게 상촉하는 미분화체계였다. 
" 

어떤 자

가 아들과 딸 그리고 친손과 외손이 있으면 유서를 작성한다. 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아들과 딸 그릭고 친손과 외손간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이다."10) 그러나 18세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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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들과 딸 간의 핑등성을 보여주턴 조선의 상속체게는 18세기 중엽부터 아들을 y

데하는 부개촤의 깅힝·을 보이기 시작한디-. 조신말에 이且먼 아들, 특히 장남을 -(데하

는 부계체게로 번촤한다. 
" 1908넌에서 1910년에 길처 한국인 장남의 재산상속분은 반드

시 확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2인인 경우는 유산의 2>3률, 그리고 3인 이

상인 깅우는 장남이 l /9읍 승게한다."(관습조사보고서 1913) 죽 조신의 상속체계는 미분

화채게에서 부게체게로 번화해 왔다.(신인침 19W 279-299)

힌재 남북한의 상속체게는 조선 초중기와 미·찬가지로 미분화坤계로 나타난다. 재산

상속의 X-은 납북한 모두 아들과 딸 간의 曾분상속이다. 상속제산의 A을 性율 구별하

지 않고 아들과 딴(사위), 헝제외- 자121]에게 R분하게 상속한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재

산상속의 A(에 관한 조항돌은 완전한 미분촤적 요소이다. 상속제산의 g을 분할하는 원

리는 남북한이 같지만, 님·한은 배우자에게 상속제산의 가장 많은 2을 주도록 규정하51

있다. 즉 남한은 북한과는 딛'리 1게.우자에게 직게비속이나 존속보다 상속재산의 5할을

가산한디-. 가족It )d J (문에 걸치 북한이 남한보다 더 미분화적 성향을 보이지만 배우자

에게 상속재산의 5할을 가산하는 조힝·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미분화적 성향을 보인다.

5. 혼인제도의 비교

5. 1 혼인의 성립

4북한사최% {낱한사최>

징흐은 남자 18세, 어자 17세부리 호(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한 때에는

수 있다.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렁에 이르지 못한 자외. 절谷 혼인F 딩-사자吾의 게약에 밑'거진다.

할 겅우 힝법의 제제를 번-는다.

m m m w u a 5

10) 設若有)<有子有-v' 표有繼剋:之孫 묘有끼x孫 而作置書 Ill]JL意豈區別 子'l('與繼姓之孫%fe孫哉 0就宗實錄

券 - 百 , 十)< f%宗 ,
- 

l-·Y그[.月)



105

조 민주주의인먼공화국 가족법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겯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曾

수 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녀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

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

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3조.

이 법 제8-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관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4조.

무효로 인정된 겯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
'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

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

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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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모두 혼인은 남녀간에 자유로이 t戚을 수 있는 계약이고, 혼인적렁도 븍한이

남자 18세, 여자 17세, 남한이 납자 18세, 이자 16세로 비숫하다, 그러나 20 세 미만의 미

성넌자가 혼인을 할 ·겅우 남한은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북한은 부모의 동의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ii

공촤국 가족인은 결혼의 성립을 부모의 동의유무에 의존시키지 않

는다."(조일호 1958: 70)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남북한의 큰 차이는 북한 가족법의 공법

적 성격과 남한 가족법의 사VI적 성격에 기인한다, 남한에서 혼일 성림에 관한 조항들

은 당사자들의 게약에 맡'기지는 임의성읍 보이는 반면, 북한에서는 일부의 경우 헝법에

의한 제제를 가하는 )J·제성을 보인다, " 

헤빙'후 우리 힌실셍활에서 거의 자취를 김춘 잔

재적 헌상애 속하는 밋머누리외- 대릴사위를 금지히·는 닙-녀펑동진 닌령시헹세칙 제0조

2힝·의 v-정이라든가 正는 결혼의 대가로서 상데핀의 곡-모친척 둥에서 금%1 기타의 재

산 또는 -무를 제공하는 헹위에 대해서 헝사첵임을 예견하고 있는 헝법전 제253조의

규징들도 결흐하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뵤장하미 제3자측-%로부터의 직접적 및 간

3적 간섭을 방지하는데 해딩-한 작정-을 하는 것이다."(조일호 1958: 72) 
" 

이기서는 조혼

과의 투%을 더욱 가감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국가는 결혼년렁에 이르지 못한 자외- 겯혼

한 경우에 형별의 제재를 실정하고 았다L 점올 지적해 둔다. (형법전 제255조 참조)"

(조일호 
'1958: 

74)

5.2 혼인의 내용

4북한사최) <남한사최%

기·정생촬에서 남핀괴· 인·해는 똑 짇'은 秦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권리를 기·진다.

조h민주주의인 1공촤국 가족빕 제16조,

남핀과 안해의 관 는 길혼에 의하여 이루이진다.

조신민주주의인11)공촤국 기.족빕 제17조. .

납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파 이름을 그대로 가지머 희망과 재능에 따리- 직업을 선

메히Jlrn 시·회정치AI唱에 71-기·힐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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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6조.

어련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

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 양할 수 있는 조건

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3항 제4항.

妻는 촛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쵸

가 처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

전항단서의 경우에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의 家에 입적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94조 (女호주의 혼인과 폐가)

女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1항.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I)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 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

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

한다.

대한먼국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부부늣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읜한다,

대한만국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할에 괼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

으로 부담한다,

남한의 가족법에서 처는 夫의 家에 입적된다고 선언된다. 夫가 妻의 家에 입적할 수

도 있으나 처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으므로 秦의 솟家에의 입적이 보편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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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I

l-1피 없다. 남한의 가족빕은 부게> 吾 속에서 님'V<1과 아네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지항한디-. &j-한의 가족넘은 닙·편叫 이.네의 신언적 펑농의 틀 숙에서 어머니외- 어린이의

이의( 특별히 보호하는 모게적 성항을 보인다. "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IL

호15하는 북한 가족111 6조는 닉-한 가족벱 22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임는 한 3찰 미

T
%

·1의 자너는 이머니가 잉·육한디."는 조분과 힘-께 닙-북한 통틀어 모계적 성향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조힝·이다.

5.3 혼인의 금지범위

4 북힌·시.최> 4납한사최%

힐족 g촌, 인 4 촌. 혈족 8촌, 인칙 8촌.

조 선1 IT 의인민공촤국 가족기 제10조.

8촌까지의 혈족, 4 촌까지의 인칙 사이에는 결(한 수 없다,

조신x/J주주의인1/J꽁촤<·r 가족부] 제13조.

이 W 제8-10조에 위sO·되는 걷혼은 무효이다. 걸혼의 무효인정은 재%l·소가 한다.

조선VI주주의인V)공화국 가족뱁 재141.

무효로 인정)d 길혼은 치음부터 이루이지지 않'은 깃으로 한다, 그러니· 자녀양육문

제는 이 %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項한다.

대한민<·[ ;/1빕 제S09조 (동성谷 등의 d지)

(0 동성동산인 헐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닙·계'著족의 배. 지., dd 헐족 및 기티. 8촌이내의 인칙이거니- 이러 한 인칙이

었던 자 사이에는 有71하지 旻한디·.
a

대힌-1/1국 민111 제815조 (혼인의 무효)

谷인은 다음 긱- 효의 겅- 에는 무고w,로 헌-디·.

l. 딩시.지.건-에 A인의 M의기· 없는 .

2. 당사자간에 직게힐 ,
8촌이내의 벵-계호}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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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

던 때.

한국은 혼인이론의 관점에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복합구조(complex s tmcture )

이다. 즉 혼인규칙이 나를 중심으로 금지의 범위형태로 나타나는 친족구조이다. 그러나

혼인근지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신라시대의 혼인금지의 범위는 핵가족이다. 
" 

신라에서는 姓이 같아도 아내'로 맞이할

뿐만아니라 형제의 딸이나 고 종, 이종자매와도 혼인을 한다. 비록 외국과는 풍습이 다

를지라도 중국의 예로서 이를 책망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1]) 고려시대에는 혼인금지

의 범위가 신라시대보다 확대되어 대소공친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복합구조를 보인다.

" 1058년 5월 대공친간의 혼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벼슬길을 금한다.'모) 
"

1096년 2월 소

공친간의 혼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공친의 경우와 같이 벼슬길을 급한다."13) 조선시대

에는 혼인금지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동성동본이 된다, 
"

氏貫이 동일한 자가 상혼하

거나 혹은 첩을 fb한 자는 善100에 처하고 離異함."(조선 형법대전 제572조). 복합구조

라는 틀은 변하지 않으면서 혼인금지의 범위가 이렇게 핵가족에서 동성동본으로 변화

한 이유는 고 려와 조선의 정치권력이 유교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그 이데올로기의 싣

천도구들언 복친제도와 예범 등을 법제화한 데 있다.(신인철 1992: 254-278) .

남북한의 혼인체계도 고려와 조선과 마찬가지로 복합구조이다. 특정한 친족범위에

속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금지한다. 남한의 민법이 금지하는 혼인의 범위는 이중적이다,

동성동본과 8촌이내의 언척이라는 혼인금지의 범위가 있고, 동시에 8촌이내의 방계혈

족과 夫의 8촌이내의 혈족이라는 흔인무효의 범위가 있다. 혼인체계에 대해 남한의 민

법이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띠는 이유는 남한의 혼인체계가 급격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즉 동성동본이라는 금지의 범위에서 방계 8촌이라는 금지의 범위로 축

11) 若新羅 l]TIL取問姓而己 兄弟子姑謨從姉妹 皆聘爲妻 雖1+-國各異俗 責之以中國之禮 則大停奐 (三國

血記 券第三 新羅本紀 第三)

12) 文宗十그年표月 錄犬功親所産 禁仕路 (高麗史 券-b+표 忘券二+/L 還擧餘注)

13) 肅宗로年그月 鍊/]·功親所産 依大功親例 禁仕路 (高麗皮 券%-b+표 志券그十표 選學倫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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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는 과정 중에 있기 떼문이다. 마침내 
" 19a7년 7릴 18일 민법 제809조 (동성트 등의

금지) 제1항에 대한 
'힌 

i재$l-소의 힌빔돨骨치 걸정"이 내려졌고 납한의 힌법제핀-소의

포1-길.은 그 法源·l'1이 인정되모로 남한의 혼인3지의 법위는 빙'계 8촌, 인칙 8촌으로 축

소되었다.

북한의 가족보1이 무효로 하는 혼인의 범위는 힐족 8촌, 인척 4촌끼·지이다. 따라서 수

평적으로 심-종힝제자1·1], 아내외- 남핀의 종힝제자메, 7힝제자매의 배-(자까지는 초谷이

니 재喜의 대샹이 되지 못한다, -%한은 이러한 혼인6지의 보1위를 섣정힘-에 있어서 전

통적 )4촬풍습과 걸喜의 자유라는 두가지 원히읖 비.형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결喜이 급지되는 시-71-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립법직 해길을 기대케하

는 중요한 문제의 하니.이다. 이에 있어서 한펀으로는 우리 인민들 사이에 오%B 기간을

견처 지속되어 온 )%횔-퓽습과 김·정을 적당히 그(리히.이야 할 깃이며, 이 각도애서 낳

아미-도 디.른 어t(l 사회주의 5 (가들의 W무1에서 j,L다는 우리에게는 그 1;t]위가 좁 더 hI

게 설정되어야 할 깃 같다,"(조일호 ]t)58: 70) 
" 또한 지나치게 h]은 범위로 이것을 화대

한다1;9 지.-R-로운 짐客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유지하는 보수주의에 삐-i짊 수 있을 것

이라는 깃各 겅계하면서 적딩·한 한계를 화정하어야 할 것이다."(조일호 195t SO) 또한

인척 4 各이라는 -금%의 
빔위XI 전통적 AI팔骨습에 띠-라 우지의 0밍· C쵠에도 인칙관

계는 竹속한디-고 3toc 적정한 111위를 설쟝한 깃 겸·다. 
$' 

남펀의 시-띵·고1- 동시에 그1- 31·해

외-의 견有은 해소되었지만 그 안해와 고 인이 된 남편의 헐족들과 사이에는 인칙판게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1 떼 그( 안해외. 납편의 
'힐족 

중 일정한 IA]위의 사람들과의

새로운 결관은 우리사최에서 남한 배칙을 만는 점이 바로 여기서 침커-되어야 하는

것이다."(조일호 1958: 80) 남북한 인척에 대해서는 혼인骨지의 범위가 8촌과 4촌으로

치·이-騷 )iL이지만, 협叫 8촌이라는 5위에서는 수{]을 보4인디, 有 인급지에 1기한 3본관

넘은 남북한이 유사한 짓 같다.

5.4 배우자 선택의 원리

·북 l.사회% 4남한사최·

배우자 선틔에서 기주근접의 원리가 바팅· 기주끈짐의 원리를 비-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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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나 정책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배 배우자 선택이 자유방임적이다.

우자 선택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려는 태도

를 견지한다.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혁명계급간 내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계층간 내혼

남북한 모두 특정한 친족범위에 속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금지하는 친족구조이다, 혼

인금지의 범위를 볏어나면 배우자 선택은 경제적, 심리적, 지리적, 정략적 요인 등에 의

해서 결정되고, 그에 따르는 배우자 선택의 원리를 도출하려면 통계적 확률에 의존해야

한다.

생활이나 거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 혼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주근

접의 원리는 배우자 선택의 기본원리가 된다. 북한도 배우자 택에서 거주근접의 원리

가 바탕이 되고 있으나 때때로 이 원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한 예를

들어보면 자강도 전천군에 있는 65호 병기공장의 사례인데, 보안상의 이유로 병기공장

의 노 동자들이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혼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기공장과 독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성냥공장의 처녀들과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독로강에 다리를 놓아

주고 자주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사례가 있다. 이 예는 거주근접의 원

리를 정책적으로 이용한 좋은 보기가 된다.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선원, 해외파견원 등

과 같이 보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에서 배우자 선택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직업. 학벌, 도시생활 둥은 남북한 모두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작용한다. 북한에서는

배우자 선택에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요인 또한 강한 변수로 작용하여 출신성

분이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성분문제를

들어 반대하면 결혼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지주, 기업가, 상인, 종교인,

월남가족, 북송재일교포 등은 당원이나 당간부와의 혼인이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요인

으로 언한 혁명계급간 내혼이라는 독특한 현상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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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 혼

( 확r한시·1 < 닙-한사최>

헙의이谷各 지되고 제펀·이客만 인정된다. 협의이혼과 제판이혼 모 두 인정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가족보) 제20조.

A]'괸과 안해의 관게는 리횬하먼 없어진다. 리<만은 제핀·에 의헤서만 骨 수 있디-.

조신1/Ii주의인VI공최-국 기-족7] 제22조.

남 )과 안 가 리촌하는 경우 자니를 잉역힐' 딩'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닝·사자들이 힘·의하여 정한다. 힙·의가 이루어지지 않븐 겅우에는 제판소가 정한다.

%이한 시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지V는 이미니가 양今힌·디-,

조{:1민주주의인1vI공촤국 가족1&l 제39조.

리冬 또는 O- I l]'의 사-7로 가졍성우1이 길'라지 니·기-h 경우 게1敍재신·은 지'자가 가

지미 가정재산은 딩시·지-들이 힙·의하이 니.누·이 가진다. 합의기- 이루어지지 T을 징

- 7A는 A%l-소가 혜건한다,

대한민국 삔법 제775조 (인칙관계 등의 소1꾄) 제]힝·.

인칙관게는 客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디-.

대한6느·> 민빕 제234죠 (협의싱' 이혼)

부부는 1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대한민국 1꾄빕 제837조 (이 과 T의 양A책임)

(l) 딩-사자는 C/- 子의 잉벽-에 2린한 사힝·-A 효]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제1힝-의 잉·v-에 관한 시-힝·의 협의기· 되지 이·니히·거니· 꺼의힐· i 似는 떼에는

기-정1/ly1은 덩·사지·의 칭구에 의하여 그 T·의 연링, 부모의 재산싱-된- 기다 사정

- 2 骨직·히·이 잉1-H-에 필요-'한 시-S-E 정히·며 인제·든지 그 시骨 C
1
%
l'1깅 IE{ 디-

룐 죄딩힌· 저분各 힐' 수 있다.

1뀌한빈국 VI법 제837조의 2 (민주]]V)]구0

(l) 
- 

f骨 직1] 양A 하지 이-니하는 -IL/,C % 일1-s-은 1견접교섭7)을 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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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법윈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

교 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l,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싶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선시대에는 축첩이 공인되어 있어서 이혼은 별로 행해지지 않는 관습이었다. 현재

의 이혼과 유사한 형태는 離驗이다. 양반가문에서 연좌제로 인하여 화가 미칠까 두려워

이혼하는 것이 이이였다.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이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b去之폼

이나 三不去도 현재의 법적 이혼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의 이

러한 이혼 요건들은 법률규정이라기 보다는 유교적 도덕규범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협의이혼과 재관이혼제도가 신설되고 처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 것은 강제강점기에서

였다. 협의이혼은 1915년 관습법으로 인정되었고, 재판이혼은 1915년 판례법으로 확립

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이혼제도는 양자제도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북한에서는 양자제도와 마찬

가지로 이혼을 민사법률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혼당사자들의 계약자체에 맡겨지는 것

이 아니라 국가가 이에 간섭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이혼만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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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I

lg56 3원 g일부 내각결·정 제24호에 의하이 骨전의 협의이혼 힘차는 페지되고 리

혼은 재판소 핀·징을 통하이서만 한 수 있게 되있다. 리혼이 진정으로 필요한 깅우에 한

헤서 그 걸혼을 파기하도록 보장하머 사최적 리익과 게인적 리익이 배치되는 방等에서

리客의 자유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급(가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베리와

리혼자유의 원칙을 겯합시키는데에 이 조처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조일호 1958: 119)

이처71 이喜애서도 북한 가족7]의 %-법적 성격을 질· 볼 수 있디-.

6. 결 론

남과 북의 가족뱝은 무잇보다도 북한의 가족법이 민법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법부

문을 이루는 빈·먼 님-한의 가족]11은 민법에 Y 함되어 있다는 조]에서 가장 근-tt적인 차

이를 보이고 있다. 21 까닭은 체제의 차이 떼분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족관게에

수반되는 1유의. 게익)관게暑 1깅박히 v-정할 필요가 았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O-럴

필요성이 힌저히 줄이-趾기 분이디·. 체 의 차이애 따른 민범적 성격의 깅-약은 남북한

가족1&1의 
·1부분에서 차이를 가저오는 기반이 되고 있다. 남한의 가족빕은 제 의 연속

성으로 인해 일제의 조신민사렁을 계%管 수 비'에 없었던 반면 북한의 가족)Ii은 세로

운 체제의 성55]으로 인헤 일제의 넌]령과 딘·절을 Al언管 수 있었다, CI 결과 납$의 d

족법은 -7귄적 요소나 띵제의 )&]宅돌과 혼합된 모 습을 보이 毛 반면 북한의 가족빔

은 가족관게의 인A적 T-대라는 대의1징분을 강조합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 가족변 간의 세부적 차이%}부터 요약해 보자. 호주제도의 폐지와 존속은 남북

한 간애 진족구조의 성격을 싣라놓는 질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힌·의 가족은 호주들

기로 해서 힝성되고 가족성원들은 호주의 家에 입적하므로 가부장적 부게성을 띠게

되며. L헌주가 아버지에서 아듣旦 승계되므로 )J-한 언속성을 보인다. 친구)에 관한 1한

들도 가J]L장리 가장의 r/J리의 성향을 보인다. 부모는 자너에 대해 거소지정권과 징게71

을 행사省- 수 있고, 자니의 제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깆'는다. 잉·자제도는 호주상

속을 위한 기능을 근간으로 히·고 있으므로 성인도 앙자로 할 수 있다. 혼인에서도 님'한



의 가족법은 
' 

秦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는 부계적 틀 속에서 부부의 평등을 지향한다.

반毛 북한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단절하고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일환으로 호주제도를 가부장적 권력과 여성종속의 제도라 하여

폐지하荒다. 호주제도의 폐지로 인해 결혼이 가족형성의 구심점이 되므로 카족의 영속

성이 약하고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쉽게 사라지게 된다, 친권에서도 가부장적

권리는 삭제되고, 친권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를

보호,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된다, 양자는

먼사법률행위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입양당사자들의 계약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가 이에 간섭하며,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자의 대상은 미성년자

로 제한된다. 이혼도 양자와 마찬가지로 이혼당사자들의 계약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에 간섭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이혼만 인정된다.

남북한의 친족구조는 이러한 상이성만큼 유사성도 보이고 있다. 혈족의 개념화, 촌수

의 계산, 姓의 계승, 가족부양의 범위, 재산상속의 몫과 순위. 혼인금지의 범위 등에서

남북한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모두 혈족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개념화하고, 동일한 촌수법으로 그 친등의 거리를 측정한다. 가족부양의 범위도 유사할

뿐만아니라 부계와 모계, 혈족과 인척이 차별되지 않는다. 상속의 법제적 측면에서도

. 남북한은 확연한 미분화체계라는 같은 모습을 보인다, 재산상속의 순위가 유사하고, 아

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와 조모, 형제와 자매가 차별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에

서는 부모를 노 동능력에 따라 상속순위에 차등을 두고, 형제자매 또한 서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미성년 형저]자매를 선순위로 하는 정도가 남한과 다르다. 상속되는 재산의 몫

도 ·注을 구별하지 않고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에게 균분하게 상속된

다. 혼인금지의 범위에서도 인척에 대해서는 남한 8촌, 북한 4촌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혈족 8촌이라는 텀위에서 남북한이 수렴을 보인다.

남북한 간의 친족구조의 유사성은 미분화체계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친

족구조는 과거의 관습법이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변화해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남한의 친족구조는 미분화적 부계사회라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모 습을 보인다. 반면 북

한의 친족구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구조를 의도 으로 창출하려는 형



l 16

테로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의 친족/조는 왼·VI한 미분촤사회라는 인위적이고 骨격한

번촤의 모습을 보인다. 남과 북의 친족구조는 骨 모平 미분화체 暑 지향하고 았고, 이

리한 1잉'힝·성이 남과 북의 친족구조에 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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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요약문1

2차대전 후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른 냉전시대의 돌입과 전개는 전 세계질서를 크 게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엉으로 재편성하였다, 국제정치적 상황에서의 이러한 이

념 갈등과 대결은 많은 나라들을 격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으며, 전 세계에 걸쳐 광

범위하게 나타난 이념적 영향력은 한반도에까지 파급되어 분단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

게 되었다. 그 결과, 단일민족공동체를 유지해 왔던 한민족은 두 체제로 나뉘어져 이질

화가 점차 심화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질화 현상은 사회 전반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가정생활은 이

러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

역이다.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는 특히 정치 . 사회 . 문화적 이념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

게 되며, 인간생활의 가장 친밀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일차적인 관계이다,

그런데, 혈연과 기본적인 유대에 기반한 가족관계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전통적으

로 강하게 남아있는 가족중심의식을 통해 반세기에 걸친 분단상황에도 불구하고 끈질

기게 유지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남한 사회에서의 산업화, 서구화와,

북한사회에서의 사회주의 이념, 혁명화 정책이 전통적인 가족중심의식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몰고 오기는 했지만, 남북한 사회에서 
' 

가족' 단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의미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전통적인 가족을 말살하려는 의식에서 호적제도를 없애고 제사 등을 인정하

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는 북한사회에서도, 깁일성 부자 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

식은 
' 

충효'사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일성을 
' 

어버이 수령'으로

칭하는 것은 가족의식을 차용, 확장시킨 예로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 귀

순자들이 그들의 가족을 남겨두고 탈북했지만. 최근에는 
'

가족' 단위의 귀순자들이 온

갖 위험을 무릅쓰며 탈북을 감행했던 사례들은 아직까지 북한사회에서도 이념이 침투

하지 못하는 가족적 유대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응 중시하는

가족중심의식에 기반한 공통된 신념체계나 태도는 남북한 사회의 통합 가능성을 모 색

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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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시 본 언구에서는 남뎔한 가족에서의 이질적 측면 및 동질적 측면, 0리고 남북

한 사회통管의 가능성을 가족종심의식을 통해 탐섹하었는데, 이는 21세기를 y 잎페 두

고 있는 힌제에, CI리고 가까운 징·레에 있을 깃으로 기대되는 통일에 대비헤서 힐실하 
.

게 $3L도]는 과제리.고 볼 수 있기 It}]문이다.

본 인구는 g북한사회에서 니.타나는 이진촤 헌상의 극복과 동질성의 최복을 가족중

심의식을 통해 모섹하려는 문제의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가정A&]활의

이질촤 헌1상을 구체적인 영억으로 니-V어 심츰적으로 파익-하고, 가족중심의식을 통해

남북한 가정)1활이 통리·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딤-섹하었다, 그리하여 가족중심의식에

의한 동질촤 빙안을 모시함으로씨 궁극적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한민족의 동짇성과 정

체성 최복에 기이하고자 하는 네 목적을 두었다.
고

-E 인-/L 가·정)%管, 특히 기·족괸·계에 초조]合 및'추-었는데. 인긴· 여·의 5장 기본적이

고 헥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관 는 혈인이나 드인으로 맺어지, 공등·거주, 겅제적

헙동, 제싱]산이라는 중요한 특징음 깆'는다, 0러니- 가족은 무엇보다도 심리 · 정서적 A

게 기반한 친밀한 A단p-로서의 성격이 강-하미, 일상)g활의 세게를 이루고, 한 사최

의 정치, 깅제, 문촤의 디·양한 <·f띤이 총체적으로 빈·잉될 수 있는 잉억이다.

따라시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가족관게의 어러 엉역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정치

사회적 이님과 체제기-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하지

만, 가족관계는 
'힐연이나 

애징지 유대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집단이기 문에 이넙과

정첵이 z-극적 Edt 통제管 수 없는 平분이 있는 것도 또헌 시.실이머, %且 어기에서 님·

북한 사최에서의 가정섕1횔'이 통힙- 가능성을 모세할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하게 된다. 게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테도인 가족骨심의식은 체제니- 이 의 영향

-

g-로 번모힐· 가<성/]-]- 없지 鶴'으니·. 진통적으m로 한국가족음 규징軻 온 지배직인 가치았

기 때문에, 
·1면적으로 소밀되있거나 페기되기가 쉽지는 않을 깃이다.

띠-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중심의식에 i%合 맞추어, 납북한 사회가 통하을 시도할

떼, 그 사최통호]--을 공하는 동질싱의 근거룰 가족잉역안에서 모섹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IA힌고칠- 등을 톤해 · 7 신 가족엉억을 중심으로한 남북한 사최통힙 접근의

의의를 짚어보고, 남북한 가족의 이)1성과 동{1성의 먼모를 이 ]적 · 도직 측면과 실

제적 측민에서 실펴본 뒤, 남1[]-한 가족에시의 가족중심의석의 존재를 논의하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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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중심의식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접근의 문제점을 밝히고, 끝으로 가족중심의

식을 통한 사회통합 접근의 방향을 제시하었다.

본 연구 결과, 반세기에 걷친 체제 분단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남북한 가정생활의

이질화 헌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가족생활의 제영역에 잔존하는 가족중심의식의 영향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통합의 단초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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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2차대전 후 냉
.

전 올旦 와 외세 개 해 루 진 분단은 자본주의

념에 기반하고 았는 남한과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양 체제의 긴장과 대

립을 반세기 넘게 지속시켜왔다. 또한 분단은 납북한의 이질화를 가속시켜 이러한 상황

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 당하는 상태

가 될 것이므로, 남북한의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민족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치적 ·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왔고, 북한이

나 통일에 대한 담론도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은 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의 통합을 뜻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조형,

1997a ).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되고, 남북 주면들의 일상생활에서

의 의미를 다루는 수준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통일에 대한 논의도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사회의 통합1)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주목을 받

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은 온전한 의미에서 체제의 통합을 이루게 하고, 정치, 경

제를 받쳐주어 유연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현실과 긴

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그 상태를 촉진시키는 통합에 유리한 조건들이 존재

하게 되는데, 조건들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동질성이다. 사

회적 동질성은 통합에 기어할 수 있고, 사회적 동절성이 높을수록 통합지향적 계획이

성공하기가 쉽.다2). 여기서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의 모색을 통한 사회통합의 과정을 거

쳐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는 작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 사회

의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동잘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o 
'

통합(int·gratio력'의 의미는 개별적 단위를 이루는 부분들이 상호의존할계에서 일관성있는 체계를 갖

춘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뼈yc, 1. s. Ix-rn(1968). 
·%

Com parat ivc r% ional integrati.fl,

Concept an d measuremen t". f7%term@f/07tal Orgo+1haMotl 21: 855-880. 이용필 외(1992)에서 재인용J.

2) lacoh, P, E. Wt Teutle, H (196익. 
"

The integrative procesw Guidelines for atla lysis o f the bases o f poStical

cornmun ity
"

, In K. Duetsch e t a l.(eds.). nie integrat iofl po %tica/ C{)71trnlH1<ties. Philadelphia
, PA: l. B,

Lippi11COtt,이온죽(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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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까지의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시도되었던 한:-의普 살피보번, 밀'은 논자(論者)晋이

남북한의 가족 잉역에서 그 昏질성을 발견한다(이문웅, 1996; 이온죽, 1卽3 ). 분단의 시

기 동인·, 닙-한의 경우에는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과 3대화. 산엄화 등의 영향에 의해,

그리고 북한의 겅우에는 사회주의 제도외- 가정의 헉띵화 사업 동의 짐과로서 전통적인

가족)g촬의 면모가 바뀌고 또 이질촤된 부분도 상당히 존제하지만, 가족은 어전히 유교

직인 우1리외- 전통적 가치가 잔존하는 부분을 지니고 있기 떼문에, 남북한간의 동질적인

요소를 다른 엉역보다 싱·대적으로 더 많이 딸견할 수 있다,3) 즉 다른 모든 엉역에서와

1가谷가지로 가족도 분단의 잉힝·으로 닙-북간에 상픽-히 이질촤가 진헹된 영%이기는 하

지만, 정치나 겅제엉억에 비句서는 상대 으로 특정사최의 전통적 규범이 잔존함으로

써 남북간에 가장 공통어인 요소를 1암·조1힐- 수 있는 엉역이다.

이러한 남북한 가족에서의 동일성을 팀-색할 떼, 반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중심의식

이다. 가족중심의이P 진통직인 가 주의의 영향을 반은 것이기는 하지만, 가족주의와

는 다소 차벌촤되는 개념이라고 힐' 수 있다. 가족骨십의식은 가족을 중시한다는 접에서

.

가족주의외- 비<한 측면도 있으나, 그동안 한국사최의 딸진에 장해를 끼치는 요소로 종

종 지 되었딘 가족주의의 부정적인 성격4)보다는 가족단워의 끈끈한 징(情)이나 친밀

김· 혹은 인대김'과 더불어 가족에 존제하는 1공동체의식을 깅·조하는 개넘이다, 이러한

가족중심의식은 이님의 통제니- 산7]화의 엉향을 뛰어넙어 님-북한의 가족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공통적인 요1이며, 나아가 이 요소는 양 사최에서 공식적 · 비공식적 사회관

개를 관장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9)다.

따리.서 이 논문o]1서는 가족중심의시에 2점을 밋·추어, 납북한 사최가 통합을 시도할

떼, 그 사최통합을 제공하는 동질성의 근거를 가족엉역안에서 모 색해 보고자 한다, 구

체시으로 이 논분은 문현고省' 틈各 통해 우신 가족잉억을 중심으로한 님·북한 사최통힙·

조]근의 의의를 칠어J,L고, 남북한 가족의 이질성괴· 동질성의 변모를 이님적 . 제도 측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 이같은 논의에 내해 디.소 다른 입장음 71하는 학자들도 있다, 에킨데, 조 헤징(1096)은 남한에서 일고

았는 문촤직 논의가 주로 분0 이전의 1통성을 강조하거나 단질로 인한 이질성을 감조하는 젓으로

나뉘미, 
' 

7질성의 회·데'리-F지 
' 

이질성의 국-J'이라는 견론을 補으면서, 동질성으로 
' 

가족7의5와 
t 

권

위f의' 7의 문촤적 원리를 언d히·는네, 제로 이 ] 동%1성은 
$ 

다骨1을 이해하고 헌실을 직시하는

것에 방헤가 틸 %E이라고 지직한디-.

4) 가족주의가 한- 사최에 끼진 부정직 측tv.1에 내래서는 김테길(1932), 박엉신(19S3), 조 헤정(1986)을 71-

조'앙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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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뒤. 남북한 가족에서의 가족중심의식의 존재를 논의한다.

이어서 가족중심의식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접근의 문제점을 밝히고, 끝으로 가족중

심의식을 통한 사회통합 접근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끝맺고자 한다.

2. 가족영역을 중심으로한 남북한 사회통합접근의

의의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통일이 갖는 다차毛성으로 인해 여러 영역에서의 접근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남북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가 새

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사회 · 문화적 접근이 점진적으

로 확디될 때, 남북한간에 상존하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희석시킬 수 있고, 향후

통일과 함께 발생할 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충격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으며,

통일로 인한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장호, 1997)이라고 보

기 때문이다.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통합 차원까지 확대되면서, 통일에 대한 해법을 사회문

화적으로 접근해서 찾자는 움직임이 일어나 사회, 문화, 심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

통일

학5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5), 
' 

통일학'은 통일의 의미를 냉전시대의 이

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 

타자'를 수용하는 언어와 의사소통, 상호이해의 문화

暑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려는 개념이다,

한편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 상에서 
' 

여성주의적 통일론'도 제기되고 있다, 
' 

여성주의

적 통일론5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통일방식을 제시하는 이론들이나 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 통일운동이 모두 남성적 내지 남성지배적 논리로 구조화되어 상대방

을 타자화하고 적대시하는 경직된 혹백논리나 폭력성이 광범위하게 만연된 분단헌실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방법으로서 여성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6),

5) 중앙일보 1997년 6월 4일자,

6) 조 형(1997b)은 
1 

여성주의적 통일 연구와 실천'을 주장하는 관짐에서 통일의 과정이 
' 

여성화'될 필요성

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통일을 한 판 승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인식, 평화와 
' 

살림'의 논리, 남과 북은 
'

둘이고 동시에 하나'라는 탈이분법적인 사고, 남과 북



128

이의- 간은 빽략에서 가족영역을 통해 납북한의 사최통합에 접근해 가는 것은 크게

두 기.지의 의의를 委는다고 보여진다. 칫 , 이외- 같은 접근에서는 가족이 기.정4셍활과

y}-런시켜 다루어지므로,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직인 Al'의 수준에서 남한과 북한 사회의

통합-合 실·피볼 수 있을 것이디-, 그혈기 떼문에 이러한 접근은 기·정섕1활을 둘러싸고 납

북한에 공통적오로 넙'아있는 섕]촬등(을 통해 남북한 고유의 전통파 빈족문촤의 인속

성을 7]4해 볼 수 있으머7], 또 남북한 가징셍활에서 의식7 등의 A&)卷·양식애 대한 이

해외- 111교를 통헤 )%1횔·문화의 이질성이나 동질적 측먼을 파악하게 헤준다11),

骨쌔, 기-족 일차적이고 원초직인 인간관 이자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 혹은 세

Y외. 권·은 작셩-을 하는 7]단으로 인서된다. 따라서 가족은 이님이나 지배이데올로기의

엉항올 뛰어7)어 l;l-l하지 일'고 존재하는 고 유한 특싱을 보어骨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

의 1쳔촤를 이루는 데 주'1초적인 역할을 수%하는 집단으로시의 성격음 보여줄 수도 있

各 것이니-. 사회적 V:1화에 대한 가족의 억할에 데해, 전자는 가족의 3츠진과 기능에 있

이서 기-족의 독자성이나 보핀성, 자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족이 사최변화에도 불

3IL하고 빈하지 않P 속성을 지0디-)1 보는 1但·면, 후자는 가족이 사회의 기능-7지 둥과

관런해 사최적 영힝C릭을 민김지.게 주고 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기반하여 사최체제를

項반7)하거나 사최즈1 변촤룰 초래하는 수단적인 억할을 수헹하는 것으로 본다(이효제,

1994). 하지만 이 3<- 겅우 모두 사최통합에서의 가족의 억省·을 중시하는 측면은 동일하

디-고 볼 수 있다.

3. 남북한 가족에서의 이질적 측면과 동질적 측면

다음에서는 납북한가족에시의 이질성과 동질성윽 이념적 · 제도적 측번과 실제< Cf

번에서 파악해 보고지·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반세기를 거처오는 동안 사실상 동질

團 團 關 團 團 團

團 團

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도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시·이의 디·昏을 서얼이 아노1 
' 

단지 디·름'F-로 넣· 수 있는 상대주의적인 斗고로의 전魯이다. 이러한 시

거·은 싣 1직으로는 분난체제하의 . l
%으)- -計리적 

· 싱·징리 폭%파 남성싱을 받피하는 일싱-지이고 자반적
· 주체직인 31초. 이이.기들로 체시키는 통읜1진·근을 김·조한다,

7) L추깅·힌.(1卽4, 19 7)의 연//를 칩·조할 것.

g) 또 하나의 문회. y일1V ](199fi), 미기춘 외(1997)의 논분을 71·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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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보다는 이질화된 측면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 젓이다. 이러한 
% 

다름'을 인정하

고 수용하는 것은 남북한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세이며, 그러

면서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 

같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남북한의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았어 하나의 희망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 1 남북한 가족의 이질적 측면

먼저 남북한 사회에서 중시하는 전반적인 가치를 대략적으로 제시한 뒤 헌법과 가족

법에 나타난 남북한 가족의 이념적인 측면부터 시작하여 실제생활에서 드 러나는 이질

서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 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치를 언급해 보자면, 남한에서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로부터 영향받은 자유평등사상, 개방성, 다양성, 물질주의 등이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 폐쇄성, 획일성, 집단주의 등이다.

우선적으로 헌법상에 나타나는 남북한 가족의 이념적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남한에

서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

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고 규정함과 동시에 
' 

혼인과 가족생

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

장한다'(헌법 제36조)고 규정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정

석홍, 1997). 즉 가족을 그 구성원의 정서적 만족을 위한 인간의 자율적 결합단위로 인

정하고 인간의 존엄이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남한의 한글사전에 의하면, 가

족은 
"

부부 중심으로 어버이와 자녀 등 근친자들이 한데 모여 의 · 식 · 주 따위의 일상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집단"9)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헌법 제 77조에서 '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

국가는 사회의 기寺생활단위인 가정을 
'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함으로

써 가정의 사회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내외통신사, 1994), 또한 헌법 제62조와

제63조에서 가족을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기본단위로서 사회의 세포로 인식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을 감조함10)으로써, 가정은 사회주의체제의 기초조직이며

9) 신기철 · 신용철 편저(1975). 「새 우리맣 큰 사전」 . 서울) 삼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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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P는 기.정을 관리힐·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었다. 북한의 백과사전

에 따르1%!-l, 
84 

사최주의 사회에서 가정은 뎡과 수림, 사회외. 집단을 위하여 서로 省고 이

꾼며 사는 하나의 헉명적 집단으로 된디-. 그러므且 사회주의 도를 공고히 하고 헉f

과 건설을 수*A하기 위해서<< 기-정을 헉19최.하고 공31히 하여야 한다"Il)고 적히 있다.

북한에서는 가정이 사최주의 헉명을 깅·최-시키·는 기본집단으로 )1고, 가족의 의미-趾 탄

지 호1육적 · 섕]쉼·공-7체의 치·우)에만 한정시키지 程·'고 있다.

여기시 잠시 시-회주의 0상의 2L입으로 북한기-족 도A 111친해기·는 피-정各 $피녈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괴.정이 비-로 오늪날 북한가족이 님·한기·족과 다른 잉·상을 보이

L 베깅- - 제공하고 있기 Iq)분이다. 기-정을 사회 의회. 희멍의 진초기지로 보는 북한정

구1 이님으로 인하여 
'해1'A'후 -1한한이 공<E-의 이데各로기를 바딩·으로 하여 사최주의

적으로 체제 개V]을 준비하삔서 벤 t41저 칙·수한 깃이 깅제제도와 험·께 가족제도를 변

헉하는 것이었다(최홍기, 汚82, 1291). 그리하어 북한정권은 가족구조에 중대한 잉향읊

미친 「「i지개혁 대한 법렁 , (1946. 3. ), 
l 남녀펑-K권,에 데한 법렁.J (1946, 7,)과 동빔

링 「「시6%세칙., (目46, 2.) 등 일런의 조치믈 취하이 토지시·A-제의 페지와 이에 관71핀

싱-속제의 1면을 꾀하였고(이문 - ,
1996), fL 잉:성간의 핑동을 뒷12(침하기 위하이 공민

증제도12)를 채택하1J·1서 구 호·직제/뇨를 지하있니-, 이러한 중대한 조치들은 단헹힐·으

로써 닉-한 정구1은 시·회주의 기.족제도의 히·립을 도모 하였다. 북한 가족제도의 l 1친-

한담1·:-이 추진하%m-< 가족정첵에 따라서, 과EL히 가족제도를 - 7지하먼서도 가 제도의

l l'힉을 J 진하는 시기(45-53노!), 사최주의 가족제도로 본격리으로 개헉을 시도하변서

가족의 안정을 2뇨모하는 시기(54-60넌), ) &1신·단위외. 미밍탄위로서의 가정의 의미暑 공

고히 하고 가족의 강촤를 추진하는 시기(61넌-힌 ) 등으로 나누어 셍긱-할 수 있다13)

017·희, {qqs ; 징석혼, Iqq7 ; 최홍기, Iq[]l ; 통일원, IQ92 ).

넘'한괴. 북한의 기·족생1骨의 이질적 측1(1을 2 /체직 E且 실·피309, . 윈선 누1·힌에서1 제

m

10) 김인성(T74). l
A]임성 저작선7] 6 , .

16양[ 조신AL동ta·춘반사. 이온죽(1男3)에시 인-Q-.

I l) 적'지· 미싱'(1983). 
l
%괴·7]시J , 핑잉:: 시회파'미'舍 l·사·. 징'히·진(IA6)에서 재인- - .

12) 꽁Id% 도 의 채에이 깃'는 · </체직 의111에 데헤서는 최중기(1991)普 취·z할 겼.

13) 이-H희 · 바'힌신(ISO)은 시기-趾 조if 다르개 니.),'·이 북한가족제도의 빈친을 JOt 있다. 즉 가족-
I
rn
] 혁

� 

시기(45닌-47VI), 가족의 인-·정화 시기(47닌-5S닌), 가족의 깅·최. 필 헉1%화 시기(5바·l-현재) JA의

구·1/이 C.t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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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속을 인정하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사유재산 철폐로 재산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남북한 가족에 있어서 대표적인 차이이다. 전통적으로 가장의 권위를 뒷받침해준 가

장 큰 요인이었던 사유재산 및 상속제의 소멸은 북한에서 가장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여진다(이문웅, 1996).

미혼남녀간의 교제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남한은 서구의 낭만주의에

입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간의 건전하고 신성한

교감으로 인식한다. 평균결혼연령은 남한에서는 낱자 27.8세, 여자 24,8세이고, 북한에

서는 남자 30 세, 여자 28세 정도이다. 북한의 가족법 제9조에서는 남자 18세, 여자 17세

를 혼인가능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자들의 군복무와 여성의 노 동력 동원을 위

해 만혼을 장려하기 때문에 실제의 결혼연령은 C-1 높다고 보아야한다. 하지만 북한의

청년들 사이들은 이러한 만혼을 권장하는 경향을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대체로 남성의

결혼적령기를 26-28세로,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26세 미만 
f h 

인식하고 있다(내외통신

사, 1994).

부부관계에서는 남한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부부판계

를 보이나 교육수준, 부인의 직업 유무, 계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변화순, 1992).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부부간에 동반자적 의식을 강조하는 평등적인 부부관계를 지향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온 공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나 내면

적으로는 가부장제의 성격이 짙고 남존여비의 관행에 변화가 似다(연합통신, 1995).

부모자녀관계에서 남한은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가정안에 특히 어머니에게 있지

만, 북한은 탁아제도 등을 통하여 어린이 양육 및 교육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는 여성을 육아나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사회노동 참여를 통한 남성과 동둥한 지위

향상을 구현한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나, 실제로는 여성의 노 동력 확보나 아동사회화

과정의 국가개입과 통제의 의도도 함께 존재하는 것(내외통신사, 1994)으로 볼 수 있다.

가정내 일에 대한 의식과 실제를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가사역할의 성별분업 현상이

지배적이나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융통성이 있다. 즉 남한의 가족은 가사노동에 있어

서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여성 취업의 증가로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점차 늘어나는 등 다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노 동 참여

가 권장되고 있는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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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담을 진행시키려 한 것에 비해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한체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7 월 26일 열린 제8차 예비회담에

서 회담의 멍칭을 「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합의하고, 회담을 위한 일련의 절차문제를 최

종 합의하였다.45)

이같은 예비회담의 결과에 따라 1990년 9월 4-7일 서合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의 제1

차 본회담이 얼렸다. 여기에서 남한은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과 「
다각

적인 교 류.헙력실시 방안,,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

향, 등을 제시하였고, 북한은 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骨 3개원칙,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 등을 제시하린서 아울러 유名가입, 구속자 석방,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긴급문제로 제기하였다.46)

제1차 본회담에서는 양측의 제안만 있었을 뿐 아무런 합의吾 못보았고, 이어 10월 16

- 19일 평양에서 열런 제2차 본회담에서도 양측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북한이 불가침선언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남한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으

로 만들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였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47) 그러나 1990넌 12월 11 -

14일 서울에서 열卷 제3차 본회담에서는 별다론 변화가 없였다.

이후 1991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였던 제4차 본회담은 남한의 팀스피리트훈

련을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언기하였고, 8월로 예정되었던 회담 일정도 소련의 쿠

데타 발생으로 다시 연기하였다.46) 결국 제4차 본회담은 이후 1991년 10월 22-25일

에 가서야 열리게 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합의서의 기본틀을 짜는 데 성공

하였다.49]

북한은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긴급 제안하는 동시에 불가침에 관한 선언, 화해3-

협력 교 류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장하다가 통합안으로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선언 채택을 제안하였다. 이에 남한은 화해.불가침과 교 류.협력에 관한 합

4 ) 1족 구 , 앞 ,
秀-熙 .

46 ) 통일원 낱북대화사무국, r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 제2권히988-1991.3>,<서울 : 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 1991), 354-358 쪽 참조.

47 ) 민족통일연구윈, 앞의 책, 61쪽. 
.

48) 통일원 통일교육원, 앞의 책, 165쪽.

49) 민병천, 앞의 책,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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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가 있고, 분단과 더불어 거의 강제적으로 혹은 타율적으로 젼행된 이념적 이질

화와 그 결과 나타난 정치경제체제와 사회조직 원리상의 차이가 았는 것이다.

3.2 남북한 가족의 동질적 측면

다음에는 장기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 가족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동질적 측면이나 혹은 사회문화적 · 역사적 변화에 따른 변화로 인해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헌법상으로 나타난 바에 의해 남북한 가족의 공통적 측면을 살펴 보자면, 남북

한 모두 남녀간 양성의 펑등이나 모성보호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변화순,

1992).

남북한의 가족에서 외형상으로 쉽게 주목되는 현상은 양쪽 가족 모두 핵가족이 지배

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는 해방후 큰 차이가 없이 2세대 가족이

전체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옥선화, 1995), 북한에서는 3-5명으로 구성된 핵가

족 또는 부부중심의 2세대 가족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내외통신사,

1994).

남북한은 또한 직계가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직계가족의 원리가 남북한 가족 모 두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양 사회체제에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전통적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생활의 실제적 측면에서는 배우자 선택과정에서의 유사성이 주목된다, 남한에서

는 개인이 교제할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북한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가족법 제8조에서 
"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전다"고 규정한 바

와 같이 자유연애와 배우자선택을 인정하고 있다(내외통신사, 1994>. 배우자선택의 요소

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성격 다음으로 경제적 능력, 외모, 가정배경 등이 중시17)되고, 북

한에서도 최근에는 출신성분이나 당성같은 요소와 더불어 제적 능력을 고려하는 쪽

으로 변모하여 남북한에서 모 두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경향IS)이 보

17) 한국일보 1995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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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서동익, 1995). 낙한에서의 배우자선텍의 빙-식은 1270넌대까지는 주로 중매로 이루

어질으니- 1980년대 이7부터는 인애길谷이 증기-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니들의 촌진관게에서도 71-한과 -11한은 공통직으로 증가하는 힌상음 보인다.

남한에서는 切은이들 사이에 혼7·1성관게를 허- T(< 비필이 높아지고 있고d), 북한에

서도 신세대들 사이에서는 혼 
·l 

셩허용성이 종기.하는 추세에 있다(내외통신사, 1994).

이외- 간은 헌상은 북한에서의 성)p]죄와 달신의 좀가(김문겸, 19Q5; 서동익. 1995)를 몰

고 오는네, 여성의 깅우 
' 

부화빙·탕'으로 낙-인찍히먼 사최적 비난의 뎨상이 피므로, 아

끼-지 성애 대한 이중기준이 존제叫는 짓으로 且여진다(김주희, 1卽5 ).

부부판게에 있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모&/ 남싱 우위의 양상을 보인

다. 즉 님-북한 공히 부부관게는 완전한 핑등관게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남편의 상대직인

- (월성이 약최.된 형 AL 존하고 있음(이문등, 1995)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과 띨에 대한 신호도는 전통사최의 가치가 그 且 1승되고 았는 납한처럼

심촤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시.회도 대체적으로 아들낳기를 원한다(인합통신, 1卽5 ). 북

한의 기혼부부듣이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7에 대한 헤석은 상반된 견해가 존제하

지만20), 아·직도 전통적인 관닙이 平리관게 잔否하고 있는 것에서 오1유한다고 보여진다.

실제 북한에서는 징'남에 의한 부모부잉7과 가족승게가 이루어지는 가부징·적 질서가 유

지되미, 아들의 J /J]-C 부잉·의무와 함께 며3-c리L 님-s히 시부모를 부앙흐( 의무를 지게

된다(김주희, 1995).

친족관게에서도 납북한 가족은 공롱적으로 님·성骨심의 깅함을 보이V 친족의 뱝위가

8촌이네의 혈족피· 4촌 이내의 인척으<t 동월하다. 51동인· 북한에서는 남한과는 달리 동

성동본에 관한 급芬3)L정은 但있으니·, 가족7] 제10조에서 
tt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키 사이에는 걸혼할 수 但다"고 l:M시헤 -놓고 
있디.(내외통신사, 1994 )w )·L한 -%힌.에서

는 서로 부임[의무를 지고 있는 친족간의 관계는 일반 사최관계외.는 다른 특수한 관게

團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8) 최P J·1 한에시 인기있는 Il>]Y지.- i·의 직입으%A'< 외촤블 만진 i 있는 외교관, 무억부분 L料지., 외

힝·센 ,l, )lIM사, 기판사, 렬치.y<t-']·l, (y·1사, 요 리시., 핑잉·各각 동이 i!f힌다(서동의, 1005),

l(]) 남한의 대티·AA듭이 谷전성VI.게를 인정히.는 비율은 내체보 70%이상이디.(동아일보 1995넌 월 1 1일

자, 한RI'안M 19%VI 10월 12일자.).

20) 서%의(IX5)은 1[힌-에서의 낚이.선호시.상이 내불 잇기 위한 깃이라고 31지<·<, 이문웅(i996)은 주로

경 ·적인 측11{에시 -31인을 칫-+<l:l), 즉 1,<후에 아들이 잉·의 피임음 지기 때문이라고 )L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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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다. 일례로 친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이는 우리 사

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사회는 가족주의, 친족주의를 배격하면서도 전통

적인 친족제도의 꼬리를 잇고 있는 것이다(최홍기, 1991).

한편 남북한 가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가정내에서의 성별분업이라는 고

정관념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는 많이 변해가고 있으나 가사노동이 여전

히 여성의 일로 여겨지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완전히 여성의 일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북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런데 남북한사회체제는

공통적으로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문숙재. 1997), 이는 남한에

서는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영리적인 사회화가,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의 집단화나 공동

화로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체적인 개방화의 물결 및 경제제도의 변천에 영향

을 입어 최소한의 상속제도에 관한 규정도 인정하게 되었고, 사적인 부양범위도 확대되

었으며, 관혼상제 등 전통적인 민족관행도 한정된 범위에서 인정하게 됨으로써(김주희,

1995>, 가족생활에서 남한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측면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은 정권수립시부터 상속을 자본주의적 착취제도라고 하여 폐지하였으나, 새로운

가족법(1990. 10. 24, 개정)에서는 개인재산에 관심을 가져 최소한의 상속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 상호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돌볼 자

가 엾는 형제 . 자매의 상호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1950년대까

지는 회갑을 일체 금지兎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이를 부분적으로 묵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례는 상당히 간소화시켜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사는 퓨전후부터

금지했다가 1960년대말부터는 직계존속의 사망시 탈상때까지는 제사를 묵인하는 둥 부

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21), 1988년 추석부터 민속명절에 즈음한 제례를 허용하고 있

기도 하다.

지난 한 세대에 걸친 변화과정에서 남북한 사회에는 이질화된 부분도 많지만, 동질성

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가족간에 나타나는 동질성의 요인

에는 크 게 平 가지가 작용한다. 하나는 동일한 전통적 요소의 잔존과 영향이고, 다른

21 ) 그러나 북한에서의 제사는 새로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제사를 지내도록 권장하고 있어 그 전

레적 의미와 의식은 사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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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근데화에 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체 요]· 이넘을 달리 하였지만

살아납은 괴.거의 >·!통파, 그 과정에서의 논리로 인하여 사최마다 공통적인 모 습을 띠

하는 -C.대촤는 녑·북한의 가족에서 동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이온죽.

19팝).

디-응에서는 이와같은 남북한 가족의 동길적 측민 중, 특히 전통 요소의 잔존에 초

점을 밋·추이 님·북한기.족에서의 가족중십의식-위 살피보고자 한다.

4. 남북한 가족에서의 가족중심의식

남북한가족에서 니-니.니-는 %L질적 측1견 중 초1통적인 요소에 주목히·려는 이유는 이 -rn

소가 - Y-리 VI족 고 - 의 정서적 인데김-으旦 쟝지워짇 수 있는 가족중십의식을 헝성하

고 91기 때문이디-.

물론 기.족중심의식은 기본A인 인간판게에 기초한 )L핀성과 자인성의 성적으로 인해

다른 1된족에게도 존제하는 것이兎지만, 우리 먼족안에서 유난히도 이 의식이 강한 이우-

는 아마도 A-11'(의 원리에 기반한 가족주의3 전통이 깅·하기 때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최홍기, 1994). 그릴기 문 , 이기서 가족중심의식을 통해 납북한 가족의 동질싱을

모섹해 본다는 깃은 보%)]적인 인간의리에 2거혜 납북한 사최통管이라는 주 에 접0

한디·는 의미 난만 아니라, - Y-리 민족의 수한 문화적 전통음 칭-조적으로 게승하고 언

속-성을 - 7지한다는 의의도 아울러 지니게 되는 것이다.

가족중심의식은 조선시대에 힝셩된 f-교적 가치제게에서 힝성된 것으로 한국사최에

서 가족이 중요한 잉힝·력을 d&]사할 수 있 힌- y요한 요인이다22), 기·족1심의A은 
" 

일

제의 가치가 가족%도)-의 Ai-지, 지속, 기능과 판련을 맺이 걸정되는 가족집단의 딘·절파

영속화, C f-리고 공m동의 이의合 추-/히·려는 기-족구성윈들의 프2-준한 집딘·쟉인 3-·-·력"(최제

석. 1979)을 말하는 가족7-의의. -;]-사하지만, 힌·국시·회를 지배하는 하니·의 원리로서 기

농하는 기-치인 가족주의의 부정이이고 페해적인 성격과는 구벌되는, 보다 중셩적인 의

m

22 ) 서선희(l+-85)는 
' 

가족중심주의'가 기본적으로 조선의 · H-All.친힉·에 기초하고 있다고 뵤고
, 이러한 가치

체게 서·( 가족을 10분최·성, 중s-싱, 위게섬의 今/1에서 본다고 헤석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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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가족은 이러한 가족중심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분단이라는 헌실과 산

업화가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양상을 겯과시켰다고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남한에서는

서구의 근대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이 가족중심의식을 희

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중심의식은

남북한에서 성격은 다소 변용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젓으

로 보여진다. 한국의 사회관계가 기본적으로 종적인 인간관계의 성격을 띠고 권위에 대

한 복종의식이 강하거나 민주주의 의식이 약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사'적인 

젓을 억제

하고 
' 

개인'을 앞세우는 것을 꺼리는 유교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비판(김동춘,

1995)되기도 한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도입과 함께 서구적 가치관이 들어와 개인중심주의적 가치관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족중심주의적 가치관이 더 우세하며, 가부장적 전

통주의를 지지하는 경향도 존재하고 있다(김규원, 1995). 다른 자본주의 서구사회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가족이 대단히 중요시되며, 개인의 요구를 가족의 요구 아래 두는 경

향이 존재한다. 가족은 남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단위이며,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은 시장적 모델이 더욱 뿌리깊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남한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출세지

향성, 시장지향성도 
' 

개인적 성공' 이전에 우선 
t 

가족의 성공'을 의미하는 젓이다. 남한

에서의 금속한 자본주의적 공업화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현세적으로 앞세우기 보다는, 가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인간형

이 장려되었다(김동춘, 1995). 집단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 

사적 이익의 추구'에 집착하

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점에서 북한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도 역시 가족중심의식은 여전히 가족의 특징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데, 이는

체제가 제도로서 그 실현을 추구하는 이념가족과 그 사회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현실가

족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은 이념적으

로는 
' 

가정의 혁명화'를 통해 가족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의식을 심어주고자 했지

만23), 실제적으로 북한에서는 가족 구성원들간에 연대감이 상당히 끈끈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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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적으로 북한 T민들이 시량위기를 피해 
'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족단위로 탑북을

시도하는 최근의 추세라든가, 혹은 북한에 가족을 남지두고 온 탈북자들이 가족에 대한

죄첵감이나 51리움 V으로 남한사최에 적웅하는 과징에 곤란을 느 끼는 깃(이징우 · 길

힘수, IE6)에서도 이실히 드러난다. 북한이 사7·제산과 상속 를 페지시V.l 네애는 가

족7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0). 그 -計질직 기1]1J·을 봉쇄하리는 의도가 있있다. 그리하여

실짇직으로 부권의 약촤 등음 기도하였지만, 납셩 우위의 사]1방식과 위계질서의 존중

은 북한에서 이전히 남아있으며, 부구1도 싱'징적인 차원에시든 헌일적인 의미에서든 존

제하는 것으로 펴·인(이기춘 외. 1997)되고 있다24), 가족중심의식은 떼떼로 북한의 가족

에서 )%존적 가치로서의 역힐·을 수헹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를 위에서 인Yf한 탈북자들

의 겅우에서도 볼 수 있고, 월남이산가족들이 남한에서 셍존하기 위하이 더 높은 가족

7의적 성항을 보이는 깃(이싱희 · 김테힌, 1993)에서도 확인한 수 있다, 이문웅(1996)은

공산치히.의 북한에서V 역시 부지-핀·게는 중요한 인간관개 중의 하니-로 님'아있고, 
'

효'

의 관노1은 빈벙-된 졔로 아지 살아남아 있어서 부모나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은

3절한 공개tIl보>·의 내상이 되기도 한디-고 지적한다.

북한에서는 의리, 성신, 정직, 예질, 복종 둥의 동잉) 도덕성을 크게 깅-조하고 있어

서 북한시7]-骨이 일싱·셍1쇤·에서 취하는 태도는 WY 사회주의 국가의 칩단주의 보다는

의리외. 인징을 중요시하고 
'

공'을 위헤 
' 

사'·를 양)iL하는 한5[A의 A-교직 인긴-형에 더

기.깝다고 볼 수 있음 것이다. 그리고 인 l-간의 정서지 유대괸-게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11에시 한1·l의 감1통직 인징주의를 깅-하게 조1지하고 있으미. 그깃은 인고주의로 언결되

기도 한다(김동춘, 1勢5),

특이하고도 이 배빈->인 ·1싱·은 북한정권이 자신이 부정하리고 했딘 7-교적 가족주

의 우1리를 끕어둘여 오히려 )]71은 유지시키는 테 적용시킨다는 깃이다w 북한공산주의

자들이 그릴 도 강럭히 부징하는 -8-교사상은 호1제 북한에서 징귄 유지의 원리로 잔존

23) 북한에서는 가A.주의가 부징직F로 인식되어 가족주의督 
" 

7賀 사람들끼리 I F원칙하게 정식관게-
14고 서로 씨J( 骨1J)서 &리의 이익뵤뎌 O-내들의 이 을 인-에 내세7는 비조직리이미 비원칙적인

사상 4향과 헹36'-" (작지.미상(汚71). ·/지-F-이j{/.7/ )Q양: 사최파'히·출핀.시, 정덕훈(191/)o)]시 제인-9으
로 본디-, 2J-리고 김인성은 교 시에서 가족주의{' 지Is· 의, 종파주의의 본상이 피므i 가족은 이리한
깅항에서 )닛이니·기 위헤 힉1$ · 깅제의 세y단위기· q이야 한다고 주장하었다(징3증L, 1007 ),

24 ) 중잉·인)1 1卽7넌 3쑤1 22 인지..



f39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질서 원리는 명령주의와 집단주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

나, 1970년대 이후에는 당과 김일성에 대한 
' 

충성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국가라는

1 

대가족5에 대한 충성 . 효도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수령을 
' 

어버이화'해

서 섬기는 의식은 전근대 가족주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가족적 유

대와 민족주의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질서의 논리로 정착되고 있다. 북한은 전통사회에

서의 가부장적 논리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와 결합하였고, 전통적 가부장주의와 가족

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정체의식의 기반

은 혈연적 요소와 문화적 전통 등 종족적 측면을 민족개념의 일차적인 젓으로 정의하

고 있기 때문에 거대가족(super family)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원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와 동질의식은 서구의 민족개념과는 비할 수 없이 강렬하다(김동춘, 1995).

1980년대 이후 남한은 가족을 중시하는 의식 위에 전근대적 
' 

충효' 논리나 국가명령

주의 대신에 
6 

시장5 논리가 더 확대 . 전면화되고 있다면, 1980년대 이후로 북한은 공식

적으로는 변용시킨 공동체적 가족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사회를 특졍짓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 

가족'이다. 공식, 비공식

차원에서 남북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요소는 여전히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가족

중심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남한의 경우는 공식관계 이면에서 그러한 공식관계를 유지

. 재생산하기 위한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고, 북한의 경우는 것이 
'

국가의 가족화'로

나타나고 있다. 런데 남북한에서 유교적 가족주의의 재생산은 지배층이 의도한 산물

이라기 보다는 러한 정서를 갖3drn 있는 국맨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아직도 공통적으로 
i 

핏줄의식'을 지니고 있고, 이에 기

반하여 가족은 아직도 가장 중요한 정서적 공동체의 의미를 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남북한의 가족에는 동질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

것이 앞으로의 사회문화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가족중심의식에 기반한 전통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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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접근의 문제점

다음에서는 가족중심의식을 통해 납복한 기·족의 동질셩온 모색함으로써 님·식-한 사최

의 옹합에 접<2-해가]·< 매서 니-타난 수 있는 문 吾 삳퍼 보고지 한다.

첫쩨, 남북한 사최의 통합에 1]][<-해기수< 근본적인 Is·식의 문제로서, 과연 동질성으로

접3해 가는 4이 I l).i%·적한가 하는 >이다. 분딘·이 50닌 t
(1게 지속된 오音의 함1실에서

남북한간의 가족셍필에 동실적일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았다고 히.더i도, 사싣

상 이릴화의 양싱· 십거'하다. L-'I렇다면 이러한 상쵱·에서는 차이의 인정이 오히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외. 香이 AWA·하게 되1·j 이유는 다

음과 v-은 깃들을 고려하게 되기 떼분이디·.

- (선, 이길셩의 인정이 동주1성의 뇬의JTL다 오히리 ·1실을 직시하는 것일 수 있디.. 사

회통힙-의 단초<L서 남낙간에 남아있는 동질성에 칙·안·한다고 하는 깃이 지니.친 낭만크·

의니· 낙%3-주의 혹은 정서에 호소하는 김-싱-성은 아닌가 하는 싱찰을 해 낳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질성의 
' 

최복'이라는 측변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 헌재 남북한의 가족에

서 보이지는 y질성은 딘-일141족으로 우리 1긴족이 T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 유 전통E

하에 기인한 뵨레적 동질성일 수도 있고, 또 남한은 자본주의화하고 북한은 시.최 의회.

하는 과정에서의 0·대화 결괴·로 AI겨난 공통성일 수도 있다. O-런데, 전통적 의식의 언

징-선이 아니리- 근대최- 과정의 귀項로 오는 공통성의 질우에는 전통은촤가 유지되논 측

1친에서의 우1레부터 존 하도1 h-칠성읍 칠'있·다고 밀-히·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쵱-에서는

동질성을 
' 

최복'한니-C고 멸-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단지 헌제 존재하는 납북한 가족간의

-%X시 
% 사최통힙-의 수난지 소제로 빌'건혜 간데는 의미 이상이 안될 것이라고 셍리'

한디-.

둘째, 가족중심의리과 판린'해서 젱)'1이 부각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개님-o-정싱·의 문

제로서, 기-족주의외. t동될 위'y이 있다. 여기서는 가可중심의식-皇- 가족을 중시히소 테

J[L외- 기·족간의 71민한 연대김' - S· 한국가족에서 니·티.니-는 7)헝직인 특성을 지 하면서

도 기-치기· l 
'함의%J 

보니· J성직인 의미로 사A-하/J지- 하었다. 이깃은 가족주의 개님

이 V'는 부징리인 속성& 배제히.고자 하0 의/L인네, 가족중심의식과 가족주의暑 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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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가족주의와 혼동된 가족중심의

식은 자侵 전근대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노 선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속성을 갖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지배하는 논리로까지 확장되어서 문제

를 일으킨다. 전통적으로 한국가족에서 가족주의를 내세운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유교

적 원리에 근거해서 연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등

남성가장우위의 가정질서를 확립하고 성별역할 분리체계 등으로 여성의 낮은 지위를

정당화시켜왔던 것이다.

셋째. 가족주의와 가족중심의식을 혼동함으로써 올 수 있는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미첬던 해악과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

은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가족주의의 부정적 확대 적용으로

인해 정실주의, 지역주의, 파벌주의 등의 사회적 파장을 미치는 젓인데, 이는 이미 여러

학자들로부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전근대적 요소로 비판받아왔다(김태길, 1982; 박영

신, f983; 조혜정, 1986>. 이온죽(1993>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요소 가운데 두드러진 것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유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 

인정주의'와 
' 

연고주

의5가 있는데, 이는 가족주의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였다, 또한 김동춘(1995)은

한국의 재벌구조와 족벌경영체제, 사회 모든 영역에 만연한 연고주의와 지역주의는 시

장지향성과 가족중심성이 결합된 남한자본주의의 독특한 행동방식, 문화라고 지적한다.

남북한을 막론하고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지연, 학연, 직연 등의 인연과 연줄을 찾아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기능적인 현상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다른 하나는 가족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식이나 건전한 시민의식의 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다(공미혜, 1992>. 일상

의 현장에서 가족이기주의는 자녀에 대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과잉보

호,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 강렬한 권력과 지위지향성, 출세지향성, 물질주의적 가치지

향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느끼는 공동체의식의 범위가 자기 가족으로만 한

정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배타적인 속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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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성숙한 사회 공동체의서으로 확징-되지 못한다. 그동안 남한 사최에서는 가족질서

의 중심성과 시장지향성이 긴힙-해서 공동체 지항히 행동]:M'시이 약촤되어온 겅향이 있

는데, 중간층 이상의 사림-들은 전헝적으로 가족이기주의 호1상을 보이먼서 공동체 논리

는 부징되고 자기 개인과 가족의 발진에만 주로 관심을 骨 되었다(김동춘, 1995),

쩨. 사최통힙·을 풀어가는 동질성의 탄서로서 가족중심의*A에 2짐음 맞추는 것은

구제적 실&1방인·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7제는 가족중심의식은 단지 납북한 사최

에서 남아있는 동질성을 발긴할 수 있는 인부직 요소에 불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파 연걸될 수 있다. 즉 가족잉익에서의 의식이 공적인 영역에 일1]]-나 힘윤 발취할 것인

가에 대해서 회의김-이 들 수도 있다는 깃이다, 이는 납북한의 사최통합을 모섹해 나기.

는 데 있어 기-족중)]성의 역힐-合 인정한다고 할 c/-제적 실친방·안의 7제가 풀리지

笛'11 있기 때문에 연유하는 것 로 J;L인吟.

6.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을 통한 사회통합

접근의 방향

지금까지 산피본 비-를 旦 대로 히·여 납북한가족의 가족중심의식을 통한 사최통합에의

주]근 다음과 같은 ]-M'향을 취하는 깃이 필요하다5'/, 본다.

첫 , 남북한간의 동졀싱파 이짇셩을 함께 미.라보는 2형잡힌 시긱-을 가지야 한다.

가족중심의식은 시.회통骨에 기어'힐· 수 있는 ·뇌러 영역 중 그레도 가쟝· 동길직인 요소

가 많이 남이·있읍으로 해서 보다 各이하게 사회통합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

를 곰 
'l-다. 

이·L- 시-쇠f71'의 S:-세似 님-IA· 
'l·이 

기-징' 지.연스i심게 느끼는 김서리 공조]세

서 시직·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집성에만 집칙-하지 말고 이질성도 힘-께 인정

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3L핀다고 본다. 다른 111들읍 상대주의적 관정으로 비.라보는 것

은 
' 

지베기· 아닌 공존의 t리', 
' 

적대하지 밀·고 수용히.기5, 
$ 

대회.를 통한 해걸의 자세5로

써 통일을 준비하는 깃에 다骨아니디..

통일에 한 판심은 이제 그 딩-위성이니. 필요성에 대한 돈의25)의 수준은 넘어서서
m

25 ) 昏인의 닝'위성파 VI·c]-성에 대한 논의는 밀은 신*]) )구에시 다루어 았다. g)1113으且는 Id-입민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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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방식에 대한 논의26)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점차 증가하는 탈북자들을 바라보

면서 성급한 논자(論者)들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점치기도 하고, 통일의 도래가 임박榮

음을 예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여러

가지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막대한 통일비용27)을 치루게 할 것

이므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하나의 과 으로서 통일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가족이 함께 지니는 가족중심의식을 가족주의와 혼동하지 않고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나 긍정적인 의식의 사회적 확장 등으로 인식해 사회통합의 과정에 활용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인 가부장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키고 가족 내에서의 개인, 특히 여성이나 아동, 노 약자

등의 평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한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통일방식에 있어서도 조

형(1996, 1997b )이 역설한 바와 같이 여성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밝

힌 것처럼, 
t 

통일과정의 여성화'는 
' 

작고,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통일 노 력으로 시작하

여 
& 

살림5의 논리로써, 남성적 논리나 방식으로 일관되었던 통일논의나 정책의 시행을

쇄신시켜 
t 

이기는 통일' 혹은 
' 

흡수하는 통일'이 아니라 
' 

더불어 함께 사는 통일'(양호

민 외, 1992)로 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중심의식을 공동체의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사회통합을 시도한다면, 결국 
'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감에 근거한 공동

체의식의 회복에 기대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남북한이 이러한 
' 

한 민족'으로서 공통

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의식적 · 정서적 토대를 가족중심의식이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해본다.

가족주의도 사실은 공동체성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와 관린

된 여러 가지 연고(綠故)들에 매이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된 경향이 있다, 개인이

가족주의 내지 인도주의 이론, 국력소모설, 평화지향설, 분단체제극복론, 국제사회에서의 생존필요설

등이 거론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또 하나의 문화 통띵 소모임(1996)을 참조할 젓.

26) 통일방식에 관한 각본들로는 전정에 의한 무력적 남북통일, 군사력이 아닌 다른 종류의 힙의 우열

논리에 의한 룡수통알(경제럭에 의한 통알방셕과 계급적 힘의 우열논리에 의한 통일방긱), 남북간 대

화와 합의에 기초하여 순리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멱시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 임(1996)을 참조할 것.

27) 한국개발은행(KDI)이 발표한 자료에 이르면 통일후 북주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주민복지비용은

약 15조원에 이른다(동아일보, 199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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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의든 가족이기주의든 핀헙한 
' 

지끼이익 毛기기'에서 l%어나이· 하는 이유는 오늘날

의 헌1실은 자기나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돌반 살아남5( 나미지는 다 죽이도 좋다는 사

고]-s-식이 가능하지 않을만骨 생촬의 A-기적 인괸·성이 건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 남

북한은 모두, 극단적으로 표헌1한다1p:l, 셍존 차편의 국가적 위기를 겪v 있디-. 북한은 식

링분제, 남한온 질 파틴·이 그1-짓이다. 니· 혼자만 사는 깃이 아니리- 님-과 함께 삳아남고,

니-아가 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가족공동체의식(l 1촤순, 1994; 신용하 · 장경섭, lgg6)

을 사최적 공동체의식으로 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지이-으로, 남북한의 가족중심의식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구체적인 실친

;·g·안을 개1叔·해야 한다. 잎에서 실·피-F 비·와 긴-이, 납북한에 공히 남아있는 가족주의가

기초히JE 있는 - [d녁W촤의 부정적인 측번들이 시-최통합의 지-원이 될 수는 似다. 종적인

사최관게꾀. 취약한 71리의식, 복%의 문화는 그4짓이 남북한에 공히 존제한다는 이7-로

통호1-의 71걸고리기· 3틸 그1는 없기 떼분이다. 그렇다1펀 남북한 모두에게 남아있-는 기-족중

심의식 兮 공동체4<-리의 궁정적인 측민응 어떻게 빌·전시키 사최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직이고 실천적 l-·v-안애 내헤서는 디 진지한 딤-색작업合 하지 않으먼

안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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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남북한 모 두의 경제적 필요성으로부터 볼 때, 금후 남북간 정치적 관계가 유화국면으

로 접어들고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기업들의 북한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때 우리 기업들이 대북한 투자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남북 경협

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치밀한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 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러나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진출 경험은 B淺하여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런데. CD 일본 조총련계 기업은 이미 t98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북한과의 합영

사업을 전개해 온 경험이 있고, 2 대만기업은 같은 민족, 같은 분단국이자 (북한과 같

이>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1987넌 이후 현재까지 이미 3만 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활발

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卽 한국기업도 1990년대 들어 활발한 대중국 투자를

통해 현재 약 3천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

험들을 축적해 왔다.

따라서 일본 조총련계 기업의 기존의 북한투자 경험과 대만,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

험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진출시 발생가능한 시행착오와 유의점

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성공적인 대북 투

자진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일본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투자 경험 및 대

만기업과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을 성공과 실패사례로 나누어 각각 그 요인을 분석

하고(제2, 3, 4절),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효율적인 북한 투자진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제5절).

이렇게 하여 도출된 효율적인 북한 투자진출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출순서는 (D 우선 노 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의 단순위탁가공 교 역의 확대로부터

시작하여, 借 점차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과 고부가가치 품목의 위탁가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卽 신뢰와 경험을 축적한 후 북한의 노 동력 및 자원판용 분야에서 합영기업·외

국인기업을 설립하고, 鉛 투자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중화학공업 분야와

자원개발 분야,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투자를 본격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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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기엄의 형데는 제조위 분이·에서는 C$ 설비와 원재료를 모 두 남한에서 도 압해

AI산히./7, <리측의 겅엉자율성 司·보가 보다 중요한 겅우 는 외국인기업(100% 단독투

자) 힝데가 유리하L리 借 북한의 기존 생신·실비외- 원재료를 촬뎔-하고, 북한측 파트너의

)L움이 보다 중요한 졍우애는 함영.호1·작기71 힝 가 유리하다. 서비스산업과 중게무익

분야도 초기에는 省·엉기업이 적힙·하고, 사최간접자뵨 긴섣 분야는 힙·작,합영기오]의 헝

태만이 히벙-된다.

3) 성공리인 트.자진출을 위해서는 치t길한 정보수집과 타당성조사를 거처 투자업종과

공장입지룰 선정히.이야 한다. 공장입지의 신정은 반드시 해당지역을 수 차베 lg-문하이

반 투자이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획·인한 후 절정하는 깃이 좋다. 유망 투자 상지익

으로는 나.진.신봉 자유7익지대와 금후 추가직인 개1-M'이 예상되는 납포공단, 원산, 신의

주 및 6:1깅·<f 곤1-괸·개발지역을 들 수 있다,

4) 북한과 김/ 사회주의 a (이·에서 %영.힙-작사입의 싱공을 위해시는 기업場·동에 적

3적 도-A-皇 줄 수 있는 T- 한 힌지 피·트니의 묻색이 3히 중요하다. 파트녀 선정 후

인상시에는 미리 티-기R]의 북한투자계약시를 71수하어 자체 초인·을 준비해 두고, 성실

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 파트너의 헙조를 2도해야 한다. 특히 징영주도권의 징·악, 출자

물의 핑기·. 죵입원 입骨의 국가지불분 동에서 힙상럭을 발취句야 하고, 가급적 치1길하

게 게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1반섕1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5) 기입설립 후. 피-느너외-의 괸·기)애 있어서는 합작사업의 성공이 북한측 기업과 파트

너 개인에게도 도움이 딘을 섣득해이· 하고, 단순한 骨풉제공만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관

계暑 구 하는 데 2L 띄해야 한다, 35 기R]윤린은 깅새논리에 따리- 이루어지야 함을 y

차 강조해야 하고, 업무 이외의 일에 종71윈의 차출 급지 동 인사권의 장익·이 특히 중

- (L하다. 이와 
'切-께 

이질게 하먼 효가리으로 딩·의 졍치지 긴-섭合 배제하는가 하는 소위

' 

딩-적 지도외.의 투$' 1‥-릭헤야 한다.

6) 원촬한 기71<영을 위해서는 IL한 - 해지역의 딩·간부 및 유관기관(톡히 노 동헹정

기관, 세관, 든,행, 
' 

1기, 통신, 수)L, 위A%국 7) 인사들과도 毛만한 관계를 헝싱하여 그

들의 협조를 얻어썰 수 있1-L 기·1差히 신깅읍 써야 한다,

7) 효율적인 노 무판리롤 위-해서는 채용<[-게 서의 입져한 신1銳고용, 고용후의 집저한

기술훈런, 북한 <C동자吾의 심리외- 
-행동방식을 

이헤한 바탕 위에서 물질지 인센티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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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의 적절한 배합, 직업동맹조직의 금지보다는 적절한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밖에 북한 노 동자들의 자존심을 드리는 언행이나 체제와 관련된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김일성.깁정일 부자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소 위 
g 

우리식 사회주

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절대 금물이다.

8) 남북 정부간 정치.경제관계의 미정상화 상황하에서, 진출기업의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A) 대만기업의 중국에 대한 
' 

집탄적 투자' 방식을 차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관련업종, 동종업종의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한국투자 전용공단을 건설

해 동반진출하는 방안, 卷 일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합영사업 경험을 활용키 위해 이

들과 역할분담을 하여 동반진출하는 방안, 卷 홍콩과 중국, 동남아 등지의 화교기업과

합자하여 나진.선봉지역에 동반진출하는 방안, 佛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기업의

자격으로 투자진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볼 만하다.

제6절의 맺음말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의 정책과제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즉 위의 투자

진출 전략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여

건 개선이 펄수적이다. 우선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

지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조정 절차의 마련, 청산계정의 설치.운염, 산업재산권의 보호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남북 적수송로(특히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어 수송비 절감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고, 자유로운 상호밤문을

통한 직접적인 계약체결과 남한 기업요원의 북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정상화되어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롤 통해 위의 여건들

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정부는 중국·대만간 경제협력의 예를 참고하여 가급적 정경분리

의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단 정부는 개별기업이 보다 성공적인 대북 투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曾 것이다. 각

연구기콴과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북한투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또 대북투자기업의 파견인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 육훈련을 시켜주

는 역할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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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누구나 이야기하旻이, 21세기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어

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와 남한에 의한 급속한 흡수통일은 동

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파탄상태에 놓인 북한경제 회복의 부

담을 고스란히 떠맡지 않으면 안될 한국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

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상당 기간 치유하기 힘든 후유증을 통일 한국에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면한 통일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박보다는 국제사회의 도움과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할 젓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보다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북한경제의 연착륙을 도

와주는 것이어약 할 것이다.

북한사회가 현재의 결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현체제를 기본적으

로 유지한 상태하에서, 단지 외부 국가의 일시적인 도움과 지원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경제제도 및 체제 자체를 시장지향적 개혁과 보

다 과감한 대외개방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자생적인 경제회복과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현재 긴박한 부족난에 처해 있는 식량, 원유 등의 필수

물자를 도입하고 낙후된 생산설비 교체를 위해 펄요한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가장 헌

실적인 방안은 좀 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인 쟉접平자를 대거 유치하는 것

이다. 이미 북한은 1992년부터 나진.선봉 등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방하고 각종 외자관

계 법령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에는 남포와 원산, 신의주 둥을 추가로 개방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또 외자유치와 외국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강릉 간첩선 침투

사건을 사과하고 황장엽 망명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보였으며, 3자회담 셜명회의 참석

과 4자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정치적으로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

고 있다. 특히 금년(1997년> 10월 김정일의 노 동당 총비서 공식 승계 이후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은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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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정부도 북-미 사이의 히헙상이 디·項됨에 따리· 1994년 11월 「남북겅헙 촬성

회. 1단게 조치,틀 칙-정 발%L하어 5벡만 변'리 이하의 소규-모 대북 투자를 사싣상 자유

화히.고 위탁가공용 시설재 l/7·출을 허용하]'-- 1기적 조치를 취한 비· 있다. T 우리 기7]

의 북한사무소 설치 )길 기업인과 기술자의 19'북%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납한의

씰-윈조 선비페 대한 인공기 게일· 문제, 한寺련시-태, 니-진,선봉 투지·포렴에31 남한기업

신벌초청과 깅제단체 벵-·복 骨허, 강릉 무장간첩신 ·초]平시포1, 핑장업 I-M'l.g 등 Az차레의

징치적 시-건의 빌·생으로 납북관))1가 졍색 투자가 有·성촤되지 못하고 있는 깃이 힌싣

이디·.

71러니- 사실 경제적 괸·점에서 볼 매 납북한 w 모 누는 정헙 회-대에 한 긴·召·한 필요성

合 가-지2,C 있다. . i 신 닙-힌d제의 입장에서는 7-8d 전%t티 신·9구1 조정의 일흔1·f로

노 동{]익·적 산업의 해외이진合 적<<[ 추진해 왔다. 그 
'1데 

북한은 양질의 저모1 노 동럭을

보유하고 있는 세게에서 1칠 인·피는 니-리· -c의 하나이다. 디%-이 우리에게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 문에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기다린· 이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입이 북한에 대%의 키%l-작 투자暑 하여 양질·지임의 북한 노 동력을 충

분히 촬A할 수 있다번 저하된 수骨깅 력을 싱·딩· 정도 최복하는 깃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북투자와 이를 종1]으로 한 남북 경헙의 활성화는 북한을 개힉,개방

의 빙·향으로 유IL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1힝-인·이다. 이를 통한 북한겅제의 회복과 개

방겅제로의 A-<-1는 밀지 嗚'은 장래에 달셩될 통일기반·의 조성과 통일비용의 축소 및 통

일 후의 w-형잠힌 경제W동체의 힘성을 위헤서V 질실히 필」오한 고]-제이다.

한번 북한의 모/장에서도, 사최주의권의 붕피에 따혼 깅 위기의 C (복을 위해 1990넌

대에 들이외. 제한적인 네외개빙·의 방항으로 정첵전촨을 탄3&1하였다. 북한은 0긴- 나진.

선봉 
i 

자유경 무익지데'(겅제叫구)昏 지정 선포하고 
「 외국인투자%,음 비롯한 일런의

외자관게 빔링울 대폭 정비하는 농 외지·A-치를 위헤 니-骨대로 노 럭해 왔다. )깃·1나 북

힌·은 이A 정치적 위힘도기- 높고 시·회긴·접지본 및 긱'종 제)/-기- 미비히·여, 당분6은 외

<·f으로부터 대량의 투자를 T-치하는 젓이 불가능한 힝펀이다. 이러한 싱·희·에서 헌실적

으로 한국은 북한의 ( j-히 중요한 겅71 파트너가 될 수{it]-에 없다, 한g-기업의 북한에 대

한 본지적인 투지.진출이 있은 인[인에아 이타 국가의 기업들도 안십하고 북한에 투자省·

깃이기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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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필요성으로부터 볼 때, 금후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관

계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기업들의 북한 투자진출이 매우 활

발히 이루어짇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일부 대규모 기업의 상징적

협력사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 동집약적 업종의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경제논리(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또 이러한 중소규모 기업들은 북

한에 대한 정보 부족과 투자전략의 미숙으로 투자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투자 실패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대북한 투자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남북 경협

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치밀한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 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러나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대북진출 경험은 H淺하여 대우그룹의 남포공단 합영공장

운영과 일부 기엽의 위탁가공 교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6) 일본 조총련계 기업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북한과의 합영

사업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고, 借 대만기업은 같은 민족, 같은 분단국이자 (북한과 같

이)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해 1987년 무렵부터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卷 한국기업도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통

해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축적해 왔다. 따라서 일본 조총련계 기업의 기존의 북한

투자 경험과 대만,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진출시 발생가능한 시행착오와 유의점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성공적인 대북 투자진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일본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투자 경험 및 대만기업과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을 성공

과 실패사례로 나누어 각각 그 요인을 분석하고(제2, 3, 4 절),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효율적인 북한 투자진출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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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투자 경험

이 절에서는 일-l%F 조총 
')게 

기업의 1彌0<1내 중1짠J;L터 최근까지의 북한기 ]과의 협'

엉시-i,j A>-험- 집[중적 且 김<3어 키- 기입의 <1페외. 성공 U
CL인을 切'히1L려1E 힌디-.

딘-, ( 너 디-잉·한 시-&11 파악을 위 힙-엉시.업 시리· 진인 애<]f공장 시기(1967-1勢4닌 8

월)의 %· j도 참고하凍디.. 진. >-리지 있듯이 인본 조총VI게 기 ]은 지 까지 북한과의

힙.엉시-업合 겨.장 환발히 추진 왔고, 2 E h 북한의 시-업횐.깅피. 힙·영기엄 7엉에 대

힌 기.장 붕平·한 겅· 1을 축직히-V 있다. 이들의 -A'한투지. 경힙에 한 51 찰·을 통헤 -
o

는 기-징.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P프.지. 정보외. -H.의%) 및 기7]쵤·동시의 애로사'힝·을 파

익·한 A· 있을 깃으로 기내 
'l·니-.

2. 1 투지-힌횡-

1970닌대 중반 이후 깅제성장이 정체되기 시직·한 북힌·은 제2차 7개VI계커(1978-19S4

VI)이 끕나<[/ 해언 1984년 9월 「힙-엉1%,y 제정.공$히.어 외국인 직접平자의 +-치를 시

f히-있니. CI러니- -극·히 제·한적인 개빙·괴. 괴.거 애<한 ·장시대(1967-1984념)의 인징·&1싱·에

션 사고님·식으로 
-힙-엉사%/l. 

운잉하이 일-년 조총런계 기업의 투자름 제외한 외5:-인 平

지.의 - h-치실직은 극히 저조-하었디.,l) 이에 I T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대외개빙-의 폭各

/J - 대하이 1991 <[l 12우1 니.진,+1본 지.두.깅제무역대를 지징 선Y히·는 한핀 1922닌 10

3 1무리 
「외/,]-인누.지새,, 

「

(개.싱)'s시1Ai,, 
「
힙-직-빕,, 

「외국인기업%,, 
「

자-8-깅제무익지데

볍, A을 비롯한 1런의 외지.괸.계 51]렁-X 대 정비하고2) 적극적인 외지·+-치를 위6

1,·력하51- 9)다.

북한 Sd(이 외<,f인 직·접Pi-자의 31-체적인 실내외. 내억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문에.

1984<J의 「 
'커·엉1·l)i., 

제정 이후 지<:l/지 1권 개의 기엽이 일바의 자본 북한에 투자하

옜고, 그 중 
1% 개의 기업이 정싱-조71히.고 있으미 %산액各 일마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 宮板+l]雄, 
‥ 

사한 
· 

If영5의 <1테/& . 극동· . 제),, /. t-동](제%3(소, 1%z{년 12월호 V-조.

2) ·],[한 외지.관게 ) l!111의 %l]징헌.형·괴. 체게 W 주( 네-fr, 분제 1 능에 내'해서는 서석['-, 
" 

북힌-의 두

징과 힌.<,y기il의 진/전리·," [ 생<1꼽.제인2//,, %6하문제인/'Il-소, 
pp. 161-167윽 침'고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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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알 수 웠다. 배종렬(1996)의 조사에 의하면, 1984년 9월 이후 1996년 7월 말까지

과거 조업을 했던 것(현재 조업중인 것과 청산된 것 모두 포함)으로 확인된 합영, 합작

공장의 수는 대략 140개 정도라고 한다. 이 중 합영공장은 108개사이며, 합작공장은 32

개사이다. 그 는 140개 합영, 합작공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3)

첫째, 의국인투자의 거의 90%가 일본에 적을 두고 있는 조총련계 기업이다. 순수 일

본기업의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나, 조총련계 기업의 상당수가 일

본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투자의 일부는 일본기업의 투자로 볼 수 있

다. 조총련계 기업중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한 회샀는 사꾸라그骨으로, 이 회사는 모란

봉합영회사, 평양피아노합영회사, 금강원동기합영회사, 만경대우산합영회사 등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140개사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약 70 개사만이 현재까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조업을 했던 기업 가운데 약 30여개사는 합영이 무산되었

거나 청산되었으며, 나머지 약 40 여개사는 청산되었는지 아니면 조업을 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또 조업하고 있는 기업도 정상조업에는 이르지 못한 젓이 다수 있는 젓으

로 평가된다.

세째, 농수산물, 광업관련 업종 등 현지원료의 활용이 필요한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합영, 합작공장이 투자지역으로서 평양을 선택하고 있다. 또 제조업의 경

우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둥과 같은 경공업 분야가, 비제조업의 경우는 상점. 커피숍,

식당 등과 같은 상업 분야가 대북투자의 주종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총련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신지호(1996a)의 파악에 의하면, 1995년 7

월 현재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합영기업 가동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3) 배종렬(1996), 
"북한의 

외국자본유치 실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동아연구4,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제32집, 1996.12, pp, 4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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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북한과 조총린게 기업의 함잉기업 가동헌쵱·(1995년 7월 혐제)

지.료 : 신저호, 
f[ 

북한-조총 l 합영시유] 10넌의 견산, 시장경제 문외한과의 2쓰레한

사링-" 
h' 신동아J,, 196년 4월%, p,258.

이 표에시 보는 비-와 같이 l%59 헌제 약 100며 개의 71-영, 합작 및 임가공최사가

가동중이다. 이는 잎-의 예종릴이 추정한 71제 가동중인 조1체기업 70개보다 휠쎈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이 중 L 실적이 %L진하거나 부분적인 가동만 되고 있는 기업도 포

함되어 있다고 봐.이· 曾 깃이디·. 이외- 관련해 1991넌 4 월 13일-27일 평잉7에서 일린 조총

l 후1·잉제풉 전시최 준비 네부자旦에 의하먼, 기존에 조업실저이 있는 최사 68개사 중

26개시-가 칭신·되거니- 일어진 깃으로 나티·나 청산율이 38%애 이르렀다. 또 1991년 진시

최에 Al·가榮9 69개의 최사 I 1백6d ·조1시최에는 그 질반에 불과한 35개사만이 참가

애정인 깃으로 니·티v다,4) 이것F.로부더 핀·단컨대 조총련게 합잉기업중 완전히 칭산되

어 없이진 기업이 점하는 페업률은 이7 40%에 달하고, 이기에 조업중단 내지 부진으로

페우] 지진에 있At- 회사를 포함하면 힙·엉시·업의 실페율은 50%롤 훨쎈 상최할 깃으로 추

측된다.5)

I w 

m m

4 ) 신지호, 
" 

북한-조총런 tI'띤사업 10V)의 걸산, 시장경제 문외한과의 %쓰레한 사링'" 
t' 신동아,, 1996넌

4월%, pp.253-260.

5) 더욱이 인본 사)11리‥'J.룹의 부최징'이져· 모라·남71-잉회사의 사장인 y-1진식씨는 1勢3년 12윌 인본 TI]S

밖송피.의 TV 인티·B-에시 co북한기귀·의 파니.한 %'-)남과 시- 요 구, %산필요한 통제, 2)NPT 발되선언

이스'- %]'엉꾄-개지·, 특'히 기舍·지‥趾의 삥북 본히 5으로 v·j성기에 1 10이 게니. 되9 힙-잉회사가 데부]c
19節<1데에 들이외. 33을 중딘·하고, 힌제 의: wu이개 징도의 기엄만이 가동중에 있다]1 증언하었다

("기로에 선 조총린의 내북 합잉사71," 
F

데외통신k,, 1994h·l l 1 13인, pp,BI-B4, 배종런(1996), p.55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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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제2.2항과 23항에서는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합영사업(애국공장 포함)을 실패와

성공사례로 나누어 차례로 고 찰하고 그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합영사업 실패사례와 요 인 분석

우선 애국공장 시기(1967-1984넌 8월)와 합영사업 시기(1984년 9월 이후)를 포함하여

기업의 조업중단 내지는 합영사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정리

해 보자,6)

2.2.1 애국공장 및 합영사업의 실패사례와 그 요인

1) 애국라면공장

이 공장은 김일성 65회 생일 기념으로 1977년 조총련이 모급을 하여 마련해 기증한

공장이다. 이 공장에 설치된 기계는 마이크로 컴퓨터, 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는 최신식

전자동 라면기계로서 최대전압과 전류 변화의 허용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10% 미만이

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전압이 불순하여 조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 기계에 고장이 발

생했고, 공장의 당간부는 일본의 기계회사에 점검과 수릭를 의뢰하였다.

그 런데. 기계의 고장을 수리할 애프터서비스 요원이 북한을 방문하는 데는 복잡한 출

입국 절차로 인해 6개월이 소요되었다. 결국 애프터서비스 요원이 북한에 도착하었을

때는 고장난 기계를 6개월 전에 갠 밀가루와 기타 재료가 들어있는 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사실 전자동 라면기계는 기계설비에 부착된 작은

센서 하나가 작동하지 않아 고 장이 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애국라면공장의 조업중

단 사유는 1차적으로는 북한의 전압불순에, 2차적으로는 기술에 대한 무지와 복잡한 출

입국 절차 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인용).

6) 배종省, 
"북한 오]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r 통일문제연구,, 제6권 1호, 1994년 여름,

pp. 145-148 ;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4,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봄호, pp,52-54 ; 임을출, 
" 

일.북한 위탁가공교역의 실재와 남북교역y" r 북방통상정보,,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1994년 2월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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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3(간장공장

이 W장은 1彌2년1 4월 김일성 70최 생1일을 기5 하어 조총런이 기증한 것이다. 이 공

장의 기계설비는 간장 일곤PI산을 위한 최신긱 실비로 3L성되어 있었고, 그 핵심은 일

본의 초]단기술인 자동으로 간장울 빙에 체우)즈 장치었다. 그 런데 7제는 북한 유리공업

의 낙후로 입구가 똑바르지 못한 띤 때문에 lvl·의 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간장의 원료인 대두 부족, 진71-흴순 동이 4치 조7]이 중단된 젓으로 알

리지고 있다.

3) 애국주물공장

이 공장은 l 70넌대 말 조총련 주조업자 2멍이 2%한 공Y]쌀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

에 기증한 것이다- Y-로 멘奇 %13율 r/]·2는 이 공장은 비교적 높은 기舍읍 요하는 d

힝 제직·을 제외히.고는 이렇.디. 曾 기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문제는 북한 서 이 공장

이 필요로 하는 初骨 동 1차 가공품음 좁처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필요한

제료들은 수리으로 충딩-히-기로 히-고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으니-, 얼마 가지 않아 가동이

중단돠고 말았다.

이 공장의 조업중도1- 사A·는 1치·지y-로 W장의 가동에 필요한 코크스 와 석탄의 공급

이 여러 차레 중단되있다는 것이이, 2차죄으로는 북한식의 무첵임한 노 동관헹에 았있던

것으로 일'리지고 있다. 즉, 제%合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깅·과 낡은 주물과의 정해전

1게후1'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미, 이것이 주조과정에서 최소한 지커져야 할 규칙이었

디-. 그러나 북한 노 id·들은 가르치 骨 %힙·비율을 지키지 嗚·고 조강이 많음 때에는 조

깅-을 6</-정 이상으로 듬뿍 71어닐고 적을 배는 - 정 이하로 집이넣이 적당한 헝테로 주

물-3- 만든기만 하면 노· 량을 I<i·성한 첫오로 긴·주하었다.

4) 양각도효 합영최사

이 최사는 -11한의 제일설비록·출입최시-외. 프唱-스의 메르나르 캉프농 긴설최사가 펑양

에 대헝 국제관굉·호벨 긴 을 위헤 설띱한 
'합엉최사이디-, 

잉·사는 평양애 인빈

S,70매]rn2, 46충찌·리 북한 최데의 잉·긱-도국제괸.광%텔(운잉자교은 북힌-측이 60%, 71랑

A 측이 40%)읍 긴설하기로 힘·의하고 19851난 2 우/ 7에 듭어길.다, 프링-스가 호델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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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5힌1 5毛만 프랑(약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차관을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베르

나르 캉프농사의 수주액은 1억 2천만 달러었다. 노 동신문 등 북한 선전출판물들은 이

회사를 서방국가와의 합영 제1호로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동년 12월 호텔

건설 중에 프랑스측은 북한측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기술진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해 버렸다. 북한측이 당초 계약에서 약속한 설비와 기자재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리한 투자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또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을 이행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986넌 공사재개를 위해 舊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

드에서 쌍방 실무자회담이 열렸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겯국 서방기업의 북한

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아방갤러 리

아방갤러리는 담초 일본의 고 급 신사복 제조업체인 아방갤러리가 조총련계 지인의

추천으로 1988년 평양 만경대구역에 설립한 임가공 합영회사이다. 원자재는 원단. 단추

등을 비롯하여 다리미까지 전량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신사복 생산을 위하

여 일본 기술자를 북한에 1년 이상 파견해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이 회사의 제품은 품

질면에서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회사는 한동안 합영사업 성공사

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측의 빈번한 계약변경 요구 둥으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북한측 파트너는 조선명해총회사였으나 북한당국

에 의해 봉화총회사로 교 체되었다. 그런데 봉화총회사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거래 경험

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특히 이 회사의 책임자들은 합영

사업에 성의있게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켠대 북한측은 신사복 5,000벌을

일본에 수출키로 하고는 2,300벌만 수출하는 한편, 계약시 25000엔으로 정한 신사복 1벌

당 가공임을 갑자기 4 }
000엔으로 인상 요구하였다. 일본 아방걜러리측은 가공임 2 5

000 엔

을 지불하면 약 2 ,
000엔의 마친이 남으나, 가공임을 4}()00엔으로 인상하면 수익이 전무

하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또 원래는 일본 OEM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북

한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사장을 선임하는 등 계약 불이행이 두드러破다. 결

국 일본측에서는 북한측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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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w러리 측은 힙-잉기간 중 출장·미를 포함해 기자제(미싱 등) 제공 등에 총 7+000만

엔을 누입히-였으니- 신사복 7친 1괸읍 임가공 수입한 것을 제외하고 기자제 동은 미최

수 兮테로 남아있다고 한다.

6) 락원벡화점

릭-원%화점은 1985년 북한의 략윈무억상사외- 조총런의 朝 13상사 긴에 50 데 50의 합

엉으로 섣립된 외화전문 백촤점이다. 이 백회.조]은 IS87<l 경에 이미 펑양의 본41 이외

에도 71산, 남포 骨 주요 지방도시에 약 30개소의 지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

니. 백회.점의 잉을 骨러싸고 북한과 조총련측 사이에 어리가지 불힙화음이 r&A하어

경영이 에로에 1빠질다. 즉 J)북한은 딩·초의 약속을 이기고 경제힙-리성음 무시한 운엉을

하였으-며. 部A화%J의 설립자본과 운영지·도f의 데부보合 조 총린에게 츨자시키고 그 자

61을 조국에 한 성금으로 공힐- 것을 깅'요히·있으며, (粉 백화립 고어이 외촤를 1지

한 조국밍-문 동포들이나 외국인에 한정되있기 떼문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테가 되어 수

지를 멋7겨기· 힘骨있디·.

7) 사업 실페의 요인

위의 기7]들의 조임중단 혹은 사업실패 원인을 A-'唱벌로 정리해 보면, CD전압불순으

로 인한 최첨단기71)의 고장과 복7]-한 출입국 절차로 인한 수리의 지언(애국라면공징·의

경-뛔, 卽관런산업(-B-리벙 제조W-업)의 q-후외- 원旦부족 및 전입-불순( 을f긴-장공장의 경

- ), 93인료의 공v· 불안정과 -%한식 Ic 동관헹 및 노 동자의 ]라관심(에국주물공장의 경

-(), i)북한측의 게약 붐이행(익]J(-한 설비리· 기자쟤의 미제공)과 무리한 증자 요구(딸긱·

도호델%'잉최사의 경t-), SW빈한 게약 번깅(양%f 가공임의 인상)과 -A한측 피-트니의

자의직 I
i!1걱(아방겔러리의 깅우), 卷겅제省·리성을 무시한 기업운영파 소한 북한의 내

수시장(락원백최.점의 깅우) 동이다,

2.2.2 최근의 문제발)W 상황과 근본 원인

이상 汚70-SO년대 북한의 애국[(兮 S·잉파 초기 힙-영사업 D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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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은 1990년대 중반 현재까지도 크게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1994년 12월에 소집된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위원회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제기

된 대북 합영사업의 문제점들이다.7)

4유형 l% 원료의 안정적 공급의 차질 / 청천강합영회사의 경우, 원료인 누에고치의

해외시세가 올라가면 북한당국이 합영회사에 대한 공급보다 수출을 우선

시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에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거꾸로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그보다 높온 국가가격을 합영회사에 요 구해 채

산성 개선에 지장을 주었다,

<유형 2% 국영회사의 합영회사 잠식 / 명심합작회사의 경우, 고순도 흑연의 생산을

위한 기술연구와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에 대한 밝은 전망이 서자 북한 당

국이 유일단위로서의 국영기업(조선흑연총회사>을 세워 사업에 혼란을 가

져왔다.

<유형 3> 합영 파트너가 합영회사의 이익보다 자기 단위의 이익을 우선시 / 평양포

장재합영회사의 경우, 합의된 생산계획이 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 파트

너가 자기 이익과 관련된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산시키고

대금처리도 제 때에 해 주지 當效다, 또 값싼 원자재를 러시아에서 확보했

는데 그것을 약속대로 합영회사에 넘기지 않고 합영회사에 임가공시킨 후

임가공비도 제 때에 지불하지 않았다. 또 북한측이 중국에서 소주 임가공

주문을 받자 원료(강넝이) 대금 마련을 위해 합영회사의 담보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조선합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금 또한 제 때에

상환하지 않아 은행이 합영회사의 자금 7만 5,000달러를 압수했다.

<유형 4% 법규와 계약에 어긋난 인사 / 평양포장재합영회사의 경우 사장과 부사장이

이렇다 할 과오가 없었는데도 그들을 해임하여 조총련측의 발연권을 저하

시켰다.

<유형 5% 터무니없는 임가공비의 요구 / 개선피복합작회사의 경우, 국제시세를 무시

하고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임가공비를 요구했다.

7) 신지호(1996a), 앞의 귿, pp.258-230 및 신지호(1296b), 
"朝朝합영사업의 교훈5" r 통일경제4, 현대경제사

회연구원, 1996년 9월호, pp.50-52.



166

4우-힝 6% 조총린 이 제시한 기술i입에 대한 거부 / 지성혹인합영최사의 깅우 북한

측은 농축기, 탈수기 동피· 관런해 조총런측이 제시한 기술을 겅헙이 없다

는 이유로 거절하있디-, T 지성크산管잉최사의 겅우, 조타기 동과 관런한

조총<<1측이 제시한 기술을 거절하고 제래식으로 하다가 질· 안되었다. 그L제

서야 조총린측이 제시한 기술을 시험헤 보고 성파가 있자 그 기술을 받아

들었다.

유힝 7% 비자맏급 등 입국상의 불편

합영최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투자한 상공인과 기술지도원이 필요한 겅

우 인 h지 오]%骨 수 있이이· 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 등을 띠1에 헤

주지 않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1蠻다.

1총린 71·엉사7]추진위원최에서 제기한 위의 문제7)들 이외에 또 하니- 지적管 것은

북한 딩-중심 -3
기피고 또 판/f·주의가 강히·기 문애 서방측 파트너의 노 동자 장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킨대 이제까지 생산라인 서 일하딘 숙린된 어자 종업원이 갑자기

2 주일d 차출되이 대최에 니·가기 위'해 <d 언습을 한다든지, 項 달긴 기술훈로1을 통헤

기舍자로 양성한 남자 종업원이 김'지·기 사%t직으로 차출되이 당의 업7暑 본다든지 하

는 일이 비일비제하게 일이난다고 한다.8) 십지어는 익0 2넌간 훈런시커 숙런骨으로 키

워 놓은 기술자를 t·r엉기업 노 동자로 전적시킨 사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Q)

또 북한에서는 産休가 150일이고, 군사운린이나 노 동-秒사 때문에 노 동시간이 매-f 習1-다

고 한다. Al]산직에 비해 사a(3원도 지니-치게 많아, 싣제로 노 동하는 사림-W이 100멍이먼

일본에서는 사무직 1이 51경 정도인네 북한에서는 30-40%나 된다고 한다.IO)

이상 합영사업의 -E제접든 대한 -긴--인에- 
북한 당국자들의 시장직 에 데힌. 무지

꾀- 몫이 , 자본주의지 경영에 대한 의도지 무시 동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딩'의 개임과 통제라는 헙·영사7]의 기본정신괴- 완진 베치되는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고

a

g) 전진시, 와다 하·Y-키, 
" 

시-T리-1J-骨 부시.징- 진진시의 사힌·f지.기-r북&신본 사입기최의 보물칭·고,,
[' 말),, 19(]4닌 바]호, pp. 1 10.

m 임을舍, 인-의 ·굴, 
pp.20-21.

10) 전진리 외, 잎-의 2, p. I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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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은 합영사업을 통해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만 끌어들이고 나

머지 경영부문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당이 지도할 수 있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였다. 따라서 재일상공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자본과 기술 이외

의 경영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그것을 따라

들어오는 자본주의 바이러스의 차단에 특별한 신경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합영법에서조

차 보장한 투자 파트너의 경영권, 인사권, 소유권에 대한 무시와 몰상식한 행동이 나타

났고, 이것이 대다수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경영곤란과 조업중단을 가저온 근본 원인으

로 작용雙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3 합영사업 성공사례와 요 인 분석

다음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합영성공 내지는 정상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

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성공의 요인을 검토해 보자.ID

2.3.1 합영사업 성공사례

1) 모란봉합영회사

이 회사는 조조합영 제1호로서 정무원 경공업위원회 산하 조선은하무역총회사와 일

본 사꾸라그룹의 모란봉주식회사와의 의복생산 합영회사이다.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있는 제1공장은 1986년 12월 22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1987년 4월 22 일에 조업이 개시

되었고, 평양시 동대원 구역에 있는 제2공장은 1987년 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1989년 9

월 일에 조업이 개시되었다. 출자금은 27억 엔으로 출자비율은 모란봉주식회사측이

51,87, 은하무역총회사가 48.2%이다. 출자내역은 모란봉(주)측이 미싱, 분첩 등 가공 설

비 및 울, 단추, 실 등의 원재료이며, 온하측이 노 동력, 공장 건물, 토지 등이다. 종업원

은 약 ItO00명이며, 급료는 월 80-150달러로 북한의 노 동력 알선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생산품목은 신사복, 잠바, 블라우스 등으로 1990년의 경우 신사복 15만 벌, 블라우스

7만 벌, 잠바 6만 벌을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다. 일부는 북한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원료는 일본, 영국, 독일에서 조달하고, 디자인은 이탈리아, 봉제는 북한, 판매는

11) 배종렬(1994), 앞의 글, pp. 143-145 ; 신지호(1996b), 앞의 글,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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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라는 2 :A적인 시스템·은 채용하고 있다. 신사복의 겅우에는 이탄리아 기71과의

기술헙럭으로 DALl%10R, DALMODA, DALU0MO라는 고 유 브卷드를 사 하고 있으며,

짐·바와 블리..우스는 OEM 벵-식 - 채테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의 판매는 이-오야마(럽LLo

상사 동 주요 대힝 판매71을 통하고 있디·. 가걱은 신사복의 경우 이탈리아 기지로 만든

깃이 한 1敍당 20만 엔, 조3 고가풉이 5-6반 Q]1대, 저가품이 1만 5친-4만 엔대로 동급의

일본제품에 비헤 저림한 A'11이다. 특히 지가품의 겅우 일뵨의 大)L백촤짐의 5개 짐포에

서 호핑을 14느Lc 핀·매되기도 하였디·, 최근에는 원본의 거풉겅제 붕괴로 수요가 김·소하이

신사복 13만 ) l, -딜-라- 스 12만 빈, 잡비- 10만 1될의 셍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핀

사2 - 리-그붑온 1993년부터 일일 2 /'내수요에 %응해 J;3-란봉최사와는 1敍도旦 캐주일 재킷

2만-3만 1칠合 OBM l·x-*A으로 -%P한의 5 (엉공징페 위딕기-공시키 관메하고 있다.

2) 펑 양피아노骨엉회사

이 최사는 북한 정V우1 7촤에(부 산하 조선익-기총공사(19S8넌 조 7]개시)외. 일본의

조 신대학교 출신 4명이 선립한 (7-)피·코외·의 호}·영최시이다. 19S7년 1 1윌에 계약을 체걸

하어 1彌9넌 염에 조7]을 게시하였다. 21 
'l 

출자자 4인 가운데 헌제 시.꾸라그룹의

전무를 밑'고 있는 7]
, 수省氏(-y 7)진식씨의 아들)가 중십히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그륩

의 헤외.신-a·사업 부문인 (주)頂商이 총펀·매윈 익할을 맡고 있어 사실상 사꾸라그룹의

힙·엉사71이라 
'힐 

수 있다,

제일상공인측 투자액은 4 의 R%이며, 핑잉· 만경대 구역의 2만m2의 공장에 종업윈은

약 350멍, 언간 Al신-렁]은 익) 3,000데이다. 제품은 PACO, GRATIAE, GRACE, PACO 彩

등의 브<l]드로 셍산되고 있Sd, 일부는 OBM 빙-식을 취하고 있다. · 착제, 피아노선

등 부품의 70완 기-핑2이 일본에서 수입되머 있으며. 피아1‥의 질음 길정히.는 가장 중요

한 부분인 음향VI·욘 지-깅-도 임산총국을 통해 백두산의 기·문비니.무暑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 모든 셍산공정은 수직·업으로 이]l%-어지고 있디., 힌제 일본을 비봇해 독일, 영국,

프링-스, 1證기 
, 륙>11부르크, 이님'리아, 스 페인, 그리스, 아이슬란드, 홍콩, 데만, 중국,

타이, 게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뷰旦네이, 시리아 등 세게 2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일

본 국내시장의 겅우 1990년 3월-%L터 VI·1게가 개시되이 호1재 이·하마, 가이아에 이어 약

5%의 시장짐우-율을 보이고 있디·. 가걱은 40만-80만 % 로 야마하보다 5-IO% 저럼한



169

반면, 한국제품보다는 약간 비싸다.

피아노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賀 안되는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 급기술을

요 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 평양피아노합영회사는 합영사업 이상의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너와나미용연구회

너와나미용연구최는 1987년 3월 조선미용기술대표단의 일본방문시 재일 조선여성동

맹과 합영계약이 체결되어 설립된 회사로, 그 해 11월부터 인심크림(1개에 2 ,
500엔) 판

매를 시작하였다. 공장(1954년에 설립)은 신의주에 있으며, 너와나화장품의 원료는 고 려

인삼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개성인삼을 사용하고 있다. 1993년에는 신제품인 뉴L-j

와나(1개에 3.8卽엔) 인삼로드갬페인(3월 1일-6월 30일)이 전개되어 전년 동기대비 3배

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또 동경의 MG 제약주식회사와 제휴를 맺어 현승배 박사가 개

발한 不走春을 취급함으로써 사업영역을 건강부문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 

우리는 자기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집니다. 금후 동포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 계속 힘쓸 것이며, 인삼차, 실크관련 제품, 목욕제, 낱성화장품에도 착

수하고 싶습니다"라고 너와나미용연구회의 한 책임자는 밝히고 있다. 조총련측에 의하면

너와나화장품의 애용자는 약 10만명 정도이며, 품질, 미용효과,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4> 만풍합작회사

만풍합작회사는 원래 북한의 농산물무역총회사와 조총련계 마루산무역회사와의 합영

으로 1989넌 6월에 조 업을 개시하였다. 1991년 4 월부터는 조총련계 아사히산업주식회

사와의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사는 평양에 있고, 산하에 생산공정이 완전기계화,

자동화된 여러 개의 분공장이 있다, 공장은 곡창지대인 강서(합영당시 공장), 신천, 상

원, 사리원, 은쳔 둥지에 자리잡고 있다. 주로 돗자리(다다미속)를 산하고 생산량은

전량 수출하고 있다. 특히 1992년도 상반기의 경우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생산랑

과 생산품목을 계속 확대할 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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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업 성공의 요인

위에서 본 북省 투자기업의 조7]정상촤 내지 합엉성공 사레는 대체로 두 가지 헝태

旦 데省된다. 히·니·는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설1]], 원제료 둥을 도입하이 북한의 노 동럭

뜩 이용해 셍]산.가공한 제품을 초1랑< 일본으로 제수骨하는 진형적인 임기.공 힝테의 사업

이다. 신사복, 各라-(스, 접퍼 동을 A%산히·는 모린'봉힙-영최사가 대표적인 기입이다. 둘

쩨는 북한의 특수한 자윈을 선진국의 기舍, 설비, 자본파 결힙-시커 수출산업촤하는 자

원이용헝 호]'엉회사이다. 힌1심7품인 읍힝판에 백두산의 가분비나무를 사용해 생산한

피아노骨 일본 및 제3국에 수출하여 놉은 평핀·올 언고 있는 펑양피이-노함영최사, 개서

인심-을 원료로 사용句 미용 인심-크림 및 건깅·시품을 산하는 너와니-미용언구회, 북한

의 주요 곡칭-지데에 어러 개의 공장읍 A 고 주로 돗자리(다다미속)를 섕1산해 수출하는

만%합-작최사 등이 대%L적인 기업이다.

이骨에서도 사[ 리-0룹이 투자한 모린·봉힙-영최사외- 펑양피아노%]-엉회사가 가장 데표

적인 싱공사레로 꼽헌1다. 이 y 최사의 성공은 위의 요인들 이외에도 다읍과 같은 요인

들이 추가적으로 작- - 하이 가능慷딘 것이라 할 수 있다.12)

4도-인 l> 춤분한 시->d경호] 및 사업에 대한 개7) 정립 / 사꾸라그룹의 사장을 억임蠻

딘 진진%氏는 1973년 처음 북한을 T'M·문한 이래 1994닌까지 무러 90차레나 북한을 l%·

분하였다. 31 /1 는 1974닌부터 1980닌대 중반까지 조총린 산하의 조11산업주5회사의

무보수 사징·으로 취 J하이 낙한의 수산불 능을 일본에 수71.판매하는 무억7]무를 관장

하였다. 한핀 시.꾸라그룹도 J- 骨 차윈에서 1981닌브터 북한과 무역읊 시작하여 관계자

들이 자주 북한에 드니-趾있다. 이런 인우-로 진진식씨를 비롯한 사]/-라그룹의 관계자들

은 힙·엉시·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북한의 깅제싣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피-악하고

있었다. 띠-리-시 이들은 骨영시·엽이 이전의 애국공장이나 딘·순7익과 어떻게 다른지 분

명히 일·고 있었으띠, 또 힘-엉사업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북한겅 운엉방식의 문제

점에 데헤서도 어느· 징도 인허하고 있었딘 깃으7 보인다.

요인 2> 최신설비 및 원지·제 도 3], 절지한 품질권-리 및 기술지V /
l 혼히 북한과 같

은 니·라외·의 협·엉.합작사업의 깅-(, 저임61 잉·질의 노 동력에만 7목하이 기술투자는 소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12) 신지호(IW6b), 21'의 骨, pp,5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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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히 한 채 고임금 국가의 사양산업을 이전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

적으로 성공에 반하는 일이다. 단순히 저가품이 아니라 양길의 저가품이라야 국제시장

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꾸라그룹의 경우 피복, 피아노 모두 일본 등의 최신설비와 고급 毛자재를 도 입하였

다. 아울러 일본의 일급 기술진을 확보하여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수행하였다. 피아

노 의 경우 설계에서 조율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이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일본 기술

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았다. 또 수입된 제품은 모두 하마마쯔의 서비스센터

에 집결시켜 한 차례 C-1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친 후 출하하고, 애프터 서비스에도 만전

을 기하고 있다. 피복의 경우 기술자 양성을 위해 공장 내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통

상 50여 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는데, 기술 습득을 위해 일본어도 가르치고 있다. 일본

에 도착한 제쯤에 대해 또 한 번의 품질검사가 실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요인 3% 안정적 판매루트의 확보 / 현재 모란봉합영회사의 제품은 아오야마(音山)상

사 등 대형 양복판매점 및 )dI,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OBM 제품은 주문

자에게 넘기고 있다. PACO피아노의 경우는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일본의 60여개 매장

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1994년 12월부터는 亞商주식회사가 府中市에서 직영매장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판매의 경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악기 품평회에 빠지지

曾고 참가해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요인 4% 당적 지도와의 투쟁 / 이것은 북한에서 합영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장은 초기에는 지배인(공장장) 유일관리체제

를 채택했으나, 1960년대 이후의 이른바 사회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장의 당위원장

이 최고 지도기관이 되었다. 또 경제논리보다 혁명적 군중노선 둔 정치논리를 앞세우기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합영회사의 운영에도 어김없이 적용하려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합영회사 이사회의 북한측 인사들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당 인

사들로 채워지며. 재일 상공인측 이사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당의 지시라 하여 제반

문제를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금요노동과 토요학습은 노 동

시간을 줄이고 생산리듬을 끊어 생산계획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사꾸라그룹

의 합영사업도 예외는 아니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사꾸라그룹은 자신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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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리히 주장하어 완전하지는 鶴'지만 상딩· 정도 자신의 의사를 관苟시켰다.

북한의 
「호1-엉71,에서는 혀·엉기%의 이사장과 사장은 두자 씽·l%-이 저-긱· 하나씩 밑·도

록 5-y·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a욘 경-F 출자비율과 관게없이 이사장과 사징·을

북한측이 모두 차지하는 깃이 vI·레로 되어 있다. /1리니. 모란y합영회사의 겅우에는 이

를 거1L하교 진진식씨가 두 자리를 兄平 장익·하어 딩·의 입김을 최데한 베제하였다. 이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본축이 이사최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깅·력하게 밀어骨

이 걸ap C-I-렇 하기로 합의兎다고 한다. IlL 일 달간 기술훈린은 통해 잉·성해 놓은 기

술자를 이노 
' 

갑자기 당의 지시라 히.여 당의 사무를 보는 사무기으로 이동발렁한 데

대하어, 71-잉사71 징A<라는 배수진을 치교( 시정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컸다. 임급1견에

서도 북한에서는 J빈·적으로 l )딩' 월 250딜러暑 요-/하고, 자기 기업에서는 인민의 자

존심을 위헤 최종리-g-旦 IO[M러를 내-놓A-리-는 압력에 貴서 월 80音러를 괸.철시켰디-,U)

어히-튼 이와 같은 담적 지도외.의 내립. 무젱 속에서 시간이 지낱에 따라 노 동자들도 재

일 상공인측의 주장이 金았음을 자신의 체기 속에서 께닫고 었다고 한다.

시-꾸티-그骨 이외에V- 북한과 힙'엉한 제일교포 중애는 북한의 
' 

우리식'을 거]츤하고 스

스로 의 경엉이님애 입긱·한 )굉식各 요구헤 관철시킨 예가 있다. 수도꼭지를 생1산하는 금

1敍합영최사의 원본측 파트너인 징·충식 사장은 
i& 

우리들 1%-식으로 경영하고 싶다se고 주

장해 Jw 씽·방에서 니·V어 차지하는 이사장과 사장의 직위를 모두 재일교포 2새로 健

다. 이외- 힘-께 종7]원의 g·료도 힙-영기업의 겅우 1인당 200달러로 게산된 6초료총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윈칙이지만, 장충식 사장은 디 닐·은 금이을 헌지통촤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玆디·고 한다.14)

3.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경험

이 절 서는 l%V%>] 무렴부니 <' 까지의 대만기입의 쵤·발한 중g투자. 겅호]을 고 찰

하고자 
'l-디-. 

대만파 중-2·r괴.의 tI-계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게와 짐-이 하나는 자본주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3) 전진식 외, 인·의 
-[-(, 

pp. 1 10-I l l.

16) 베)省(1994), 잎'의 
·굽, 

])p. 150-151 멸 宮板{l]雄, 31-의 il,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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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고, 최근까지도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과 중국은 동일민족이고, 언어장벽이 없으며, 역

사.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한간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1980년대 말 이후 대만기업은 활발한 대중국 투자진출

을 하여 현재 중국과 대만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상호보완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

나 대만기업도 중국진출 초기에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기업환경의 문제점 때문에 행정

관청과의 관계나 노 무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본 절에서는

중국 투자환경상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대만平자기업의 대응전략을 검토함으로쩌 금후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북한투자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내려 한다.

3.1 투자의 추이와 현황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은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노동력 공급부족과 임금의 대폭

상승, 노 사분규의 빈발, 토지가격의 상승, 공해발생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와 환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노 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해 갔다. 반면

이 시기 중국은 노 동집약적 산업의 새로운 최적 투자지로서 국제적 각광을 빌고 있었

다.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대만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통일달성의 장기목표

를 지닌 중국은 대만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해 줄곳 
' 

장려, 우대 및 보호' 정책을 취하였

다. 반면 대만정부는 중국에의 지나친 경제의존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을 우려해 수동적

입장에서 제한적인 투자허용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중국대륙에의 투자를 통해 잃어

버란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대만의 민간기엄들은 깝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중국투자를 증대시켜 나갔다,15)

15) 黃安余, 
"

臺商投資大陸的動因及現狀割析5" 
( 經濟科畢,, 1996넌 제3기, pp.40-41 ; 김시중, r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헌황과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33년 12월, pp, 15-21 ; P央, 
"遣不住的雨岸經貿

漏5" 「廣角鏡4, 19S6년 10월호, 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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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 대만기업의 대중국투자 추이 (단위 : 건, 100만딜'러)

h

l 
%

m

-
, l 중국측 통 l 만 부 통 l

t 
-

- l---.-.-.-.-·--.- - . . . - - - - - - -d-.-.--.---·-.-. - . . . - - - l

[ 9 )L

%

-rn
-

w

-

,
l 7:1수 · Pb() ·A l 3수 가 ( 骨) l

i -

l 1979-1988닌 l 227 218.7 (0.963) 22.4 l - - i

l ,,,,<l ) ,,, ,,,., (0.80,) 152.5 l - - l
l ·‥‥ i ‥‥ …. …,‥‥ ….· ! - - l
l 1991 넌 l 1735 1338.5 (0.771) 466,4 l 237 174,2 (O.735) l

l ,,,,9 l ,,,. ,,,,., ,,,,6,, 1050.5 l ,64 247,0 (0,936) l
l ,,,,. l ,,,,, ,,,,., (.,,,,, ,,,,., l ,,,,·. ,,,,.,. ,..,,,, l
l ,,9., l ,,,, ,,,,., (..,64) 339,.o l 934‥. ….‥ (l.o‥) l
l ,,,,s l ,,,, ,,,,., ,,.,09) 3004,0 l 490 1092.7 (2.230) f
! ,,,,. ,-,呵 l ,,., ,,,,., ,,.,,,) 2,,... i ,83 ,229., (,.209)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l

i 힌 . %. . ]./·]<mm.]]r,.]/].[]r. ].[/
주 : co lOS3닌 및 1294넌의 뎨만축 통계('A')는 汚92년 이전에 진출하여 사후에 동록한

깃을 포함험·. 또 중국측 통게의 71예는 1996넌 10월까지, 대만측 통계의 합게

는 1996년 12월까지의 깃)].

恭 ( )안의 5-치는 1긴당 평7't투자엑임,

지료 : l]0藝 貸2, 
u

進展-c/JP6岸胡(濟交流," [(渴%B移·府,, ]q969 6월호, p. 33 및 +易遠

虎, 바1-樣評價-jo'L六%,海11禽兩岸的經貿關係 ,

" [「'1家望」. 1996년 12월 iO일호,

p. 32 ; 劉雪呼, 
4(

看好祖國·x陸-臺商投효新特亂1;及凰면趙勢," 
6'
園際貿易」, 1勇6닌

제6기, p. 50 ; 高·長, 
"

兩岸經貿交流趣勢與展望," 
Ir
貿易遍刊」(臺[]b), 1736호(1997

년 4낌 2 일호), p. 6.

197 닌부티 1996년까지 데만기업의 내중국루자 추이를 징리하면 (표 2$ 외· 같디-. 대

만 깅 부가 1심·표한 통계지릅 보1;I·l, 19%노1 밀·까지 지·게약 긴수는 중국측 통기]의 3분

의 l, 게약액-E 중국측 통게의 5분의 l 징도에 지니·지 越'는다. 이는 내만딩·3f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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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허가받지 않고 중국에 투자한 많은 대만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측 통계에 기초하여 투자 추세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중국측의 자료에 의하면 대만기업의 대중국투자는 1983년 무렵 福建省에 처읖 출현

하였고, 이 무렵 그 수는 10여개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이후로 복건성과 廣東

省을 중심으로 대만계기업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만기업 중국투자 활성화의 현실적 계기가 퇸 것은 A)1987년 11월 대만정부가 취한

주민들의 대륙 친지방문 허용 조치 및 卷1987년 7월 외환관리 통제의 전면적인 해제

조 치였다. 위의 두 조치가 발표된 이후 많은 대만기업인들이 다량의 외환을 소지하고

친지방문이나 관광 등의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해 투자환경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대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받았

고
, 현지에서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와 관습

이 동일하다는 昏인력과 함께 중국인의 전통적인 귀소본능도 작용하여 중국에 대한 투

자열기가 일시에 고조되었다.16) 그리하여 1988년 말이 되면 대만기업의 투자계약 건수

가 227개로 증가하였다. 대만정부가 제3국 경유 중국투자를 공식 허용한 1989년 말부터

재차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열풍이 일기 시작하여, 1991년까지 3년간 계약건수와 계약액

이 매년 100% 정도의 극히 8111-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있년 말까지 투자

계약건수는 총 3
,
604건, 계약액은 22 억 8천만 달러, 실행액은 8억 6천4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1992년이 되면 1-2월에 鄧)]·T이 
%t

南巡講話"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방침

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해 3월의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는 ' 

개혁.개방의

새y운 가속화5 방침이 정해졌으며, 10월의 당 제12차대회01]서는 
' 

사회주의 시장경제

론5이 공식 천명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가속화되고 전지역.전산업으

로 대외개방의 폭과 범위도 크 게 확대되었다.17) 이에 따라 1992년 이후 중국 젼체의 외

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였고, 이 속에서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도 맹렬한 속도로 증가하

였다. 1992년 한 해 동안에만 대만기업은 중국 전역에서 61430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하

Id ) 林愚君, 
" 

對숫陸經貿問題之硏究," 
「中國大陸硏究4, 1986년 제2기, pp,24-25.

1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석홍, 
"중국의 

경제개혁 : 그 내용과 성과, 문제점 및 전망," 
「
중국문제연구1,

경성대 중국문제언구소, 제5집, 19였넌 5월, pp. 88-93 참조.



l76

었고, 계약액은 55억 4,3()Old- 딜'러에 달하있디-. 이깃은 1983-1291닌 8넌간의 총 투지긴

수외- 투자엑의 2 배 가까이 해딩'되는 수치었다, 193i넌에는 대만딩'국이 대1균기입의 과

다한 중국투자가 가저올 7내신·업의 공동화와 중<·[겅제에의 의존 심회-를 우려하여 다

양한 중국투자 제한조치를 실시했다,IE) 21 7]에도 볼구하고 중국투자열이 q기는 커녕

C-]욱 고조되어, 1993년의 투자 게약긴수와 게약엑 및 실제투자엑은 또다시 1992년의

2-3배 기·량으旦 급증榮다. IS94닌J(더는 게의0건수외· 게약액이 약간의 Aq-소 겅향을 보이

면서도 질데치는 어·추1히 높은 수준· A-지히·고 있고, 투자 실宅액은 더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711L모 투자의 규증애 띠·리- l>딩' 펑61 두지3f모도 빼w르게 증뎨되고

있디.. 그리하어 汚9애) 10苟까지 투자 게약긴수는 총 3민· 4,407>, 게이]액은 339억 9 천

만 딜·러, 싣-행엑은 IU억 2초1민/ 딜'러리-는 l-M-대한 7-모에 이르렸다. 그리하어 대만에 있

이서 중<·:·은 조1체 해외투자의 주1반 이상各 平자한 제1의 A접투·자 대상국이 되었으미,

중<1에 있어서도 만은 홍2·미-키-오에 이온 2의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있다.

3.2 최근의 발전추세와 양안 경제통합

3.2.1 대만기입 중국투자의 주요 유헝

내만기업 중국平자의 주요 $-힝各 4가지 분이·로 나눌 수 있다,19) 칫 는 노 동깁약적

산업의 이 
-) 

平자이다. 여기에는 - 윈신 1970-80넌.대 대만의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단순노

동잡익지인 신발, 의(, 우산, 가1-M-, 왼·구, 자전거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은

1980닌대 말부터 1993년 %3]까지 수 차에 걸친 중국투자열의 중심 업종이었다. 이들

71종은 중국투자 후에도 대만의 ITl.J.辭기7]으로부터 기게설비외- 원제료.부폼 등을 공

급반이·20) 骨<f의 김·쎈· 임데료외. 노 %릭을 이%해 기2牙한 후 제35;시장(주로 미국, 일

본, 유럽 둥)으로 제수출하는 힝테를 취하있다. 띠·리·시 이들 업종의 중국투자는 대민의

m m m m

18) 
'

17A, 인'의 
·ct, 

p,89.

Irn 陳文鴻, 朱文陣, 
" 

>-i[-4:第' . 次合'談前夕看海1161{兩岸經濟合作問選," ["廣角鏡1, W9과1 6%j효, pp,W-70.

20) 예킨내 ]男1년 7원-1202VI 2에 데만의 l'11華鮮.濟硏究1魂이 165개의 중51·平자 대만기업에 데句 신시

한 설문&사에 의하tdl, 92%의 기입이 시-71 시키·시 )
W'1요한 기계.%]비를 뎨만으로부디 구입하%고, <E

생신페 소요피는 원자 . 부품의 80% 이상合 데만.P-로부디 2 1
( H]하는 짓으로 니·티·넜·디0]시중, 안의

%, pp,51-5'3. i)자$V{-<- 高長, 嚴宗大(1編), 
C 兩'/브經齊'交流之現況及發展趣勢硏究,, 中華經齊硏究院,

1992$il 6%1의 제4장'에 IIA되이 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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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수출을·크게 증가시켜 방대한 무역수지 혹자를 획득케 했다.기 1990년대

대만 경제구조 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1994년 무렵이 되면 이들 업종의 투자는 이전해

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22) 그리하여 1994-95년 무렵

부터는 같은 노 동집약적 업종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업 기초와 기술능력을 필요로

하는 단순부품조립의 저가 컴퓨터 주변제품(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케이블 등) 투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둘째는 중국투자 대만기업에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해 주는 上辭産

夢3)(석유화학, 화섬원료, 플라스틱, 금속, 기계 등)의 투자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

분야의 투자가 중국투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분야의 투자는 규모가 방대하고 대

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만정부가 무제한적 중국투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

에 이르러서도 대규모 투자안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수시장 지향형의 투자로서. 이는 위의 상유산업의 투자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

다. 가장 활발하게 중국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업종은 식품.음료업이고, 그

뒤를 骨아 오토바이산업도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다. 네째는 서비스산업의 투자로

서, 여기에는 전통적연 중소형 서비스업(레스토랑, 가라오케, 패스트푸드점, 결횬촬영업

둥)과 비교적 대규모의 소매유통업 투자 이외에 항운, 금융, 무역 등 제조업에 대한 서

비스업의 투자가 있다. 특히 후자의 투자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지만 금후 양안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2.2 최근의 발전추세

최근(1990년대 중반 이후) 들어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과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24) 우선 투자업종이 초기의 단순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부터

21) 左原, 
"雨岸投資與貿易關聯性之分折," 「rp國大陸夢1%」, 1996년 제5기, pp. 10-11.

22) 陳文鴻, 朱호輝, 
" 

iL-b前後雨岸三地經濟整合," f 廣4鏡1, 1996년 6월호, p.48.

23) 上跡産業(upstream indt1Stry 이란

� 

전체 생산과정에서 앞단계의 제품(주로 중간재)을 생샨하는 산업을

가리키며, 上流산업익라고도 한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1辭기업(혹은 上流기업)이라고 부른

다. 이에 대해 T跡産業(dowlIStrcam industr y)이란 上跡산업 제품各 毛재료나 긋간 4昏로 사용하이

디-음 단계의 제품(주로 최종재)을 생산하는 산업을 가리키며, T流산업이라고도 한다. 이 하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T辭기업(혹은 T流기업)이라고 부른다(이승훈, 
「

경제학입문」, 지영사, 1996, pp.62-63

참조).

24 ) 陳文鴻, 米文障, 
" 

臺濁페能솟송機찹-海1映雨岸整合新龍勞," 7 廣角鏡,, 2996년 12월호, p.90 ; 劉霧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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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더 자骨.기술짐약적인 산입 중심으로 다양화.고도촤되고 있다, 이를 骨더 세분해 보면

03T辭企業에 원제료.부품合 공7:'f하는 中,J<譜.산업의 투자, 助수출이 목적이 아닌 중국

내수시장 지향헝의 平지·, fr 신텃

� 

징보통신산업의 지기술부문의 투자, 僅)기초산업(진럭,

Ix'(통운수, 시멘트 동) 건싣 투자, Cb서비스산엄 등 3차산7]에의 투자, %농업파 자원개

빌- 등 1차산71에의 平자 등으로 프.자분야기· 칙·대되고 있다. 둘쩨, 1건당 펑균 투자규모

도 크게 증대되었다. 7국측 통게에 띠·르먼, 1994닌까지 핑균 투지·휘·모가 게의C기준으로

87.5만 딜'러였는데, 1995년에는 120,9만 달러로 높이-질고, 19%년1 l-IO월에는 다시 182.5

반 날리로 데폭 증 되있다.2S) 또 일부 대힝기3:]은 투자시 歡美등의 대기입과 경젱하러

는 징·기전吟으로)/티 셍산공정이 왼-전하게 갖추어진 대공징'을 건설하거나 어러 개의

인쇄그붑을 긴7171-으로써, 上.T·跡산업, 주)쳔공장, 위성공징· 및 서비스입이 종힙-적으로

갖추어진 1단촤된 투지·추세가 출호)하었다. , 平자의 게약기간과 공장건물의 입데

기간도 장·기최.되었다. 나아기· 공장건물을 구입하거나 토지사용권을 5+·입하이 직접 공

장을 지어 사-W하는 장기투자가 보y]1촤되었다, 또 닐은 대만의 대기업들은 중국데륙을

21세기 기오1빌·전의 헴십 기지로 A;1정하고 l 1기업의 장기발 l 전략을 수립하고 있디-, 네

쩨, 투자지억도 1기의 廣束省과 福建省 지역으로부티 %차 上海市와 
·cc蘇省 

昏 華束지

의으로 중심이 이-V해 가고 있다. 니·아가 중서부 및 북부 내륙지익에의 투자도 접자 증

가하고 있다.26) 이싱-윽 통헤 -趾 떼, 이 대민-기기의 平지-I'F표는 파거의 탄순한 가공수

춧과 탄기지 이익추31- 겅힝으로부터 )y어니·, 자신의 비교우위를 기초로 중국의 내수시

장을 칙함으旦씨 기업의 장기1뷴전을 추5%는 것으로 l·11·뀌었%1 힐' 수 있디·,

m u m m

"

看11」$Il[朝大陸-臺商投資新特點及奮展龍勢," 
['"
園際貿易,, 1996년 케6기, pp.49-50 ; 盛健, 1建1회, 

;4

逐漸

回{7的兩1風經貿關]系-·臺濁박直[園大陸經貿政策的鬪整趣19]," 
['
國際貿易,,, 16969 제11기, pp,46-47 ; 加蕭

康/,, 
"

進展-f)SitIia;A經濟交流," f 悔 f.事情1, l%6년 6(L PP.34-35.

25 ) 대만 경제-h'-가 인가한 is<d' 투지·6'cc는 디A· )빠르게 줌기·히·이, 1091-92년에는 l 
-1딩- 

투지.y·모가
84.1만 Q'러있눈 1男4년,에는 103만 명·리旦 W이.질고, 1歸5<1에는 223만 달러, 1996닌에는 330만 달

러로 대폭 종대되있디·.

26) 굉'V성과 복긴싱에의 平자는 Iq이년.에는 진체의 4분외 3 이)s·이 집骨피있으니. 1彈5%·!에는 3분의 l

이하로 줄어든 반먼, 상해시와 4]·소성얘의 투자는 10% 님·짓에서 40% 가까이로 중가하었디., 이와 함·

쎄 t [깅, 친진 V 대도시 지역과 산동성, 절상성 능 언헤 세싱에의 두자도 늘어 고, 톡히 (내퍅.지익
各 30]'히·는)기뎌지익에의 투지·V l(y]l<l의 5.l%에서 ]勢5VI에는 세베 이상인 17.3%旦 코게 兮가되

있다0]시중, 엎'의 책 p,45 및 )J11蕭 康' 
'

rn 

, 잎L의 d, p. 36에시 게산).



179

3.2.3 雨岸 경제통합에의 영향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발전에 따라 중국대륙과 대만 양안간의 경제통합은 다음과 같

이 진전, 변화해 왔다.27) 기업의 목표시장과 산업연관으로부터 볼 때 대만기업의 대중

국투자는 몇 개의 상이한 단계를 거振다. 초기단계에서 대만의 노 동집약적 T辭기업은

중국의 낮은 토지가격과 저임급을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였고, 이들 하유기업

에 원재료.부품과 생산설비를 공급해 주는 대만내의 111.上辭기업과 기타 서비스기업도

수요가 늘어났다. 그 결과 양안간 경제통합의 정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이는 또한 대만

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증가시켜 방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획득케 했다. 그 런데

1990년대 중반이 되면 대만의 전통적인 노 동집약적 가공공업의 중국 이전이 기본적으

로 완료되었다. 또 중국 대외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대만투자기업의 업종구조

도 수출지향형 위주로부터 내수판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

에 중국투자 하유기업에게 원재료를 보다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원래의 자기시장을 유

지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발전 기회를 찾으려는 대만의 많은 중.상유기업들이 속속

중국에 진츨하었다. 이렇게 하여 원래 대만에 있던 上.中.T醉 - 貫制 산업구조가 함께

중국으로 옮겨와 대만의 산업체계와 독립된 새로운 산업통합을 중국에서 실현하게 되

였다.

1980년대 이후 헌재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특히 직접平자)의 전개과

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대립관계 속에서도 빠론 속도로 경제교류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

라 양안간 경제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또한 정치대립의 영향으로 그 속도가 느 리긴
된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만정부의 三通(직접적인 通商, 通航, 通郵) 불가 방침도 실질적

으로는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기본적으로 양안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중국정부의 주도와 대만 민간

기업의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양안 정치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도, 기본적으로는 경제논리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될 젓이고, 부분적인 3

통은 점차 완전한 3통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23) 그렇게 되면 중국과 대만의

團

27) 陳文鴻, 未文障0996. 12), 앞의 귿, pp.90-92.

28) 중국에의 과다한 격제의존에 대한 대만정부의 우려는 양안간 겅제교류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교 류확대를 가로막는 2본적인 장애요소가 될 수는 없다. 어쨌든 대만경제는 중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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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省·-F 다시 새로-F 띰' 
-l-L·f%;I-l 

JL 주]어들게 3틸 이고, 이는 징-기적으로는 양국간

정치.사회적 통합-s- 위한 경제적 기[ - 로서 직-성-하게 칠 젓이다.

3.(3 투자혼t겅싱-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전략

여기에서는 대만기입 중국투자의 성공사레로 식폼7]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J買宋<·r제

공사의 ·겅힙을 실·퍼보或디·.29 J買宋국제공사는 1엔0닌 7월 처움으로 북경에 공장을 설로]

한 이래 [994년 1재는 6개의 게省기업各 기]-·린 중긴 기업집단으료 빌'전兎다. 6개의

게일기입 중에서도 초기직 겅잉성과를 달성하고 었다고 평가되는 ]買$1·공사(식용유 셍

산기려)외. If171]공사(파자류 섕1신·기업)의 겅엉 깅호]을 중11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3.3.1 투자활동상의 7제점파 유의사항

위의 %L 기업은 중<·f·에서의 투지·.경엉쵤-동 과정중 니-%괴. 긴·은 문제吾과 애로짐들에

부딧掠디-. 이 문제들은 대부분 CD시징-지향시 게헉을 게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히-V 아직

계 깅 체 의 을 왼진히 벗어니.지 못히J{ 있{2 · 5( 겅제휘·경싱-의 수성 )뵤 倪)징

지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당과 정부가 절대직 영힝·릭을 행사하고

있는 y)는 중국 정치·시·최 {)-경상의 특수성 y으로부터 연유한 깃이라 할 수 있다. 57-

리51 이들 문제는 대부분 미래에 y)各 한<·{기엽의 <P한투지·시에도 너욱 심긱·한 형레를

띄먼서 발셍할 것으로 예측핀다.

칫 , 중국에서는 기업될·동이 (凡정치촤되어 
' 

싱-급' 부문의 정리과 뜻에 부7]-하는 것

이 최고의 지도1-g'7]으로 - (선시되고 9)다, 예컨대 
' 

수출 우선' 방침에 따라 여러 . 원1거

5-'(-정을 려용1身는 수출기업이 피기 위헤 심지이는 손해를 보V- 7출헤야 하는 경-(도

t a

헉.게빙·의 최데의 1' 지·이미, f·]·c 급성징·히초:- 21세기의 최내시장으로서 CI 중요성이 더A 커지고

있기 [IIIF이다, 뿐만 이·니라, 123고/부비 대만정]il·가 리C--( 추진히·d 있는 
' 

亞太連營%11니'의 성%C<

<:l, 신기 운엉셕 헤서),t 데만의 깅제리 배-%L지V)t-> 중국의 억할E 힐이서는 인·된 헥심요i이기 떼1

이다(인-제11, 
" 

홍·졍·빈·쵠-A- 게기료 본 兩/i+겅제)13 헌질·괴. 진밍·," ["중<·1통상정보,, 1卽7 l
.

l

; 陳文鴻, 朱文161[(l)[]6. 6), 잎의 R, pp.48-69),

20) 이깃은 1904닌. . 대%/l·의 
「 -8두지·관리위 1회,에서 주:131-한 

" 

확 투자촨경 토론최"애서 낌표푸1 내

各이니·, 이히·의 네-Q--6 정민잉, 
" 

데중-:·;' 平斗기입의 경영%9-리 -H 의조]," p-l,fi%1R통싱'정j;L」, l%4넌 7우1%,

pp,5-10에서 Is-苟히·玆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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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첨단기술 도입 방침에 따라 경제성이나 전체적인 효율은'무시하고 최첨단기계

만 도입하면 그만이고, 기계의 조작이나 A /S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둘째, 중국에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법과 규정보다는 A治의 특징이 충만하고,

'

꾸안시(關係)'를 따지는 품조가 만연해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 

관계 문화'에 적응

하고 활용할 것인가, 각급 기관의 지도자 및 업무 담당자가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가 중요 과제로 제기된다.

세째. 개인의 조직(특히 국유단위)에 대한 의뢰성과 조직의 개인에 대한 구속성이 대

단히 크다. 奇륭한 콴리인원과 기술자가 있어도 原소속 조직의 동의 없이는 외국투자기

업이 이들을 스 카웃해 오는 것이 곤란하다. 또 국유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회적 부담을 피자계기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지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세째, 국유기업이 갖는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형태가 만연해 있다. 예컨대 頂利

공사가 한번은 어느 국유 식품공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고 계란반죽 기계를 구

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국유기업은 장부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

된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국가

(정부)에 귀속되는 
'

큰舍밥(大鎭飯)'의 상황에서 기업운영에서도 숫자의 정확성을 추구

하려는 관념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공장의 물자관리에 있어서도 물자를 함부로 빼돌

리거나 개연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 보편화되어 있다.30) 노 동자들 사이에도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똑같이 보수를 받는 
'

큰舍밤' 심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작

업에 대한 노 동자의 적극성이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고,31) 능력있는 일부 노동자의

30) 외국투자기업에서도 종업원들의 사내 절도는 공장에셔 자주 발생하는 일로서 기업 유동원가의 일부

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예培대 광동성 油頭에 투자한 q]만인 林씨의 공장에서 한빈은 사은품용 풍선올 생산 납품하는

계약을 맺였다, 그런데 필요 부품 s 자 고리가 부족해 대만 본사의 자재공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

어 s자 고리를 부족량보다 20%나 여유있게 긴급 수송케 했다. 그런데 부품이 도착한 후에도 여전히

8자 고리가 부족해 긍장을 샅샅여 조 사해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엾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종업원들이

퇴근할 때 s 자 고리를 되는대로 한 웅큼씩 가져다 시골마을 아이들의 장난감 목걸이로 주어 버렸던

것이다. 결국 공장에서는 기한내o]] 사은품 풍선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계약 위반으로 배상금을 물게

돼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힌장 근로자들의 부품절도로 인한 생산공정 창애," 한국무역협

회 편, r 중국투자, 이련 점에 주의하라,, 1994, PP-53-54).

31) 복건성의 石壽시에 挑씨가 설립한 한 석재 절단공장의 경우를 보자. 跳씨는 고향의 친척을 통해 젊

은 농민들을 모집하여 약간의 훈련과 기본 규정을 설명한 뒤 곧바로 작업에 투입시켰다. 그 런데 노 동

자들이 산을 폭파시킬 때의 요령을 알지 못해 돌의 회수율이 대만에서의 40%밖에 안되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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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승진에 대해서도 집단적 J 지힌·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네쩨, 지속적언 경제개헉의 추진에 의해 최근 시장메커니즘의 작용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진히 사회주의의 
' 

계피질제'가 깆'는 자원 사용의 경직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리까지도 자원분베가 겹겹이 
' 

게익내' 단위 의句 쟝악.관리되고 있고,

높은 권럭을 가진 자는 吾 더욱 많은 자원을 수중에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

한 자윈은 원자제나 전럭, {-수외- 같은 A-헝의 짓일 수도 있고, 수출입 권한, 컨테이너

통관, 외촤보유 한 ‥ 같은 무'링의 것일 수도 있다.

3.3.2 기업의 효과적 데응 및 겅영관리 진략

이싱·괴. 같은 중국 특유의 기입毛·징 아래서 ]買}I·공사외. 頂利공사는 다읕과 같은 겅영

관리 전릭:읍 통해 효과직으로 대용함으로써 비교적 싱공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

었다.

1) 조 직 및 인사관리

co 징엉권 장악 /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지베하는 7제점을 피하기 위헤서는 기업

형태가 힙·지-, 힙·작기업이든 독지·겨업이吾 관게일이 기업운영의 관긴이 되는 분야

에서는 외자측이 실짇적y-로 징영권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관리, 제품셍산,

언구 발, 재무괸·리와 판1개7]략 등의 平분이 중요한 분야이다. 특히 합자기입의

깅우 중국측 피-트너나 7/- 싱·부기관의 경영간섬을 최소촤하도록 노 턱해야 한다, 頂

%I-공시-외- 頂/l]공사는 명의는 합자기업 헝태를 추]함으나 중국측에 일정 수준의 이

익을 뵤장해 주는 조건히.에 전체 경엉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房 인사제도의 긴진촤와 간부의 힌지촤 / 
' 

관계 분화'가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깃을

X가기 위헤서는 빈저 기7]네의 지·骨 규정과 제도를 벙씩·히 확립해 平는 깃이 굉요

하다. 특히 인사V제에 있어 니욱 그러히·다. 頂好공사외- 
'頂利공사는 

공정한 기준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Y송 도중 손심분1J지 있이 W장-p-<L A-된 사-2-기·노·한 돕은 20%도 되지 種·았다. 4국 김·싼 임7뇨-
이171에 숨-f <‥동자骨의 비능뷸적인 직·입농닉 떼F-에 여제체취 원가가 너무 높아저 挑씨의 공장은
1 자if만 Id·리Llc F-을 닫았디.("현지 3,-동자들의 <V:!도 부족.에 t다른 자제 손심:I 한<한(a

의 2 >,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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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공개채용의 원칙하에 우수한 인력을 선별 채용하였다. 또 합리적이고 공

정한 심사.평가제도를 통한 물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승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젊은 인력의 심리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만연된 평둥의식의 타파와

노 동자의 근로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또 그중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선발하여 중간간부의 헌지화를 가속화시켰다.

卷 모범사례를 이용한 기업문화의 형성 /[ 해당 지역사회의 공동의 가치관 및 행위앙

식을 잘 활용하고 특히 효율개념, 비용의식, 단체정신, 합리성 등에 대한 모범사례

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각종 접회기회(주례, 월례)를 활용하여 모범직원을 공개적

으로 표창하여 명예심을 높여주고, 노 동자로 하여금 점차 공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형성하였다.

卽 인간적인 노 무관리 방법의 모색 / 중국 노 동자듣에 대한 강압3인 노 무관리 방식

은 그 들의 자존심을 해치고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인간적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工合(노동조합) 조직을 적절히 이용하여 직접 노 동자

를 상대로 지시를 전달하기보다 공회조직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마찰이

적다,32)

卷 노 동자의 기능훈련 및 생활지도 강화 /l 현재 외자계기업이 고용하는 노 동력의 상

당수는 농촌으로부터 온 
4 

농민공'으로서, 학력과 문화수준이 대체로 낮다. 이들은

보통 기업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기능훈련

이외에 생활습관(개인위생 및 주변환경 청결, 공중도덕, 예절 둥)에 대한 지도도

벙행해야 한다.

卽 보 이지 않는 노 동비용을 충분히 계산 / 넘은 의미의 노 동비용 속에는 노 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노 동보험 복리 비용, 양로 준비금, 의료 보험금, 일상

32) 대만이나 한국平자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노 동자들의 집단행동(노동쟁의)은 대부분 임금이나 복리

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이지만, 노 사간의 대화통로 결여로 인한 상효불신과 오해 때문에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광주시 교 외에 투자한 대만 신발공장의 경t-나 산동성에 헌지공장을 설립한 萬

j]기업의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임금체불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라인 정지," 한국무역헙회 편,

위의 책, pp.51-52 ; 이재용, 
" 

萬力기업에서 발생한 노 사분규와 직원의 해고," 
「

중국통상정보」, 1997년

1월호, pp.PO-33 참조)rn 따라서 투자성공 기업들은 대부분 공회조직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노 사협의회

나 건의함 제도를 설치해 평소 노 사간의 대화채널을 열어두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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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v·경비, 물가 보조금 , 주덱 보조8, 노 동조협· 촬동경비 둥이 포한된다. 이돌 부
]

대비용이 지억에 따라 커짐임급의 60-100% 정도가 된다, 이 점을 충분히 고러

하여야 기71이 부딤펩· 총 1,<동비- - 의 님위를 징하고 겅잉성과를 정확히 핑가할

At 있다.

2) 자원 및 제무관리

co 정이·힌· 715-IL의 파악괴· A괴·A인 관게망의 骨各 / 頂利공사기· Arn신· 여

� 

헌지 핀·메

하는 康萊管券(게란 노른자吾 이- 하여 만 과자류 제품)이 만일 
t 

계란제품'으로

분류되았다민 ii%의 y싱·통일세를 내야 함으니., 관게밍·을 이용하이 
' /]·식품'(간식

푸0로 인정번-p 견과 세 을 5%旦 닐'출 수 있었다. 이것은 법v-를 정허·히 일·고 A

과적으로 괸·게%'을 이용한 좋 사레디- 흐1' 수 있다.

助 외수L기판꽈의 죄극적 괸애 추진 j
/ 중 f의 게획겅제체제에서 니-티.나는 자윈배분의

깅직성을 비·파하기 위해서 기업은 tI-d 협&1업체, 중간상, 굉-고매체, 리·骨 정부기

판과의 긴밀한 관게를 A)-지하는 젓이 절대적으로 펄요하다, 이를 위매서는 외

부 괸곡)기괸 서 누가 실4젝인 정치길정 인물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

다. 또 이들이 장악하고 9)는 각종 자원을 효 적으로 지원반을 수 있도록 외부업

무 관련 진담부서나 인우)을 띵V로 %치하는 것이 爭디·, 한펀 관게骨 지나치게 님-

용함으로써 오히리 해를 71는 일도 입도록 해야 한다.

% 호1데화된 제무,최걔제도의 릭·립 / 최사의 입무에 펄요한 기본 양식을 만들고 이것

듭읊 정확히 기록하도록 지도하는 깃도 骨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효율을 높이고

)-‥-동자의 숫지·의식읍 길·화하머, 이를 계인의 업무평가와 연게시킨다. 이렇게 하%견

지-종의 비용i율에 한 분석이 기-능히-머 재무최게 %9-리 역시 정싱>인 기능을

I%·취할 수 있디·. 닉-1 중국의 재무인원은 일반적으로 l 재)(회게의 분석능럭이

짐이되이 있으므로 기업괸·리에 필수적인 산핀성, 비용분셔파 보고 서 작싱 兮 전

1
A
ll-지인 제훈런이 필요하다.

3) 실비 Y입과 기술 장악

(0 - 도에 A%l'한 기 설비 도업 > 반드시 최힘단 선진설니리.고 等은 짓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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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노 동력, 기술사정과 업종을 고 려한 적합한 수준의 설비를 도 임해야 한다.

頂利공사의 晋參機를 예로 들면 대만에서 현재 가장 선진적인 전자동설비가 아니

라 기존 설비를 개량한 반자동설비를 도입하였다. 이를 중국의 풍부한 노 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경제 효율(비용 절감)과 사회적 책임(고용 증대)의 두 측면을 함께

달성할 수 있었다,

勒 설비조작 및 수리인원의 훈련 강화 / 외국투자기업이 해외에서 도입한 기계섣비는

한번 고장이 나면 대부분 추가적인 부픔 공급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직공이 정확하

게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고장률을 줄여야 하고, 간단한 고장

은 자체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卷 핵심 노 하우는 외자측이 장악토록 / 중국에는 헌재 가짜, 위조제품이 판을 치고,

인기제품이 출현되면 유사한 제품이 순식간에 시장에 범람하곤 한다. 따라서 핵심

적인 생산기술과 같은 노하우는 반드시 외자측이 장악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3.4 기타 투자상의 교훈과 시사점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한국기업의 북한 平

자진출전략 수립시 참고할 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교 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양국간 정치.군사적 대립과 지속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명시적

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꾀하였

다. 이를 통해 대만기업은 노 동집약적 제품의 잃어버린 국제경쟁력을 다시 회복하였고

막대한 규모0996년의 경우 161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 혹자를 싣현하고 있다. 중

국도 홍콩 다음으로 많은 대량의 외화자금과 기술, 경영기법을 대만으로부터 도임함으

로써 1990년대 연 균 IO%가 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중국은 대만기업의 직점투자에 대해서 이것이 雨岸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제고시

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줄곳 
' 

장려, 우대 및 보호'

정책을 취하였고 이를 위한 다양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었다.3i) 중국은 일찌기

33) 김시중, 앞의 책, pp. 15-16 ; 芽夫, 앞의 글,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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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4월에 K대만昏포의 겅제특구 투자 대한 3게 항의 우대조치2를 발표하었고,

1988넌 7월에는 4 대만동포의 투자 장리에 관한 규정%음 발표하여 대만기업의 투자유치

를 위한 공식적인 도적 징'치를 l·]-련하있다. 나아가 19949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최

에서 <뎨만동포 平자보호범%을 제정 통과시지 
' 

내만투지·자의 재산은 국유화와 몰수를

행하지 아니하고,' 
'

보1에 따라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으미,' 
' 

이윤은 자유륩 해외로

송급할 수 있고,' 
' 

깅잉관리 자주권은 당국의 간섭을 반지 않는다'는 것을 명획-히 - 3

하였다.34)

한V:l 데만정부도 비록 중국측의 주도외. 국내기업들의 요구에 밀리 수동적인 61한 측

먼이 있기는 히-지만, 접차 대만기업의 중1·[平자를 히용하는 방향으로 징책,법규를 정비

해 갔다. 1987넌 10월에는 대만인의 대륙 친지방문을 허용하는 조치들 취팀·으로써 중국

투자의 물꼬를 트는 한린, 1989넌 10월에는 제3국을 겅유헤 이루어지는 중국과의 
' 

간접

직'인 교억파 투자, 기술'협력을 공식 허용하는 구(-정을 받표하었다. 이어서 1990년 10월

에는 c 대륙지구외-의 간접투자, 기술협럭 :란한 관리방71%을 공표하여 중국투자에 대

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갔다,35)

骨 , 대만정부는 정치적 고리하에 데만기입의 데중<·r 
' 

직접'투자는 불허하고 제3j-

경으· 
' 

간1]'투자만 허정·하었다. 이러한 조긴히-에서 데만기7]은 헝식적으로는 간접투자

의 )광식을 취하인서 실질적으5L는 직거투자의 玄과롤 거둔 수 있는 빙·식을 통해 문제

를 吾파해 집'고, 데만징부도 이를 묵인해 주었디·. 즉 현제까지 중국페 투자한 대반기업

중 싱-딩-수의 기7]은 제3국을 기치지 않고 
' 

리접'平자를 한 것으로 일러지 있으며,36) 또

패3국을 거치더라도 단순히 
'

서)싱·으로만' 기업C紙.J.公히5 혹은 
[

皮也公司5)을 실립해

중국에 
' 

긴'접' 투자하였고, 극소수의 기업만이 실제로 헤외의 자회사를 통해 싣짇적인

'

VI·조]'투자吾 한 것으로 펑가피고 있다.373 이 과정에서 芬콩은 平자 중개지로서 매우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4) 
'/A, 

위의 d, p50.

35) 1003닌 2 에-L 4 데륙지구에서의 y.자, 기숩%:]러 히가방1'Il>올 제정하이 잎·의 {관리방빕%을 체·했
Al , 같은 呵 12 1에는 < 데1(지<p·에서의 平자, 기숩71릭 신청 및 심사작입 요 점%과 ( 대륙지구에서의
y자, 기술헙릭 항복 심사윈칙)各 제정 곱노하여 위의 4허가방11])을 보왼.하였데(김시중, 앞의 체,
p.20 ; It:央, y의 d, p,01 ),

36) 잎'의 4표 2%에서 보旻이 ·정식y-旦 데만 짐 부의 허가를 반은 중국平지. 긴수는 중기.측이 파악하고
있는 平지·7)수의 익: 3분의 l 징도에 지니.지 않는다.

37) 
'%:-W, 

위의 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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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대만의 중국투자기업들에게 귀중한 
1 

정보

경험의 제공자'와 
' 

각종 사업서비스(운송, 무역, 금융, 컨설팅 등)의 제공자'로서의 기능

도 함께 수행하였다.38)

세째, 투자규모와 업종에 있어 대만의 중국투자 형태는 초기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소

규모 노 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반과 경험을 축적한 후 대.중형기업 위주의

비교적 비교적 규모가 큰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1980년대에서

1990대 초까지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섬유, 의류, 신발, 플라스틱제품, 전기.전자부품

및 조립, 금속제품, 음·식료품 및 잡제품(우산, 가방, 완구, 운동용품 등) 등의 분야에 집

중되어 있었다. 이들 분야는 기본적으로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이거나 업종 자체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지만 구체적인 투자사업은 노 동집약적 공정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었

다,39) 산업의 위치상으로는 원재료·부품을 단순 가공 혹은 조립하는 T跡산엄에 속하는

것이었다. 또 대부분 1970-80년대 대만의 수출 주력업종에 속한 凍으로서, 중국의 값싼

노 동력을 활용해 생산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젓이었다.

그 런데 이들 부문의 移轉 투자는 1994년 무렵에 대체로 완료되고, f990년대 중반부터

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투자의 중점이 이동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D 중국투자 대

만의 T辭기업에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中.上跡산업의 투자(석유화학, 화섬원료, 플라

스틱. 급속, 기계 등), 借 수출이 목적이 아닌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 平자(대규모 음.식

료품, 가구, 가정용 전자.전기제품, 컴퓨터, 오토바이 등), 卷 신홍 정보통신산업의 저기

술부문의 투자(가장 단순한 마우스, 키보드, 전선 둥으로부터 점차 주기판, 모 니터, 저

급 반도체 등 보다 고 부가가치제품으로 발전), 卽 기초산업 건설 투자(전력, 교 통운수,

시멘트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2차산업 이외에도 대만기업은 卷 3차산업인 서비스

산업(호텔.레스토랑, 오락.레저산업, 부동산개발업, 대규모 통업. 항운, 금융, 무역업
I

등)과 卷 1차산업인 농업(농업, 목축업, 수산업, 종식업, 양식업 둥) 부문으로도 적극 투

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40)

m

w

38) 질시중, 위의 책, p.49.

33) 김시중, 앞의 책, p.41.

40) 陳文鴻, 米文課(1995. 12), 앞의 귿, ppg90-91 ; 劉雪琴, 앞의 글, p,49 ; 盛健, 王建民, 앞의 晋, p.4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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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만기업 骨혁·투자의 초기 형 는 兩岸관게의 특수성으로 인한 위험최피를 위

해 단순위딕·가공,조립의 Is-식으5L부터 출)p-하였다, 그러다가 데만정부의 허용하에 실질

적인 직$두자가 시작$71는 1987-89넌 무71에는 위호]부담의 분산을 위해 중g-기%과 공

동겅영하는 호]-자기업의 힝네로 니-이-갔다, 이 기간合 통해 대만기업은 중핵-네 사업촨겅

에 데힌· 정보 파악 및 초기平자의 성2낭적 겅 :']음 축적하였다. CI리히-여 19909대에 들

이서는 양-인·vI·계의 71진적 개신 2의 요 )도 있어 호1·작피-트너외-의 이해관게 대립 최피

외- 경엉 자 71의 - 대를 목표로 100% 단독투자기엄을 선호하는 7향으로 빈하있다.41)

최9(l%0또1대 중IPl· 이후)에·F< 중국측 s-자파2너의 도움이 절데허으로 필요한 중국 내

수시장 총1을 목적으로 한 데헝平·자가 중가%에 따라 다시 함자기업 헝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디·.42)

다섯 , 대만기71 중 (투자의 SC 하니-의 특징으로 이른바 
' 

집단적 투지·'에 7목할 필

요가 있다. 이는 동종입종 혹은 관련71骨의 다수 기업이 특정지역에 공동으로 %]단平자

하는 헌싱-을 가리킨디·. 이 깅7 대만기71骨은 비교적 h]은 토지를 공동 워대하여 인프

리- 게발 및 공단과 공징국1설 등 종'fl·적인 개발읍 통하여 
' 

네뱐기업 平자구'를 형성하고

부동산 개발사엽을 동시 추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43)

m

41 ) 에<1데, 데만 중회.깅제 l/SA의 165개 투자기3]에 데한 설문조사에 따르민 19卽넌 이전의 투자헝켜

은 위탁기·공,조림 1< 'f]'지·기71, 
<1백-V·지·기E]이 각각 30%, 님'짓으見 비슷한 비중블 차지循으나, 1991

년에는 VI·<투자·기7]이 65,6%, 힘'지·기입이 25%, 기타 힝 1이 IO% 삐만으로 1뵤촤한 깃으旦 니·티·났다.

0]시중, VI-의 Ali, pp.47-48)

42) 이 중에는 1 9의싱젼-M만 
'71-자기입의 

헝테普 빌리고 Al제직으로는 독자겅영 방격을 취하는 
' 

假合資,

眞.獨資' 겨엽도 ·

'

f%· 니-다니-고 있다·(陳1U1球, 
"

臺商/E大陸7]投'資-與總(暈체)R$N/(," P 貿易遍51:l]A, 제]741

기, 1997념1 5 i h)호, 11.8).

4'3) 대만기%> 집단적 J.지-는 븍히 내만과 인 l'한 복 )성에 Y]중적ALL 이Y이지고 있니., 대표직인 에
보-('[- 1鉅111 겅제특·:Il-기 

-:
한i'-원의 1111-·S- 반이- 1989%J 5월에 섬치한 帝林1也濕(깅꽁업 중심)와 海滄1.

(중최·%'공위 중심) Sd· · k( 수 V디-. /].W에 7강'심-겨'</·와 징'깅'(양자긴·)삼각주 지역에서도 내만기업의

f]%0-E·지·가 이-'il이兎니. 이러한 1싱-온 이들 3이 지빙‥정);L 차원에서 
' 

데만기% 트.자/'볼 설x

대민'거입의 V지· 대해 제겪'먼(커'A· 지빙'세의 먼21> 1괸 ](조세의 성겨-t 깆'Ic· Y지시.-B(의 t-l·
· V) 내 W 기니 4정상의 - Y-대A치C[..지.히- - R]y의 희·대, 내수)pl·매 비·皇 의 즘데 및 기디. 유리한
a%징·리 지7. -V)설- 세공인'.P-V.씨 이-g/.이길다(김시-A'-, 31'의 겨, ])p.a, :37).



189

4.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

본 절에서는 1990년대 들어(특히 한.중 국교수펼이 이루어지는 1992년 이후) 급속하

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을 고 찰하겠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현재

적극적언 개혁·개방을 통해 급속한 시장경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치적으

로는 여전히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정부보다 당이 우위에 있으며, 당.정 관료의 권한이 강하다. 또 행정절차가 복

잡하고 비효율적역며 법적 규정보다 개인간의 인적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또 일부 연

해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고, 시장경제적 상거래 관계가 완전히 정

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노 동자들도 오랫동안 사회주의적 노 동관행에 익숙하여 언센

티브 저]도 등 자본주의적 노 무관리 방식이 잘 통하지 않고 노 동강도의 강화에 큰 저항

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엽환경 속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다수는 법제

도의 자의적 적용과 노 동자들과의 갈등 등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

나 일부 기업은 중국의 현지사정을 잘 이해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들과의 원만한

인관관계 형성 및 효율적인 노 무관리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금후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시에도 중국투자시 겪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점들(정

부보다 당우위, 만연된 관료주의, 범규정보다 인적 관계의 중시,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

주의적 노 동관행 등)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기업 중국투

자의 실패와 성공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금후 한국기업의 효율적인 북

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내려 한다.

. 1 투자의 추이와 현황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대체로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

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투자 건수와 금액도 극

히 미미하였고, 平자형태도 제3국 법인을 통해 진출하는 간접투자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비공식 교 류가 늘어나먼서 투자 건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투자형태도 점차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역시 한.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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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수럽이 이루어지는 1992넌 이후라고 할 수 있다, 4표 3%에서 보듯이 19龍년부터 1991

닌까지 4닌간의 중국투.자 누게는 허가기준으로 164긴에 1억 5,240만 달러에 붙과兎으

니., 1992년 한 해에만 269긴.에 2 익 2 , 190만 달러로 g종하였다. 이러한 중국투자의 급증

추세는 중국의 개빙' 확대와 제호宅-이 지속되는 1993넌에서 1996넌 사이에도 게속 이

어졌다. 71리하이 1996넌 말 힌제 데중국 직접투자 V게논 허가 기준으로 3,878긴에 46

% 1,900만 달러라는 거데 7·d&'L에 이르致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993넌부터 한

국의 전체 해외平자 총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fl], 투자총액 서도 25% 이상

을 차지하여, 이 중국은 미국各 제치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데싱·국으로 띠올

致다,

4표 3% 한국기%의 대중국 34투자 추이 (단위 : 긴, 백만 달러)

지·료 : 힌·5(은헹, l['

해외平자 헌지법인 헌룅·%,, IA이"중국경 및 한.중 경 고(류 통

계," 
「

대외겅제힌안 브리핑,, 대외진제정책언구원, 1997. 9, p.31애서 제인용).

이처럽 1990년 들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지·기· if증한 것은 국내적으로 임금 상숭

괴. 지가 상승, 원촤의 펑가짐상 A-로 한3f제품의 가걱경젱럭이 약화되었고, 민주화

파정에서 분骨한 노 사분-o-에 따谷 )g신-여긴 악최.로 산71구조의 조정이 필요假기 때문

이다- 이 파정에서 3'13겅쟁력이 익4된 L·동%f약리 겅공두] 부문(섬유, 의복. 신曾, 기.

죽 등)의 업종이 -計속히 '헤외로 
이 

·1하였다. 
히 平자이조1이 유리하고 한국과 지리적

으로 가까운 중국으로의 이 
·1이 

L.J-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힘·께 최근에는 중<·f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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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와 경제체제개혁의 심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었고, 향후 중국경제의

잠재력을 고 려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44)

한국기업 대중국 투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투자 초기인 1989년까지는 광동성, 복

건성과 북경시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

자가 감소한 반면 산동성, 천진시, 북경시, 하북성 등 발해만 지역과 요 령성, 길림성, 혹

룡강성 등 동북3성 지역에의 투자가 骨증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말 현재 투자 누계액

(허가기준)은 발해만 지역이 전체의 52.7%, 동북3성 지역이 22.1%로서 전체의 74,8%가

이들 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등 화중지역이 전체의

17.8%릇 차지하고, 중국의 5개 경제특구가 위치해 있는 광동성, 복건성, 해남성 등 화남

지역은 전체의 4.3%, 기타 내륙지역은 3.2%에 불과하다.45)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6년 말

헌재 제조업 부문에의 투자는 허가기준으로 건수의 86.6%인 3,063건, 금액의 80.f%인

33 억 3,537만 달러에 이르렀고, 싣행기준으로도 건수의 86.8%인 2
,
495건, 금액의 83.9%

인 22 억 i348만 달러에 이르렀다.46)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의복, 음식旦품, 신발, 가죽

둥 노 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80년

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의 임금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노 동집약적 제

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저임노동력과 값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데거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노 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 분야 투자의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1991년

에는 74,5%였는데 1995년에는 633%로 감소하였다. 반면 석유화학, 기계.장비 둥 중화

학공업 부문의 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25.5%에서 36.7%로 증가하였다, 그밖에 무역업,

수산업. 운송.보관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들 비제조업 투자의 비중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7]

또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994년까지 허가기준이나 실

44 ) 이학규, 7 해외시장에서의 한.중 경쟁관계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1996, prn65.

45) 박정식, 
[' 대중국 투자진출 가이드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g, 제일금 연구원, 1997.7

, p.7.

46) 
"

중국겅제 및 한-중 경제교류 통게5" 
「

대외경제현안 브리핑,, 대외겅제정책연구원, 1937. 9
, p.32.

47 ) 전재욱, r
중-국의 공업화전략과 외국인 직접平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12,

pp.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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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준 모E /- 핑균 100만 딜괴 미만의 소v-/<l- 투자가 중심을 이 었다. 1995년에 들이서

이· 평R 투지-5i·J]-!m가 100만 달러를 님이섰고 196넌에는 히기·기준으로 179만 뎔'러. 실헹

기준으旦 1 17만 曾러骨 기록榮다. 아리까지도 소hi-모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었지만 Y

차 대형투자도 종가하고 있음을 안 수 있디·. 최H에 이처7] - 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초/·까지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 동집약적 업骨에의 소3i-모 투지·에서 대기업음

중심으로한 자동치-, 1자, 칠경-, 시멘트, d설 등 주요산업에의 대그모 平자로 중국투자

의 중조 이 이동하고. 있기 떼분인 것드-로 骨이된다.48)

이히. 4,2-4.4힝·에서는 한국의 -%국투지·기업 중 및 개의 투자성공 기업과 실 기업의

시패骨-s- 차례로 실'펴보고, 투자성공과 실패骨 초 한 요인들을 종힙·직으로 분석해 보

기로 한디..

4.2 투자성공 기업의 사례

중<·f에 투자하고 있는 수7'/. 한<·(기업들 중에서 우신 투자싱공 사레로 거론되고 있

는 項 개 기업의 징%]을 고 찰혜 보자,

1) (주)엉창익-기49)

피아노 산업은 내표적인 1‥v%1익%키 J]종으로, 1開0년대 중1신 이추 s (내에서의 3걱

힌· 임5:P상숭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가긱징젱릭 우·지가 어리워兎다, 이를 니.개하기

위'해 영창악기는 ) &]산 지·兮촤의 추진괴 해외 셍]신·기점 커·보라는 두 가지 빙·식으로 場·

로吾 찾기로( 했다. 이외- 힘·께 피아노의 최대 수출시징'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가구당 꾀

아노 될--H·율이 At촤싱'테 접2A 가고 있이 세로운 해외시장의 개척도 중요한 파제

로 제기되었다. 그 리하이 핵-내>장의 과감한 자동화 l-U 도입과 힐-께 중국투자를

걸정榮디-.

0[) 사 
- 1조사외. >장E]지 선정 / 잉칭·익-기는 198 년부터 1990닌까지 중1·:- 전역을 수십

m m m m m

4S) 전제-W, 위의 첵, p. 1 18.

49) 님-싱'은, 
"

중국)/지·사레 단게쟉 )(-자로 중국회·의 71 긴이이'.," ['지역깅제」, 대외경제정책인구원 지역
·정보)V터, lAd노1 9월호, PP,lOO-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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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오가며 면밀한 현장답사를 거듭한 끝에 
' 

중국투자 4단계 계획5을 실행했다. 우선

공장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원부자재 확보가 용이하고 고 용인원이 풍부해야 하며 전력

둥 에너지 사정이 좋아야 함은 물론 한국 공장이 있는 인천과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는

젓이 그 조건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제품의 상담 부분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해약 하므로 대규모 경제권의 중심이면서 유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했다. 1989년에는 동북3성의 요충지인 심양에서 가까운 營[1에 피아노공장을 세우는 안

을 검토한 적도 있었으나 운송에 애로가 있음을 발견했다. 결국 대련, 북경, 천진, 연대,

위해, 청도, 상해로 이어지는 황해연안의 평야지대에 7천여만 명의 구매력을 가진 경제

인구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인천과 가깝고 수도 북경의 관문연 항구도시

天律이 최적지라는 관단을 내렸다-

借 현지공장의 설립 / 1991년 들어 영창은 1단계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투자액 130만

달러의 피아노 프레임공장을 세웠다. 영창이 60%, 중국이 30%, 일본이 10%의 합자지분

을 가진 3국 합자공장이였다. 그 후 증자를 거듭해 1994년 6월에는 자본액이 753만 닿

러로 증가했으며, 지분도 영창이 蜀%를 넘게 되었다.

영창은 1990년대 들어 피아노 섕산 연 14만대로 일본 야하마를 누르고 세계 최대의

피아노 생산 메이커가 됐다. 그 동안 체계적인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에 노력한 결과 기업

경영이 안정되兎고, 이에 중국투자에 박차를 가하기로 兎다. 4단계 투자계획을 수정하

여 마지막 단계인 완제품 생산공장을 앞당겨 세우기로 한 것이다, 1994년 3월 프레임공

장에서 20여km 떨어진 천진공항 근처의 3만5천평 대지에 총투자규모 2 ,
800만 달러, 연

산 5만 4친대의 피아노 생산능력을 갖춘 피아노 완제품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당시의

합자지분은 영창이 85%, 중국측이 155였으나, 1994년 여름 증자를 단행하여 총투자규

모가 3,920만 달러로 커兎으며, 지분도 영창이 90%롤 넘게 되었다.

卷 노 무관리 방안 / 영창도 프레임공장 가동 초기에 중국 노 동자들의 무사안일한 작

업태도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책암감과 의무감이 희박하며

지각.조퇴가 속출했다, 규율과 잘서를 확럽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기일내에 작업진도

를 맞추도록 훈련된 한국측 파견자들은 한국인 특유의 금한 성격까지 가미되어 그 들은

다그치기 시작했으나 그럴수록 부작용만 생겨났다. 유달리 자존심이 강한 중국인들이

었기에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부럼을 당한다는 느 낌을 갖게 하는 것은 그 들의 아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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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은 조1드리는 ·깃꽈 미-찬가지있디·.

이애 노 무괸.리의 헥심을 한국측 직원들이 민지 그들의 사고방식, 습관을 이혜하고 한

3-인의 부지런함, 책7]감, 오1%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骨으로써 51 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오도록 T-도하는 데 두기로 兎다. 그래서 아%미-다 사장 이하 모든 간부사원이 일찍부

터 정1그에 니.외. 둘H히.는 중5;·인 노 동자吾 게 인사하고, 작업종료 1種이 웁리먼 작업도

구를 정리 정돈하는 등 모1%을 괸-이니·갔디-. 그리고 조회와 종레를 실시힘·으로써 질도았

는 시작과 끝을 보여 주었다. 한 1으로는 혠지 근로자 중 부지런하고 열십히 일하는 사

71을 선발하이 중d· 간부로 삼아 한국인 :란리자외- 중국인 노 동자 사이의 의사조정 억

할을 믿·게 하였다. 0리고 인친의 본사공장에 중국인 기合인수 들을 테리와 4차에 걷

친 기술연수 교-h-A 시켰다- 73수를 마치변 중국의 
'

天律英탄'에 돌아가 %산헌7의 리

더로, 한국인 관리자외- 중국인 3로자외-의 의사조정·자로서의 역省·을 민'기고 있다. 이들

에 대해서는 인수기긴· 중 기술습b은 묻론 )W신·괴-징의 메카니즙을 터득하고 
' 

영창'의

장인정신을 익히 - 록 하고 있다.

1 합자 파트너의 효과적 
'l-펭- 

/ 또 처읍 투자시 100% 단독투자를 할 짓이냐. 중국기

업과의 겨·지.기업 헝 를 취호1' 것이니·, 아니면 제i국을 개오]시켜 미수교 상테에서 오는

위힘부님·을 줄일 깃이냐를 선택해야 假다. 수고( 이 
-1인 

1991 년에 실립된 피아노 프레임

공장은 영칭-과 중 
'

·f, 일본 3국의 합자기업 힝테로 했51, 수교 이후인 1994넌에 실립한

피아노 완제풉공장은 한,중간의 양지· 합지·기 ] 힝1A]를 선댁蠻다, 합자지분은 엉칭-측이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깅잉11%1을 장악慷고, 중V·r측 합자 파트너를 질· 촬싱-함으로씨

관칭7]무를 원촬하게 수헹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인허가, 통관질차 동에 관한 법규외- 관

습을 한국측보디- 질· 알고 있있디·. 또 호]지시·정에 러'아 한국측이 싯불리 직접 나서먼 뜻

하·지 S·-.요 애로 ];L딧 칠 A·< 있는 t제를 피헤4' 수 있었디·. 또 1994넌 3월에 기공식을

가진 
t 

친진영창·' 피아노공장의 건신은 대부분의 Y].설 관게자듣이 1995년 5윌이 되어야

준공 가능합 것이리-고 보았다. 그 리니- 잉창· 측에서는 [W4닌내 준공, 1勢5년鳥 셍산 시

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합자파트너로 하여57 중<·t 최고의 건설최사가 ]-어하는 입힐

合 통해 인내에 l-공시킬 i 있는 희서룰 제출旦록 의뢰健다. 그 릴과 1친밍이 하루

8시간씩 3교 대로 1-여하는 71해))合의 방치으로 공사를 진-<하어 복IL내로 1994닌에

공장 /선-S- 운1-료한 수 있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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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세원50)

(주)세원은 1979년에 설립된 종업원 35060명 규모의 대규모 신발 제조.수출업체이다.

그런r-l]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임금 상승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제품에 비해 가

격경쟁력이 15-20%까지 뒤지게 되자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89년부터 조심스럽게 중국투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1992년에는 중국으로부터 반제품 임가공 도입을 시작하면서

중국진출의 길을 열었다.

T 공장 입지의 선정 / 중국에의 직접투자를 위한 사전 계획수럼 및 적정 투자지역

선정을 위한 조사는 199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선 상해, 대련, 청

도 등 한국과 가까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育島에는 한국기업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데다 한국과 지리 으로 가깝고 기후조건도 좋은 것

으로 판단되어 잠정적으로 청도를 투자대상지로 결정하였다. 그 후 5회에 걸쳐 청도를

방문해 보다 상세한 투자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청도국제상회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노 동력. 전력, 교 통, 통신, 공업용수 등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조건들도

적접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청도시 행정구역 내의 교 주시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하

였다. 신발업종은 노 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비교적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한국기업

이 몰려있는 중심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입지시키는 것이 좋戚다는 의도 아래 그

렇게 결정하였다. 또 교주시는 청도시의 5개 위성도시 중에서도 사람들이 온순, 근면하

고
, 교 통의 요지로서 원부자재 조달 및 제품 선적에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倦 계약 체결과 기업 섣립 /
t 우선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기

존 진출업체들을 방문하여 그간 발생했던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세밀하게 게약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협의를 거쳐 교 주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소속 교 주시 수출입공사와 토지 30
,
600m2, 건물 9>270m2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체결시에는 계약의 유효성 입증을 위해 공증을 받았으

며. 임대토지에 대한 임대절차와 소유자 확인 절차도 거振다. 임대한 건물을 1993년 7

월부터 10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수해 공장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세원은 중국내 투자

50) (주)세원, 
(q

(주)세원 중국투자 사례-여건 파악후 진출이 투자성공 가능y" 
(
pusan Chan%ber」l, 부산상공

최의소, 2994년 10월호, p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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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 수힝1에 있이서 칭-도31- 상'최의 7)폭리인 심J(지毛合 반이- 비고t직 習1·各 시긴· 네에

힌지빔인읍 설8]헐>- 수 있있디·, 최초 최사섶보}시 자권<금< 400만 달러, 총투자엑은 495

만 단러있디·. 자-l 3]ff 기게실11]외. v·-C 헌물로도 舍지·기· 기·능히·니- 세원은 전액 힌

로 춥자하고 기게 Y'-은 한-:q[으로·l,L티 A-V히-였디-.

세원y, 중국에 <1骨히·기 ·71에 l Id{1 미리 입기·공 셍신·방*9을 추진헤 y,L았고, 동업종

의 대11]/계 고L장) 씨-M종의 힌괴f 공장'-S- IS')5히·어 공징·의 법/잉실내를 먼밀히 곤뇨

玆디·, C I- 리고 진會지익 정9-<L기:(rI·괴·의 A)·계기- 무잇보니-도 중-k하디·는 깃을 알계 되어 좋

은 . 1싱·올 남기는 데 T%힘·으로써 최시·소며] 후 특인.히 외국기업으로서의 어리웁을 느

끼지 M·'았디·. 한V:l A ]
id'히 중요한 J'CA기· 이·니삔 

'헌지애서 
곱바로 의사긴정- 히2

y']-으로씨 V모2하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처'힐· 수 있게 히-었디·,

C-0 종입원 체벙국- ]It-h-훈71 / 1엄원온 j(-)9i닌 10우1말부터 모리하여 익2 1개월긴 정신

51LH- 및 헌장 셍산기·% j/- 을 신시히.었디.. 12월부더는 정싱-적인 공장가동에 돌입하어

칫 선적- 히-게 되었디·. 초기 헌·지Ri]원合 대상PIt 힌· 기술2- 시에는 정획·힌. 기술지

도와 시121이 핀요하며, 정신11<-h 및 작7:l Vrn - 에 내한 교 도 매우 중요히.다. 또 되

도 록이]$ Ad 기간-읜 <J게 잡는 것이 좋다. i기에 한국 ·l<사로J(터의 파긴인원은 총10

I S(총겅리 l %M, 판리직윈 219, 셍산기술자 41:M, 공무남당자 3 밍)이었으미, 재봉 6개 라인

에 헌지 (719수는 6001$이있디-, 1卯4년 5윌 현제에t 제-M- 14개 라인 종71원은

l,i()01'9으로 b'-었으미, 한-2·: 본사/i<J/터의 피.견인우1수도 14명으로 둘었다. /Jw러니. 장기

키으 는 본사旦무티의 피.견인우1수를 줄이고 헌지인에 의한 공장 운잉-위 염두에 7-고

있0. l[p4년 8 } 헌제 침 17반족의 신반 /1피를 AW신·해 한히 IL시-에 수출히.]1 있디-.

수출액F 월 70만9'러 수준이디·. 셍산에 요한 자제는 본사에서 수웝하고 있다. J >L산-

%. 간 - , 항에 2인이 소로-1 미, 기씨- 통곤1. V에 3임, 힙-처서 5일이111 ·자제 입고가 가능

하다.

헌지 종우]우1의 제- - 은 지역 <·3ef을 통히.는 깃이 원히이니- 다수 최사들처럽 독자

키으로 모·7]히·있니-. 세 1은 질좋-(1 V 동릭- 라보하기 위해 3차레의 번접을 싣시坤서

입시시키는 등 끼.디.로운 S]시.%])치.暑. 거치고 i-]시.주 는 정신51< 껼 신무 기술11't육을

y별히 A/시히-있디-. 또 3J금페. -]·!.리후)I - 직 들의 복지증진에도 지속적인 누

력을 기-S-31-e-로써 최사외- 직YI<],-에 일체김-이 조성피있디.. C-q하어 셍산 시작시주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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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50% 이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도 현지공장의 생산성은 조업 개

시 9개월째인 1994년 8월 헌재 한국 본사의 60% 정도이고, 연말까지 한국 본사의 75%

수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였다.

卷 금후 전망과 계획 / 위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품질, 수익성

측면에서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영실적이나 경험으로부

터 보아 완제품 생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2만평 규모의 대지를 장기임대

하여, 건평 1만평 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대규모 투자를 새로 시작하였다. 신규공

장 규모는 제화 6개 라인, 월 30만족의 신발을 생산 수출할 수 있으나 초기단계에서는

4개 라인 월 25만족의 신발을 생산 수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장이 안정 단계에 들어

서면 중국 내수시장 판매도 신중히 추전할 생각으로 있다. 1995년 1월 신축공장이 완성

되면 연간 수출액은 950만 달러 정도가 가능하며, 총 종업원수도 4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주)J,S.COBP.51)

(주)J.s.CORP.(사장 홍재성)은 여성용 정장 패선백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 한국에서

는 1985년에 창업했다. 1994년 현재 한국본사의 직원은 70명이고, 매출액은 연 70-80힌1

원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제품판매는 수출이 60%, 내수가 40% 정도이다. 국내의 인건

비 상승으로 1988년 무렵부터 약화현상을 보이던 수출경쟁력이 1991년, 92년 무렵에는

더욱 하락하여 미국과 유럽지역의 바이어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내생산으

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수출경쟁력의 하락에 따라 1990년부터 대중국 임가공무역을 시작하였다. 바이어로부

터 받은 마스터 L /C를 근거로 훙콩업체를 경유해 광동성 심쳔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임가骨하여 수출했다. 그러나 바이어가 요구하는 섬세한 부분까지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공장이 있어야 되或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머, 이것이

해외투자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투자대상 국가 및 지역 선정 / 투자대상 국가로 베트남, 인도내시아. 필리핀 둥을

I

51) 훙재성, 
" 

나는 이렇게 중국에 투자했다1" 
r
북방통상정보1, 1994년 11월호,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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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출장다니 서 조사兎으나 최종리)로는 중<·r으로 결정兎다. 중국各 신 하게

핀 이유는 사업 지익으로시 서合, 동깅, 북깅 중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을 구상하였고,

T 웃1부자재 조달 문제외. T
)%신·비- 

-

, 호1지 마케삥 동을 고 1한 젓이다. 중국 내에서도

사진에 중국 각 지의의 특성을 먼1/J히 조사 고 려하어 최적 투지·지억으로 Al%을 선덱

兎디.. 이는 장래에 중국 내수시장을 71두에 두고 네린 철정이었다. 중3f투지·시 동종업

게의 일본기엄 및 구미지익 비.이어들의 중국투자 동힝·도 고리하였고, 복건성은 대만기

71들이 일찍부터 진출히.여 친인척을 비-팅·으로 선조]하고 9)어 피했다.

助 투자 괴-정 / 중챠투지- 구상시기%L터 헌지에 W징·을 실립하어 제품을 셍산하기叫지

다음의 디-섯 단계를 겨쳤다.

제1단게(기초조사) : 이는 중-][平지.률 구상하딘 VI'게로, 1290년부터 심친의 기업파 임

기-W 무익을 하딘 시기에 중<·(에 관한 기초자료외. 기본지리을 습득하였다. 헤외투자의

겅려이 WA으므로 2:·;·내의 f<·It자 지윈기관을 이용하어 중국 출장 전에 충분한 자료

를 가지고 공부를 兎다, 힌지에 가서 보번 VI·)(에서 -%부한 것만骨 짚이 보이기 1제문이

다. 또 중국과 /9-계되는 사 ]·各 가헙·적 씰2이 만니-서 C] 내용을 서브 노트로 징리하었

다.

제2난개(헌지조사) : 1921 닌에서 93넌 초까지 굉-W성, 싱·해. 요렁성, 북경지익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며 한)지조사를 통해 최직 平지·지억을 骨씨兎다. 92닌에는 중소기입진홍

공단, 93년에는 중1기업은헹에시 실시한 종5;'투지· 조사단에 침-이하여 개1健지으로 출

장가서{즐 언기 힘든 여러 깅 1을 71었다. -
'

y공기핀·에서 주관한 조사단에 참이함으로써

얻는 또 하나의 이점은 중국 유+l·기1+l·을 빙-문하어 케임자급 지위에 있는 사람과 직

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수 있있다는 깃이다. 이는 그 후의 투자싣헹 1단게에서

멈'은 도 各-S- 주있디·. 또 혠지피-긴 한<·l T-관기관의 답당자 1깆 :지진출 한국7]제의 경엉

자들을 만났딘 것도 대)J-히 T- -
'剋디-. 

헌지조사 과징에시는 이미 진출한 동종엄계의 실

네를 파악하는 데도 힘씰디-. s<, 괸·광도 중요한 조사쵤·동의 하나로 여기지 데, 그 지역

의 억시·, 지의키 성, )%唱·잉·시, 싱-거래 험대 7을 이해히·L데 많은 V-6-이 되있d,

최종적으로 투지·지익- 길정하기 위해 후J;L지를 2-3 지익으로 압축하고 집중>으로

인31-하였1J. 중1·< 네수시징- 진骨에도 관십이 있으11-<r 중1·f의 수도인 북겅으로 길징하

였고, 북깅 네에서V 57<외지역JiL다 시징-이 기·까운 도시지억으로 절정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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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합자 파트너 선정) : 투자형태는 독자기엽보다 실패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내수시장 진출시의 도 움도 고려하여 합자기업의 형태를 선택했다. 이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현지파트너의 물색이다. 좋은 파트너의 선정은 중국투자의 성패

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파트너 물색을 위해 중국국제무역촉진회를 방

문하여 동종업계의 리스트를 입수하고, 
'현지 

백화점, 판매처 등을 찾아다니면서 관련제

품 생산업체를 체크하였다. 파트너 물색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곳은 대한무역

투자진홍공사(K0TRA) 북경무역관이었다. 무역관을 통해서 해당 관심업체들을 만나 본

후 최종적으로 파트너를 선택하였다.

투자규모는 소액투자로 총액 20만 달러에 지분은 한국측이 60%
, 중국측이 40%로 했

다. 한국측 투자금액은 12 만 달러로 이중 10만 달러는 홍콩온행을 통해 리보금리로 조

달했다. 해외투자시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는 과잉의욕을 갖기보다 본사의 투자여력을

냉정히 점검하여 총 투자여력의 5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단계(투자상담) : 중국측 파트너와의 본격적 투자상담은 1993 년 4 월에 시작되었다,

상담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진출한 동종업체의 투자관련 서류를 입수, 검토.보완하여

사전에 자체초안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5개월 정도 투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협

상에 대한 사전준비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최소한 2-3개의

대안을 마런하여 투자에 임해야 한다. 상호 협상대표를 선정하고, 협상 진행시 최고경

영자는 제2선에 대기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시만 대표로 나서는 전략을 취하였다.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하고 협상을 시작해 의향서 교 환과 계약서(합동서) 체결까지 3차의 회담

을 거쳤는데, 총 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제5단계(平자비준 및 공장개셜) /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투자비준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았다, 공장개설을 위해 쌍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예

산, 인원, 운영을 담당했으며, 한국측에서는 추후 총경리 직책을 맡을 임원이 간여했다.

공장개설 준비과정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1993년 11월에 투자자본을 납입하고 12

월에 생산기자재를 공금했다. 한국 본사에서 기계를 구매하여 120일 D/A형태로 중국

현지법인에 투자했다. 1994년 l-2월에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수 있었다. 투자상담을 시작한 지 1년만이玆다.

卽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 중국 현지법인에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은 4 명으로 총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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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전무)-진영 춘기임, J
)
L총경리-As신·J)l-징·, 판리차징·, 자제과징· 등이다, 중국측 핀

리직윈은 - ) iL총겅리, 경리(최 남9', 조선족 여지·), 무역WJ( 남당자 등 i밍이고, 셍산히

종업읒1은 150밍이다. 한<(·에서 파견한 지원은 힌지에서 3L입한 아파트에서 셍촬하머.

이들 4띵에게 지]ii·되는 합여와 부대비용이 
'-]지 /W산직 종업원 1501꿩에게 지骨되는 d

어총액과 동원한 수준이다. 제보/의 품심은 상딩·히 잉1호하다고 판단되며, 품질관리에 노

력 1으로써 셍]산개시 3 월 이%-JiLlL]는 한국내 셍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셍신성은 한<·t의 70% 정도 쿠T준이디·. A%신·몰량의 70%는 수출하고 30%는 호1지 백최자]

에 매장을 개설해 $l·매하]1 있다.

투지.괴.징에서 절실히 )‥꼬1 7]은 사전애 한-L·1페서 중국 71문인럭을 잉·성해 두이야 한

다는 1)이다. 통익을 위해 대반에 %쓰/한 강 1이 있는 외부 직윈을 응급 고- 慷다기· 매

-( 어려운 싱·쵱-을 김기도 兎디·. 
'힌지에 

파견힐- 직오IE 최소한 2년 정V의 본사 근무경

러자가 좋다고 본다. 중국측 간부 또한 자본주의에 내한 H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힝

시- V-시하4,< 습성으로 인해 입)i'-치리가 비효-8-적이었다.

해외누자기업의 지-외- 적자리 길'립긷은 공장의 인·졍적인 언중 가동상데 려·보 피부

에 달려있다. 대개 3개월 정도의 비수기가 AI기는데, 이 기긴·에 데비해서 한국내 내수

시장 의보가 필1)-히·다고 P-디·. ]'·11 호]지平지·기7]의 겅영 과징에서 에상치 못한 문제점들

이 )왈·A%하여 곤A-(A 치르는 격. 가 %R'다. 이에 대비해 한3;상최에 가입하여 ·1지 경영

자 상호간에 1 1접한 정)i]교'(환을 하머 한함' 유권·기괸의 도옴을 빌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호1제·는 소액누자의 v·자기우1 힝내이지만, i%5년 이후에는 1설도의 -%자기업을 설립

하여 힌제의 호1·자최사는 게일사 힝내로 운영힘· 계피이다.

4) I-1봉제 안구 주석시시12)

이 회사는 봉제7FIt-를 셍나1· 수&하는 중소기%이다. 힌..중 수교 이전인 1991년 12월

에 1卽% >씨-기업으로 25만 VI-리를 y.자하있고, 1994년에는 30만 달리의 증자 허가를

먼'았'다. 한국측 피·긴인원< 419(이중 3멍P 기술지도 닙-당)이고, 중국 
'헌지공장의 

종입

윈< 조 신족 긴·부를 포71-하어 420띵이니.. A·1자 는 100% 한국에서 IR]히.고, 포징-- -

52 ) 산71인구원 %.경지%,l, 
" 

이)· 중d-.기t>]의 대骨)/자 성공시 ,

'5 F 한중경제징뵤」, 대한IV)<·l 주중(
1卽4년 므1호., pp. 46-52.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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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실만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1993년의 수출실적은 250만 달러였는데, 주로

일본과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하옜다. 한국으로의 역수출은 20-30만 달러 정도였다.

1994년 초 현재 종업원 평균임금은 400元 정도로 간식비, 저녁식사비, 복지후생비 등을

포함하여 한국노동자 임금의 15% 정도(순수임금은 10%)이다. 반면 생산성은 한국의

70%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 회사의 투자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효과적인 노 무관리 방식에 대해 집

중적으로 소개하고, 유관부문 인사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노 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

펴보겠다

($ 노 무관리 방식 < 이 회사가 생산하는 봉제완구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다품종 소

량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종류의 최대생산량은 1만개를 넘지 않으며, 3개사의

외국 바이어가 주문하는 생산 품목수는 20어가지에 이른다. 따라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간 분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측 종업

원들은 대부분 고졸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용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노 동자

1인당 한 가지 공정만 담당하는 비능률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 종업원들은 오蠻동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진출 전에 약 7개월간의 사전 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체제의 본궤도 진입을 위한 과정에서 중국 노 동자들의 성향

이나 능력, 생활습관 및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으로 자주 마찰이 발생했고, 여

러 차례의 집단 항의가 있었다. 즉 한국측 파견자들은 한국에서 하던 생산 경영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노 동자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속도가 빠르고 노 동강

도 가 높은 것으로 언식되어 불만사항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집탄

항의도 여러 차례 발생했고 집단적인 사표제출도 있었다. 이때 20명이 일시에 퇴사하였

는데. 그 중 일부는 나중에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

최사는 노 무관리에 있어서 중국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때 이를 미봉책

으로 대응하지 않고 문제에 본질 으로 접근하여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을 정兎다. 즉 불

만의 펀지가 배달되었을 경우 이 편지 내용을 전체 사원모임에서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노 동강도가 높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중국

까지 오게 된 이유, 이 회사 제품이 일본. 멱국 등의 해외시장에서 중국내 타회사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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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등 다른 겅 국들의 제품과 이띨게 경%1하고 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힁·을

상세히 선명해 주있다. T 김XI우위 확보블 위헤 가장 필요한 요긴인 품질이나 M'기일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멍하j:t 이것이 깆'는 의미에 데해 게속 강조헤 니-갔다. 그 질파

중국 노 동자들온 경% 님이나 붐진, 납기 문제에 대헤 주1· 이해하게 된 것으로 과악되

고 있다.

이처럽 문제가 섕1길 때마다 국제깅젱과 긴·은 최사의 셍존논리로 징면돌피-趾 시도하

여 해걸을 시/L하였디·, 비%피으<L 내음힐- 깅우에는 불만의 감정이 쌓어 Ai산파정에서

의 품질불링: 능 너욱 십긱-한 문제가 1쓰)%힘-으로써 최사 경잉이 붙가능하게 된 수V 있

기 때문이다. 궁극직으로는 v·이 산이.노}·고 상호 이익을 본다는 겅잉적 사고를 바탕으로

최사骨 p,잉해이· A]'f-본직인 매긴)-M-안을 도骨해 낼 수 있다고 판단린다.

힌제 중국平자 한<·f기업들에서 51셍하고 있는 노] >L관리상의 문제7]은 부분 중국

노 동자들의 기본능력이나 셍]힐· 및 사고방식에 데한 /-A관적인 이해를 무시한 데서 발싱1

캤거나 J &I산성 증가라는 변에서만 <cB·(관리룰 시31'榮기 때문에 발T생한 것으로 보어

진다. 족 한국 1‥동자吾各 이린 상쵱-에서 이렇 하<t-데 너희骨은 에 그릴게 하느냐 하

는 식으로 대응히·v-l 그들의 l 1족지 지·존십을 긴드리게 되어 불필$-한 마骨과. 셍산 차

질을 가지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유관부분 인시·외-의 )/l·계 힝셩 필요성 > 일반적으로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답당

기구인 지- 성.시의 대외깅제%L억위7]회의 인시들은 외국드.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데헤

적극 도와주러뇨< 태27·/룰 가지고 있다. 그러니· 외마투자기업의 생]신·횔%에 관런을 가진

어타 유관부문은 외국기업이 ti-을 111기 위해 자기가 필요해서 중<·l에 온 )이 아니냐

b 식의 테도룰 가지고 있다, A 은헹, 퉁신, 진기, 수도. 위셍1 등 괸.런부서의 외국투자

기71에 데한 71 조·[/ - %‥ 리51 A.名지인 지윈체제가 l ·]곡1피어 있지 못하다.

또 괸곡'1부서 딘-딩-지-들은 분x]]가 Ip·)I해 이骨 혜걸하려 해도 yA관적으로 신괴힐·만한

공식직 약속을 헤 주지 않는니·, 격..리하어 공식 3-/-정으로 마련된 정식昏로보다는 개인적

이고 비>*9직 J 통로룰 통해 A,%를 해긴힐· 수)/·)·에 엾디.. 띠.라서 중국투자 있어서는

]/]적인 시-힝- 지키J' 첫)L -중1L-히.지민 2{
tI.린별서의 해십인 % 친밀힌. 인긴2-2

어 농는 깃이 중요하디·. 예暑 <--·이 킨테이너 처리 -V 이띤 문제에 데헤 l &1히으로는 조1

허 히·자기· 있는데뇨, -If/-하57., 님·딩·지.가 )제 비J[1다x·1가 출장을 갔다딘가 하]$J서 일



203

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협상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득이 되

는 게 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뇌물을 많이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

은 아니고 우선 인간적으로 통하도록 해야 한다.

4.3 투자실패 기업의 사례

다음에는 두 개의 투자실패 기업의 사례를 고찰하고, 많은 중국투자기업들이 공통적

으로 지적하는 노 무관리의 어려움과 번잡한 관청업무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

1) 0전자53)

0전자는 TV리모콘에 부착하는 센서 제조업체로 인력난으로 인해 생산공장을 중국으

로 이전했다. 1990년 11월 대련 경제개발구에 기업 간판을 내결고, 1992년 4월에 제품

생산을 개시兎다. 투자액은 100만 달러였다. 실제 경영은 독자로 하C-1라도 명의를 합자

로 하면 내수시장 개척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합자기업 형식을 취했다. 중국측

파트너의 투자분은 현지의 기술제공, 장래 30%의 내수시장 개척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형식을 갖추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선적하여 명실공히 전자제품

생산수출형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1996년 2월, 제품섕산 4년만에 서울 본사에서는 더

이상 사업성이 엾다는 판단하에 생산을 중단시켰다, 4 년간 중국 현지공장의 책임자로

일해 온 P총경리에 의하면 사업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0 품질불량 문제 / 우선 제품의 품질불량 문제에 부딪根다. 한국에서는 평균 3 %에

불과한 품질불량율이 1992년 생산 초기에는 90%에 이르렀고, 고 생끝에 93년에는 8%로

까지 낮추었으나 차년엔 다시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몇 가지 원인이 았였지만 인력

관리에 실괘한 것이 품질불량의 가장 졀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초기에 기술

지도를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4명의 직원의 현장지도 방법이 통일되지 않았고, 이에 따

라 통역 내용에도 오차가 생거 기술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

53) 오태동, 
"

노 동력 풍부하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
한중경협소식,,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

회, 1996년 12월호,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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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사립'에게 기술Cd(-S- 7제룰 첵입지51 +l·리케 慷다. 7) 종우]원에 해 하-7 4시간

씩 교 A 시간읍 배정하고 학습 7에1< J' f 시호]各 치르고 싣기릅 통헤 촤인하는 骨 가능

'l- l%-y]-Sc 모-7- A-VI剋다. J]<A- 표꽈놀'l- 돕이기 위해 if·정1健, 조1필, 생신·라인벌로 점v-

하이 질·된 파트에는 $싱·을 하고 못한 사림'에게는 겅위시름 빈3다.

고J셍끈에 기술<]CA· 분제가 VI- 坤질피이 기·는네 1994넌 한국에서 들어)는 원제료의

헝데기· 조2 바뀌었다. 오더를 주는 한1·f의 거레신에서 누]·품기.y]을 일방적으로 넛·추있

고, 인건비를 줄잎 /-L 없있기 메문에 71제<L를 조甘 씬· 것으로 비.꾸있다. 아주 작은

차이니까 l 1 문제가 없을 깃이라고 셍긱'하31- 종진의 빙-tIl을 익0간만 수정하이 산을

게속'剋는네 문제가 )%거 불식:윤이 다시 급속히 높아破다.

C 인략관리의 어려움 / )%산지 (7]원이 기뇽공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간의

훈런이 VI요하고, 괸-리자의 김우에<'< l <l 정도의 시긴·이 소요된다. CI%:1테 이 기간이

비' 지나%/l 많은 종업친들이 임급을 50% 이상 더 A'· 이웃 일본기업으2< 최사를 옮기

기·E· 剋디-. 판리자 1 띵이 떠니-기·A/-l F 레지 않아 기농공 몇 r2이 사라지곤 號디-, 겅 개

발구라 밀'F 니·리·의 기71들이 모어 있고, 히 대 1깅제기舍개발구에는 일본기업이 1]

중되이 있이서 한국의 중소기7]F-로선 骨아기-기가 힘둘었다.

서%J의 1/펴-과 작7]지도에 내해선 잔소리하기도 힘돌어 니.중엔 벌급제도를 도입兎

다. 전기 사용후 스 위치 네 ·]지 암는 깅-( 5元, 수도물 사- - 하고 꼭지 집71지 않는 경

우 5우), 사전. 예고입이 깁-자기 최사 < 데U-或다고 신.칭히.는 겅우 10일치 급료 공제, 개

인적인 71촤 사- - 지-는 사- - 료 진부 1111상 등 관 일에서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S

(벌규)피· 인게시켰니-. 최신의 1.s·l/]은 아니있지만 진-소리);L다는 효과가 있있다.

2년 기간으로 매닌 30밍려 리오1듈의 한국본사 연수도 시臧다. 그런대로 한국 공장을

3리 가는 데 는 씹-C 도&이 피있고 21r')간 기출도 제111 <달되있다. t-'/r 러니�. 오1수릅

마치고 3아온 종3]원들은 70% 이싱·이 회사를 버닐·다. 한1·:·근7 2 넌간 1曹균 4毛

씩 목J - 미-련해 외- 그깃으로 징·시를 해보兎다는 젓이 주된 이유였다. 남아있는 직원

듭도 한<l' 서 빈·있·a 보수와 J·l-리수-A을 게속 보징-헤 닐·라7. 자주 문제를 일으컸

연수 흐'- 2년간 의]>t/]-무 기힌--3- 정하어 CI 이진에 떠니-민 ·IA·비- 
- 반환-7 요구兎지만

Y/효싱이 似있다. 떠니-지 일'고 남·가서 1/>·썽J/-리고 자꾸 불%·품을 만들어 대는 통에 내

보내 주지 않은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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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자제품과 같은 정밀조립산업에선 관리자와 기능공의 마음이 흩어지면 끝인

데, 사회 전체가 돈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공장 노 동자들만 벗어날 수

는 없는 것 같았다. 결국 중국에서 수동으로 정밀조립산업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일본이나 미국기업들처럼 자본집약적 혹은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倦 내수시장 판매의 어려움 / 충국의 동일제품보다 품절이 좋아 내수판매도 시도했

다, 그러나 품질곽 관계없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내수의 벽을 冊어 나가기

가 힘들었다. 30% 내수시장 개척을 약속했던 합자 파트너도 별 역할을 못했다. 또 대부

분의 거래가 외상이었고 한 번 외상을 주면 외상액은 계속 늘어만 갔다. 영업직원들의

농간도 한몫했다. 받은 외상값 입금시키지 않고 힁령하기, 수금한 돈 챙겨서 도망가기,

값 깍아주고 차액 챙기기, 외상값 오래 묵혀주고 술 얻어먹기, 회사출장 다니며 개인장

사 하기, 회사 약점 잡아서 협박하기 등 각종 농간과 변칙이 당연한 것처럼 통渠다. 단

순히 제품 품질이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수시장을 쉽게 보았다간 회사

문닫기 쉽상이라는 凍을 깨달았다.

기 A식품가공공장

54)A식품의 김사장은 원래 대구와 삼천포에서 생선살을 발라 가공하는 억묵과 연육공

장을 경영하였다. A식품은 한국의 해당 업종에서는 제법 이름도 알러져 있는 기업이었

다. 그러나 점차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원재료값의 상승이 계속되고 대기엽의 진출 등

으로 사업 전망이 어두워져 중국에 투자하게 되었다. 김사장은 남쪽 심천에서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다 멈춘 D 시를 공장입지로 선택했다. 제품은 수출을 목표로 한

통조림 생산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라먼과 빙과류(아이스크림) 생산을 계획했다.

김사장이 중국의 실정을 전허 모르는데다 현지의 원재료 구입에 중국측의 도움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여 합자기업의 형태를 선택했다. 현지 시정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를

찾아가 사엽구상을 얘기하고 S구 산업국이 관리하는 한 식품공장合 합자파트너로 소개

받았다. 합자 당시 중국 공장은 휴업 상태였다. 중 측은 기존 공장의 토지와 건물, 냉

된

디1

56) 오태동, " 모르다 보니 용감했지요", 
r
한중겪협소식,, 1997년 3월호,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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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고와 일부 기211섣비를 투자했고, 김사장은 骨조림, 라면)g산에 필요한 기계 싣비자

급과 운영자금을 힌급으로 투자健다. 한5(괴· 중핵'측의 투자비율은 51 대 49, 카자기간

은 1 1닌으로 
'예다. 

이사장은 당지역 정부부문의 관런 국장이 겸임'榮고, 깁사장은 총경

리에, 이사장이 피.조1한 8린· 사람·이 중국측 겅엉디표 % 부총겅리로 넉 임했디-. 이렇게

하어 최사 실71이 이]/이지고 1991년 1월 업J/를 게시掠다. 김사장은 10민-m3의 Y지와

9 천In2의 공장과 6백tn'2의 냄동창고를 뵤유한 
'힙.자포<장의 

사장이 된 깃이다. 
- 1러나 섕1

산 2기단계부리 II 기· 터지니·왔고, 결국 3]사장은 사업에 실패하어 공장 문을 딛·았

다. 실페 우1인을 정리하민 다음과 간다.

co · 국측 투지·설비의 주]주] 소을 1
/ 1Jl'상 싱1산% 하러 하니 중국 이 투자분으로 내농

은 기계설비의 네부가 너무 식·아 도저히 시-벙-할 수가 飢었다. 이것은 페기성 싣비이니

7/-만로( ) 자 에서 삭김'하자31 兎으나 1혁-측에서는 헹정처리의 어리움을 들어 이후에

그 부분만큽 다른 l 에서 보충해 주亮디Jl 慷디·. 이욍- 시작한 사업에 초기부터 분4음

일F 키기 싫어 
'헌'수 

없이 동의해 주었디·. 旦지니- 긴물의 펑기꽥이 좀 싸다 싶있고, 앞

으로 일을 힘께 
'해 

긴· t빈-지-리.는 생긱-에 실비의 건만 )iL고 속을 확인하지 鶴·은 것이

p. 신수있다. T 투자 업종이 셍소한 분이·기- 아니 1고 기술이나 깅엉에 있이 한 반 앞

서 있디·는 자만심 t[1]문에 기초적이고 F-A·t적인 깃에 소홀히 兎음을 깨날았다.

卽 %'지·공장 직 1의 인수J]]-제 / 힙·자파트너 공장의 중a[키원에 대한 인수인게 문제가

대X되있디-. s·자 남시 yaf공장은 휴우]상태었지만 적71들은 그대로 회사에 적은 두고

있었디-. 힙-지·게약시 이들 저우)들을 A-선고- - 하%1다는 의·속을 兎다. X록된 직원은 150

rb, 그 V so띤이 귀-리직. 701-9이 신·직이디-고 보고해 왔다, 80띵의 괸리직원을 모]무)組

로 분-J해 보니 밀 ;.L 되지 않는 1'M·만한 직 을 기-지고 있었다. 그뎨로 반아들일 수 但

어 촌깅리를 포험-헤 사무직 17r 9, 셍산·키 571-M, 寺 so렸의 조직안을 새로 &다. )%산지

y 로 보지이 바%Il 직7吾의 불펑이 대단榮 j. 볼반이 있으1친 퇴키은 신칭해도 좋다고

공표했다, 외];L기관各 통해 31력을 닐는 리원들도 있있으나 그대로 밀)1 나짓·다, 임i-/

은 k률],;L을 원칙A- 120元끽-티 750元叫지 차등各 두었다, 3개월긴· 최히-급료기- 게속되

먼 지·동퇴시·시킨다는 71걱힌· 33」L징을 해 초기 H-R-자세를 환로]코자 했다. 6개월이 지

니·지 나간- 시.림·-C 니.기.]1 대-r 인원정리기- 되있 - .

당'시 리.1;9 )W산라인의 겅-( 중5:·측 AI산책7]지.기. 28뻥을 요Cp.하이 처읍에는 21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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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가 3개월만에 13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생산량은 오히려 월 2만개에서 3만개로 늘

어났다. 중국측 적원들도 놀랐고 효율과 생산성의 감각을 갖게 되었다. 식품산업은 원
'

재료의 생산시기와 관련해 계절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으나, 이때는 임시직

을 뽑아 활용키로 했다. 정식 직원보다 오히려 타지역에서 온 임시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했다.

卷 원료 조달의 어려움/ 복숭아통조림을 생산키로 했다. 식료품산업은 제때에 원료

공급이 안되면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엾다. 때로는 중간거래상들이 값을 올리기 위해

구매직원을 유혹하거나 물건을 감추는 등 농간을 부렸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산지 농민

과 수확전에 계약을 맺기도 했다. 복숭아를 사려는데 난데없이 식물보호국이 식물보호

비 명목으로 4SO[)0元의 고지서를 보내왔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국가의 공식 문

이나 관계 규정을 보여 달라고 하며 내지 않고 버텼더니 더 이상의 독촉이 假었다. 회

사 생산계휙을 미리 알고 생산자들이 복숭아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 달라고 하여 생

산을 포기한 적도 있다. 회사 내부인을 통해 정보가 새나갔거나 구매관리자와 공급자간

의 협잡이 있었을 젓으로 추측된다. 결국 생산을 않기로 계획을 바꿔 회사측도 생산자

도 모 두 큰 손해를 보았다. 식품업에 안정된 원재료 구입 채널도 충분히 점검해 두어

야 할 사항이라는 걸 절감했다.

卽 제품의 판매 문제 1
/ 내수 판매에서는 의상판매 대금의 회수가 큰 문제였고, 수출

은 납기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다. 초기에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려 하는데 수출생산 허

가증이 없었다. 중국측 파트너도 속수무책으로 총경리 얼굴만 쳐다보았다. 나중에 북경

에서 알게 된 사실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허가해 주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허가증 발급기관인 省경공업국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중앙정부의 비준 운

운하며 시간을 끌였다. 결국 허가증을 얻는 데 6개월이나 소요되였다. 러시아에서 170

톤짜리 대형 라면수출 오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연일 야근을 해 생산을 했으나 선적에

문제가 생겼다. 당초 약속이 하루만에 선적을 끝내기로 되어 있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초과접안료 때문에 화주와 운송사간에 옥신각신했고, 적당한 선

에서 타협을 해 겨우 배에 실었다, 화물을 야적해 둔 상태여서 당시 비라도 왔으면 엄

청난 손해를 볼 뺀한 장황이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공장들이 싼 가격으로 라면시장을 공략해 왔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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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처%J,L터 고 급촤를 시도했으니· 2.l-tt}]는 물기꾕-<·f의 소비자물가 동길 윈칙으且 고-/f

회.릅 못'玆다. 뒤늦게 고 급제%s'(으로 차벌화롤 시도兎으니. 식융h- 수입 骨 지-종 조긴도

이리兎고, 이미 최Jl(자닐이 71弔난 세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오고 있었디.. 통조림 AI산

合 물에 함-h-된 지니-천 칠분으로 인해 검은 잉·금이 셍기는 호)상을 뒤늦게 발<1兎으나

水源의 개선 릴이는 분제해길이 불가능헴다. 모召 분제기- 사전 조사를 겪저히 하지 못

한 데에 운1인이 있었다.

(印 힙-지· 파트너의 농간 / 가장 어리웠던 순간은 김사장이 중<·'l·측 파트니에 의해 속입

괴. 딩히J( 있디-는 J셍지'이 들 매, 공징· 정상최-骨 위한 지.신의 노 력이 %-락딩-하5( 있다는

생긱'이 들 때있다2il 한다. 이7]게 J%아서 3ItAA 시지 1츤 직오1骨, 븍히 조선족 직원들

을 총깅리가 출장기- 없는 시-이에 온갖 31릭을 여서 회시-를 떠나게 햄다. fL 앞으로

경엉싱태가· 等이-지핀 시· 기<L 힌 J
)
L충경리 진- - 승- A暑 출징·v디. 2니 이미 111젓이

3[입헤 타고 있었다. 그 사이에 7 은행내출을 내어 부총징리가 총겅리라고 이름까지

새겨 M은 내온사인 광고판을 설치헴디·. 접대비 면목으로 지출하는 액수와 내용도 더%L

니기· 립어 보고후 시헹%, 4접데-w- f 분뷰P, 3졍써딩· 이용) 등의 제도를 l l·晋기도

健니-, S[ 저원뉼의 복리를 위해 150in
2

의 식딩.을 짓기로 했다. 부총겅리가 骨 안다고 소

게한 7]자에 공사昏 밑'평는네, 세if r8-A으로 계익·근액且디. 80%나 a·은 공시.비를 요

-/햄니-. 준공7}사를 히-는데 바닥의 물이 )Ii)]-지지 않5t, 친장 슬라브 한쪽이 시공자들이

보1 앞에서 무너지 내렀다. tIL &1우1들을 위坤 기숙사에 벰레비젼을 실치해 주었는데

드1날 l ]'으로 시·라지 비리고 말았다.

김사징·-F 어느· 낟 중<[(측에서 독자적으로 깅엉을 배 4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 와

미런없이 총겅리 자리를 넘겨 Y었다. 6개월만에 관리자들이 損·아와 자<-C/난을 1소하며

제71-이를 c

{B-했으니- 거절兎디-. 얻마 %L /장이 /을 남았디.는 소시을 吾었으니- 아직

청산이 된 싱'毛·온 이-1.·]있다. 길사장은 
'71자기건-까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있고 기간

이 i/니.빈 정당·한 정신-접치-計 거치야 號다. 그러니. c)1지분을 기-진 김시-장의 동의도 賊

이 중<·-:·측은 CI 자리o)] 아피.p를 지았디.. 게서이· ))4을 해 주A디-고 하니 기다리고

있지1%Il· 관 기내는 않·는디-고 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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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陰雷濃聯슴飾也유한공사, 滄奮濯휴暑가발유한공사, [1含雷壤 U朝운동

용품유한공사. u슴奮壤中都복장유한공사55)

의의 네 기업은 펄자가 대륙연구소에서 주관한 
「

혹룡강성 투자환경 조 사단,(총 7 명>

의 일원으로 1994년 8월 21일-9월 4일 사이의 15일간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했을 때 기

업경영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한 면담을 한 한국투자기업들이다. 이 중 中都복장

유한공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세 기업은 기업경영상

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 전하고 있였다. 특히 이들 기업은 경영상의 애로점으로

노 무관리의 어려움과 번잡한 관청업무의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 노 무관리의 어려움 / 한 투자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노

무관리의 문제에 고 심하고 있었다. 임금은 대략 3백-4백元(한국돈 3 만원) 정도로서 한

국에 비하면 10분의 l
, 중국 남부의 연해지역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이다.

반면 노 동생산성은 처음 투자할 때는 한국노동자의 80% 정도는 되리라고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기대했던 만큼 잘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가방공장의 경우는 한국노동자의

60-70% 정도이고, 가발공장의 경우는 아직 기술습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노동자읠 E-50%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한국투자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중국 노 동자들은 시키는 일은 그런대로 하는 편인데,

회사 일을 스스로 잘 하려는 의지와 책임의식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 애사심을 고 취하려 해도 잘 안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훈시나 교육을

실시해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일부 기업에서는 社內절도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데, 발각된 종업원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

잘사는 나라의 회사가 우리 중국에 와서 돈 많이 벌

어 가는데, 가난한 내가 회사물건 좀 가져갔기로 무슨 죄가 있느냐 
"

하는 투라는 젓이

다- 생산성에 따라 서과급 임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도 일 잘한 직원이

동료들로부터 오 히려 따돌림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다.

이에 대처해 기업측에선 엄격한 근무수칙을 정해 놓고 위반자는 가차없이 해고하거

55) 서석홍, 
" 

중국 혹룡강성의 경공업분야 투자환경과 한국투자기업의 경영 현황," 「아시아연구,, 부산대

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제15길, 1997년 2월, pp.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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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높은 Ih-r을 j ;L과하는 빙-%을 취하고 있있다. 시쌔절도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꿀심검

F-위 실시해 빌·리·되11] 그 骨업윈이 소속된 작업반의 반장까지 연대해서 1敍금을 부파하

]W
,

21된 이상 발지·되먼 해고하는 lg·식을 쓰고 있었다. 동기유밥을 위해서는 징-기0속자

에게 특]敍수담울 지급하고 모1;H 종y]윈-8- 신정헤 포싱·s을 지급하는 )s·식을 쓰고 있는

정도였다.

部 Y{·청업무의 문제짐 / 다음에 각 기71인吾은 가장 큰 기업외적 에로사항으로 중s-

괸.칭업무의 비효名성과 번잡성 Al-제를 호소히·었다, 긴-단히 T으'해 업무처리가 처음 셍긱-

兎던 것보다도 3g장히 속도가 느 리고 포1차V 복집'하다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들은 다

음과 갑은 문제주)吾을 지적兎다.

- 제품생산을 위한 원제且 수입시, 거래은헹에 토D,L률 제곱4하는 깃만으로는 신용장合

게설해 주지 않고 1 10%의 
. 금을 가지고 가야 개선1해 준다,

- 품수출 후 7헹에 선지서A/를 깆'-'고가 수출내-Lf을 반는 네에V 즉시 반을 수 임

고. 추심기긴-이 15-20일 기-량 건리-L- 깃이 보통이디·. Cf레서 헌국에서는 지.금의 1최진

기간이 2-3 개월이면 되는데 중3f에서는 4-5개월 가% 질려, 기엄의 운잉지·2이 힌%-에

서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 은*A에시 돈을 찾는 데에도 W징'피· 도장을 가지고 가도 아무나 損·을 수 飢고, 반드

시 기엄의 최게오)이니- 출납게원이 따라기-지 않드-l%9 안되기 떼문에 매<- 불펀히-다.

- 세A[l· 통관업무)-L 수요일 오후에는 학슴한니J:t 쉬CI%, d요일도 오전까지1$l- 곤무하고

토요일도 수)다. 거리기- 익1간 1긴 데 있는 기엄은 오전만 가지고는 일처리가 불기-능하기

때문에, 오진만 P무하는 수, il·요일도 실질적으로는 쉬는 난과 마찬가지니-. 따라서 기

업들이 물품의 세괸·昏괸· 수속各 처리힐- A< 있는 날은 실질직으로는 윈, 촤, 꼭요일 昏

인주인에 i일에 닐과히-여 뷴편이 엄칭니·게 /(디-, 더구나 한 가지 입을 처리하는 데 관

계자 5-61%各 거치이· 하는 -牙 주1차가 3히 번거i심디·,

- 또 은헹을 비롯 
'f· 

많'은 ·공공기괸-이 평일에도 오진 1 1시 30분7티 2시간 안은 %l

심시간이리·Cd 
'하여 

713>L.블 V<l·힌·[T. 51계들은 이 시긴· W인· 힌- 일없이 기디.리이· %기

떼문에 시간 닝·비기. %하다.

- 진촤를 게실하거니· 펙스를 놓는 네도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전최.설비 고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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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한 달 이상 결려야 가능하다. 도로교통 사정도 좋지 않다. 大連港에서 하얼빈까지

육상운송으로 17-18시간 걸리는데. 연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2주

- 1달간이나 연체되기도 한다고 한다. 여러 기업들이 통신과 수송상의 애로때문에 바이

어를 놓치거나 납품날짜를 어긴 일이 있다고 한다.

4.4 투자성공과 실패의 요인 분석

이상 투자성공 및 실패 사례로 제시된 기업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성공과 실패의 요

인들을 항목별로 정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

1) 중국투자에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투자 전에 치밀한 정보수집과 타당성조사를 실

시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복수의 투자 대상지역을 후보지로 하여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꼼꼼히 따져 본 후, 자신의 투자목적과 업종을 고려하여 최적합 지역을 최종 투자지로

선정하였다. 심지어 영창악기의 경우는 1987년부터 뗐년까지 중국 전역을 수십 차례나

오가며 면밀한 현장답사 끝에 
' 

중국투자 4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공장입지를 결정하였

다, 선정된 투자 예정지역에 대해서도 이 지역을 수 차례 방문하여 교통,통신, 전력, 공

업용수 및 노 동력 수금 실태 등 투자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진출여부를

결정하였다. 특히 중국에 출장가기 전에 국내의 중국투자 지원기관을 이용하여 관련자

료를 찾아 철저히 공부를 해 두었다고 한다. 현지에 가서 보면 한국에서 공부한 것만큼

더 깊이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투자에 실패한 기업들은 투자지역의 생산환경에 대한 이러한 기초조사에 소흘

하였다. 예컨대 0전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매우 높은 일본기업들이 밀집한 대련

경제기술개발구에 노 동집약적인 전자 정밀조립산업 공장을 세웠다. 그 결과 애써 훈련

시킨 관리자와 기능공들이 기회만 있으면 임금이 높은 이웃 일본기업으로 회사를 옮겨

어려움을 겪었다. 또 A 식품은 공장지역의 수질에 대한 조사 없이 통조림 생산 공장을

세웠다. 나중에 물에 섞인 과다한 철분으로 인해 검은 앙금이 생기는 省상이 발생했으

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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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지·성> 기우]들은 또 투자 목적과 성걱애 띠-라 기입 형테를 骨자로 할 깃인가 독

자로 曾 깃인가를 신중'하게 걸정兎다. 힘'자로 省· 깅.Y-애L 좋은 파트너를 만L-1.기 위해

상딩-한 노 릭음 기名·있다. 히 Ci-)].s.CORP,의 정·F에는 파트너 물섹을 위헤 중5[국제

AP-억촉진최를 l%-문하이 y종입계의 리스트를 입수하고, 힌지 백촤71, 곤1-메처 동을 찾아

다니1:1서 괸곳] 품 셍산 ]제를 체크하있으며, KOTRA 북경무역관을 통해서 헤당 관심

업체들5 민-나 본 후 최骨적으旦 . 트너릅 신택하옜다.

l
io·II) 사업실매 기 ]들은 파트니 선정시 이러한 띤거旦各 노 력을 )W릭<하였다. A식풉

K-1시·장의 깅-7 에는 난순히 시정JiL의 대외경제3iL억7원회를 損·o기- 시.입구싱·을 기叫

51 당시 存업중이넌 S-'/의 한 식품공장을 치기· 파트너로 소 반았다. 이미 게약1체겯 후

에 인- 일이지111·, 파트너측이 제공한 기계신비{[ 니무 뇌·아 시-됨-이 불가능'체고, 제품수

奇 허기-骨을 언는 네도 아]f 린 도-Ii- 주지 못剋디-. 걸국은 ;l-자 파트녀의 각骨 W3

비힙조 때문애 두지.-급1;o· 낟리고 ·곰장 경엉에서 손을 f慮 수뷔·애 飢었다.

3) J5지-성공 기입든은 파3<너외. 싱·q-- 개시하기 71에 이미 진출한 동종업체의 투자

관련 서%-를 입3<혜 이름 겁Jrn<.Jt<왼하하이 사전에 자체초안을 준비하었다. L'f리51 협상시

에는 %-L·'r의 외국인투자 VI곡11Al3-/·를 숙지하고, 2-3개의 대안을 마련하여 헙상애 입하였

나. 토지 )대 계약-E 체검할 때에2;-L 기존 진奇3j체들- 빙-문해 CI간 발셍했던 시헹착오

를 먼멀히 분석한 후, 힝)y 밀$할 수 있는 분4에 대비하이 세밀하게 게약내용을 작성

히-玆니-.

반면 누지·실패 기71들은 자.기기- 기술이니. 깅영에 한 省- 앞서 있다는 자반십 떼문에,

혹은 等 게 좋다]구 식으로 싱·대%'j을 너]/ ly( 계익· 체견시에 이러한 기초키 직-업을

1홀히 
'壺다, 

A 식)·iL-F/ 중국寺이 1 . 지-분으로 내놓으, 기게설비의 권만 뵤]4 내부를 씩-인

히·지 않'았·는데, 비·싱· 2y]산을 하리고 )It 니 l

· 이 너무 낡아 사용省· 수가 飢있다. 07·t지.도

징'래 30%의 네수시징· 개지윽 J,L징·해 주는 대가로 y·자 파트너의 지분을 인정해 주있으

니· 실제로 파트너1 내수)·매에서 아-h내·l 9힌·도 봇하었다,

4) 두자.성/y 기tIl들은 骨 ] . l- 체-S-힐- 떼애는 - 수한 1,. 동럭 확보를 위헤 가능한 힌

칠저한 테스트외. x/.!.접을 /거·掠다. 입시-2%L에도 l-M우]긴. 둥분한 정신],녀과 실무교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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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후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초기에 종업원의 기술교육시에는 정확한 기술지도와

시범을 실시했으며, 정신교육 및 작업태도 등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시했다.

반면 투자 실패기업인 A 식품은 합자계약시 휴업중이었던 파트너 공장의 직원들을 우

선고용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대한 인원을 떠맡게 되었다.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

일 수 없어 인원을 대폭 삭감하고 관리직을 대거 생산쟉으로 보직 발령했는데, 불평이 
'

많景다. 또 0전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한국에서 온 4 명의 기술진이 통일된 기술지도에

실패함으로써 제품 불량률이 開%에 이르는 엄청난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했다.

5) 성공적인 기엽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는 효율적인 노 무관리의 문

제이다. 많은 중국투자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사회주의적 노 동관행 하에서 생활해 온 중

국 노 동자들은 시키는 일은 그런대로 하는 편이지만 회사 열을 스스로 잘 하려는 의지

와 책임의식은 전혀 엾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던대로

강압적인 노 무관리 방식을 채용하여 노 동자들의 반발과 노 동쟁의를 초래하는 일도 종

종 발생하는 젓으로 알려지고 있다.56) 이에 대해 노 동자 관리에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국인과는 다른 중국인 노 동자들의 문화와 가치관, 심리와 행동양식을 먼저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투자성공 기업들은 한국인 관리자, 간부들이 솔선하여 먼저 모범을 보이고, 종업원과

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꾸준한 노 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생

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동기유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또 단순한 임금이나

상어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증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사

회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회사와 직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노 력하였다.57) 봉제

5이 안재건, 
" 

우리의 중국투자 진출 무엇이 문제인<중국 투자업체 싣태조사를 다녀와서-," 「북방통상정

보,, 19이년 ]월호, p.51 및 정민영, 
" 

중국투자 외국기업 노사분규 사레5" 
「북방통상정보,, 1994년 8월

호, p.7. 사싣 투자셩공 기업인 영창악기도 프레임공장 가동 초기에는 한국측 파견자들이 기일내 작업

전도를 맞추기 위해 중국 노 동자들울 심하게 다그쳤다. 그러나 그럴수록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측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중국 노 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방 을 바꾸었다.

57) 예컨대 대런 경제기술개발구에 투자한 o.K피혁유한공사는 종업원들의 생일파티, 체육대회, 직공협

의회의 개최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불우여웃 돕기, 맹아학교 방문, 조기청소, 환경운동) 등에

까지 신경各 쓰고 있다. 이를 통하여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고 취하-A 협조 인 노 사관계를 구축해 좋

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정9)영, 앞의 글, p. 8 ; 안재건, 위의 글, p.48 ; 이성배, 
"중국 

외국인平



214

毛.구骨 싱1산하는 중소기71인 처사는 노 무관리상에 문 가 셍길 때미-다 혜당 노 동자를

개인적으로 1빈주는 동 미봉첵으로 대응하지 엄'고, 분제暑 7:l 종업윈에게 공개하고 g제

겅쟁과 같은 회시의 셍존 %5리로 정번돌피·를 시도하여 해겯하玆다.

1뵌·민 중국투자에 곤런·을 쥐고 91는 기업들이 가장 晋미리를 썩이는 문제는 노 무관리

의 어러움이디.. 하일빈에 투자하고 있는 세 기업의 경우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애

사심을 고 취하려 해V 잘 안피고, 첵임김-을 높이기 위한 훈시나 고(육을 싣시셰도 효과

가 없다고 한다. 성과61 임2을 지if하는 인411티브 도를 도입하어도 일 잘한 직원이

오히리 띠.돌럼반는 경-위기- 발셍1한니-고 한다. 아무런 죄의서도 없이 저지르는 id보]질도

헹위도 晋치아픈 문제이다, 이에 데해 기업측에선 딘'지 7]z]한 곤무수칙을 징해 놓고

위반자는 가차엾이 해고한거나 높은 1但급을 부과하는 빙·히음 취하고 있었다. 동기유발

을 위해시는 장기Y'f속지.에게 <P활수당을 지급하고 모 보1 종업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

7하는 범·식을 쓰는 정도었다. 또 투자실패 기인인 0 진자나 A 식품 모두 내수0·매에 있

어서니- 71제료 구fr 에

� 

있어서 띵 ]사원들의 ·자兮 농간 때4'5에 밀'은 손해를 뵤고 어려

·)을 쥐었는데, 이깃도 사71의 인릭관리에 실패兎기 떼문이라 할 수 있다.

6) 노 무관리 분제외- 힘·께, 중-)'·쁜iL지. 싱공의 또 하니-의 관긴은 좋은 파토너를 만니- 이

들로부티 잎마나 적극적인 도움·s- 이晋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한다. 투자성공

기업들은 중11(측 호]-자 파트너와 1조적 괸이를 유지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촬i함으

로씨 관칭업무룰 Ail-히 C헹힐· %F- 았었디·. 특히 엉창피아노의 경우 합자 파트너를 잘

활용兎는데, 그 돌은 인허가, 통괸·절차 등에 관한 IE]규와 관습을 한국측보다 질 알고 있

었다. 또 호1지사정에 頃'아 뜻하지 않은 애로애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해가도록 도

와 주었다. 피이-1‥ 안제품 공장 긴선도 최단시일 네에 완공철 수 있도록 하는 데 걸정

직 도움을 ·y었디·. l/l·민 투자실폐 기71 l A 식품은 파트니 선정을 잘못하여, 중 r측 부

寺깅리의 각'종 x-긴-과 돌骨직인 기71운영이 사업 실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

었다.

7) 중국과 v-y 사회추의 <·t끼·, 관료제 1·;·가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혜 나가기 위해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자기입 노조AR] 의)l(촤 -(직임," i' ),[빙-昏상징보.,, 1994닌 나/호,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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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련부서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

가 발생하면 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우선해서 인간적인 관계

유지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협상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득이 되는 게 있

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뇌물을 많이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고

우선 인간적으로 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5S)

투자성공 기업인 (주)세원은 진출지역 정부기관과의 관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젓을 알게 되어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함으로써 회사설립 후 특별히 외국기업으

로서의 어려움을 느 끼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하얼벤에 투자한 中都복장유한공사의 김종

철 사장도 평소에 유관부문 관게자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 놓아 토요일 밤에 도 착

한 컨테이너 화물 처리도 해 줄 정도로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대부

분의 중국투자 한국기업들은 중국 관청업무의 비효율성과 번잡성 문제로 커다란 곤란

을 겪고 있었다. 관청업무의 문제점들은 하얼빈에 투자한 세 기업이 지적한 것처럼 매

우 다양한 각 방떤에 걸치고 있었다, 이와 함께 A 식품의 경우처럼 각종 정부기관이 요

구하는 부당한 할당금 징수 문제도 애로요인으로 제기되었다.

8)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과 제품 판로의 확보도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한 필수 조건

이다. 투자성공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는 대부분 한국 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제

품 판매는 제3국 수출이 중심이고 일부는 현지 백화점에 매장을 개설하거나 직판장을

운영해 관매하고 있었다. 수출의 경우에는 제품의 적시 생산과 운송, 항만 사정으로 인

한 납기준수 문제가 관건적 요소로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종업원들과의 협조적

노 사관계와 유관부문 인사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반면 투자실패 기업인 전자와 A 식품의 경우 내수판매는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을 통

해 이루어졌다. 이 경우 외상데금의 회수가 곤란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영업사원이나

중간 도매상들의 농간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A 식품의 경우는 또 안정적인 원재

료(복숭아) 구입 채널을 사전에 마련해 두지 팀아 복숭아 조달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이 중단되기도 兎다.

58) 이를 위해 冷爾檀中都복장유한공사의 김종철 사장은 중개인을 끼우지 말고 기업 대표가 직접 몸으

로 부딪쳐 얼굴을 익히고,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웃는 낯으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송희언, 서석홍 외, 앞의 책, pp.245-246).



216

5. 한국기업의 효울적인 북한 투자진출 전략

본 1에서는 지급까지 산피본 원본 조총련게 기업의 북한투자 경헌 및 내만기현과

한국기업의 중<·r平지- 깅힘을 기초로 히·여 한국기71의 玄과적인 대북 투자진출 전략를

제시하기로 힌-디·.

5. 1 투자분야와 순서

일-F기%의 -If한]츰자 징린 1< 
데만.헌·국기입의 4국투자 깅헙으로부터 볼 때 데북진

춥의 초기단게에서는 - (선 양조!.지3]의 북한/‥동릭 :l·各을 위해 봉제의]후, AA, 신반,

기-빙-, 피헉, 진거.71자%L품과 조80 동 노 동4의]적 경공업 부41으로부터 시작하는 깃이

지힙-하다고 할 7 있다. . 은선은 이틀 분야의 단순우'1티·가공 교억을 확내하고 조]차 남한

의 A-휴실비嶺- )21-숩하여 싣비 AL힝 위틱·기·공으로 받전시키 나가는 짓이 비.람3하다,

위탁기-ZL ]/,익은 5'It익 자체로부더 언는 사 ]이익도 중요하지만, 본격 인 직접平자를

위한 진딘-게 혹은 비딘·계로서의 의의도 기-지고 있다, 개9기업은 위틱·가공 교역 거레

를 봉해 대-봐 징71의 경기- 찧'51. 괸-련 정보를 축적히.떠. 북한측 겅제관련 인사들

적 괸·게를 헝성할 기최로 촬- - 림- 수 있디-, 워닥가공 교익의 苟·대를 위한 가제로서 (1)지

금끼·지의 기-빙-, 바지, -V제왼·구, 신발갑피 -s 저부기.가치 품목 위주로부터 신사복이나

이성- - 패5:1의7-와. V-욘 고부기-기.치 품목으로의 사업 苟·대暑 도모하고,5ty) 助진체 위디·

가공 교익의 q0%·를 7)논 T]TA품 일1)1도에서 탈피하여 전기,진자분야 등으로 업종의

다1된최-를 모색하미, CA대-hL뷰 국내로 IS-입피는 위닥가공 붐을 일본, 미 t, A-럼 등 제

3국에 수출%는 l'X'안도 경3L坤이· 
'切· 

項이디·, 이[il-1-에 남한이 셍산설비를 제공하고 닥한

의 자원- - 필- - 히.는 7}깅-)11산, -b-.수신.猛. 
기 3. g.의 위닉·가공 사업도 가능할 깃으로 보

인다,60)
團 團 團

團

50) IT]4VI I l-VI 정3,[.의 
'

님p·]AJl 환셩최 ] h'·l-게조치,로 이 ]까지 닉.가능.榮던 남%'l- 기술자의 lg.j

지 기술지도가 가능하/11 Y/y로씨 2·내1-기.기.치 품%:.의 위텨·가공에 대한 제도적 징·에요소가 부분적
로는 x]]거되있니.. C./- 리니. I l

- 

l'북한 잉·v 징부 모7의 정경 비j,[리 빙국·l 고수와 게속되는 남북관계의 징

섹으로 인헤 아직 기술지.의 . - 6-로-; . ·직시 Iv·분과. ' 1지 기會지V에<f Ya<욘 이리A-이 존재하11 있다.

60) 물론 위닉'기-'A'·-·l/.s이 디v 횔·싱최되기 위해서는 님-식. dId·송로가 게적되이 y:·[ 파지의 <1박 념 치
·v:이 자-8-$-게 욍-레할 d'- 2도록 서이아 히즈/., 두자보징·기징 제건과 수출1L%] 지毛 등의 A

)j이 1가V·1되어이. 함 깁이디.. -<히 시..8.로운 싱%1%y·덜. - 통해 중개상- - 거치지 임·은 직집적인 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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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교 역을 통해 남북 앙측의 신뢰 구축과 경험 및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합영기업이나 외국인기업 설립의 방식으로 직합작투자 진출이 가능하다. 직합작투자

단계에서도 초기에는 우선 북한의 노 동력 활용을 위한 노 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와 북한

의 특수한 자원을 이용한 분야에의 투자가 적합하다. 특히 해외로 설비이전이 활발하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분야나 마무리 작업 등 잔손질이 많은 작업이 필요한 섬유(의류,

봉제완구, 텐트, 모자, 지퍼, 직물 및 사류>. 생활용품(악기, 신발, 가방, 낚시용구) 등의

분야가 유망할 것이다.61) 그밖에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나 추가적인 개방이 예상되는

남포, 원산 등의 지역에서는 제3국 기업과 공동투자의 형태로 호텔, 대형식닯 등 비즈

니스 관런 서비스업에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남북 경협이 더욱 활성화

되고 투자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보다 큰 규모의 자본투자를 요

하는 중화학공업 분야나 자원개발 분야,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투자를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투자기업의 형태 결정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북한의 각종 외자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형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등 세 가지가 있다.62)

이중 남한으로부터 설비는 물론 원재료도 함께 도입하여 북한에서 생산.가공해 수출하

는 노 동력 활용형 제조업의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자의적 간섭을 피하고 경영의 자율

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기업(100% 단독투자) 형태가 유리하다. 이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재일.재미동포와 합자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도 等다. 단 비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

결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여성철, 
" 

기업의 남북경협 방향과 자세-신중한 타당성조사

후 추진해야," 
r 월간무역」, 1994년 12월호, p.54).

61) 이효근, 
" 

남북한 경협 전7-단기적 경제수지 타산보다 단계적 북한개방 유도전략 필요," Tusan

디]rnnber,, 1994년 12월호, p.37.

62) 
t 

합영기업'은 북한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

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합작기업'이란 북한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생산.경영은 북한측이

남낭하며, 계약에 따라 피자측에 투자몫을 상촨하거나 이윤액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의국인기

업7은 외국투자가가 100% 전액 출자하여 단독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국이나 베트냠과는 달

리 북한의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이들 각 기업의 주요특

정에 대한 비교 분석은 서석홍, 
t %

북한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骨전략5" 「통일문제언구,, 평화문제

연구소, 제7권 1호, 1995년 6월, p.165의 <표 2%暑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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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인기업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차신첵으로 합작기업이나 합영기업의 힝태를 선

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기존 셍 1설비를 힐·용하거나 북한산 원재료를 사/하는 분야, 혹은 자윈개발

분야에서는 북한측 파트니의 
'힙력이 

징정직으로 중요하므로 외국인기업보다는 힙-영기

업이나 호1·작기71의 힝테로 진출헤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노 동릭의 %율적인 제조직이

필요히.기니- 시장 동힝페 민감히·게 대치해이· 하는 骨 북한 의 깅영에민· 밉'겨平먼 곤란

하다고 핀·딘·되는 분야애서는 우리즉의 깅잉骨며가 일징 징도 기-농한 省·영기우]의 t-g·식

을 선덱해야 할 깃이디-.

호텔, 음식오1, 관굉·서비/-< 분야나 중게무탄1% WE;·t 2기단계에서는 합잉기입이 적합

히.다. 단 이 분야에서는 骨후 북한의 1·%·이 좀 너 -l/-격촤되어 사업촨경이 개신되먼 완

조1한 깅엉자율성이 보장되는 외3(·인기업 헝테로의 투자도 유밍-하다고 판단퇸다. 한편

에너지, ])(톤, 통신 등 사최긴-접자-tP 5설 분야에서는 자2깅 무억지데에서도 힙·작.합

잉기업 -R 북한과의 공동平자민·이 허용된다. 이 분야에 진출할 1111는 위힘부담 최피를

위해 중국이나 서1-v-기7]피.의 骨지·니. 공동平자가 T-리하디-,

5.3 투자업종과 입지의 선택

한국기7]의 대중-:;( 투자시피에서 보았듯이 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투자

전에 치밀한 징),녀1%]과 티·담섬조사를 거충) 무자업종과 공장입지를 신정헤야 한다, 북

한 투자에 [(J·심있는 기업이라민 - F<'l 국내애서 대북투자 tI·린 징보와 자2료暑 )1다짐但이

수집해 기본지시을 철저히 습득坤 }/어야 힌·디-. 기본 자료들은 정부산하 긱-종 인구기관

및 민간 깅제단체와 각 기7]그룹의 인.구1둘에서 빌·간한 보고서 혹은 투지.지침읍 이용

하먼 VI디·,6'.0 또 이들 기판의 711'C-기-둘과 개변 먼닙'을 통 서도 유익한 조인을 吾을 수

있다- 나아가 기회기. 되뻔 데복2t%<억(단순<)(익 1길 위닥가공 교억) 및 두자겅힘이 있는

국내외 기업 신무지·돌·은 만니- 21-趾의 개인적 깅 ]두}-合 들어보는 젓V 等다.
團 團 團 團 團

q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된 

團 團 團

63) 개唱기업이 북'한누지. 귀·린 정뵤외. 자덮.를 8]수힐- %· 
f있는 jt 기관 로는 (5 정부산하 cr

로 통인 :l 지곪-실, l/1족통인 f/-윈., 한1·i·게h산연c/d, 산입연3t윈, 데5%1제징첵언7원 骨이 d

(준)<fl긴' 경제VI-체%t시f 내힌·1/역·P·지·%1홍$시., 한<·fJPl협회, 내 1싱3최의<, 중소기업쉽
잉'최, 

'l·국수출fr]· 
헹

� 

조사JiL 등이 있으미, C)jL.l.M에 힌데경 시-회인-/원, 심.성경제연3t소, LG겅Z
-

'

1
1 소, 대-i)제연·/d·. 등 개빈 기업<.l--S- 신·히.의 언</소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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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종은 북한의 임금 및 기술수준, 북한내 산업연관관계, 목표시장, 외국투자기업

의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명확한 목표시

장의 설정SA)과 안정적인 판매루트의 확보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공장입지의 선택은

항만, 철도 등 운송시설, 통신, 에너지, 용수 둥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공장과의 수송

체계, 원자재의 공급조건과 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65) 공장입지의 선정시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을 수 차례 방문하여 제반 투자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결

정하여야 한다.

유망 투자대상지역으로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금후 추가적인 개방이 예상되는

남포공단, 원산, 신의주 및 금강산 관광개발지역을 들 수 있다. 이중 나진.선봉지역은

북한 당국이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하면서66) 가장 우선적으로 외자유치를 꾀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본격져인 투자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지역에의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진.선봉지역에의 투자는 생산부문과 사회

간접자본 부문이 모두 유망한데, 초기에는 노 동접약적 경공업 내지는 전기,전자의 단순

조립,가공 분약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지역 내에서도 진출목적과 업종에 따라

나진.선봉.청진과 9개의 전용공단 등 진출지억을 차별 으로 선택해 진출할 필요가 있

다.67) 한편 남포공단은 대도시에 인접하여 노 동력 수급이 용이하고, 대동강 하류로서

공업용수가 풍부하며, 항구 지역으로 해의의 원자재 반입 및 생산품 반출이 용이하다는

유리한 투자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 법규상의 우대조치 면에서는 나젼,선봉지역보다 불

64) 생산된 제품을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둥 개도국

시장에 판매할 것인가, 혹은 한국시장으로 반입해 들여오거나 북한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것인가 등에

따라 생샨품목과 원재료 및 제품의 질, 가격 등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65) 특히 균일한 품질의 원자재를 일정한 가격조건하에 안정적,장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

히 김토해야 한다.

66) 우대조치의 주요 내용은 T100% 의3인 단독투자기업의 설립 허용, 卷14%의 낮은 기업소득세율(일

반지역은 25% ) 적용과 2년 면세후 3년간 50% 감면 , 像수출입관세 면제, 佛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

의에 의한 상품가격 결정(일부 생활필수품 제외), 卽비자 없이 초청장만으로 입국 가능, 卷입찰이나

정매방식에 의해 토지임대 가능, (호)외화현금·유가종권의 자유로운 반출입 허용 듕이다(이효근, 
"북한

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O'조사월보」, 대우경제연구소, 1994

년 10월호, p,31).

67) 상세한 내용은 김익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과 한반도-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毛출에

관한 우리의 전략구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pp. 85-8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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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지만 J)서合.인친괴.의 지리적 인접성, (끄)서해if-문 昏 인$리-의 우수성, d)중9f,님·.

-l+힌국1'의 3긱· <·t제-Id-업 기·농성, {원J손지재 조딜'의 정 이성 등의 측년에서 니.진.선봉지

역보디- - 8-리한 측면)L 낄·'다. [다리-서 단( 위닥기.공교.역이니. 대중국 v·출 $ p적의 깅공업

J >L분에 平자하려는 중소기업은 니.진.선봉지역보다);.1 남포공단에 진출하A 깃이 - R 리管

것이니-.6S) 원신·은 i-r강산 개반파 언계된 괸·괸· 및 깅공입. 촤학공업 분이·의 무지-가 유망

하다. 신의주도 -71-%· 투자대싱·지 중의 하니-인데 헌단게에서는 신의주의 추가 개방에 대

비하이 압록강을 사이에 고 신의주와 1 J주)r]I 있는 중국 -마g東에의 투자를 고리해볼

수 있다.(y'j) 북한의 ·개빙' 의지에 띠·라서는 금강산 관굅·개발도 유밍·한 7지.대상지 중의

하니-iL )g 가 싱이 높디·.7()) 31 급깅·산 지익의 J<격적인 개맘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님-谷의 설익·신-괴- -북힌·의 d깅·신·- - 인게힌 괸-Adf스의 게발은 잉·측이 힙·의히.111 지$ 당

장에리-도 추-진 기·노L'한 사입이라고 ) &1지·된니-.

5.4 파트너 선정 및 헙상과 약체결

데만파 한국기임의 1국투자 칠헙에서도 보있·듯이 북한과 간은 사최주의 국가에서

중은 피·트너의 11정은 
'헙·엉.'s·직-사업의 

성패를 짐정짓는 관긴적 요소의 하니-이다. 닉-한

은 중<·(j)-디·J-;.t 너욱 딩- 중심, 징치 우신의 시-최이고, 공지1적인 hq이나 5/정合 넙이 딩-

m m

m m m m m m

68) 깁)수, 위의 책, pp.84-35. 신제로 님북겅7]에 Iq/ 심을 깃·a 있<C. 臧‥읜 기7]·둘은 사최간%]시싣과 수

W-의 %d리힘· %各 이-S-로 니.진.&']봉지대보다 펑앙·,남포지익에의 두자를 신호하고 있는 짓으로 니.티.닐.
다. 1男5년 7 昏인귄이 . >북깅'y] All·심71체 250게 기입合 데싱·으로 실시한 A:1문조사에서 실문에 음%1
107개 기업 /- J지·-(i·밍-지익으.<-l't 니-진,선봉지대-妙 선%히.A:f 기업-W 전체의 20,6% ] 데 비坤 펑잉·,님.
3역-S· 선호하는 기업은 67.6%t-旦 I-}-니.났다C'통연윈 %

hI-l,[겅'릭 괸.십업체1 선문조사,If 「

한겨-
19E<l 3원 8일지.).

남$-V단에는 이1·l l(]L]차·l l 1에 대- /l.·M.의 %]-위중최장이 녕곽하이 북한측과 9게의 경공업 
-%1릭/,

엄 추 1에 %1'의한 -
'

1
,

-t,l· 
'l·측 

심'친리A.회사외. 7>-잉 Is·식으로 t 

IA-산7/骨회사5·블 신81 운

네7-측- 1 단게V 512만 <l'러를 누.지.'히.이 녈.리..-P ) 되. 서쵸공장, 제킷공징·, 가색·공장 V 3개의 곰
<B4-·a- l·공한 후 1백6V]. s l 터 ·13적인 셍산에 들이갔다(조- - 님·, 

t% 

남북 겅힙 이디까지 兎.니.·
-

'

>인경제[,, 1대깅제사최인2/2(l, l()96년 l ]句호. p. 13).

6% 이 지역에의 7자L:· 국겅)/.익 l 1되는 71-W이니. 제지, 조 7]급속, 기. L 71유 격공71 분이·에

중국과의 
'힌지.,끼·작-8- 

통한 중소기입 위주-로 신출히-는 깃이 비.림·직하디.(1]의수, 위의 첵, p.76

70) 금깅신· 세1J'시.입-t<- 끼0 
-o·모기. p. 짓이기 떼매-에 대기7/의 겅.Y-리.V 딘.<AM 취-이히.는 깃1(디.-

-:·
i'내 7]체되- P소시7E. - /-성히.이 7]-이하는 깃이 비곡>·직히더.. 또 중소기입의 깅우에는 내기입과 동

반 1省A- 하는 방 l·구,. AI키·헤 . 21.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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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정관료의 궜한이 막강하다. 따라서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매우 복

잡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유력한 현지 파트너의 협조가 결

정적으로 중요하다.71) 파트너 선정시에는 가급 복수의 후보자들과 접촉하여 그 들 중

기업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함께 지닌 파트너를 선

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당중심 사회인 북한에서는 동일 업종에서 
' 

당의 기업'과 
' 

정무

원의 기업'이 겪쟁할 때에 
' 

당의 기업'이 보다 큰 험을 갖고 있고, 기업의 임원들도 경

영능력보다는 당성 위주로 결정毛다. 파트너 선정시에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이다.

파트너와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북한측의 표준계약서 양식은 물론 일본기업의 북한

투자 계약서를 입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계약서라도 여러

개 입수하여 이를 보완해 자체 초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협상시에는 관련 법규를 숙

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 합작사업의 성사를 위한 파트너의 협조를 유도해

야 한다.

합영기엄의 경우 경제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업겅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측이 하나씩 맡기로 되어 있는 이사장과 사장 중에서 이사장을 우리측이 맡고,72) 또 이

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측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 이

를 위해 필요한 宅우 한국측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북한측

파트너에게 일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조건하에 한국측이 경영권을 장악

하여 효율적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毛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만하다.

북한측은 주로 토지와 건물 등을 출자하고 우리측은 기계설비, 기술, 자급 등을 출자

할 것이 예상되는데. 출자물의 평가에 있어 합영 주관기관의 자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협상단계에서 우리측 출자물, 특히 산업재산권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인정

받도록 해야 한다.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사례에서 보면 투자자의 협상능력에 따라 국가

에 지불하는 종엽원 l 인당 임금액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73) 여기서도 협상력을

71 ) 100% 외국인기업 정우에는 기업네 파트너는 似지만, 이 경7에도 해당지역 당간부나 정부관리들

의 헙조가 펄수직이다.

72)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과의 합영 성공사례인 모란봉합영회사와 금별합영회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장과 사장을 모두 자기들이 맡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73) 앞의 2,3.2항의 모란y합영회사와 3별합영회사의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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녈휘하이 국가지불분을 최대한 닐'추고, O- 차액은 도 동지페게 리접 지급하는 보 너스 부

분으로 돌리 셍산성 향싱-을 위한 인신1디브 기제로 촬용하도록 헤야 한다.

-힙상을 
미-치고 게약서를 직-성힐· 떼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작성하어 추후 분

받A&1의 소지를 似애이· 한디-. 1992닌 이후 제정된 북한의 외자관게 빈령은 투자의 빕

률적 횐.경을 기2적으旦 정비兎다는 조) 서 궁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 보)51·의 추싱-

성으로 인해 내정-이 불멍픽-한 부분이 많으며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賀

가지 J/제조힝·을 At함하고 있다. 특히 1‥x력 고 용과 노 무곤1·리, 骨자구입, 숯자물에 대

한 펑가, 분쟁의 해결19·식. 보 1가입 늉·에 있어서 -!+한 당5(의 긴·섭과 자의성이 개재될

소지가 嗚·다.74) 따라서 진출기업은 법규가 J·-t%하어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무분에 대해

서는 특히 주의를 기-漁-어 협상시 분1-5한 
'해석을 

내러 합'의하51, 그 내- - 을 게약서상에

l-9라히 기재해 두이이· 한다.

5.5 파트너외-의 비-림->한 관게 정립

기업설9d 후의 (영에 있어서도 북한측 피·트너의 %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의

헙조를 V-도하기 위해, 힙-·작사 ]의 성공은 북한측 기업에게 깅 적으로 큰 이 이 됨은

骨론, 파트너 개인의 정치적 지위 힝C상에도 도움이 %)1다는 것을 실 해야 한다. 때로는

파艮니에게 일종의 몰질적 반대骨부骨 제공헤 주는 깃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품제5

만이 농사는 아너)1 인간적인 신디관계를 31-축하이 징'기쟉인 췹조를 이晋어내도록 해

야 한0. 또 기최았을 떼마다 피·트너 게 시장깅제의 윈.리외· <·r제경제의 최근동힝· 및

기입 깅z]11坡1의 기본 요긴인 품진, 단가, 71기, 신- - 등의 주요게님을 T J- 省- 수 있도록

실밍헤 주이야 
'l·디-. 그리7- 힙-잉.힙-직·시·3]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이 정치논리

가 아니라 깅 논리에 따라 이부이지야 힘·을 누차 실R해야 한다. 이L 걸국 기71운잉

에 9)이서 이띨게 叫민 효괴·적FJi< 당'의 징치적 건-A]- 제히수3 히.는 소위 ' 

당적 지

도외·의 투A'의 문제라 한 수 있51,, 길1·r은 이깃이 내북 
'힙·영사업의 

성패를 길징지을

가징'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디..75)

74) 그 2'/-체키인 내- - 各 서셕홍, 잎'의 3, pp. l(}4-l(s7을 7]·조한 깃,

75) 띠-라서 이리헌· 
' 

딩-적 지도외-의 P'-생'의 Al-제는 %'1상파 게의'체긴 파정에시부터 기3]신림 후 심세 기

7]5잉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憎입없이 1,--리헤이‥ 히.는 가심· 중요한 iiI.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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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권의 장악이 특히 중요한데, 생산직 남자 기술자

의 사무직으로의 전출이나 정치 목적의 행사를 위한 종업원 차출 등은 절대 없도록 사

전에 확약을 받아 놓아야 한다, 
「

합영법 시행세칙, 제67조에는 7영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합영회사 종업원들을 동원시키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일이 발생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토록 요구해야 한다, 또 전체 종업원

중에서 사무직 인원의 비중은 최대한 10%를 넘지 못하도록 요 구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또 합영.합작 파트너와의 협조적인 완계만이 아니라. 당

해지역의 당간부 및 유관기관(특히 노 동행정기관, 세관, 은행, 전기, 통신, 수도, 위생국

등) 인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5.6 효율적인 노 무관리 방안

북한 투자기업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관건은 효율적인 노 무관리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다.76) 북한에서 노 동자의 고용과 해고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노 동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고 용하면 노 동자의 교체나 해고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77)

채용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선별고용이 이루어저야 할 것이다.캡)

고 용후에는 일정 기간을 할애해 철저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정신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와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경험에서 보았旻이, 사회주의적 노

동관행에 익숙한 북한 노 동자들은 대체로 작업에 대한 적극성이나 책임의석이 부족하

고
, 품질이나 납기 등에 대한 의식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한기업에 대한 맹

목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 강압적인 노 무콴리 방법을 사용하

76) 이하에서 제시하는 노 무뫈리 방31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최소한 우리측 관리인원이 북한 내에 상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디..

77) 
'

외국平자기업노동규정, 저]15조에는 칙업동맹조직 및 해당 노 동력 알선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종업

원을 해고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제시해 놓고 있다. 그 런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4항의 규정

("종업원이 기협에 막대한 손실을 7였거나 노 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은 내용이 L-]무 추상적이

다. 기업측에서는 이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내부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骨업원들에게도 주지시키고,

필요한 깅우 셜제 해고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8) 예컨대, 모란봉합영회사의 경우에는 전문학교를 갓 졸업한 20세 미만의 여성노동자를 주로 채용해

기술훈련을 시겨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령은 미숙련 노 동자들이 국영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앴는

숙련공보다 오히려 신기술의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하니, 우리 기업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대

한무역진홍공사,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3-35
,

1993.6, p. 163 및 임을출, 앞의 글,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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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오히리 억효과僅- 레할 깃이 분1 하다. 띠·리·서 - (리-計파는 다른 북한 Ic 동자들의

가치과, 십리와 행동1-M-식을 우신직으로 이헤하고 존중해 Th 깃이 필요하디·. 이러한 비-

딩· 위에서 우리측 파긴인원의 W-<1수-7]과 설득을 통해 점차 남한기71에 대한 반김·을 누

C:(러뜨리고 그들의 의식과 헹동이 바A'리한 방향으로 IS최.하도 유도해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짇적 인센티브 -

'

y꾀- 징신교-h의 적전한 배힙-이 필요하다.

M히 주의'일- 것은 북한 노 동자들은 낮은 진 )%횔· 수준에도 불구하]1 자존십이 배우

길지·디·고 하는 주]이다, 따라서 남한 파견인원이 거드름올 피우)IL]니- 상대를 얕잡아 보

는 발인음 하는 S- 들의 지·존십-A 긴드리서는 절내 인·된다, 또 체제외- 관련핀 징치적

빌·언은 기·급적 삼기-히-어 곰연한 분란의 소지를 만듈지 館'됴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김

일성.길정인 부자에 대힌- h ]판적 省'인이나 소위 ' 

7리식 사최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절대 금설-이디·.

최시-의 깅잉성괴-가 좋으먼 우}骨 이외에 1敍보너스를 지급하고, 가능하먼 노동자 개

. 1에 대해서)L 기본6-]/·과 성과骨 임5'f제를 빌헹하는 깃이 좋다. 그런데 외국투자기엄의

7151-F 종우]윈에게 키접 지로(되는 9이 아니라 노 동헴정기얀1·은 통해서 21 일부만이 간

조] 지급되기 떼%f에 q ) 생1신·성 
'힝·상·은 

위힌· 인센디브 제-W이 지.A-骨지 못谷 것으로 일

리지 있디·. 
「 f'·r투지·기업 노 동3f정,에는 이외- 괸곡!해 

"

노 동보수에는 노임, 기·급2, 장

리2, 상금이 속하고"(제6조) 
" 

지'X 직제1銃 Ic 입기준, 노 임지骨 형데꾀- )·s-빕, 기-骨급.장

리3i·.상급기춘은 자체적으로 징힌·다"(제26조)고 v-정되어 91디·. 우리측은 이 조항음 근

거로 하이 생1신·성에 따른 보너%의 직접지骨이니- 헌1骨지급 능 인센티브 제공이 가농히-

도 록 북한측에 경'럭히 요구혜야 한다. 또 단순한 ]금이니- 보너스 만이 아니라, 작업

환경의 개선이니- 기숙사, 식딩-, V락시설 등 종업우1의 복지시섣 도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히-A·-< 6이 필요하디·,

兮71원 교육에서는, 중국에 Y-자한 한 중소기입의 겅우외. 같이, 시장겅제의 기본원리

외- 수출시장에서 폰짇, 단가, 닙니 농이 A'는 骨요성& 반복해서 싱밍해 주번 교육수준

이 %t各 북한 노 >자늘은 수1게 l'이-들을 W이니.. <L 최사 자체내에 기숩훈련 코스暑 설

70 ) 외':·끈(지-기%i.1이 노 y唯정기<l·에 지骨히·는 미숙린 인1杜]c(지.의 원칙;·l- 임급·은 데체且 150달i-

이다, 칩-v-1데 닉·한 d‥동자기· l
%
l]는 신-7-릴엑-Pa- i+5-90닐'리 징도Y 추징되어 외국투자기업 지2액의

23-60%에 심·괴-히·다고. 한다(전혼1<Il, 
"

북한의 )-p자41·깅피 대북5L자전라," ['한<·f계Ad·연c/-,,
s(l, ](1犯1J 이븜호, pp.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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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종업윈들의 기능 향상에도 꾸준히 노 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범 종업원에 대

한 포상 규정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종업원에 대한 벌척 규정도 명문화시켜 마련해

두고, 이를 전 종업원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

난 때문에 노 동자들이 공장 물건이나 자재를 암시장으로 돼들려 판매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투자기업에서 발샌하고 있는 것과 같은 趾內절도 행위가

북한투자기업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둘 필요가 었

다.

한편 북한의 외자콴계 법령에서는 합영기업이나 외국안기업은 모 두 일종의 노 동조합

인 직업동맹의 활동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측에서는 노 무관리의 자율성

을 침해받는다 하여 직업동맹 조직의 결성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역으로 이 조직을 활

용해 종업원 2육이나 노 사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80)

5.7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진출방안

아직 남북한 정부간에 정치.경제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대북한 平

자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진출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고 러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만기업의 중국에 대한 
' 

집단적 투자'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이다. 즉 우리 기

업도 북한액 진출할 때 동종업종 혹온 관련업종의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토지를 임대

하여 전용공단을 건설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회를 통한 공동진출 등 두 가지 방

식이 가능하다. 대우그룹에 의해 이미 남포에 남한 전용공단이 조성되었고, 그밖에 나

진.선봉지역과 신의주, 해주 등지에 남한 전용공단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단

이 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동의와 협조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일본 조총련계 기업과 역할분담을 하여 동昔진출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북한

80) 직업동맹조직이 수행하는 사업 증에는 
"

노 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하는" 역할과 

" 

의국인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발생하는 노 동분쟁을 조정하는55 역할이 포함되어 있

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9조).



226

과의 힙.엉사입各 가장 할발히 추진해 왔고, 그 필과 4+한에서의 힙·엉기업 운영에 대한

가장 품부한 직헙과 인맥 기반- 축적하고 있L 깃은 일본 조총린게 기업(인)들이다.

이들의 경험과 인맥올 쵤·- 하이 한<·][寺이 자본괴. 기舍을 공하고 조총明.게 기업(인)이

일부 지.본-.기舍 및 청영관리 깅7]을 제공하이 y반진출하는 것도 좋은 빙-안중의 하나라

고 셍긱-한니-.

세째, 회J)'t기입과 힙·자하이 3%l;1J·진骨히.는 방인·이디., 19969 월 13-15일 사이에 임린

나진.선봉 E-지-A-지 A(럽을 진%'-로 하여 최근 이 지익에 기-징· 활발한 투자진줄 움직임

各 보이고 있는 깃은 중<·'[과 혼콩, 동남아 ·눙지의 촤교기업들이다.Sl) 한국기업이 이들

촤)1'(기%괴- 나진.선봉지익에 1동으로 진출하는 것도 헌단게에서 위7]부남을 줄일 수

었는 等< l-M-안의 하나라 AD'한다,

네째, 외 힌지71인의 자걱으로 북한에 平자진骨하는 빙·안이다. 이는 대만정부의 내

-f% ' 

저조]'투지- /f지정첵 히.에시 데디.수 대V][기%이 종핵· 지·시에 취힌- IS'식이디·, 즉

아직 남북한 정끄!-간에 정치·깅제관게가 정싱-최.되지 %고 있는 싱-릭·하에서 - (리 기오]V

혼SL이나 중혁·, 미국 등에 함1지1Al인-된- 설림해 坤외기업의 자걱으로 북한에 투자진춥하

는 l-M·인·을 고려헤 AI리하다. 이는 남북한 정부의 졍깅인게 정시을 피혜긷 수 있는 빙'법

일 뿐만 아니라, 한-:·r기업의 자걱으로 투자하는 깃에 비해 남북 정치관계 익·화시 발)g

한지도 di·t룰 정치적 위효]부71-< 줄일 / 있는 l-M-안이라는 이점)L 있다.

5.8 기타 사힝-

애히러.1펀공장, 애<·r긴·징·공징·의 실페의 예에서 보있·듯이 북힌폐는 전입'불순과 관런산

71 및 기술수준의 낙후 듬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북한平지-시에는 최칟단 싣비보다

반지·동 싣비폴 누.지·하<· 것이 직호]-하니·,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81) 니.진.%'1봉 푸지.유치 )C림· - 공-W- ·주핀-한 -73!1공7]게발기구(UNIDO)기· 리-힌 자1·L에 따2민, 표

긴-중에 이j[t이진 4,!·한의 외자-R-치 <1피은 계이·시 제결 4·긴에 2 익 6
,
500만 딛'러, 히'의서 체길 12%1에

5익 6
1
275만 달러리고[ 힌·니-, 그 리3( 그 대)}l.]·t<게약시 제길 3건, 신'의서 체길 R)온 骨1·:· 및 층%L게

기입·들이다, 또 KO'11{A에 따르면, 1努7%:! 6우] 71제 니.진,선-Id- 지역에시 가昏중인 외지·게기3-E 총 56

개인네, 이중 70% 이싱'이 중-:·l-·기 A,-AL계 기tI>이리-고 한니-. J.l·한 진제로 -11 긴%3·(는 아직 임본으

3%y.)게 기입이 %14'-3-지 모르1. j. 
-<.t·액y-로는 

/-<·l 1결 2 
'

- 콩계 기입이 기.장 밀·으미, 있·으로는 긴수로도
22국 l 횬공게 기6>]이 조,4린게 기3]-씀 인-지를 으31 에상%1디.G>징-R·, 이 섭, 

t' 

중51·의 대식. x

치])(되. 국.중 깅제71려의 성긱 ->,!.식," l

통8]毛 
q

, , , 1男70 -V]호, 
pp5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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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북한에서는 석탄생산의 정체와 석유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화력발전량의 감

소, 하천 治펴(의 실패와 발전설비 노 후로 인한 수력발전량의 감소, 송.배전 설비의 노후

화로 인한 전력 유실 등이 겹쳐 심각한 전력(에너지)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S2) 그나

마 공급되는 전력도 전압이 매우 불순한 실정이다.83) 이에 대비해 북한 투자진출 기업

은 필요한 경우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맺 음 말-요약 및 정부의 정책과제

6. 1 요 약

남북한 모 두익 경제적 필요성으로부터 볼 때, 금후 남북간 정치적 관계가 유화국면으

로 접어들고 여견이 성숙되면 한국기업들의 북한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때 우리 기업들이 대북한 투자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남북 경협

이 보다 활 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치밀한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 두는 것이 절실히 펼요하다. 그

러나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진출 경험은 H淺하여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런데, ( ) 일본 조총런계 기업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북한과의 합영

사업을 전개해 온 경험이 있고, 恭 대만기업은 같은 민족, 같은 분단국이자 (북한과 같

이)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이미 3만 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활발

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卽 한국기업도 1990년대 들어 활발한 대중국 투자를

통해 현재 약 3천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

S2) 한 연구에 의하면, 1996년 북한의 발전량은 213억Kwh로 북한의 총 전력수요 500- 600억Kwh의

35.5-42.6%에 불과하다고 한다(조성봉, 「전력산업 국저)협력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

96-11
, p.69 )w 이는 같은 해 남한의 발전량 25

055억Kwh의 10% 정도 수준인 것이다, 더욱이 1997년 상

반기의 발전실적은 더욱 멀어져 동기간 남한의 발전량 I
,
071.3억Kwh의 4.8% 수준인 51.2억Kwh를 기

륵해, 북한의 전력사정은 식량난과 함께 최악의 상대를 보이고 있다(훙순직, 
"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宅

황(IV)-;전럭'/y 
r 통일경제2, 1997년 9월호, pp. 106-107

,
116-117),

83) 북한은 하나의 배전선 본선에 많은 지선을 연결시켜 사용하는 병렬 배전(일명 문어발석 배전)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심한 전압 변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순직, 위의

글, p.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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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들을 축적해 완C'l·.

따라서 일본 조총런게 기업의 기존의 북한平지· 겅%과 네만, 한 기업의 중국두자 겅

3을 i IS히 {]Y해 보민, 한<·;'기il의 내북 )(지-진출시 발셍가능한 시헹칙-오와 유의점

사전에 이느 정도 피.악71·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핀다. EL 이를 통헤 성공적인 대북 平

자진돌을 위한 31-체적 진릭· 수립-8- 위해서도 · Y- -H-용한 교 훈을 언을 수 있음 것이리-

셍긱·한다. 이러한 15제의식하에 빗고에서는 일본 조총련게 기엄의 북'한투지. 겅혐 및 대

만기오]과 한국기i]의 중<·r투기· 걍험을 성공파 십페사레로 니-누이 키-긱· CI 요인을 분석

히.Lit(제2, 3, 4절), 이틀 토데로 한국기업의 효 적인 북한 무자진춥 전략을 도출하고자

히·있디·(제5전).

이렇게 하이 도출된 효율적인 북한 平자진출 전략을 요약하먼 다음과 같다.

1) 진출순서는 0) - Y-섄 노 동접약적 겅공입 부문의 단순위박가공 교억의 회·대로부터

시직·하여, C2) 점차 설비제공형 위닥기-W피. 2tI부기.가치 품목의 위틱·가W으로 받진시커

나기·고, Ci] 신뢰와 깅'림1· 축적힌· 후 북한의 노 동릭 및 자원촬용 분야에서 껴·엉기업,외

<·(·인기업을 1171하0]-, (53 7자뵤장을 위한 제도적 징·치가 吟린되먼 중회.학공업 분이·와

자윈개빈- 분야, 시-최긴-접지·본 분야로 투지-吾 본걱회4 가는 것이 비.람직하디..

2) 투지-기71의 힝1<Il·는 제조3] 분야에서->' co 설비외. 원제료를 모T 남한에)%·1 도입헤

생]산하고, - (리寺의 겅임지·合성 B,t가 3,L다 중요한 경. 에는 외국인기입(1卽% 단독투

지-) 헝1기가 - H.리히·고, % 북한의 기존 생산<1비외. 원제료를 쵤·용하고, 북한촉 파트너의

도各이 o,L다 중요한 깅우에는 힙-영.호]-작기업 힝태기- - 7리하다, 서비스산업괴. 骨게으.역

분야도 A기에는 힙-잉기업이 켜骨히·-ii, 사최간접자본 tI설 분이·는 
'71직·.호1-엉기업의 

힝

민·이 히- - 된다,

3) 성공적인 y.지 J춤各 위헤서-(:. 치TJ한 정J,f7Y]괴 니.딩·성조시. 거처 투지.업총괴-

공장입지률 신정히-이야 한다. 공장3·]지의 선정은 빈·드시 해딩기익을 수 차레 빙·문하여

제빈· 平지·이건-ty 키접 눈f-로 보고 왹-인 
')- 

후 검정히七 것이 等·다. +-밍· 투자대상지억

으-로는 나진.신-N- 자우·무억지데외- 금)t 추가적인 계)-s·이 예상되는 남포공단, 원산, 신의

7 y 2강산 핀·굉-개부1-지억을 돈 수 있다.

4) 북한과 긴-p. 사회주의 
-L·l기·에서 힙·%.'<1·작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쵤.동에 적

극적 도%-5 -涉 수 3)A:-< -8-릭한 힌지 피-트너의 훨-색이 극히 중요하다. 피.旦니 선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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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시애는 미리 타기업의 북한투자계약서를 입수하여 자체 초안을 준비해 두고, 성실

한 태도로 헙상에 임해 파트너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경영주도권의 장악, 출자

물의 평가, 종업원 임금의 국가지불분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가급적 치밀하

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발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5> 기업설립 후 파트너와의 관게에 있어서는 합작사업의 성공이 북한측 기업과 파트

너 개인에게도 도움이 됨을 설득해야 하고, 단순한 금품제공만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관

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 기업운영은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누

차 강조해야 하고, 업무 이외의 일에 종업원의 차출 금지 등 인사권의 장악이 특히 중

요하다. 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당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가 하는 소위

' 

당적 지도와의 투쟁'에 노 력해야 한다.

6)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또한 당해지역의 당간부 및 유관기관(특히 노 동행정

기관, 세관, 은행, 전기, 통신, 수도, 위생국 등) 인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

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긱-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7) 효율적인 노 무관리를 위해서는 채용단계에서의 엄격한 선별고용, 고용후의 철저한

기술훈련, 북한 노 동자들의 심리와 행동방식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물질적 인센티브와

정신교육의 적절한 배합, 직업동맹조직의 금지보다는 적절한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밖에 북한 노 동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이나 체제와 관련된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소위 '우리식 
사회주

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절대 금물이다.

8) 남북 정부간 정치.경제관계의 미정상화 상황하에서, 진출기업의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T 대만기업의 중국에 대한 
' 

집단적 平자' 방식을 차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관련업종, 동종업종의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한국투자 전용공단을 건설

해 동반진출하는 방안, 借 일본 조 총련계 기업의 대북 합영사업 경험을 할용키 위해 이

들과 역할분담을 하여 동반진출하는 방안, 卷 홍콩과 중국, 동남아 등지의 화교기업과

합자하여 나진.선봉지역에 동반전출하는 방안, 卽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기업의

자격으로 투자진출하는 방안 둥을 추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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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부의 정책과제

이상 한핵·기업의 대북 진출조1릭1을 간략히 제시兎지만, 위의 진략이 3,L다 안정된 한·경

속에서 %,1촬히 추진되기 위헤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여긴 개선이 필수직이다. Y신 g·북

당국지.긴·의 협의를 통해 투지·j,L장협정파 이중과세 1-s기꺼정이 체건되]I, 분잼조정 절

차의 마런, 칭산게정의 섣치.운엉. 산7]제신·권의 닛호 등 지·종 제도적 장치가 미-련도]어

야 한다. 또한 남닥 직수송로(톡히 철도 및 도로J기· 개통되어 수송비 절감의 이익이 실

·],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싱·호빙·e끗 통한 직·접적인 걔약체검과 남한 기업u요윈의 복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니-아가 남한기업의 북한 투자진출을 더욱 쵤·성화

히-기 위한 하나의 l'M'인'으로서, 북한징답骨 설득하여 중3f의 「

대만동포 투자장려 -R정,

(1088.7)과 유사한 
「

님-한동At 투지·징·리 
-x징, 

권-은 것을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징 치,경제적 관계가 정상화되이 남북 당'1·f자간의 협의를 통해 위의 여긴들

이 미.련되기 이전까지 징부는 중국.대만간 깅제'헙릭의 예昏 7]-고히.여 가급지 정깅분리

의 정첵을 쳬택%l- 필요가 9)다. 닙-북한 정치.군사적 관게외- 겅 힙력을 인계시커 기71

의 대북한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 보다는, 위려 자기부담의 원 하에 개별기

업의 %合직 관단에 따른 대급[A>-자를 전민적으로 히용하는 것이 철국 -(리 기업의 대

북 누자진출을 미A 巷·성최.시키]< l-M-인-이 될 깃이다. 중함·,데민간의 겅제교류 경험에서

J/있·듯이, 중.장'기리으로는 이리힌· 정첵이 남북 깅제관게를 니욱 긴일하게 하고 경제통

합을 진전시키 짐국 북한의 게헉.개18·피. 깅제 언칙·%-에 도-$이 되는 1싱향으로 작용할

깃이다. 단 정부는 1신기7]이 보디- 성공적인 대북 지.쵤·동을 수행할 수 9)도록 도와

7는 측면 지원자로서의 억힐-을 좀 니 깅·최-헤야 힐· 깃이라고 셍긱-한다. 즉 긱· 연구기관

과 전문가의 인구길과를 취힙-하이 좁더 상세하고 구 히인 북한투자 정보를 기엄에 제

공하고, 또 대북平자기우]의 피.호1인원에 대한 징저한 사 
·) 

교 육훈런을 시커주는 억할이

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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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1

1990년대 들어 동북아 또는 환동해 지역에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소위

「동북아경제권, 또는 「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고 이것이 남북한의 경제교류, 더 나아가서 경제통합과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

일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 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동북아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동해경제권,이 실현된다면 이는

결국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촉진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협력을 통

하여 한반도의 경저]통합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통일에 이르는 절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경제협력의 확대는 
「

환동

해경제권, 형성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결국 양자는 상호 필요조건이면서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첫째, 우선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동

북아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경제체제, 발전정도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
환동해경제권,은 APEC의

초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EU 나 NAFfA 와 같은 폐쇄적인 경제통

합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체로서 다양한 협력의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

자간 헙력체 내에는 우선 관련국의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각료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포럼으로서 이미 강원도가 주도하여 구성하고 있는 核과 유사한

각국 지방정부들의 대표회의를 두어 지방정부간의 경제 및 비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

대하여 한다. 또한 각국의 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회의 및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회

의를 둠으로써 싣질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참가 으로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을 정회원으로 하고, 지역

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을

준회원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젓이다. 아울러 
「촨동해경제권,이 개방적인

경제협력체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준회원국 또는 옵저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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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참가할 수 있됴록 해야 힘' 것이다. L'lifl나 「
횐·동해검제권,이 궁극적으로는 한1 료

의 깅제퉁'骨과 펑화통일-S- 이-y'3 외부직 기반이 되기 위헤서 남북한과 한반도의 주1/l

깅·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뵨, 미/·:· 능 6개햄·이 중Al 억 fl 하도록 헤야 한다. 특히 호1

제 추진 骨 . l 4자최납페 러시이-치- J본이 배제피어 있으므로 이들이 
「41·X-헤겅제권,에

서 비정치적인 f 를 힘-께 ->· 의한 수 있<L< 공긴-을 미.린힘·오로써 남북 통일에 대한 이

들의 71력을 인는데 도움이 唱 수 있을 初이디·.

t , P의 주제는 정치키인 깃온 침지히 최피함으로씨 곤1·련 j {가간의 불필요한 대립

- 지잉·헤야 할 깃이다. 논의 -i·제뇬 4·x]])It류 W 투자 苟·대, 지.원게管, 魯겅보호. 관광

게발과 권·은 걍제)([야 YE반 아니라 상호 이헤를· 높히기 위하여 11육, 문촤부문과 같은

비징제척인 분야도 Lf切·시키는 깃이 비-림·리하디·,

한%['l, 납딕-한 깅제톰'힙'과 A-련히-여 보면 첫쩨, 남북한의 깅제교류 라데와 경 통합은

제로71게H](zero-SLIUl gatne )이 이·니리- 보지티<t삼게임(positive-sutn game )이리-A 인식을

- 멱히 해야 할 깃이다. 헌재 리니·라가 선며힐· A-t 31는 님-북통일 방]%은 무럭통일도,

흔/통일도 아닌 단계켜 펑촤통cJ이디·. 따라서 즈1이도 남북간의 경제교7-는 정치직 논

리)Ir디-는 겅제적인 <<-리로 풀이기-야 한니-, 즉, 소모적인 체제돈 이니- 체제간섭을 지영·

히-Al 싱·효 깅제적 이익을 추구히·는 19'향으로 %J'북한 경호]-S- )J'촤하고 겅제통호}·을 추

해 나가야 힌-디-.

骨 , 투지·);l-징', 분XI혜절, 이중려-세)굉·지, 신1():1보1, 산rf 제산嫄

� 

보호 등 납북간 경'협

괸린 헙정체겯을 지속적으로 추<1하되 이짓이 모V 신헹된 뒤에 남북겅포]을 확데하凍

디·는 전릭c)i(디-는 남북깅'힙이 
- 

대됩에 %라 지·오}스림게 인A싱이 제기되w 히·] 실

이 비·로1·직히·다.

A%패, 북한은 이미 L-].초).신본 시.유겅제무익지대에 대한 벼L지.를 남한 기업들에게도 얼

이 -둔 싱-네이32-<L - (리 징]-,i-8 지.세 여히.에 띠-리·서1'.<- VI·기d 竹애 <·(지적인 님·북힌· 지-

v-부억지내룰 힝성하는 것)i·-t 기·능L하다. 즉, 남한IL 깅·원도의 강릉 正는 동해시의 원부

지역에 대즈[w한 지·-8-J/억지대吾 J->정히.어 이%.피- -hf힌-의 니-진.선$ 지역 - 의 지 . 무억

合 시도할 수 있各 짓이다. 또 한 남한에서 힌제 제인-하고 있는 휴전신의 일부 지익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曾하여 ·지·A·J-/-핸1지1귀를 11정하1'. 짓LL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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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들어 동북아 또는 환동해 지역에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소위

「동북아경제권, 또는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그 동안 세계 최대의 냉전지역이었던 동북아 지역을 그 동안의 
' 

긴장과 대립의 지

역'으로부터 
'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지역'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한편, 냉전 시대의 최대 피해자인 한반도는 아직까지 남북이 분단되어 준 전시 상태

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갖고 있다.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통일, 북한의 금작스런 붕괴에 의한 통

일, 단계적 경제통합에 의한 점진적 통일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은 그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송두리째 무위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민족의 살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

이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의한 남북한 통일도 천문학적인 통일 비

용을 초래하여 남한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선택

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남북통일의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남

북한이 점차 경제 교 류를 확대하고 중기적으로는 NAPTA나 EO같은 경제통합을 점진적

으로 이룬 후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는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젓이다.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은 이같은 남북간의 단계적인 경제교류 확대와 경제통함을 이

루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남북간의 경제교퓨 확대

와 경제통합의 진전은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전제 조

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논의를 살

펴보고 이것이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에 이르는 전 단계인 남북한 경제통합과 어떻게

연계되어 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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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동해경제권,의 의의

2. 1 
「환동해겅제권,의 논의 배겅

최근 전개되고 있는 V·$아시아 또는 「 卷·동해, 지역에서의 경 힙력 확대는 근본적

으로는 2%ovI내에 들어 급1/·].하고 있는 세계경제환깅에 기인한다. 이를 VI'이V]주의 힌

상·, 지역주의 람1상, 세게주의 >·1싱- - P 로 구-[<t히·이 설1굉하고-지· 한디-.

2.1.1 탈이님주의 힌상

제2차 세게대 
·l 

이후 세게는 소 1과 중국을 중심으로 히-는 사최주의구1과 미국, -8-럽,

일본 등各 중J]으로 하는 자본주의/{9으旦 잉C분되이 일전과 넹]전의 헝테로 이ha지 대립

A 하게 되있디-. O- 길과 양 지한1긴-의 겅제51't류는 극히 제한되었다. 한린 같은 사회주

의 -l 내에서)]-L 중<"·>'피- 소런은 이님논4과 영토분 로 시로 대립하게 v]었다.

이러한 이닙적 데모] 시대에 기·징· 큰 피해를 ·tt 지역 중의 하니.는 동북아 지역이다.

) 히 A'-Al 이.의 -V심에 있는 한번·도는 %4-북한으로 분단되어 A-족긴의 첨·딥'한 진젱을

치러이· 兎다. 또한 한<·r과 중이·, 한국과 소린, 중국파 소런, 일본과 소린 사이에도 대로]

과 갚-V이 계속되있다.

그 러나 S856 고르 비-초$가 소 ]의 최고지도자로 돔장하변서 세게의 이갑은 M싱-

내는 Y{A히 l·화되었디-. 19899 ·v국과 소린과의 괸·계가 정상촤되있으미 소 1과 동유

럽의 사최주의 3 1이-V이 잎-을 다쓰.어 시장깅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 외.중에서 骨

서$/E 통 /을 이E·게 피있디·. 또'힌· 1990년에는 한-·l과 소련간의 국교가 수립되었으며

][]c)29에는 한<·[과 중3(간의 s [교가 정싱·최.되있고, 이후 이들 Af가와의 경제1133-외. 힘

럭은 합3(도.로 히-대되5( 있디-.

L/L한 일본도 북1%- 잉J/리13가 닙'아 있지만 러시아의 제 1휘. 이후 판게가 개선되

고 있]l,, 중-2(--F 이미 1970닌데 1창JiL리 개혁과 개19시첵을 추진해 )먼서 이 지익에서

분%o,L니·는 인·정을 Y]히.고 있니·. 한)>), 북한만이 -8.일히-게 종래의 세제를 고 주]히

지만 이권·e l'이%:1주의에서 l·>)히 지.-(i-로운 것은 아니다, 에를 들이 북한은 외w들이

기·징· 직1기시히초 미3< )·S 일+r미.의 - ·<:at 정싱최-에 적3 1-‥-%]히.<l.<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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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최근 들어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념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1.2 지역주의 현상

지역주의는 1992년 말 단일 시장을 구성한 EC (유럽공동체)가 1995년부터 단일 공동

시장뿐만 아니라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하는 EU(유럽연합)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추진 중인

유럽연합은 1999년 1월부터 이행기준에 부합되는 회원국들부터 단일화폐인 「
유러.를 

'

사용하기 시작하여 2002년 7월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유러,화를 자국화폐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EO는 미국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온 1988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2년에는 멕

시코까지 포함하는 NAFfA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다, NAFTA는 인구와 경제규

모 면에서 EO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나, ED와 달리 자유무역지대만을 형

성하는 것이어서 경제통합의 정도는 약한 편이다.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남미국가들까

지 모두 포함하는 FfAA (미주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 력 중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1967년 지역안보기구로서 출발한 A8BAN (동남아국가연합)이 1993년부

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AFf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완료 하기로· 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기구는 APEC (아태경제협력체)가 있다.

APBC은 1989년 호주의 제창으로 아시아 및 태 양지역에 속한 12개국 간에 창섣되었

는데 主기에는 경제블록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부간 협의체(fonun)에 불과하였다. 그

러나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지도자회의 및 제6차 각료회의에서

7 개 회원국 중 선진공업국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

지 각각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함에 따라 경제블록으로서 변모되었다.

그러나 APEC은 지역이 광활하고 인종, 문화, 언어 등이 이짇적이며. 경제적 수준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회원국간의 唱속도가 EU 나 NAFrA 등에 비하여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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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리- 아시아에시 보다 )/1위가 좁은 경제 별록체를 형성하자는 논의가 활힐하게

진행되있다, 우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1990넌 12윌 동아시아 국가들만으로

구성되는 겅제블록인 6AEG(동아시아겅제그/-룹)의 칭·설을 제안하었다, 3-러나 아시아지

익에서의 영힝분1 J.>-소를 우 리하는 미국, 호주 등이 이 구싱·에 대하어 강-럭한 반대 의사

暑 표면히.교 우리나라와 일본 등도 T·J·L적인 웝징'을 취'힐에 따라 EABGJ·상은 보 다 궐

속도가 약한 BAEC(동아시이-겅제헙 체) 구싱-으로 변겅되었다. /)러나 이깃도 미국파

호주 昏의 J-럭한 16
11대외. 우리나라와 일본 의 -8-AL적인 입장에 따라 단기간에 본격

적으로 추진되기는 이리우리라 예상된다.

이같이 세게 진역에시 졍 지역에 위치한 국가·늘끼리 순수한 경 히 이의을 공동으

<L 회·데하기 위한 깅제昏합의 운리입이 가속촤됨에 띠-라 동북아에서도 겅 헙력과 통

합의 기.능성이 v-·<의되기 시3>·했다.

즉, 동-}+이-시이-에 속한 <·l기-들반의 징제'헙릭에 대한 논의는 lEO노1 7월 중<·f 길림성

장춘에시 개최된 
「동북아시아 힙력에 관한 기제세미나,에서 중국측이 만강 하구

의 촹d의 심·긱·지대를 중3<, 북한, 구소 l 등 덩·시.Al파 한국, 일본 등 주1<9국이 공동으

로 게발하는 빙'인·은 적극적으로 제인-한 후 본걱촤되기 시직-健다,

2.1.3 세게주의 힌상

세게주의 호1상은 WTO 체제 骨1;u, 11't통,통신의 발딜', 디3적 기러의 부상 등에 따라

니·티·난 헌싱-이다. YTd 7년 누]게 속된 UR%상의 디.길에 띠·른 WTO 체 의 출111과 함

께 무역자유촤의 1 l위가 종전의 공산풂 분이피서 농산꿀과 서비스 분야까지 희-대되었

- 며, 지3L상의 거의 모든 2'·f·가가 본 힙징에 v·어하였거나 
'현재 

침·어를 추진 중이이서

CI-야밀'로 자-8-무억의 전1편회-, 세계화-趾 이루게 되있디-.

동북아지역에 속하는 국가·븐 중 W'f0 에 가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파 일본+이다.

C - 러니- v-g은 힌재 가입 ]상을 진헹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기.오]合 윈하고 있기 떼문에

-J'극적으w뢰 -2-닥아시아의 국가듭도 WTC 규 1에 밋·도록 시장음 개1-M·하게 될 깃이다.

이에 따라 동북0 지억의 t·r기-긴·에도 교억과 투자가 더욱 혀·신·될 것이다.

또한 교통의 발VI'은 불자 7 인력의 -C·
l·가간 이동을 자유8게 호1-뿐만 아니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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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 통신의 발달은 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순식간에 가능하도륵 하고 있다,

륵히 교 통의 발달은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교 통망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우선 서울

에서 북경, 동경, 모스크바 등 각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 도시까지 연결하고

있어서 동북아의 대부분 지역간의 인적, 물적 이동을 불과 2-3시간이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한편, 많은 다국적 기업(m121ti-IIE[tional cor poration) 또는 초국적 기업(trans-llational

cor poration)들은 더 이상 출신국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의 자본, 노 동, 기술, 영업능력 등

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

본의 기업들은 러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중국 및 북한의 노 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자

국의 제약조건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고 있다.

즉, 이상과 같이 WTC 체제의 출범, 교 통.통신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활약에 따라 세

계는 경제적 의미에서는 더 이상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즉,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global v illa ge 으로

� 

변화되고 9)는 것이다. 이같은 세계주의 경향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2.2 
「
환동해경제권,의 개요

2.2.1 
「환동해경제권,의 범위

우선 환동해경제권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한국을 중심

으로 한 주변 국가들간의 협력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경제권 형성 가능성

얘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권,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도 국가

간, 학자들간에 서로 달리하고 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

고 있다.

우선 
「환동해권,이란 용어는 1980년대 초부터 일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간 협

력을 모색하면서 사용해 온 
「환일본해권,이라는 이름을 우리 식으로 고쳐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의미하는 
「환일본해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

환동해권.의 의

미는 약간 다르다. 일본은 환일본해권을 한국 및 북한, 중국의 동북3성(혹룡강성, 길림

성, 요녕성), 러시아의 극동지역(표리모스키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 일본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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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인·지3울 2y[' 1하는 것으로 보고 있디·. 그리니. 우리나라에서는 환동해71은 한국과

-l>f한 진역-s- 의미하기)tL디-는 7로 동해와 접하고 있는 징·윈도, 징싱·북도, 함깅북도 등

의 지익만을 지칭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Y-리나라에서는 춘1·동해권에 대응하는 개념으

로 흔1-쵱·해권 正는 횐·서해구1이리-는 - - 이가 사- - 피고 있는데 이는 주로 서해와 주]하고

있는 한1·>, 북한. 중<·:·, 잎본의 지벵·들간의 협릭을 지칭하고 있다.

한 ]],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흔1·동해니- 환일-11'헤 대신 
「동북아,리-는 명칭은 사용하

고 있으미 지익적 l%]위-l< 한국 및 북한 진익,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지3, 일q;l-

전억合 At71·하고 있디-. 죽, V국은 우리니·라 서 사- - 하L 촨동해권과 쵠핑-헤 1을 모)y.

포틸-하는 보다 AO}-직인 게님을 사- - 하고 있다고w 할 수 있다. 우리니.라에서도 「동북아

YI, 이리-는 - - 이巷 Al-%L해주]과 쵠·힘·해71읍 포힘-하는 개넘으로 시-용하고 있디..

힌-%l, 러시이·A 18칭에는 L-1디·지 구애반지 임'는 V'd이디·. 즉, 일본에서 회의 l- 때는 毛

일뵨해, 중1·r에서는 gy아, 한국에서는 북아 또는 卷·동헤라는 성-어를 사- - 하고 있다.

1
1
11·v)에 e·1시아가 포함되지 않1:i 촨핑·해권에 대해서는 분밍한 거부김·을 표시하고 있다.

<, 러시이-는 - - 이에는 구에를 먼-지 않'지만 러시이- c (동지띄이 포'切-되는 동박.이. 또는

쵠·X-헤 · 1의 험릭에 Vg'은 dI]- 깆그( 있니-.

본 논3/-에서는 「환동해 l,을 %'l·빈-도 전익, 중국의 m%북지억, 러시아의 혁{지역, 일-l·t

'1역을 At합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자 
'l·다. 

이{<- 대체로 중<·f과 우리니.라에서 사- . 하

]-< Ad이·지악괴- 치힌·디·. S]힌 인-봔이 시-성-히.-는 卷%본해권피.V 데체dL 원치叫는 개

%c]이다.l)

2.2.2 
「한동해겅·제%,의 개요

'

호BtL헤경제권, f}갔2 r
%'--f·-이-깅제구{,에 내힌· Ac-의·는 -B·뇨-2·Ik한로{L- 曾서 서술힌- 비.외.

같이 최근의 1·:제겅제횐-깅의 -1촤에 기인한 깃이지1][l· 직주]·적으로는 1990넌 7월 중핵·의

조며1성 장춘에서 /l]/ ·l
,

「%-북이-시아 경제'힙릭에 %/l·한 -:-·
;-제세미니.,에서 중햄·추이 두만

깅' 하//의 지익을 중-L·l·, -(p한, 소런 - 'A 담사국가 힌-국, 일본 주)/1햄 이 -A+-2.으로 개빅

히-이 자-0-무대를 l/1/ 드는 ]q-안-3- 세인-한 2 1 본격최-되기 시직·했다. 이후 1991호1 8월

1) o]]를 들이 일본의 휘·인-IE-헤에 대한 연31·기21%·인 
r

환인본헤 . ILl1-소,의 잉]L 191온 Bco110111ic

lusli(Ulc i'or NorthcilSl Asill (hI{INA)M서 지익>']·다)trIl 「 
· 닉.이.시이. 경제연·'.11소,기. 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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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유엔개발계획)의 주도하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TRADP (두

만강유역개발계획)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연길, 북한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약 1만Km2의

대삼각(TREDA: 두만강경제개발지역)을 개발하는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995년 5월

에는 북경에서 5개 회원국이 두만감지역 개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동년 12월에는 유

엔에서 
'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및 동북아개발 협의위원회' 협정문과 환경양해각서에 서

명하고 2개의 위원회(commission 및 comm ittee)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두기로 합의함으

로써 이제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체제가 본격 출범兎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훈춘시를 경제개발구, 동해에 가장 가까운 방천(防)Il)지역을 무역

구로 설정하였으며, 러시아는 1991년 나홋트카 자유경제지대를 셜치하기로 하고 1992

년 대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지대 계획을 발표하고 군사항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방하 .

였으며, 북한은 그에 앞서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 

자유무역경제지구'로 선포하

는 등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운송연게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국의 훈

춘과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철도는 1997년부터 개통 운행되고 있으며, 훈춘 크

라스키노-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도로도 복구되었다, 한편 중국의 권하와 북한의 원정리

를 연결하는 다리가 1995년 10월 재 개통되어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나진,선봉지구且 직

접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데 이 다리를 통해 북한에의 무비자입국도 제한적이

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나찬-부산을 잇는 콘테이너 정기항로가 1995년 10월부터

개설되었으며, 속초-나진-연변간의 정기여객항로 개셜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TRADP는 동북아시아의 특정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내

국가간의 경제교류 및 투자확대, 교 통 및 통신개발, 에너지개발, 수산 및 해양자왼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
환동해경제권,

이 EO나 NAFfA 와 같은 경제통합의 형태라기 보다는 특정 지역을 역내 국가들이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공동 개발하거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일

본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TRtDP에는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지역의 복잡한 역학구도로 인해 당장 역내 모든 국가

가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구축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2) 그러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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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가吾의 겅제 구 및 지.v-깅제무역지구와 해인· 기점도시들을 상호 인걸하는 「

線形

自1느貿易地帝, 3r-상피. 조>·이 보다 7체적인 헝데의 깅제통합도 가능하다고 보는 긴헤도

있다.3)

한d, 「촨동헤귄,애 속한 5 f가晋의 주요 겅제지표는 4표 l%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들 s {가돌을 모7- j%-하는 경제71이 힝성된디작1 이는 4표 2%에 나타난 바꾀- 필·이

0DP와 총교역구/.모, 인7면애서는 5U니. NAfTA보다는 약간 작지만 관련국의 진억을

A%·힌V먼 인3t-변에서는 15익 5 친만)'-6 힌로 세게 최대의 경제블럭이디·,

{표 l> 쵠%헤 지억 f·l의 경제지표 (1995닌)

주: 1) 한국, 북한, 일본은 GNP, 중국, 러시아, 러시아 극동은 ODP 기준 J

2) 1994년 기·t임.

3) 데 CIS 무익은 제외$]었음. CIS ) (억·의 포호]·하면 l.357억불임.

4) 꽐호 안의 수치는 중<J의 호-북3성, 러시아 R동지억만을 포힘-하는 징우임.

자료: 環154해6經濟硏究所, 
「

北束7' / 
" '

: 2 디1紀(y) / l-J > y d , , SPl新聞社, 1彈6

부록

표에서 인各하여 제구싱. 단, 일본은 한국은-핵, 
「조사통계월보,, 1彈7 에서 인용.

m

2) 에骨 들어 오용석(IW6), 이칭-제(lOS6)吾 71·조힐· 깃.

3) 에를 들이 V<l-8해(1992)-妙 볼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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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 NAFTA 및 
「환동해경제권,의 비교 (1995년)

l l EO l NAPTA l 환동 l

주; ( )안의 수치는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만을 포함한 경우임.

자료: 동북아경제권은 {표 I> 에서 재인용하였음, BU 및 NAFTA 자료는 The World

BanJc, World Develo pmerkt Re port 1995에서 인용하였음.

한편, {표 3%에 나타난 바와 갛이 이 지역 국가들간의 역내 무역규모가 최근 들어 급

증하고 있다, 즉, 환동해 지역의 국가간 역내무역규모는 1985년에 약 810억달러였던 것

이 1995년에는 2
,
756 억달러로 3배 이상 크 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역

내 무역비중은 13%에서 15%로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역내 무역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북한만이 이 기간 동안 역내무역액과 역내무역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와의 교역규모가 급속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역내 무역비중은 1995넌 63%로 역내

국가 중 가장 높다. 또한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역내 무역 비중도 모

두 50%를 상회하고 있다.

4표 3> 환동해 지역의 역내무역액 및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s억)

자료: 環9本海經濟硏究所, 
「4b束 C"T: 21-壯紀(7)V D / A /,, 每6新聞합, 1996,

부록 표 몇 KOTRA 무역통계자료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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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각국의 입징

2.3.1 중국의 입장

중<·:은 1970넌내 %J 이후 개'어과 개lg·);-1선을 추CI'E하민서 
-a
p가겅제빌·진과 지익힐전을

위힌 성책의 인巷- )L 지역겅제권,에 대힌· Z·심을 깃'게 도]었는데 대IL적인 깃이 
「

태펑

잉d W-동체, ' <rI]2華[ V시징',, '

華'M깅제6'·l,, 
' 동식-이-4제구1, 이0. 이% 거시직y

로 동부 언인·으로J - 더 내륙-므로 1敍·조1의 맥-g- 확대시키 나간다는 것을 지익개빌·의 기녈

진락으로 삼아 온 -A-국의 저익1죔'초1 7'1라피· 지탬1른1·깅이 여건 111촤로 헌수1성이 매7 크

기 )J-이다,

3히 V3(의 J}GC지역은 지리기으로 러시아와 북한에 접하고 있으며, 다른 지억에 비

해 싱·대적으로 닉-2수피이 있는 지익이디-. 이러한 X-북지역은 개1身하기 위한 5L상이 소위

「A'-북이-겅제구1,인데, 이것이 처읍 사용된 初은 13S9<l 1 월 북침에서 개최된 
「 

'

It에고11'[經

濟圈(作發炭問題硏討合. 서었다, 중국 학자吾이 주장하는 삐-暑 」c)-익0하먼 이 지역은

03 두 개의 다른 제외- 세 개의 다론 겅제수준은 가진 散漫·FL 卽 자원, 깅제 및 기순

의 1115:+lty完·il 및 C33 0-邑 지역에 비헤서 ·하 開 h暫/리 - 가-진 지역임으로 이 지어의

경제호]>l-F 경제외. 정치의 분리, W긴/ 정J(L의 분리, 지빙-피. C 앙·의 결 리 원칙에 %리-

VI·계적으로 추진되이이· 한니·는 깃이다.4)

이2 중<·>은 이 지억( 제8치- 5개닌 게피(If)145)의 중조1게3 지역의 히.니.로 정히/i7

대외개빙-을 적극 추진해 왔다. 히 러시아 극동 지역에 인접한 黑龍·u:省의 易· Ill , 緩

3fll]지1외- 북한파 7]깅한 솝林省의 훈춘시, 圖11]l]d-y를 국경%'L익의 중소1지로서 개씰·하2

있디-. 또한 긱· 省-P 거1)도시吾 중심으로 하는 2}1발계획을 수7]하51 있는데 遼寧省의

骨1 ] 
'

l!C를 4심으로 71- 遼+T島 개빌'계획, 吉林省의 훈춘을 중십으로 한 圓111110':C

[]l'.) 지역 게y)'게획, %강성의 !1含'爾賓各 중심으로 한 全2J'位 IfMb 開放 도시 개발게피

등이 · L /-것이니.,

1'-f히 v·t-·f各 J로]성의 훈춘을 4·심으로 한 J'
I
L <Il·깅· 지익 게1짠계피을 지극 진하.

있디·. 딩· 중국은 J.
,
L 만%· - 骨러씨.고 있는 1림성의 훈춘, 북한의 F·1%, 러시아의 포시

4) S 벙-식, 
" 

%--],l-아 깅세'리릭에 A!(힌 /v-:·!'의 31·싱'-미 진리·," 「동북아 깅제헙릭의 어긴과 l
.

Iq-,, 대외

징첵 >3L오],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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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를 연결하는 삼각주 지역에 한국, 일본 등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관련 국가들

이 공동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자유무역항과 위탁가공 무역지구를 개발한다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이 계획은 특히 防)11을 국제항으로 개발하여 동해까지 이르는 15Km의 두

만강 항로를 통해 동해로의 출해권을 얻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중

국은 훈춘.연변지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되 인접 국가와의 교 통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2.3.2 일본의 입장

일본은 제2차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급속한 경제서장을 이룩하어 현재는 막대한 자본

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같은 일본의 성공은 소위 「
對太平佯經淸.

貿易擴大政策.이라 불리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을 위시한 해외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태평양 지역 특히 關東 및 關西지역을 집중

개발해 왔다.

이로써 일본은 태펑양 연안지역의 집중 개발에 따라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景다. 특히, 동해(일본해)에 접하고 있는 지역은 그 동안의 경제개발에서 상대

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지역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

다. 한편 일본은 상당량의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입장임으로 자원 및 노 동

력의 원활한 공급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은 민간 중심으로 일찍부터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연구해 왔

다. 니이가타縣의 菌問丈총는 이미 1967년부터 일본해 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1985년에

는 「
B 本海圈經濟硏究合.를 설립하여 

' 

일본해뉴스레터'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환일본해 관계의 각종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등 민간의 입장에서 환일본해 교 류의 선구

자적 역할을 兎다.5)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지방산업의 국

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지방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兎다는 의
그

5) /]프U浮司, "

B 卒의 SB率海 經濟圈 形成戰略과 地城經淸協 ]을 위한 役割," 
「

환동해권 국제학술 심

포지움 논문졉,, 강원대학교.강원도, 1995
,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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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러나 아직까지 일본의 중앙정부는 러시아의 천언가스 骨과 有은 자언자원의

개믿에는 관십을 JI 있지만 익네 국가간의 다자간 헙력체률 구성하는 l-A·안에는 메우

소극적인 9장이다. 예를 들어 UNDP가 주도하고 역내 a (가들이 대부분 7)-여하고 외는

'

fRADP에 정서 최윈국으로 찬여히-기骨 주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촨>呵겅제권. 31-상에 적극 대웅하고 R)다. 를 돌

어 니이기.티.縣은 IA4년 縣정-IF가 주축이 되어 「환일널A겅제연구소(BI긴NA),를 섣71

히.였으미 배닌 
「
北束 y /"J'經野倉謁,를 니이가타시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i l]'애도 촨

동해 지익인 北海·道, 育森縣, 秋1絹睡, L0形縣, 斷-濁縣, 그리고 %陸지역(富山懸, 石川縣,

福)111鄧) 동이 많은 tI·심을 가지고 있다.b)

2.3.3 리시아의 입장

1991넌 소련이 독7]국가연기-(CIS)으로 전후1·되변서 독립한 러시아는 엘친대통렁에 의

한 i/A'한 시장겅제체제로의 진곤1-으로 깅제는 개속해서 l'·11-이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

니-, 한毛, 러시아 < i-동지익은 모스3-바에서 IV] 얼이져 있고 인구부족과 흑독한 기후

조 긴으보 리시아 내에서도 닉-후지려으로 꼽히고 있다.

한A]), 3'L 소런의 고르바초브는 이 지익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익

국기·외-의 힙럭이 필요하다는 7]을 인식하]f, l(]86닌 7월 블라디보스토3-외- 1988년1 9월

3-라스노이·르스크에서 
'唯한 

인설에서 소린이 아시이-.네핑앙국가임을 표)g·하고 소련의

극동지역이 동북아시아 지역01)서의 국제직 분오]에 추]·이하어야 할 필」1성을 강조하였

다. 소련各 m87<l 7월 「c f동종骨게반 계틔,을 채댁하고 l%1넌 는 3동겅제를 테펑양

지역의 Ad-업체 속에 편입시킨디-는 게위 하에 연해주의 니-호트키·(Nak1tO(ika). 사할린

(Sak11il]ill) -
'

r· 3의 지익을 겅제 구지억으로 지정히·었다,

이<인 3림한 버시아는 TRADP 에 데 - 히·이 이미 지정핀 특3(지역에 외-:·r인 平2'l-를 적

/<(· 7-치하는 한$)l, l()92닌 
' 

데할라디보스토크 피'을 수립하고 이 지익을 11중 개1但·하

20- 있니-. 특히 본리.니)1스V -/-는 /

/- 소 j시릴 최데의 군사요충지로서 극동의 타지억애

비해 11]]l't> ]'L(통시스1 -V 사최간7]지·본시실이 잡 깆'추어지 있디·.

6) T]d석, 
" 

환- 헤권 교 J.'y]녁% 위한 일·]1 지빙·징부들의 진라과 데펑-," 
「동헤인·인구,,

pp.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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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지급까지 나타난 러시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동북아 지역 또는 환동해지역에서의

협력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나 이 지역의 국

제경제협력이면 참여국의 범위와 방법에 크 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러시

아는 특히 일본, 한국 등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극동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재 산엽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1996-2005년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연방계

획,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극동지역의 천연자원과 아.태지

역과의 교 류.협력에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3.4 북한의 입장

이 지역에시 아직도 유일하게 폐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

한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포

함한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두만강 황금의 삼각주 공동개발을 제안한 후, 이에 적극 대

응하여 1991년 12월 함경남도 나진.선봉지역 621Km2 (후에 745Km2로 확대)를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3단계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북한은 평양에서 비교

적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곳에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항만과 교통시설을 확충함

으로써 이곳을 중국 내륙 및 유럽으로 가는 인력 및 물자의 유통 경유지가 되게 한다

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의국인의 무비자입국, 조세감면

등 각종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 등보다 항구시설이나 교통연

게망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경제운영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TRADP지역보다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5년 나진.선봉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3단계를 2010년까지 2

단계로 하여 이 지역을 0) 동북아의 국제 인 화물중계기지, 卷 수출가공기지, 卽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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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입 복합기능을 가진 서비스기지로 발 )시%1다는 게획이다,7)

2.3.5 한국의 입장

잎-서 지리한 비-외· 길-이 - (리나라는 동북아시아귄을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으로 구분히·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네 3 f가들 骨 ;f 해%9에 한 대응이 가징- 뒤 을 뿐만 아

니라 미p,칙인 y:71이다, 다만, E-Idl·강 지익의 개曾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테도

블 IL이 있·으어, 러시아 극(지역의 목재, 친연가스 등 지.인자 1, 合 개발하는 빙-안에도

낄·은 관심 . 기-지고 H)디-. 아울러 :l·V句 -)보다는 횐·서句권에 q 큰 중1]은 두고 서해

인· 개曾계 수로]히·고 힝-만 V A-싱·교통밍- 획-충에 1·<릭히·고 있디·.

한%'], 횐·%-해권에 대헤서는 소<H 리인 중잉-정부외. 달리 지벵·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비교적 촬管한 핀이디-. 강 IlL는 l(]94년 7월에 「

환동해권 키-르毛, 7-싱'을 발표하있는

대, 이 -3'+·상/ j 딘·게에서는 환똥해구1 지1'X'정부와의 됴03·대暑 추진하고, 2딘-게에서는

지빙-정부간의 정dI]적인 혀의기3L骨 >치하고, 3단계에서는 동헤안을 魯동해5tI A%·굉·, 7

리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y%네트위크를 헝성하는 깃요로 피어 있다. 이긴·은 게획에

따리- v-은 해 l 1우/ 속초에서 깅'원도 주73'L 중<·[의 루1림성, 일본의 돗토리힌, 러시아의

연해주, 한1·f의 깅·우1V가 침·이하는 「환동해7·l 4(·l- 지사.성징·최의, 개최한 이후, 매년

V·련국을 1최하미 지빙-정부 치·71의 헙의최를 개최하고 있다.8) 아울러 겅북 포항지의

에서/L 이외- 비슷한 대음을 하]E 있다,

2.3.6 관련국 입장의 주요 특징

이상에서 샨%]-l·t 긱-5(-의 입징-읊 톡징111로 정리히-V[l 다읍괴. 긴-다.

젓 L 각·<·(이 혼1·昏句지역-S- 51 VA의 
' 

긴징·괴. 대7]의 지억, 으且 부터 
( 

평최-叫 AA-

V]영의 지익'P-로 진횐-시키 기 위해서 공동의 ),·력이 필IL하다는 데는 동의히.고 있지만

BU니- NAP]'A외- 간y, 실질적인 깅 苟·' l'-위 이J'/는 네는 딘-기히으로는 매우 이립다고

A(고 있다, 띠-리-서 아키까지는 「횐-동해깅 권,이란 - - 어는 다자간 호]럭제라기 보다는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7) 내한%I,>두지.진冬-'X사, 
「

나진.<'l)J- 깅게특-/ @))21·Ll-., m96,

S) I
l· 정M, 이헌-;안 

" 

촨A-헤7-l 김제기k'·-l:미 깅·인도의 대-g-·, 심·-;'r의 오겨·<(i이doll PouM gou)A'14

.

o ]L," 
「{:l·X.해V) 

-:;
f 제힉-w 심y[지%- ]f<If·ct],, 경·원.내'희·At<,깅' JV, 1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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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의 공동 노 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RADP의 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은 국지적인 지역을 공

동 개발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감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환동해경제권,을 형성을 각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연안지역의 경제개발을 통해 g-극적으로는 내륙으로 그 맥

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전략 하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동북3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촨동해 연안국가들, 특히 일본 및 한국과의 교 류 협력

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도 소연방이 와해된 후 더욱 본걱화되고

있는 분권화 및 자유화의 차원에서 극동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및 한국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그 동안의 태평양 지역

접중 개발에 따른 지역간 개발의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환일본해 경제

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하게 그동안 개발에서 뒤떨어진 강

원도 등 동해 연안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접한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도 수도 양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

역을 개방.개발함으로써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 무

역지대를 설치한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아직까지는 갹국이 환동해 경제협력을 중앙정부 보 다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두만강 황금의 삼각주 개발계획은 지역간 중

점 개발계획의 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중국의 여타 지역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길림

성을 위시한 동북3성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고 환동해국가들과의 경제 교 류도 주로 省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도 이 지역의 주와 지방들이 극동협회를

창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사 이 지역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원

하더라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중앙정부는 그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도

중앙정부보다는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등 일본해(동해) 연안에 있는 지방정부 들을 중
I

심으로 
'

환일본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중앙정부보다는 강원

도, 경상북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해를 연한 국가의 지방정부들과 자매결연을 체결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교류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예외적으로 북한만이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으나 이는 물론 북한의 중앙집권적 체제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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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동헤겅제권,의 징애요인 및 가능성

2.4.1 징애요인

일반적으로 한 지익에서 징제권 正는 겅제할록을 헝성하기 위헤서는 60 국가들의

예에서 11는 깃처럼 d I기·간에 지리적드로 인 ]하고, 정치제도 및 정책빙·힝·이 유시.하1치,

<·t·가교-모 y 겅제발전의 졍도가 A-시-해야 한다는 깃이 하나의 정설이 노]어 있는데 핀.

y혜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d-이 C-'( 조긴이 충족되지 못하IV 있뉴

깃이 헌실이다.

첫쩨는 이 지익의 지·원, 경제수준 등의 싱·호J[]-왼성으로 인해 소위 수직적 국 분리의

형대가 兮밍-한데 이렇게 되먼 억내 국가 중 깅제수준이 가장 높고 겅제7-모기- 큰 일4W

이 독주할 가능싱이 있다. 띠-라서 일제·7]략의 깅험이 있는 남북한과 중국은 일제시대의

대동아공엉구1을 재연필 수 있다는 우러를 하)1 있다. 또한 이긴·은 주))l ·r들의 이2·은

- (리偏· 안고 있는 일털도 이 지역에 데한 투자에 매우 조71스런 >/)이다.

吾 는 시%주의5+)의 개혁과 게빙'F-로 싱'i 촤혜외· 헙럭의 분위기가 조성피고 있지

만 아직 이 지익 5'l·가간의 제제적 이질성이 CI-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님·북한의 대립은

이 지역의 경 협력의 중·압촨 긷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骨국피. 러시아간의 국징분4,

일본과 러시아간의 북]-2'w도서 문제 의 긴'등)'L 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째는 횐·V헤 1에 속하는 지역돌은 대부분 긱'국에서도 가징· 경 발진이 뒤처진 곳

- 2-로 교 통체계기· 매-F 얼의한 실정이다. 또'한 이-지도 역내 국기/ C·<d各 통피-히t 네

있이서도 절차가 까다로울 y/1만 아니라 불리적 징·애가 큰 d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는

리내 국기-긴·의 거리가 가낍'지만 경제적인 측변에서는 상호 인적.骨적 $'t 류의 비정-이 매

우 높을替만 아니라 닐은 시간合 요하]1 있다.

미-지믹'으로 이 지역은 넹전.체제의 외·해 따른 
'빔의 

일시적 -W백힌싱·이 소위 미. l,

e-], V 4 강이 패구1주의적 깅힝·으로 조1른1·되는 4향을 보이]1 있어 징히. 정치>, 겅제적

갈骨이 {/ 수 있다.

2[I C-1니- 이싱-의 지역깅제협리에 대한 x])약 분에 헙릭의 가능성을 J /위로 민들기보

다는 바로 /f피'] 장애요인읍 제거하기 위해서리.도 Al-W헤 지역의 겅제협력合 깅·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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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꾈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동북아경협의 확대를 통해 이 지역국가들의 경

제성장을 활서화하여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 국가간의 체재 이질성을 접근시키며 특히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패권주의적 경향을 상호 공동이익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주의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럽 및 미주 등의 지역주의 권역화에 대응하고, 선

진권과의 통상마찰에 대응하며, 아.태경제협력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자원공급

원의 확보, 중장기적인 수출시장 확대, 남북한 경제통합 기반의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환동해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2.4.2 가능성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은 주로 지역국가간의 상호보완성과 경제 및 무역규모

의 성장잠재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상호보완성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선진국(일

본), 중진국(한국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 후진국(북한 및 중국의 동북3성) 등을 모두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정도의 격차는 산업구조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

는데 일본과 한국은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큰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졍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비교 크고
, 북한은 2차산업의 비중이 크다.

한편 자원의 보유면에서 보면 4표 4%에 요약된 것처럼 상호 보완적이다. 즉,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연자원부족과 노 동력부족이 심각하다.

한국은 중간 단계의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고 있고 특히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개발경

험을 갖고 있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 부족도 점차 일반촤

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의 동북지역은 양질의 노 동력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

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옷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극

동지역은 광활한 평원지대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 기술 및 노 동력

의 부족으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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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 동북아 저'국의 경제어%l 비교

주: ++ 매. 爭음, · t- 비교적 좋읍, - 비]]'(적 니-昏, - 메E 니.y)F.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자선-, 기숨 및 엉능럭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可

의 동북3성 및 -h[한 지역의 풍부한 친언지·%(석틴·, 천인가스, 삯림, 철광석 등)음 개발

히.jl J젓各 공꼬'-으旦 唱·용하민 한국과 인본은 징·기시인 지-원 공급웃1을 획·且하고

러시아, 녁곡1· 등은 지·오1 1핀-을 통혜 외최시b, 산업개발 등의 이익을 얻을 i 있을 것

이다,

돌째5L 겅제nO-모와 무의규모의 셩장짐-제력에 d·한 축민을 보면 이 지익은 제2v대전

이후 오1본괴. 한국이 고도싱징·을 이 해 兎으머 중-2·f-도 1970닌대 밀· 이후 3A-한 겅재

성장율 하고 있다. 무역규모먼에서도 일본과 한s-p, 수출주LL헝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긴과 무역의존도가 매-F v은 핀이미 중<·;·도 무역-v-모가 骨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북한파 러시아가 겅제기· 71체된 상톄에 있으나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

징에서의 과도기적인 힌상이며 중징·기31y-로는 시정-경제체제로의 이헹에 따른 A율성

제)1외- 대외개)-2'성의 중가로 깅제기- 촬A회-되고 대외무역이 67속히 늘어M' 깃으로 진

]g-된디·. 북한$·1 깅제 1체로부터 벳이니-고 거의 단절된 구 소런과의 T억을 니- 지익으

旦 진毛·헤이· 히·는 분·제에 딩-먼하고 있으므로 이 지억국기-들과의 호]력에 적극적으로 니·

섭에 따라 부역7-J 기- 
- 

내될 기·능성이 매우 높디..

3.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경제통합 가능성

3. 1 북한의 겅제헌황

3.1.1 북한 징제의 약사

<F힌·은- 힌·<·[국-14 /y, 1370%·j내 2기叫지1'5 71인딩- GNP에 았어서 힌<·r을 싱최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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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제성장률 10.4% (1971-1975)를 달성하는 등의 경제성장을 계속했다. 이같은 괄

목할 만한 성과는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 기간 동안 중공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

주의 공업화가 적극 추진됨과 함께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나 상호

바터무역에 크게 기인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토 지, 노 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임증대와 이젓에 대

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배분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한계생산

성의 체감과 생산기술개발의 부진에 따라 외형적 성장의 한계가 드 러나기 시작했다. 특

히 북한은 
'

자립적 민족경제'의 긴설을 경제개발전략으로 채택하고, 대내지향적 공업화,

중공업우선, 국방.경제의 동시건설을 목표로 한 결과 기술도입의 부진과 산업구조의 불

균형을 야기하였다.

한편, 1971-t976년 사이의 6개닌계획 기간 동안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원조가 감소하

면서 처음으로 자본주의국가로부터 약 12억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도입했는데. 이후 오

일쇼크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라 비철금속 등의 주요 수출상품의 수출가격이 떨

어져 이후의 외채상환에 큰 부담이 되었다.

그 결과 제2차 7개년계획(1978-19엇)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목표 9.6%의 절반 수준인 4,6%에 머물렀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성

장 침체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4년에 합영범을 제정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

치하기 시작하는 한편 기업의 독립채산제의 도입과 경공업의 발전 추진 등 경제운용에

서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은 기술개발, 무역.경제협력의 강화, 전력.석탄.금속공업의

강화, 경공업 육성 등을 주창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소런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하여 에L-j지, 원자재. 자본재의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4표 5> 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성장율은 1990년에 -3.7%을 기록한 이후 i996에도 - 3.7%의 성

장을 기록하여 7년 연속 마이L-1스 성장을 기록하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이에 따

라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높다고 평가되였던 북한의 일인당 GNP규모는

1995년 현제 한국의 1/12, 국민총생산(GNP)은 한국의 데2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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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의 주요 겅제 지표 추이

l 1987 l 
'63.7

l 33 l 938 l 41.4 l

[

자료 : 한국은헹, 
「

북한의 GNP추정 질과, 긱-닌도.

이긴·은 북한 경제의 71체 오1인으로 크게 /
I
L 가지로 구분된다, 칫쩨는 외부적 요인F

로서 1990년대 초 소린 구사최주의권이 붕괴될에 따리- 이들과의 경제적 특수 괸·게

가 단질된 tI'1)A:d다, 즉, 정치,경제직 측IS에서 북한의 최대 우)-M'인 구소린 및 중국 등

이 대북 
']· 

J (역에서 경叫 걸제를 J 3L함에 따리. 에너지 멸 원지.제 수fr 이

� 

03->·%I 이

는 셍]산 김·소로 이어졌다. 두 빈째 원인은 보다 3본적인 내부 요인으로서 ' 

자립적 민

깅페'의 긴섣을 -t·c표로 하는 북한 T-의 페쇄적 사최주의 게획·겅제제제 자체의 구

조적 한계가 드 러난 때분이다. , 토지, 노 동럭, 자본 -秒 )W산요소의 骨앙·집권적인 통

제-배-보은 한)]lAA선·성의 체2.]-과 $산기合게曾의 J-/-V) 2의 비효율싱올 초레할 수디-에

웠었고w, 내내지힝 ·] WT]촤, 국방 
1짖 중공7]부f Y<l 정첵의 짙과, 기술 도입의 부진과

산Y]구조의 분균힝V- 야기하여 이제 그 한계 이르兎다.

3.1.2 최근 경제조치의 내역과 성과

-%1'한은 최Al'f의 %제71체가 네부지 요인J,t다는 주로 외J]L적 요인 떼1/이리-5L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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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구, 소련 등 사회주의고1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면

서 과거의 바터방식, 청산결제방식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해 옴에 따라 외화 부족에 시달

리는 북한의 무역은 급속힌 감소하였고, 특히 원유 및 원자재 수입이 금감 하면서 공장

가동율 저하와 생산같소 등의 경제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도 근본적인 체제개혁보다는 제한적인 개방과 미.일 접근으로

구소런과 중국과의 특수관계 단절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즉, 수출증대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획득한 외화로 경제에 긴요한 원유, 식

량, 원자재 등을 입수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북한은 1992년 11월 대외경제관련 부서의 통합 등을 포함하는

소위 5 

선무역시스템'을 도입했으어. 1993년 12월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

의에서는 1994년-1996년간의 완중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 중 경제운영방향으로서 
'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친명하는 둥 무역부문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미

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일본으로부터의 알제 치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인 이들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서

방 자본의 유치에 기본적 관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1년 공포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두만강겅제개발지역(TREDA)의 접경

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이같은 경제침체와 정책 실패 때문에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최고권력자인 김

정일은 3넌 3개월만인 1997년 10윌에야 노 동당 총비서직에 취임하였고 아직까지 국가

주석직에는 정식 취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즉,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섣불리 주석직을 맡고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비

전과 전략을 갖출 때까지 딩분간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김정

일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은 앞으로 나름대로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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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목骨 만한 4은 북한이 최/에 채텍한 개ls· )락合 얼마나 하데힐- 깃인기· 하는

것괴. 힌제의 0최주의 者1경제체제에 대힌· 개헉조치는 김·헹뇔 것인가 히.는 것이디·.

인반적으로 북한은 중31써의 개혀,개1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사최주의체제

·는 그내로 T-지하변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제한>f-로 회-대하는 한편, 방

정첵은 비Al(적 직며적으旦 추진해 니·길 깃%J( J;L인니-,

3.2 남북경협의 헌宅-

M-복경포]이 실제 이루어지v) 시쟉·한 것은 1988년의 남한 정부기· 
'

7.7 특1끄<1언'을 통

해 님-닉-건- 교역合 먼 내부거레로 ·간주하]·< 남북5'](역의 문호게빙-조치骨 취하면서부더

라고 한 수 있디-. 물론 북한-F 남-%진힙을 공식적F-<L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닙-북2익의 대부분이 3 히合 몽한 간졉적 형네로 이부이지고 9)디-.

4G(. 6) 남한의 내북한 교억 헌毛·

(단위! 3천)

주: 남한) 괸-실직 기-T임.

자AL: 둥일 l, 
「

닙'객J -U-힙;뒤(힝,, 긱'년호.

힌제까지의 h]'북경호]에서 중심 적 익'임·-S- 님-딩-하고 있는 것은 상품교억이디·. 4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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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교역의 규모는 통관기준으로 1989년 불과 1천9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2억5천2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1997

년에 들어서도 8월말까지 2 억달러의 교역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96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1996년 실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3위 교역국이

며, 동시에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출대상국이며, 최대의 무역혹자대상국이다.

한편, 남한 기업의 대북한 투자 진출은 매우 부진한 실정인데 1997년 9월 말 현재 남

북경제협력사업자 숭인을 받은 업체는 (주)고합물산을 비롯하여 21 개 업체에 이르지만

이중 실질적으로 대북 협력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

협력사업승인업체,는 대우, 태창,

한전, 한국통신 등 4 개업체에 불과하다.

대우는 1995년 8월 협력사업을 승인 받아 1996년 1월 남포에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

하고 셔츠, 가방, 재킷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1
.

997년 5월에는 (주>태창이 급강산 샘물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을 승인을 받았고, 한전과 한국통신은 경수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핵확산금지조약(NTP) 및 국제원자력기구(lABA) 탈퇴를 계기로

시작되었던 경수로 사업은 한국, 미국. 일본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구성하고 1997년 8월 함경남도 신포시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오는 2004년까

지 1천MW급 경수로 2기 건설에는 약 50 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연인원 1친만명이 참여

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폭

발적으로 증대시킬 凍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3.3 남북경제통합의 장애요인과 가능성

3.3.1 당위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님-묵한 ·경제통합으로까지 발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같은 경제통합 구상이 문자 그대로 「
구상,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간 경

제교류와 협력은 1990년대 초 이후 불과 몇 년 동안 그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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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1111-른 속도로 회·내되이 입·다,

이간이 최근 및 닌-i 안 骨속히 骨내되5:t 있는 님-북간의 경제zt류를 X 려하AS ClEl

x$지 않은 징·레에 남북 1의 길제꼰하읏 이<는 것도 붑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71-

-l;l-한의 핑촤적 통임을 이룩해이· 하는 - 원리의 입장에서는 남북간의 겅제21류 및 협력의

희-대를 해 단게적인 징제퐁합을 이E-는 것 당위히인 분 이기V 하다, 즉, 
-sl-극적

인 닙-1[한의 is회.통일읍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힉.개1·s-이 필요조긴인데 이를 유

L-<-하기 위한 징첵수단으로서 님‥좌한간 겅제3it류의 아데풀 통한 단게적인 경제룽힙-이

1내·( - H-효할 것이다w

A, 남북간의 깅제J'IC-B.를 71진적으로 차1 하디이. 어느 수준에 이르If 자유무억지데

의 
'힝셩괴. 

긴-은 매우 초보직인 7제骨71.율 이북한 후 접吟 관세동11A , 공X-시장 ,

통촤동t'W - % 완진깅 骨합- J 으로 단계적으로 11화21 헝대의 깅제통骨으d 발전되어

니-가게 되빈 궁극적으로는 한VI-도 等일까지 이2]-할 수 있% 깃이다.3)

이긴'P ]'M'빔이야1y-로 닙-북건-의 전% 없이 핑촤적 통일合 이骨 수 있는 )·g. ]o]fl] y

일 이후 통7]-MI- . 을 최소叫하-:.,f <],이다. IL한 WTO 체제하에서 남북{l-의 11 류가 내

<·f간, I
%0족간 It(익A$L 인정반는 것이 어 운 ·1실에서 초보적 헝내의 경제%%l-o]d도

힝성히.는 깃이 V·]--l·l-긴-의 V역J 여니. <tf기-되-의 1,<익)iL - w (신시省. 수 있%f H 월힌w 벵.

71이다.

물론 이같- / 딘-계키 겅제9 
' 

l--3- 
'한 

핑최.적 통인이 기.능 f 것인A에 네힌 려기.

있을 수 있니-. 사실 얼바 전까지1]·l. 하더라IL 이<섟異國)4.l.의 통합이 펑화적으로 이루어

진 예를 칫기->5 거의 낮가%-하다. 미<If各 남북전 各 통하이 비로소 한 국가의 체세룰

깆'추게 되었으미 우리니-디-의 경우도 십.국씨대, 7심-<,1씨 모두 무력을 통 1 일빙-의 숭

리에 의해 한 국가로 $일피있R·-l 깃이다.

/f 니· 최C· -趾이 이간各 7나1-E 통하지 않 1도 국가간의 V$.이 이루어지는 예가

나티·니· 있다. - A·t l%0<:1대애 들이서 동-h-의 봉피외- 이에 띠.g 동서h의 펑41) X

일을 들 수 있다, //기니- 이긴·-S W일18.식이 한반도에 CI대6-t 적A-되리리.A 기qa]. 1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關 團 團

0) 이같-0. 제3%-함 tg- 에 의한 통 l 111인- . 상만(l%l), 김세1l(l[][)2), c,1종71(It%4) V %ms..w은 F . 들
제안하있다, 한VI, A.l %.(IW()). , C) 14].은 5 BI적 제 재. thAirnp. ,d.p,[Sf } 21]x]]pl. .]진 1.Iv pd

수준괴. y- /기. ·F 치.이-於 J,L이 , t 있 1[Il-Mrn에

� 

본기.do·.히. J( 비&fl.. m 제기히.<il 있 . .



263

는 어렵다. 왜냐하면 남한이 북한의 붕괴를 조장하는 경우 북한의 자포자기식 무력도발

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통일방식은 남한이 쳔문학적인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식은 아니다.

결국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일방의 붕괴에 의하지 않는 통합방식이란 점진적인 경제통

합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최근 들어 순수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같은 통합이 나타나

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유럼연합(EO)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초기 독일, 프랑스 등을 위시한 유럽의 6개국이 관세동맹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시장을

거쳐 오늘날에는 15개국이 참여하는 정치동맹과 통화동맹으로 발전하였고 궁극적으로

는 미합중국(U.S,A)과 같이 유럽합중국(U.S.E)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사실 유럽의 국가들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점에서 서로 이질적이다. 우선

인종이 라틴, 게르만, 앵글로 색슨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따라 언어도 다르고 사

고 방식 또한 많이 다르다. 또한 경제수준도 달라서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과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같은 중진국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2차대전 중에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렀으며 그 이전에도 이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서 정치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면 한반도의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은 같

은 민족으로 언어가 같고 사고방식도 비슷하며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물론 반세기에

걸쳐 분단되어 서로 전쟁을 겪었으며,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수준, 의식수준 동에서도

이질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같은 이질적인 면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쟁이외에는 경제통합밖에는 없다. 아울러 남북간 경제통

합을 추젼하는 가운데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통일을 이

骨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같은 남북한 경제통합은 우리나라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의 3단계인 화해와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 2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 중에

서 남북연합단계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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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애요인

첫 ·l< )-(잇)it디-도 남북한간 긴상관계의 지속이다. 즉, 6.25暑 겅힘한 남북한은 늘 전

4 재빌·의 y]·능성-K 매제하지 않51. 있y-미 서로 피포]의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은 모 두 겅제51tA-꾀- 협릭이 상'데측(적)을 이록게 하는 한편 자<·f에게는 피해를 기-저올

수 있다고 진게하고 있다, 즉, < l-한은 남한과의 겅제교류 화대가 남한 정권,合 도외.骨

만 아니라 네부적 - 로는 민십이반, 더 니-아가서 제제위협으로까지 외·대된 기.능성을 )츤

)]위 하214 있다. 한핵·은 남북겅제 11류의 - 데가 북한 겅제를 회셍시커 대닙- 도발 능력

A· 깅·최.시키기니- 닙'J+한 분VI-싱'테를· 고지-시%,l 수 있다는 - 리를 히JI 있는 것이 35

이다.

-;초 
, 첫 1신쩨 징'애-S-인과 1게히-여 닙촉[한은 정징분리적 호]럭을 실호1시키지 y.하

51 있다. 남한은 북한의 내남정책 여하에 따라, S]A'2- 국내의 정치적 이조1,에 따리- 대북

정 21i은 취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정부를 배 한 채 민간기업만을 싱·대료 한 경헙징

펴을 >하]7- 있<으-로 해서 11:덧)혀으로는 징경분리 정첵인 듯 하나 이는 결국 님·힌

J /-旻 인정히‥지 M'A다는 정치지 의도에서 니--F 깃으로 깅제)i(디.는 정치-Fl) 정첵의 71

횐-이다.

x쩨는 북한의 체세불인-과 개1-M'추진의 미F이니-. 앞서 본 비-외. 간이 북한은 90넌 후

7V} 인$I 미.이니스. 성·징-X 개<헤 i<tC 있F/ 극심힌· 식%닌·에 허덕이2i( 있디.. Ow럼에

- V - 2
1
1히·고- P힌·Pa- 소위 주체시.싱-에 띠·리. 주],설헤 ·본 「 리리 시.최주의,g 개혁힌q]존

깃혼/ 기존의 깁 /성 동치를 J ;L정하%-< 깃이기 떼문에 그의 아들인 김정일로서는 신솟

시도'y'>· <t 없는 El징-이디·. 헌-V]), 전빈적인 개Is·괴. 님-딕-한 교ff의 획-대는 님·한의 실싱·이

·}(p한7 1에 [ l-리지고 지·본주의지 요소가 - 0.입노]으로씨 복한주111의 불만이 더 커질 가

·k싱01 있기 배%에 식·한 징권은 님·한과의 Jl )
, 뷰.히세에 세한적인 입장合 기El· 8내]·에

似->2 실징이디·.

/ )- 리니· 이3-)- 징-애요인 때분()]l 힝<후 남 ;F힌·긴-이 깅 통71·이 어 ]디-기보디-는 바로

이d'F 장'에요-인-K / f색히-기 위해서V 님'-(는한긴·의 깅제헙력 唱성叫-를 통힌. 깅제통힙·

이룩%- )pl요기. 있디.. T, <J'-<P'한 겅제통%1은 남북한간의 다잉·한 교류.를 L

긴·징곡1·게-趾 l-화시키는 현-v'rI 북힌·의 경제를 최복시킵으로써 북한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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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주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3.3 가능성

이상에서 본 것처럼 현재까지는 아직도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요인보다는 이

를 제약하는 요인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한간의 교 류확대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 무적이다,

우선 북한이 제한적이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조치暑 취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치

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옛 소련 등 구 사회주의권이 붕괴

하면서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이를 타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 해

도 남북한 교 류확대, 더 나아가서 경제통합에 이르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당분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북한 경제의 회생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교 류확대 없이는 대북한 교 류를 매

우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비추어

남한의 기업들만큼 적극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에는 많지

않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북한은 적극적으로 남한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 노 동당 총비서로 정식 취임한 겸정일은 자신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입장이고 이를 위해서 종전보다 적

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해나갇 것이고 제한적이지만 경제개혁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도 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

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

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경제는 내적으로는 소위

고 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견제와 개

도국의 추격사이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

한의 저임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대북한 협력은 한국에게 유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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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이.q 수 없다.

특히, 소위 문7], 정Y}이 들어신 이후 한<·f 정부가 민주적 정통성을 최복兎디·는 1도

자신 l·-의 갖고 식-한과의 깅 j]( 류를 
- 

내해 나간 수 있는 바팅-이 되玆디-. 물론 아리끼

지 hj-한 내에는 징·.-F 잉(대 세g}의 대립으로 일관싱 있는 대북정첵을 시헹하지 旻한다

] 비푄이 9)지만 (
-

)8년 세Xt운 정권이 출1)i]히·게 피1(l 대북핸· 핀-게에 있어서 J[L디· 적3L

적인 접2이 가농한 깃이다.

A%찌)는 한반도 v-1국들의 대북한 정첵 )/1최-이디·. - 신 미국이 핵무기 헙상 티.걸 이

우 대북한 깅제제제<치를 입.9>L 헤제하고, 최P에는 대북 씰· 지우1에 매우 
·1향직인 

A

장- 취히.고- 있·는 깃처럼 닉헌을 디 이싱· 54림시키는 대신 외부세게로 C計이내)]는 정

체을 추진하)1 있다는 조1이디-. 31한 일본의 경- 에도 궁국적$로는 북한과의 외Cit(정싱-

화를 이-7기를 윈-히.고 있고, 북한의 북한의 우1-v-인 중5/과 러시아도 J+한이 동북아지익

의 인·정을 깨트리지 않도록 외부외-의 교 류획-데骨 원하고 있다, 특히 J제 骨발하게 A!7

의되)1 있는 동-A아 징제협력의 구도는 남북한 질제통힙-의 가Y·성을 디욱 높히주됴( 있

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읍 장에서 한디·.

4. 
「환동해경제권,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

4. 1 남북한 겅제통합의 외부적 기반: 「환동해경제 ,

잎'서 지려한 비-외- 긴-이 1-11전체 의 종려파 새로운 국제질서의 c /축으로 분딘·<,f가들

의 昏오1이 이y이지는 추세에 따라 님'J+한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높이.집다, 고t러니. 아

직끼.지 J+힌-의 남한에 대 
')· 

폐A싱이 지속되고 있고 주1 F·:·들의 이해기. 싱치되P 현실

에서 닌-기$]으로는 펑촤통일은 기데히·기가 어7]다.

띠-리·서 궁j적인 남북한의 핑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司서는 전 단게인 남북한 겅제

통7]'에 대한 기벤·조성이 1요하니·, 「흰·동헤깅제고),은 a]·로 이긴-은 남북힌. 경제통힙-의

외J[L적 기반을 미곡1, 줄 수 있다.10)

m

m m

10) 김혼기(1997)도 최귀분석名 昏한 언구에시 동북아 니.긱-휘41체제의 구성이 님-A[한 깅제동겨·에 도]

3慮 깃이리.고 주장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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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실펴보면 첫께, 동북아국가간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환동해경

제권,의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갈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

로써 국가안보를 유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한반도 통일의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어 주변국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은 남북한의 통

일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런데 「

환동해경제권.의 구축은 주변국가들과

의 이해관계 조정의 장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주변국들은 이같은 염려를 상당부분 감소

시킬 것이며 일정 단계에 이르면 한반도의 긍극적 안정인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 없이 
「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

도의 단계에 이르면 그들의 통일에 대한 %지력은 반대로 촉진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

다. 아合러 통일 이후에도 주변강대국들과의 역학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형성은 의미가 크 다.

둘째, 「
환동해경제권,은 역내 모든 복수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의 거부감이 적

은 가운데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북한의 핵문

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도 북한은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하면서도 두만강

개발회의가 열리는 서울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수로 건설사엄도 한

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복수 국가가 참여하는 KED0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1996년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다.

이것은 다자간 협력체제를 지향하는 
「
환동해경제권,이야말로 바로 남북한 문제의 실

질적 돌파구임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같이 북한은 다자간협력 차원에서의

남북한간의 협력에 대해서 북한은 비교적 심리적 부담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 
「환동해경제권,의 참여하게 되면 북한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

다. 즉, 일단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 북한은 의

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될 젓이다.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

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 력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NDP가 주도하고 주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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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니·온 것이다, 북한의 게씩폭이 확 되면 님·북간의 깅제교.류V 일

연적으로 피-대省 깃이머 이는 궁 
- 

적인 겅 통힙'의 필요성음 강촤시킬 것이디·,

닛 ,

「환동혜징제71,各 사키 소유 바팅·은 둔 시장겅제체제에 대한 겅헙이 없는 북

한으로 하이급 시장깅 를 배우]1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체제의 개헉까지 T-도할 수 있

을 것이니., 남한은 자본주의 시징'경제체제의 骨 속에서 정부주도 하의 데외지향적인 개

발정첵의 추진으로 깅 싱징·- 거돕坤 兎·디-. 번씬에 북한은 사최주의 게픽겅제를 비-딩·

으로 폐쇄적인 내지힝·적 >11빌·정첵을 추진헤 왔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체제하에서 상

이-한 개%진릭L은 추-진해 온 권괴로서 님·-11힌·의 징제 닐 신·입구3 의 이짇최.는 심회.되어

왔고 남북한긴·의 깅제교+-c 획-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핀·동해

깅제권,의 1어를 통坤 시장겅제체제를 ) i
L분적으로리·도 도R]하게 되면 남북한간의 동

짐성-8- 히-대힐· 수 있 되고 이는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4.2 
「환동해·경제il, 헝성의 전제조건: 남북한 경제협럭의 확대

이싱-에서는 「횐 해깅제권,,의 y축이 6J·<(적t旦 님·%f헌· 경제통힙-, 더 니-이-기-서는

남북한 통오/의 외J)l-직 기반各 &성하는 깃이리-는 주징-을 히·玆디-. 한 1으로ic 남북한간

의 화헤와 겅제힙력의 릭-대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겅제헙력의 화대와 
「흔Bi 헤깅제권, 헝

성의 진.제조긴이기도 하다.

, 동-!·r아시아에서 한1%브L는 2 1 중심에 위치하고 있L데 북한의 핵문제애서 보는 )

처럼 남북한긴-의 대y:]이 이 지역의 깅제협력 
- 

대에 중요한 걸럴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따리-서 V-11이- 경제죠1럭의 획-내외. 
「

흔1.동해깅제(/-l,의

32을 위헤서는 남-]+한간의 촤'해외- 깅제'힙력의 화내가 필수적인 것이다.

븍히 
「촨%L헤경 C

I
l

<l,의 구축- 위해서는 이 지익에서의 통힘-교통;M'이 힝성시이야 하

논데 헌재로서는 남북한간의 [Il'T;-s- 단절로 인하여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닙-북

긴·(>Il 꼲어진 친도, 도로, 항공 등의 교동1'q·을 71/1하민 궁극적으로 한반/J-1기

-C 해잉[과 중챠, 리시이- 동의 데A-S- :IA히·2 인주1하는 「 촨동해깅 굿1,의 중십축(Hu

의 역 1-3- 수헹'衍- J:· 있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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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책적 함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省요하다.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첫째, 우선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동북아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구성하
團

도록 노 력해야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경제체제. 발전정도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

여 
「환동해경제권,은 APEC의 초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EU나

NAFTA 와 같은 폐쇄적인 경제통합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체로서 다양한 협
a

력의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자간 협력체 내에는 우선 관련국의 중앙정부를 대표하

는 각료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포럼으로서 이미 강원도가 주도하

여 구성하고 있는 각국 지방정부들의 지사.성장회의를 두어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방정부간의 경제 및 비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한다. 또한 각국의 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회의 몇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둠으로써 실질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참가국으로는 낭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을 정회원으로 하고, 지역

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설졀적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을

준회원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환동해경제권,이 개방적인

경제협력체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준회원국 또는 읍저버자격

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동해경제권,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의 경제통합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외부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 남북한과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6개국이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

재 추진 중인 4자회딤에 러시아와 일본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

촨동해경제권,에

서 비정치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남북 통일에 대한 이

들의 협력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논의 주제는 정치적인 것은 철저히 회피함으로써 관련 국가간의 불필요한 대립

을 지한해야 할 것이다. 논의 주제는 경제교류 및 투자 확대, 자원개발, 환경보호. 관광

개발과 같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를 높히기 위하여 교육, 문화부문과 같은

비경제적인 분약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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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 남북 
')· 

길제통管과 tI·련하여 J,L면 칫 , 남북한의 인제고7 피-대와 깅제통합은

제로섬게31(·Z·cro-SUlll game )이 아니라 포지니브섬게임(posi(ive-sum gaIne )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 4이디·. 잎'서 <t-술한 비-외· v-이 힌제 · 리니-라가 신텍'骨 수 있는 님'북

骨일 1%·viz -R-력통일도, 7동일도 아닌 단계적 핑화통모1이다. 따라서 적어도 남북긴·

의 경제%133 징지커 <]:-리J;L디:A-:- 깅제적인 1드리로 - · 기·이· 힌디·. 겅제논리에 의힌q

는 깃 ]-9분)at다논 싣리를 추구하)L 징 치적인 주징·J,(다는 핵동으로 실헹하는 깃을 -

미한다. 다시 밀-헤 소J;-L적인 세제<·:-젱이니· 제간섬을 지잉]하고 상호 경 적 이익을 추

구하는 ]·a-향으로 님·북한 깅헙을 v·촤하고 경제통합各 추진혜 나가야 한다,

이는 h.j-북한 관계를 지나지개 단순촤 한 순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및 뽀1 동인· ill·속히 기.까워진 우리나리-외- 2중 파의 관게외- 동서독의 통일을 싱]긱-

히) 보면 싣코 순진한 7장이 아님-E 일' 7- 있다. 우리의 대중국 관게가 최근 1짖 넌 동

인· 骨2(히 가까위 l T 있있던 깃-F 처(부티 잉2·(-이 정치적 논리보다<2 겅제적 논리

로 7]i-]·'慷기 떼문이미 길<·f에는 이깃이 깅제적 판개{7>만 아니라 정치적 관게까지 가낍·

게 히.-<.,f 포{꾀.骨 기·저F- 젓이디-. -j, 한.중긴·에는 투지삽L징'헙정 체긷 이7-1에 이미 힌<·r의

대 중-:·f y지·기· 상딩-한 수준-s-로 T/이졌F-미, 이를 기)산으로 투자뵤징-협정과 이중과

A·l)l-g·지 71정이 제주1피었51, 71-:]:· 
-:i
:/Il[수립叫지 이이兎던 깃이디·.

한W, 동시독이 통일되기 1
, 서-b;- - 통일자체보디·t< 동,서독긴-의 펑촤와 동독인들의

경제적 궁%3-W -h-기 위'세 노& 1慷있고, 이러한 서독의 노 벽이 오히 통일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요소기· 되있음을 우리는 안/]'-t 있디·.

다시금 강조하지만 정치적 1-M분t/)·을 잎-세우는 극단적언 주징-듣은 힌 시킴에서 남북

괸·계 개선애 V-d-이 되지 않'-l 다. 딕·힌-各 분 해이· ]' 「

직,V 이·니]1, ]>L조건키으-w私 이

헤하고 도차야 한 
「

힝제,도 이-vI 디·s 
'

· :'가듭파 Y.)'은 
「동반자,로서 대하리는 자세를

기·져야 하미 이러한 우리의 입정·-K 북한에 식-신시켜이· 한다,

骨 ,

y/-지-J,L장·, 분쟁]해견, 이.y과세1-M'지, 신)p·!보호, 산3:1제산권 보호 등 남북간 경호)

권·<0 
'71징체VA- 

지-3-c적으로 추·<1하피 이·깃이 모) j
'L

신'헹된 뒤에 남북깅협을 획·c

다는 진 · J,<다는 님-북깅후]이 촤대된에 띠-리- 자인스8:1계 필요성이 · 기되도록 히·A소 것

이 3람려하디·. 물론 이긴·은 1정·><-S- 체%J히·지 임:고 님'북겸7]-8- 혀· 했다가는

<3 히 비정싱‥키인 성311-힌<L . 7-리가 C- 손실-7 V-s· %L 있니·는- 주징이 91디·. 그-러니- -A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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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모두 단절하겠다거나 투자지분을

모 두 압수하겠다거나 한다면 설사 이같은 협정들을 맺었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북한

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정책의 시행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북한경제는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비정상적인 정책의 시행가능성이 감소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 자유젼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를 남한 기업들에게도 열

어 둔 상태이므로 우리 정부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단기간 안에 국지적인 남북한 자

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남한도 강원도의 강릉 또는 동해시의 일부

지역에 대북한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여 이곳과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과의 자유무역

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현재 제안하고 있는 휴전선의 일부 지여

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는 凍도 지속적으로 추진骨

만 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환동해

경제권.의 형성 움직임의 현황과 전망을 살 펴 본 후 이것이 남북한의 경제교류, 더 나

아가서 경제통합과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 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동북아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동해경제권,이 실현된다면 이는

결국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족진함을 의미하는 項이며,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협력을 통

하여 한반도의 경제통합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통일에 이르는 절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경제협력의 확대는 
「
환동

해경제著, 형성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걸국 양자는 상호 펄요조건이면서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권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외부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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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서 환동해권 국기-피-의 제춰력을 깅-화하는 한 l, 잎'으로 구체화벌 
「환동해징제

YI,에서 한빈-도가 중십적 역할을 힐- 수 있도록 남북한 깅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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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지난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특히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兎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남북대화와

남북한관계 변화의 상관성을 밝혀내 보고 자 한다. 이미 이루어진 남북대화 가운데 남북

한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 당국간 회담의 유형은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을 준 회담유형은 어떤 것이며, 각 대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남북대화와 남북한관계 변화의 상관성을 밝혀

내고, 향후 남북한이 추진해야 할 남북대화의 유형을 제시해 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1년부터 1996년까지로 설정하고자 하며,

남북한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1970년대 이

전의 시기와 비공식적인 성격을 지9 남북대화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들을 정치, 경제, 사회.체육 등의 3분

야로 유형화하여 각 분야의 회담들의 배경, 형식, 내용 및 결과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

론 당국간 회담이 진행된 형태별로 회담기간중의 남북한관계를 긴장완화와 교 류협력의

측면에서 고 찰함으로써 당국간 회담과 남북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兎다.

정치회담에는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과 준비접촉, 냠북고위급회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 과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을 포함시키고, 사회.체육회

담에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을 포함시켰다. 회담기간은 회담의 제의시기부

터 최종적인 중단 또는 거부시기까지로 섣정하였는데, 단독유형 진행기간과 복합유형

진행기간으로 나누고 각 진행형테별로 남북한관계를 분석하였다.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긴장완화의 측면은 북한의 무력도발사례를, 교류협력의 측면은 인적.물적 교류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범은 전체적으로는 기술적 방법(d韶2riptive met hod)

에 의존하면서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 pproac h)과 비교분석(comparative ana lysis)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는 통일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주로 사용했다는 점과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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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국간 최닙·이 진행된 힝 IPl旦 기' 회담기긴·중의 남꽈한관게룰 긴장완촤외- 교 류헙력의

측1판, 특히 y 
'l·의 

무력도1(y과 인적,꿀3 교 (힌增-t9·을 중십으로 분셕했다는

수 9)디-,

담1·r긴- 최71- 7-'헝12:'1로 진헹 ] 기간을 ·분석히·고 이를 종71·하여 딩'국간 회71-의

테를 시기) 
'1로 

정리해 보먼, <Ai l · V-다.

<표 l% 딩-국간 최남의 시기범 진햄힝테

l)·[-·/1는( Fl'/.[["l'.';‥'l ‥; ].'.l.…:l…[‥'l')813.[j/[/]/P]h
l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l
奈 (l) - d] 치 피 11

' 

l ,

·2 · 
- 

깅 세치 님. co - . 시 · 세-G·회 I

i

' 

l
e) 정 치 %i%l'l' l 4 제피%[l. 3'3 김 치회딤 i 사최·제-P 미 h'>'
01) . .

'

A] 지 %님 · 김 세최님- · 시 꾀· 헤·R-회님, 「('/) at·f간 ) ]님' . l ,
'

- 기 간
W %'.! -C. 회 t I

' 

l-키 시 5 -A·료시 점<l· · 리 1],

4표 l) 에서 보;·< 비-외- 긴-이 A]--!,[한 딩/·r간 회남이 진헹71 헝테들은 3가지 최답 - 1헝

이 지-기 단)·a으로w 진1퇸 힝대(0), 2, CR))피- 징치최담과 $제최닙1和), 정지최담가 사

최.체-H-최7]-(C53)이 y]-께 진행 l 71테 그리3/- 3가지 -h-헝의 최납·이 동시에 진s$된 헝테

(f ) 및 이려. 빈- 로 딩-국긴- 회h'1이 진히 없있딘 겅- ((0) V 22두 75지의 경우를 발견

Al· 수 있다. 이한 깃은 정치회담-A 제외하1:( 경제최남과 사회.체육최딤·이 함께 진행

되었딘 겅-Y 는 없다는 것이고, 3가지 -S-힝의 딩-국간 최딤·이 동시애 진헹된 시기는 단

한치·呵로서 l[]85<l 5월부너 1926%CI l 1까지의 9 개월의 기간 1븐이라는 f]이다.

딩-<·(-긴- 최남이 부제한 기·긴-은 1

(j--}수대화 개박 이후 1978닌 1월-1979년 12월, 1980넌

10월--It]84VI 3우1, 1백4넌 d우1 - · 汚84닌 a우1, 1蜀7V]. 8우1 - 1彌5년 6월, 1992년 1 1월-

1993년 4우1, 몇 It)94년 7월 이%L V ·A 41J{-세기의 님--t,l·네최. 억시- 중 3분의 1이 훤쎈 넘

는< 10 1 이싱이 dd디·. Iq·리·서 <l 1키-AlL 71-([힌 딩·<'·r긴 최Y]·이 적어도 힌· 기.지 이-상의

A-힝으로 ·/)헹된 시기는 15년도 페 못 )다.

시· 진'행신대131 기간合 신-피3.,!뾰J, 정·치최두1-Irnl.l· 진헹핀 기간은 닌간이/il, 깅제최두

진행된 기간(rn- 6게E-1이미, 사최.제-Pl·최711/1 진헹3d 기간은 4닌 5게우1이다. IL한 졍치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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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경제회담이 함께 열렸던 기간은 단 1개월이고,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답이 함께

열린 기간은 5년 7개월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대화 중 오랜기간동안 진행된 형태 순으로 보

면,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담의 복합 진행기간, 사회.체육회담만 진행된 기간, 정치회

담만 진행된 기간, 3가지 유형의 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기간, 경제회담만 진행된 기간,

그리고 정치회담과 경제회담의 복합 진행기간 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당국간 회담 유형들의 진행형태와 남북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먼

저 긴장완화의 측면에서는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냠북한 당국간 회담이 진행

된 기간은 1996년까지 총 25년 4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북한이 도발한 중요사건은 총

127건이다. 따라서 평균 약 2개월 10일마다 1건씩의 무력도발 또는 긴장고조사견을 일

으킨 것으로 나타g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평균과 비교하여 긴장고조가 심했던 경우는 정치회담과 사회.

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기간과 정치회담, 경제회담, 사회.체육회담의 3개 유형

이 동시에 진행되었唱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유형들은 회담기간동안

전체평균보다는 긴장고조사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

치회담의 겅우는 평균 4개월 24일마다 1건이, 경제회담의 격우는 비록 1차례의 사례이

지만, 평a- 6개월에 1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표 2% 당국간 회담 진행형태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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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易 낙한의 도발사레를 骨심으旦 관석兎기 때분에 북한이 희망하는 힝데의 당국-간

최담이 진헹되는 기간동인· 도1iq·-0- 자제힌·디.111, 딩'연히 51 질과를 의도직으로 만들 수

있논 가능셩은 배제할 수 似디·. U.러니· 남북한 Iq·1·r간의 대회.骨 희ls·한디·고 할 때 고1깃

은 e 남북한 시이에 VI징'괸·게骨 il-화시키고 1)IX호]리谷게昏 획·내시키는 네 목리이 있

다. 그렇다)1 한다1 l, 깅 최딤-, 정리최님-, 사최.체-· 최담의 순으로 님·북한간의 긴장완

최.와 밀접힌 상국(l·성을 지니5/. 있디-는 핑기·骨 7시骨 수 없%C 젓이디·.

한기-지 특이한 사실온 덩'이긴· 최났부제기간의 펑균 무력도맏긴수가 사최.체육회담의

딘·독진'행기간과 v-게 니·티·니.고 있는데, 이 사실음 /지.적으로만 ]身아들어서는 안 될 깃

이디.. 잎페서 지적한 깃처 l, o] 기간7안에는 긴징·의 강도가 다른 이띤 시기보다 높았

다는 주]-K t·-l,며한디-면, 적이V 남쏴한 시피o)]는 당국간 회7.l-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깅·조하지 曾各 5-t 없다. 그 러니- 회b]-에 대한 Y]중도기· 익]회.된 류· 있는 최담 A-헝의 복

힙·적인 스·전은 Al·가해야 省- 펄요가 있다. /.l- 이유는 4 표 2$ 에서 획·인管 수 있는 것처럼

복省-두-형의 진헹기간중에는 싱-대>·]7-로 북한의 무러도발 또는 · 1장고조사긴이 더 빈발

臧기 d/이다.

한편 ]'l%-7]릭의 측면에서 산피 J,l-IS, 사실 남북 촤 반세기의 의사 중 4분의 i 의 기

간은 남북한/J-의 교-6-헙쳐이 c (히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89닌부터 닙·북한간의

교 $협력이 공식이A<t 이j(-이지기 시직·하는네 2'1것이 님·1;[힌·긴· 힙-의에 의한 것이 아

니리- 닙'한 정부닯3:'의 )방-직인 개;-M-<치애 의한 길과y,1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 3) 딩'국간 최님- 진SAl형대1銳 님-북1'7.협 헌쵱·(1989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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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이후 1996년 1 1월까지 7년 11개월동안 낱북한간

에 이루어진 교 역액은 총12억1친742만7천달러로 省 평균 1천281만5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회담이 단독으로 젼弔된 기간의 월 평균교역규모는 1천309만2천달러로 전체

평균을 약간 넘어서고 있으나,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기간에는 오

히려 전체宅균의 5분의 1정도인 286만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합유형의 회담을 진행

하는 것보다는 역시 단일유형의 회담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당국간 회담이 부재하던 기간에는 전체평균의 l.5배가 넘는 2천44만3천닿러

를 기록하고 있어 당국간 회담과 교 류협력 간에는 상관성이 적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

다. 다시 말해 남북한간에 이루어져 온 교 류협력의 본질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의해

서가 아니라 남한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개방조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북

한 당국간 회담 유형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돌이켜 볼 때 남북한 당국간에 정치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에는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되었다는 사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

남북기본합의

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되었다는 사실로 정치회담이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는 내릴 수 있다. 또한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에는 통일축구대회와 남북한 국악인교류연주가 있었다는 사실도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한편 정치회담과 경제회담 및 사

회,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기간에도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기대할만한 일이 있었는

데. 그것은 이산가족 고 향방문단과 예술단의 동시 상호방문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간의 교 류헙력관계는 사실상 정치적인 의도가 더 짙게 내재되

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飯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이

나거나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한 기간에 인

적.물적 교류협력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남북한관게의 개선이라고 평가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단일유형의 당국간 최담윽 수전할 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일유형의 당국간 회담으로 적합한 것은 경제회담이라는 점이다.

셋째, 가시적인 성과는 정치회담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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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노력이 절실히 필

요하다. 실제로 남북한은 비록 해석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양측 모두가 통일의 원칙

에서 
' 

자주'와 
' 

평화'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남한은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른 
% 

자

.

주'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 

평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 및

외세배격에 의한 
' 

자주'와 남조선헉명에 입각한 
'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2) 북한도 외면상으로는 남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전

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자

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통일에 있어서 자주의 원칙과 평화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은 남북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한 통일문제의 해결이라는 점도 부인의 여지가 없

다. 그러한 이유로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 동안 수차 강조되어 왔고, 또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마치 남북대화가 곧 남북한 통일의 관건인 것처럼 인

식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남북한의 통일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실헌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방편이지 남북대화가 곧 통일로 직결된

다고 단언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통일의 당사자들이 대화를 전개하는 것은 너무

나 당언한 일이며, 대화 없이는 평화도 정착될 수 없고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부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고

있고 또 공인되고 았다고 해도 모든 남북대화가 통일의 관건일 수 없다는 점도 부인하

기 어唱다,

團

團

團

1) 통열의 원칙으로 한국은 
「

자주,펑화.민주,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는 
「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당초 1961넌 9-種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

자주.평화-민주,의 3개 원칙을 제시

했玆으나,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f
74 남북공동성명, 이후부터는 공동성멍에서 천명된 「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을 
%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견지하고 였다 [ 내외통신사, 
r
북한용어 300선집m(서울 : 내외

통신사, 1993), 349 쪽 참조.

2) 김일平, ['독일昏인과 남북한통일4(서물 : 대왕사, 1995), 390-4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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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님·북데화i-1 대촤의 의제, 대최-의 f'힝, 데촤의 주체, 대화의 과정, 대촤의 결

과에 따라 2-'f- 으)미가 부여苟 A-1도 R))1, 또는 퇴섹)組 수)f-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

최-가 닙-북한 통일의 A!1국J이라고 v·l-정짓는 짓 문제가 있는데, 드1. 이우는 1972넌 남북

적1자최담으로부터 시직·된 VI-북대촤의 억사가 이삐 4반세기骨 님어 서고 있으니-, 헌제

의 남북한%9-계는 통임을 에조1히.기 메.Y- 어리운 싱·힁·에 있기 떼 이다, 물론 이건·은 걸

과는 넙·복대촤가 지속직으로 젼게피지 않고 간省적으로 이 어지고 있기 떼문에 나타

니.는 것이기도 하지<11, 님촉[대화가 / 님'북한 통일의 관긴이리-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신떵력을 높여쿠·는 종거이다.

그 71에도 H-히.고 남북한의 퐁일문제를 자주적이고 펑촤적으로 吾어나가기 위해서

는 남북데화가 필요하다는 11은 부인의 이지기· 없다. 히 짐진적이고 단게지인 통일%M'

안을 제시하고 있는. 님-한 정부의 H]징·에서는 남북1귀화의 괸요성合 강조히-는 젓이 당언

하고, 
-:·
r제사최의 ·진반적인 부위기도 한반도의 昏일合 위헤서는 님-북대촤가 제개되어

이· 한다는 접을 깅·조하고 있다-

핑회y )의 선견꽈 로 서 닙-북미촤骨 깅·조하L 것은 님'북한간의 대화가 긴징-완화치-

)]'OR력 확데에 리견된니.는 인식에 미-팅·-의 ) 3j. 있디-. 그러나 펑화통일을 실'헌하기 위

해서 닙·북대화룰 해야한다는 짓11[l·-A 경·t히·는 깃은 일15 당위론적인 주장에 그칠 수

있디.. 다시 말해 님'북대최.기· 이3'L어지1선, 남북한괸·게에 있이시 긴장이 완촤되고 상호간

의 3'103-힙릭이 회-대된으로써 핑촤동일의 이긴이 조싱된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멍이 수

반되지 엄·'는 가운네 납·북대최.를 깅·조하는 깃은 넙'북내촤의 딩·위성만을 깅-조하는 - 7

지니.지 일'f>디-는 깃이디-.

띠·리-서 보디· 소1득력 있는 주징'01 되리1괸 7j'북대화와 평화昏일의 상관성 내지는 닙i

대촤외- 님-북한관계 발전의 싱-관싱<5이리.도 41충직으로 7석하여 좀디 구체리이]/- 실질

지인 설인各 제시힐· 요기. 있니-. 너<이 비록 간省적이긴 하지111· 4반세기의 억사를 지

IJ 납북대화의 짐과가 남북한의 As최-7인피- 시겸되이 )i]-이지 않는 헌실은 1 러한 분석

의 필Jt싱을 더욱 3L시킨다-

이에 본 연/에서는 지난 汚72<-·11,L티 시직-y·l 남북대회., 특히 남북한 당-5[국1 최담이

님·북한간의 V.1징-yI·최-외- 11(j)-'7]력 의데에 어미한 임향음 미첬는가를 분석해 달으로써

님-북대회.와. T-

l:l·북한All-게 l/1촤의 싱·관성을 리'허네 J,L고지· 한니-, 따라서 본 연7의 목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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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루어진 남북대촤 가운데 납북한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 당국간 회담의 유

헝온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준 회담유형은 어떤 것이며, 각 대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 것과 그렇지 못한 젓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남북대화

와 남북한관계 변화의 상관성을 밝혀내고, 향후 남북한이 추진해야 할 남북대촤의 유형

을 제시해 보는 데 두고자 한다.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1년부터 1996년까지로 설정하고자

하며, 남북한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1970년대 이전의 시기와 비공식적인 성격을 지닌 남북대화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

다.

본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남북한 당국간의 최담들을 정치, 경제, 사회.체육 등의 3분

야로 유형화하여 각 분야의 회담들의 배경. 형식, 내용 및 결과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

론 당국간 회담이 진행된 형태별로3) 회담기간중의 남북한관계를 긴장완화와 교 류협력

의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당국간 회담과 남북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치회담에는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과 준비접촉, 남북고위급회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과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을 포함시키고, 사회.체육회

담에는 낱북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회담기간은 회담의 제의

시기부터 최종적인 중탄 또는 거부시기까지로 설정하는데, 각 유형의 회담들이 단독으

로 진행된 기간도 있고, 또 중복되는 기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회담 유형별로 남북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회담의 진행형태

별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판단되어 단독유형 진행기간과 복합유형 진행기

간으로 나누고 갹 진행형태별로 남북한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긴장완화의 측면은 북한의 무력도발사례를, 교 류협력의 측면은 인적.물적 교 류현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 회담의 유형별이 아니라 회담의 진행형태별로 분류하는 것은 2개 이상의 회담유형이 복합적으로 진

행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기 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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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미·당으로 긱'긱'의 최담 유힝들이 납북한관게 변화에 어미한 엉향을 미

掠는가暑 비고(분석함으로씨 전제적으로는 님'낙내촤와· 남북한괸·계 1친화의 상관성을 曾

이내고, 아 · 러 힝·촉1 중접적-p-旦 추진해야 
'頓- 

님-북대최.의 A-힝을 제시헤 보고자 한다.

따라서 뵨 연구에서 사열-되는 인5(빙'11]은 전체3으로는 기술직 빙-1循(clescriptive

1no thod )에 의竹하민서 익사지 접고·lg-t/](historical a pproac h)괴. 비교분석(conlpsrative

ana lysis)의 방1%合 l-M%하고지- 힌-디·.

본 인31-가 지니는 한계는 동 )71애서 제공하는 자료를 주로 사용한다는 41과 또한

딩'국간 최두1-이 진弔 l 힝네) 
'1로 

' 

최님'기간중의 남-h[한tI-게를 긴장완촤와 교 류힙럭의

먼, 특히 북한의 무력도빌기· 인적·骨적 It'(류'현쵱·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을

수 있다.

2. 당국간 회담의 유형화

2. I 남북대화의 의미

2.1.l 국제사회의 남북한 인식

남북대촤의 필요성꽈 중요싱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님'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이 데촤룰 헤야 힌·디·L 믹'연한 인식은 님--%내화가 지니는 의미를 조1-정직으로 추상

촤시키는 오A-를 ]ty 하기

� 

쉽다. /'/-等니·1 l 남-%f대촤가 지니는 1%f인 의미를 이식게 이혜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僧各 수 없다.

혼히 남북한이 통 /hA는 볼본이고 씽·l'a·{rI·게에 관린한 Al안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남북대회. 91는 남 회담이라고 ) (
L 로<0. 있다. 그 런데 힌실적으로 남북한은 업인히 7 개

의 모1된 주체들이며, s [제사회에서1'C l 1개의 개1敍국가들로 취骨되고 있다, 그것의 대

표직인 실레는 지난 19 1년, 남북한이 7·엔에 동시기·7]한 시.실에서 찾은 수 있다. 유W

혐·1장 제4조의 3-f징에 의하Iv·l,4) 
' 5 ('제3)'骨에 가R]힐' 수 91는 지·걱은 

' 

늘f가' 만 주어저

,) )AdAJ. XI],. ,-·J.·1]·L:. ,·-:,
l..l],!Al..l] W차-1 .].,rn·:,f.1 .]y]<t- .] A.l,·J.·]] 11xI]71. . IA·-b i.].g}.,, S,

이 기31-에 의한 의무를 이4힐' k러기 의사가 있다고 인징되는 w %,
l

- {-t 펑촤.아}호a[가(])ClAC(니oving SItl[CS)

대하이 개1%-되이 있디"고 귀-징]I)이 있니. 따·리-서 
'

국가'가 이·닌 국 %·11의 주체인 
' ·:;

f제조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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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사실은 달리 말하면,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

가 존재하고 있다는 젓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한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민족 내부의 관계로 이해할 지는 몰라도

국제사회의 시각으로는 국가간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남북한의 관계를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국가간의 관계로 인식한다면, 남북대

화는 협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但다. 사실 상반된 이념과 체제를 지니고 군사적으로 대

치하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관게는 분쟁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국가관계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갹이고, 오늘날 한반도를 가리켜 유일하게 남은 냉전지대라고 분석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고 보면, 남북대화의 본언적 의미는 분쟁의 가능성을 막

기 위한 남북한간의 협상의 성격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12 협상으로서 남북대화

협상이란 
" 

이해의 충돌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에 도

달할 목적으로 명백한 제안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

두 당사

자가 하나의 공동결곽물을 산출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가 절충과 타

협을 통해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절, 혹은 공통된 이익의 획득을 위해 추진하는 상호

작용의 한 형태"로 정의되기도 한다.5)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6)

- - 夢

團

디

[ 

개인'은 물론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상 주체인 
'

교 전단체'나 
' 

반도단케' 등은 유엔에 가입할 수 없으

며, 만일 교 전단체나 반도단체 등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다; 김명기, 
"

UN가입에 의한 북한승인과 통알논리," 통일원, 
l' 통임문제연구,, 제4권 1호, 1992, 2i6-

217쪽 참조.

5) 전자의 겅우는 아이클(F, C. lIdc)의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자트만(l, W, Zartman 의

� 

경우이다; Fred

C 1kle
, 남ow Notions P/egot[ate(New York : Hoper & Row, 19$4)와 1. w, Zartman

,

"

the Structure o f

Negotiation
,

"

Victor A. Kremenyuk c d.
,

btrema%Of1ill /Veg) Nadon(Sanfranshco, California : lossey-Base Inc.,

Pub6shers, 1321), p.65 참조.

6) 분쟁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는 03 직접 관련 당사자吾 간의 쌍우 혹은 다자간 협상

(negotiation), (涉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협상판련에 개입하게 되는 중재(mediation).

卷 독립A인 제3자가 모종의 재정울 통하여 분쟁해결各 결정짓는 사법재판(cd]udication)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젓이 비-로 당사자간의 협상이다; K, 1- HoIsti
,

177tc7710tiond PolItics ·

'

A Pra,emod, for Aaa/ys·l
'

s(Englowood Cliffs, N5W lersey [ Prentice-Hall, ItIC.
, 곽태환.김왕헌, 

「국제정치학

- 분석의 들v(서合 ! 박영사, 1990), 539-6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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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切상의 

성공% 위한 핀요조건은 딩-사자들이 %[-럭-8 피히·는 데 공통직인 이해관

게를 깆JL -耳은 폭리이 이미 1)]')I히·였을 징-(에는 2[l-것을 종길짓는 데 내한 공통적인

이해판게가 있이야 한다는 것이디·. 이러한 최소한의 공통된 이해괸게기. 엾이는 타헙은

있-d- 수 임다. 이긴·은 꽁昏핀 이해]/l-게가 임는 싱·데애시 
'71상이 

진행된 경우 도1- 복적은

단지 적대<·r合 기1%Irnml하거니니· 시간各 %핀거니· 耳은 선조1合 끼한 깃이기 때문에 모든 협상

이 어8)l 헝태의 
'l·의에 

)L 딜-히·기 위힌- 목키을 길]C 있디-32 기·정헤서1 안·된디·t 지31

이 있다. >

따라서 싱·반된 이념과 체제하에서 군사적으로 데치하2i< 있는 님'북한9 분ZW가능성이

있오미, C I- 상쵱-에서 인이라고 하1 공동의 이의과 활[j(를 안고 있고, T 그 통일올

펑촤적으<L 이룩혜이· 한다는 / y통시인 이해괸·게를 v-고 있는 깅우에는 당1친한 호!안侵

제니- 궁극적인 통오1분제의- 괸·;/])d 대최- fL·는 최도]-p 전힝적인 헙상의 성걱合 지니는

것이니-.

한편 
'71상'P. '첫 

, 4주]이니· A;.: 키이 믹'9히·거니- 싱A쥐인 9이 이·난1 구-체즈}TI 셰심

힐- 떼, A;/쎄, 딩-사지.돌이 위%의 sy사를 최피7)· 때, A괴&tIl, 딩-사자들이 일빈-적인 관게

있이서 宙은 iT키인 이억-3· 공A-하고 있-s· 매, 넷쎄, 양-:후 모두에게 이3이 돌이-긷'

수 있고, 잉A 모J/에게 돌아가는 J,L싱·이 기리을 통해서 중r]]苟 수 있는 접일 메. 디-

섯쩨, <·<-비축소'헙성'에 3)어서는 41]Ao] 교·사지F-로 동등힘' 떼, 여섯쩨, A-시촉'l- 헙싱·이

과거애 티촉]적인 견과吾 닐'f 깅 71이 있을 Iq) 성x-"l- 가능셩이 크다]( 신멍되]1 있다,S)

따라서 Id'북대최.는 남북한 사이의 I[J]- 3힌- 대최-리·기보디·는 상호간의 긴징·을 왼·화하고

헌]재의 관게吾 게신하이 상) 긴·의 이익율 4-내시키민서 -
'

V봉의 괴- 인 펑촤통일을 이

룩헤 니.기.기 위한 디·1-2-먼 조/친 십친1%-인·<J- J(L섹叫기 위헌· %1북한 상효간의 끼싱이라

<·< 의미-計 지니-:·/ 깃이니·. 이처 릴 h·)'북대최-기· 님'<F한 l-의 
'험싱1%5(서의 

의미昏 지9디-

고 한 떼 L)- 성-'V이)iL는 의제의 2 /-제성, 핑최-키인 ],!-제 김의지, 骨봉된 상%이익에

대한 인치의 보-l)·, 삼호이익의 /즘대, O- 리LI!- 이전의 성괴- 동에 의헤 죄·- 된다고 볼

A< 있디·.

7) Pr비 C. 1klu
,

f) p. c·t
'

I.
, 71-&.

6) lack sllWXlycl· irn d l-larold Guel , kow, 
"

Hm·WIilIiug irn d Nc g예hklliS ill lurnUltltioll[Il Relaliou," ill Herbcl·t C.

Kcll11ZIl), c d., I%fr·I'utrn'O/RI/ SeMI)>or ·

'

/ 1 ·S'Ot‥l'Il/-l끄·yr·kJ/tJA·>cw/ / {tW/y·VI
'

·N·(New Yol'k : flu1[, Riuehm'l i

WillS1011
,

1965). PP,464 . 520 %j-C<1.



289

2.2 남북대화의 유형 
.

2.2.1 남북대화의 구성요소

남북대화를 남북한간의 협상형태로 이해한다면, 남북대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혐상구

성요소와 동일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구성요소는 대화주체. 대화목적, 대화

조건, 대화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

대화주체는 대화를 진행시키고 주관하는 당사자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정부당국,

준당국(정부당국의 위임기관), 국회, 정당, 사회단체 또는 개인 등이 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10) 대화주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협상

대표는 신축성, 대인관계의 감각, 창의성, 인내심, 고집 둥의 자질을 갖출 것이 요구된

다.11)

협상대표의 자짇로서 신축성이란 수단의 선택에서 신축적이어야 한다는 젓이고, 대

인관계의 감각이란 상대방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젓을 의미한다, 또한 창의성이란 협상의 이익을

분석.평가할 수 와어야 한다는 젓이며, 인내심은 협상과정에서 협상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고 려하는 신중함을 포함하는 것이고, 고집은 상대를 설득하여 협력을

얻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 력의 실천을 가리키는 젓이다.12)

대화목적은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의미하는데. 국가간의 협상에서의 목적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협정이나 관계규정의 연장 혹은 유지,

둘째, 전투상태의 중지를 위한 협정이나 의교관계의 수림과 같은 콴계정상화, 셋째, 양

보의 강요를 통한 재분배, 넷째, 새로운 관계 수립이나 새로운 제도의 창설과 같은 국

제관계의 창조 혹은 헉신, 다섯쩨, 협상의제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부수적 이익 둥이다.

. a 

團

團

9) 남북대화暑 남북한간의 협상으로 이해할 경우 남%대화의 구성요소는 결국 협상의 구성요소를 의미

한다, 이처럼 남북대화를 협상의 형태로 연식하면서 협상구성요소를 협상의 주체, 협상목적, 협상조

건, 협상방법 등으로 실떵하는 弔우가 있는디, 여기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남북대화의 구성요소를 설

명하고자 한다; 민족통일연구원, ['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9-36쪽

참조.

10) 민병천, C신통일론x(서울 : 고 러원, 1992), 165쪽 참조.

11)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10쪽.

12) Jeffrey z. Rubin, 
%The 

Actors in Noeo Hation
,

"

Victor A. Kremenyuk e d., op, dr.
, p.97.



290

이를 쫑합해 보먼, 길국 71상복적은 힙상A-로부터 최득하기를 비.라는 짓으로서 헙상을

통해 단성하)1지. 히-는 이셩·적인 상태이디-.13) 띠-d서 납북대회.의 경우 닙·북힌.이 데%를

통해서 달셩하리)I 하는 이싱·적인 兮데가 내최샙L직이 되는 것이디..

1기촤조긴은 데촤o]) 잉향을 미·지는 J;-t든 조긴들-3- 기.리키는네, 남북한의 대내외적 촨

경파 긷·은 긴-4조건과 데촤에 직1]적인 잉향을 미치는 접조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긴·접조건의 깅.위 대외적인 t견에서는 <·r제%1서 및 y북이-징세를 들 수 91교,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남%한 동$들 사이의 상대빙-에 데한 Al-정과 통일省기, 그리고 남북한 정부

의 데朴의지 등 돌 수 있디.. 힌·핀 져주]조조1으로{< 兮대빙에 대힌. 정M, 잉·)i(외. 기내

수준을 고리한 헙v안과 후]상대안, 동원가능한 자우1, 대화지원-74조, 데촤장소 동을 Y 힘·

시唱 수 있다,

晋으로 대촤빙'1&l은 성공적인 대촤-趾 진'행시키기 위혜 필요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디-. 내화1-9차]은 크게 BtL<5 전라과 전술%L 니-뉘질 수 있는데,14) 내촤진략은 대촤의

J[f적 띠·른 기- - IV'켜이미, 대촤전술은 대朴전릭·을 달·성히.기 위힌. 세부기술 및 빙l&]-의

의미한다. 따라서 대촤가 진헹되는 과정에서 촤전락· 불번이지만, 대촤전술은 대촤

조건의 1;Il촤에 따라 ]
A
tl촤기· 기·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간이 납북대화의 구성요소에는 내촤주체, 내최.%적, 데촤조건, 대촤빙-범 둥이 At

힘-뇌는네, /1 동안의 남북대최-를 최고해 보IF, 대촤주체는 데촤꼭적에 띠-라 걸정되미, 여

기에 대화조긴이 이띨게 헝성되고, 또 이느 정도 적절한 대화빙.71이 사- - 되느냐에 따라

대화c] 싱패가 %1-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러니. 대촤주체의 자질과 적전셩에 따라 대

회·목적이 벤화되어 비리는 깅우哥 히 1計건하게 섬으로 - 논문에서의 7관십은 대화

7제에 맞춰진다.

2.2.2 납북대촤의 가능형

남북대최-는 데최.주제에 띠.라 다잉·한 가능힝테를 상-징혜 볼 수 있디.. 물론 1996닌 4 월

a 

m

w

l'3) ·정은성, '"Yi싱-i·<의 
<tI·yI에서 ->·[ %j-북대회.,71 동인VI, 

[" 액 북한.동인 l</- 논]/..집( l ) , 昏

(서·A : 통일윈, 1勢3), 226%.

14) 험싱'E'1릭;p. (0 Il·제해길전닥', % 깅젱 )략, A 양보전라, d) 부헹·W-전리· 능으旦 분-
Pruilt

,

"

SIrategy iu Nc gol iahou," Victol· A. Kremenuk c d,, o p. c,%,,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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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의된 바 있는 4자회담과 같은 형식도 남북한간의 대화형태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남북한 이외의 제3국들을 포함하는 국제형의 대화형태는 제의하고 여기에서는 남북한

쌍방간의 당사자형 대화형태만을 살퍼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젓처럼, 남북대촤의 주체는 정부당국, 준당국(정부당국의 위임기관), 국

회, 정당, 사회단체, 개인 등 모두 6개의 주체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가능형태는 남북한 쌍방이 6개주체 모두를 함께 참가시키는 6주체 회담에서부터 1주체

회답까지 6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나,15) 현실적으로 6주체 회담과 5주체 회담의 두

가지 헝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 이유는 정부당국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준당국의 찰

가가 무의미하머, 국회가 참가하는 경우 정당의 참가 역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2-l% 남북대화의 가능형태

1주체1 분 류 l 태 l-----.-
)----

l . l 頂엇屈 l 君認;)園;荊 l
l 

'

l 준당국.국회 제외형 l 정부당국*정당*사회탄체*개인 l
l l 준당국.정당 제피형 l 정부당국*국회*사회단체*개인 i

- - - 

- - -團 - - -

l,l 晋肩 1 :힙: :껍:話:)[: 피'
/ / 정부당국,준당국 제외형 l 국*사*개, 정*사*개 l

3 
團 

k
l . l 준당국 제외 l ·국, *당, *사, ·개 l
l l 정부당국·준당국 제외형 l 국*사. 국*개, 당*사, 당*개 l

LL 국 정* J<
廉 정-적At당<d-, 준-준당국, 국-국회, 당-정당, 사-사회단체, 세-개인

결국 남북대화의 가능형태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 주체 회담, 3주체 회담,

2주체 회담, 1주체 회담 둥의 4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당국과 준당

국, 국회와 정당은 성격상 상흐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대화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과 준당국, 국회와 정당 중 긱-각 어떤 주체가 제외되느냐에 따라 복수의 주체들이

u I

15) 남북대촤의 가눙형태에 콴해서는 민빙毛, 앞의 책, 165-169쪽 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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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가하는 남-%F네화의 기·능힝테는 매-Y 복7]·한 세부힝테들이 상정된다.

21러나 님--lit한 사이 이루이 l 수 있는 
'헌실적인 

가능'힝테의 남-%데최·는 오히러 적

디-, A 닙-힌· 정-%녁' 님- [데회.暑. 정1;rI>f·f이 주 L'헤이· 힌디.]2 1(명힌· 3]징·우

정딩-파 사최vI-제 3 개인까지 l+]-가하는 군중데화.)-6-시은 거부하고 있다.16) 따라서 4주

제외- 37제가 71-가하는 대화힝 는 실힌된 수 HI으며, 다만 2-V체 최담의 겅- 정부당

-:·
f과 기-회. 준당-2·l과 <'·(최가 

' 

l-께 커·가하는 대촤헝대만이 힌실%으로 기-V할 뿐

/1 중에서V, 기.h-성이 A· 은 것은 Id·<F힌의 졍d)L딩·5'l5)l. 핵·회기- 첨·기A-는 최-헝태일 깃

이디-.

CT- 러니. 비곡l·직한 대최-형데-F:- 대최-주체기· Jil-수가 아닌 딘·수, 즉 1주체 최거·이다. 그

이 - 는 색-수의 대최.주제돌 간의 내부의긴<징에 불%'l LL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c-]

욱이 갹- 대촤주체들의 -3-림성과 자名-성이 뵤장되지 않을 깅우에 rw하는 문 가 심긱-

하기 매3(이디..]7) 따라시 1 주체 회하, d- 남북한이 지·긱- 데등한 수준의 내촤7 들 간

의 l : l 최담이 비-람직 
'l- 

것이니·, 그 러한 17-체 최남의 깅- 도 헌실적으로 가농한 대

촤헝톄는 정부딩·국간 최담과 (딩'1·r긴- 최담 그리3'l- 이·최간 최남 동의 3가지 힝네일 것

이디-. 이렇게 -11 매 h]--1·r'한 긴·에 헌실적 JL 싣현 수- 있1.7 님'11대최.의 기-농'唱태는 정

부딩-국이나 1딩·국 또는 국최 /.l,·의 최남이라는 V/본이 네리진디·.

2.3 딩-국간 회담의 유형화

2.3.1 당 긴· 회담의 정의

%d-Al 헌·건·의 기·V힌· 대최·헝네인 징]iL딩<·:-긴 최남, 준딩3:·긴 최딥- 및 <;f최긴- 최담

가지 힝톄의 회담5- -
'多%a-하이 tf·1국1- 최님'이리고1 정의하고자 한다,

a

團

w 

團 團 團

w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이 J·[힌->- l[)731;·l (IE·i괴 154harn g/<1 내n/l.족최의, 1977t,·'l 1월 I , i'-)·[징치'>-1상회의, 197g년 1무1 ·!민 
최으

1010년 ] y] 제정넝.시회1J펴1 1식회의, 19SSIJ l } %d'4.[언석최의, 19R9년 9원 민족昏인'$)g·최의, 1990

0 1원 담국.짐딩'구,시 
' 

1상최의, lAI t
,

· l
.

1원과 )%3VI 8 1 <0족 . 인정지뀌싱'회의 ·눙 징당과 사회단X
1% 

/ l>인까지 1기-히-]-r 대촤힝내<-:) 제미하었F-니-, 이 기·V-대 . 그 이11'l 헝테의 대최.도 한국 정부가 5

한 비. SA디·.

17) 힌-:·l· 정][l-기. 식.한이 제의한 군.c--대최.lu·식의 네회.힝 -計 거);L'하t:. 이-7 -
'

>의 하나는 획9

세된 IX잉체제省· - n-지4천 있는 -),El·의 깅-J- 긱' 최·'y.체-[A·의 폭.닙성괴. 지.-6·성이 Ja·v]/%

나;.:- I:11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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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젓처럼 남북대화를 남북한 사이의 협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년 젓으로

이해할 때 그 협상의 주체는 남북한 쌍방을 책임있게 대표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장 일

반적인 남북대화의 주체는 남북한 정부당국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정부기관들 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질 때 그 책임성과 대표성이 부여될 수 있

고
,

그러한 회담결과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당국간 회담에는 대둥

한 수준의 남북한 정부 각 부처별 회답이 있을 수 있다,

그 런데 이처럼 정부당국간 회담에만 집착할 경우 그 동안 북한이 보여준 대화행태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당국간의 대화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남북대화가 전혀

실현될 수 없다는 한계에 달하게 된다. 이때 효과적인 대화헝태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화형태는 정부당국의 위임을 받은 기구들 간의 회담이다. 실현되지 못할 정부당국간

의 회담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 즉 준당국간의 회담

을 통해 비록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정부당국의 의사가 전달되고 회담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현실적 방법을 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준당국간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부당국간 회담이 지니는 거부

감을 덜어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당국의 간

접적인 조정을 통해 그 책임성과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회담결과의 구속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근거하여 구

성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라고 할 수 있고,18) 남북적십자회담도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준당국간 회담은 사실상 정부당국간 회담의 변형태이어서 그 본절은 같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간 회담까지도 당국간 회담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의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입법부로서의 국회와 행정부로서의 정부

당국과는 엄언히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부류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국간 회담이라고 할 때의 당국은 정부당국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남북대화를

남북한간의 협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남북한은 모두 국회(북한의 경우는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국만의 대표기관을 국가

18) 유석렬, 
r
남북한통일론,(서을 : 법문사, 1994), 350-3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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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1[l-서로 인정하고 있다. 남 
'l-의 

깅우 호17]의 제3징·을 입빕쭈1을 지9 국회에 관

한 조항-A<L 디·-k3j 있<11, 제4장의 정a)L에 :13·힌· 조힝·j;L디. - Y 선시하는 S]징에 았디.. 또

한 북 
')·도 

사최주의힌빔에서 제()상 /·1이-기31-의 제1절울 최51인민최의에 1· 히.고 있는

내, 그 初 1힝-인 제87조에<2- 최고 . )V{최의기 최2il의 주5{1기관일을 빙시하고 았는 깃이

다. 이처[['l 님-북힌· AP두 국VI의 대11:,기핀-合 5 [이-조직의 VIo!-서로 인징하고 았는 깃을

일· 수 있A<d, 띠-리-서 국회긴- 회(I'BL 익시 닝·국간 최담으로서의 충분한 비중을 깆·는다,

이렇게 볼 때 당국간 최7]·이린- i%-의로%·< hI북한 
-::·
[기-조직간 최담을 의미하고, 협의로

1 정부당국, 징부딩-국의 위7]을 )/l-은 준딩-<·:·으로서의 기3'l-, 그리고 국최 간의 회담올

의미하는 깃S.-로 정의한 수 있는 짓이다, 띠.라서 31 뇬분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정부당

핵·간 최담과 준딩·국긴· 최71- 그 리3]- <·<시간 최il- 연구1]B위에 At힘·시키5'(자 한다,

2.3.2 딩-국간 회 담의 유'형촤

딩-핵간 최남의 -8-헝벌로 분j-'l-하기 위헤서는 일가지 빙·)/.i이 있을 수 있다. 즉 4표

2-2%외· 깁-이 회담의 주체를 기]fe로 한 -8-형촤, 최h]·-의 의제骨 기준으로 한 유험화, 회

V]'의 견파暑 기준으로 한 유형최. V이 가능 
'l- 

깃이다.

최딥-의 주체를 기/으로 
')- 

- R-E]화의 경-7- 딩/·fd 최담各 정부당국간 최남, 준딩-<

회남, t·l-최건· 최남-<보 분퓨VI 수 있다. C I- 싯-C 최<]·-J 이w느 부서가 주괸.하느냐에 띠-론

분%이다. 한%3 회Id·의 의제-趾 기(으且 한 유힝촤의 겅7 는 최딤-에서 논의하는 의A

싱적에 따리. 분)1하게 딘디· w ::l. iLl 깅-Y 당국긴· 회닙·은 크게 징치최담, 군시.최M·, 경제회

담, 사회최딤-, 체-h-최님- 동 긱- 분이-·빈로 -H-힝최-가 y]-능하디-. 끈으로 최투f의 결과를 기준

으로 한 -브형촤의 d- 는 CI 회7]-이 지<되 
'

I i 있1·-·니·, 아니11·l 중단되있느.니·에 따리- 지

속최남피. -8-산최납·으로 7-헝최-함 i H)고, 117한 압의를 이Y어넸느냐 <1릴지 못健느냐

에 띠-리· y·의도(회7.l'과 71-의신페최h']·으旦 -IC->'t.苟 d· 있니-.

본 1녁/· 서는 최L[]-의 의제를 기준으로 한 A-힝촤, 즉 촤남애서 논의하는 의 의 성

격에 따谷 0-헝분·i'i. >· 체텍'하31-자 한디., 띠.리.서 정치회61으로는 남북조질위원최

L파회최남 예비구]/ 과 준비줘 , 님'셕-고위-,.l회5:l-, - 사]/흰.을 위한 에비접추괴

을 위한 실2.it%1-吟 늡이 포 )'되<Il-, 사회.제-1]-회7·l·에는 닙·북직7]지.회담파 님-북체-H-

V,험-%3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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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2% 당국간 회답의 유형화
團 闢 

鬪

3. 당국간 회담의 추진실태

3. 1 정치회담의 추진셜태

3.1.1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311.1 
「
7 . 4남북공동성명,

1971년 1 1월 20일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의 실무대표접

촉이 처음 이루어지면서 남북대화는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Iq72년 3월 22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길쳐 게속된 판문점 비밀접촉의 결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 동당

조직지도부장 간의 회담이 합의되었다.;9)

이 합의에 따라 1972년 5월 2 일부터 3박4일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

여 김일성, 김영주와 각기 두 차레 회담한 데 이어 5월 29일부터 3박4일간 김영주를 대

신하여 박성철이 서울을 방문하여 박정희와 한 차례, 이후략과 平 차례의 회담을 가졌

다. 그 겁과 7월 일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게 되

었다.20)
團

團 

團 亂

19) 국토통일윈, 
r
남북대화백서,(서울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7국, 1988), 56-58쪽.

20) 통일원 통인교육윈, 
「
통일문제 이해7,,(서울 : 통일원 통얼교A원, 1996),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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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남-(p공3-%lg,온 /;-tI,L 7개 M·으旦 피어 있다. ·제1'힝·에서는 자7-, 펑최.. l;9족적 데

딘-긷이리-]/ 조<·r骨일 ·1칙- -
,

x]>2'5]·에서-는 1
. 兮상데 l·%외· 신리 분 위기 조성-을, 제3z

에서는 제반<l'l<-B.의 실시률 초]%8히-었디-. 제4징'에서는 hJ-%키J]지·최두}' 성사를 위한 협조,

제5징·에서1::- 싱-신비%LA'1회· 설치, ·제6징'2 닙--bp조전위71최 2
1
1- 성, 운엉의 힙-의-讚 멍시히·

있]1, 제7장에서는 합의사힝-의 성실)')- 이헹( 디.짐'히.있다. 이 힙-의사힝·은 
" 

상부의 뜻은

번-들이" 이<릭-과· 김영주가 서1-8하였다.21)

이 
「7.4남 ,>공%L성1-M,은 남-l]-한의 AfV(시·.맑 오1시·V )]]·W-<2 전횐의 게기기- 될 깃으

로 펑기-되있F 니. 공-'A성;6이 1身3(피는, L l- -d 긴·]/-터 싱밍-l/인에 데힌· 헤석싱의 의긴 치·

이가 e 러니.기 시직-剋다.므) 이리 
' 

l· 
「7.4남갹-공동셩1-9,에 i-F-]하여 남북조절위원최 최담

이 추진되있다.

3.1.1.2 h]-북조짇위 :1최 회 담

P
. 4 남)ir공A-성Is,에 따라 이L - 리'파 김잉주를 공-b-위우1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최

공동위원·징-최의기. l 72t·) IU 12 -l, 1 1 웝 2 - · 3일, 1 1 원 30일에 각긱· 지-$-의 7]과 펑잉:

그리고 서- :·에서 잉兎다. 이 공%'-위우1징·최의에2.L 길잉주를 대신히·여 박성칠이 침·석하

있는네, 잉·寺 y임'3%.1칙에 판 
'l· 

해석싱-의 이견에V- -%구하고 1 1월 30일 >-1- 5인의 대

표로. - :

I
f- 싱되·l< 님-식조·전위오1최를 싱식-2-로 1갇A-시켰다.23)

이후 l 72닌 1 1월 
'30일과 

12원 1 인 서- · 에서. 印73닌 3월 15오1 펑양에서, IS73년 6월

12- 13일 서-)에서 토]--!if조절기)[]회 뵨회의가 밀렸-O-니-, l[]7'3년 8월 28 일 -P한이 일t%-적

인 중%[B< 선인힘·으로써 아무v-! 성과飢이 끝니·고 밀'았다. Id'북한은 제1차 최의에서부더

의<f의 차이를 /그러A는데, 남힌-([ 님'식-조필위 . 1최의 실)/적 기농정비를 강조힌

-IiI 한은 
-;d-시 1귀 i:L지 회님'의 개[/]외 정치.군·서.외5'It.깅제.-l,:회- -b· 5 게 

- 

과기원최의 W시

일꽐·신치를 -i장魂1;-l 깃이니·. 이이 제2치· 회의에서도 님"l·合 님-닥조절위)[J최의 실무

W 정비를 깅-조히-/·t, 5개 분과위j[.1최 2· 경 와 사회.분화 능 2개 분과위오1최를 민저

설치하자고 제의하였디-. 이애 사·한은 T
]-J-뷰조절위y.]회의 실무기능 정비는 l-;){A지 嗚'

21 ) 
-:·
1낸3-인1[l. 21'h 세, 55 - . 56·T 71조.

2'2) l
%

Ill-s l
. , 31의 새, 204쏙.

23) -J
!·v省.인윈,, 압피 페. (0 <과 먼19 ), 2[e] 2)], 204--20S쪽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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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개 항목의 군사제안24)을 제시하면서 우선 토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조절위원

회에 군간부를 참석시켠다든가 아니면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자고 주장

하는가 하면, 5개 분과위원최의 동시 일괄 설치를 주장하는 등 일관성을 결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도 남북한의 주장은 되풀이 됨으

로써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와 간사회의25)가 성과없이 중단되게 된 것은 남북조절

위원회 회담이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치회담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26)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후 남한은 1973년 11월 15일 남북직통

전화를 통해 부위원장회의를 제의하여 12월 5일부터 1975넌 3월 14 일까지 모두 10차례

의 부위원장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부위원장회의에서도 남한은 위원회 개편의 고려, 대

남 비난.도발 중지,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고, 북한은 반공정책 포기, 6.23선언 취소 둥

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兎다.

특히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북한은 각기 5명의 당국대표, 60-70개 정당.사회단체

에 각기 5-20명의 대표, 각계갹층의 인민대표로 남북조절위毛회의 확대를 주장했다가

제4차 회의에서는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데신에 북한은 
「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

자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화 재개를 위해 4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였다.27)

남북한의 현격한 입장 차이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제10차까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1975년 5월 북한이 회담 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컴으로써 남

북조절위원회 회담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끝이 나고 말았다.2%

24) 북한이 제안한 군사5개항은 1 남북各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卷 군대를 각기 10만 또는

그 어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미, (粉 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

입을 중지하고, 鉛 미군을 포함한 연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간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데 대해 서로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국토통일원, 앞의

책, 73쪽.

25)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는 1373%y 3월 to일 판문각, 4월 24일 자유의 집, 5월 23일 판문각이서 각

각 열兎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위의 책, 75쪽.

26) 통일원 통일교육원, 앞의 책, 139쪽.

27) 제4차 회의에서 북한이 제시한 조긴은 0) 6.23선언의 철회, 卷 반공정책 포기, 반공법·국가보안법의

펴1지와 종산주의자 활동의 管법화, J 미군철거, 卷 언방통인안 수락 등이다; 민병卷, 앞의 책, 207쪽.

28) 그후 1979년 2월 17일, 3월 7원, 3월 14일에 남북조절위원회 남한측 대표와 북한의 조국전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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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회회 담 에비 주]今괴. 준비 접촉

3.1.2.1 g-회회담 예비 $ 吟

1985닌 4%l 9일 -L[힌-요 잉:형 섭 최3].인민최의 의장 l$의로 님힌·의 채(식 <·r회의징·에

서한을 J,L 1

(-1J,l.간의 
' 

닐기·침에 꾄·한 
- :VA-신인'분제를 

'협의하기 
와한 고

최와 이 분제를 헙의하기 위한 에비접<을 3초 d-분집에서 갖자고 제의하었다.2% 딩-

시 북한은 김일성이 1985노1 신년사를 통 남북졍치최담에 대한 북한의 키끅적인 자세

를 曾히Jl,30) 이비 게최- 이V) 적1/자최담괴. A제최h]]·의 -l>!.위기가 이를 뒷반침함으로

씨 %
f 남·l 대촤의 긍징적인 d이 J

,
L긱·피고. 있있던 싱-힌·이리· 님'한各 북한의 제의를 IPl-아들

었디.. 6우1 3일 7>-힌. <·t·회는 통 l ]며] 징-E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문제외- 통일

기반 조싱에 필요%'l- 사항( V의하기 위힌· 님'식-1·f최최if' 개최를 촨영한다는 것과 이에

따른 제VI-문제풀 71의하기 위헤 씽·IA- 
-:'·
<회의71 지-뒤6이 71-기·히·는 예비집吟을 7월 중

%0·문점에서 기- / 깃-8- 제의하있8:! 깃이다,

19S5<l 71% 23인 개최된 XIiI치· 에비접촉에시 님'P,[한 대표들뇨 대부분의 절차(재에

대해시는 의건의 일치를 보io.시., 가징· 중요한 P-회남 의·제에 대헤서는 힙-의를 보지

못했디-. -},[ 
'l-은 

남북7.l- 7)쟁겨7j-S- 제기하고 V.l징·상태骨 71촤하는 실초1적 조치를

t-·f최의원들건- 데회-기- 필요히·디·3t -C·징-하1;0서 불가칩에 관한 공y선언 발표1

·);i!i 제정문제에 대해 7]의'힌- 깃읍 주징-하었디-. 이에 반해 %f한온 통일힌빕을 기초하기

위한 
r I/1족 인71의최,를 3L성하는 IC-제외. 이에 따론 통인기반조성에 필요힌· 사'항으u

딕- 깃-S. 주징·'하있고., 님·-l]-닐기·11 -
'

/%-션언 의제-는 껀-의히·기기- )<VI-히·디-는 입x

하였LJ -깃이니-. 덩-시 남한측->):- 분가:7)문제의 정치적 성져에 비추이 그깃F 정부의 역

엉익 내 있는 의 이)(, 또한 이 1/-제가 단순히 힘·의적 <)연이니· 의:<만으로 해길필

문제가 이-니라는 이-0-를 들이 최남의제보서의 J
i
t

- 처진성-8- 지리하었다,:XI)

/)·의 7:1촉이 있T에니 이.-lId-V') Al-펴-[]>. /]),;지 봇.恨(<-네, 이 회남헝테는 데3f의 성 이 <11진된 것이이

시 
' 

번>대좌'리-고 )
,
'

- Fl-다; 통일 l
. 통'](])(·H·71, Q][의 첵, l:m 쪽,

2(]) 
-:·
[0;<동인/[. . 앞91 All, 2W %.

30) 김인성·Pa- 신V)시3';. jy.헤 
" 

북과 t

, l 사이의 대의.기 인VI돌·의 기내치. 조국통인의 이h·]에 및'게

된디민 짐자 
-W--C iIi 의 회1<l-t.V ]y-!힌- dr 있-0.- 것이미 나·이·가서-[:- 북과 Id'의 54위3;'[최님'도

<· 있-3- 項"이리/J -
'

y.징·健0; y일1[l., 
[' t

iJ'J,>-데희.t(J.loIt]Sl-191]U),,(서但· : y인우].. It](])), 201%,

'31) -S.석릴, 입의 케, 278 쪽괴 n/)곡·)g.인인 :

l
+· 원, 31'의 책, 57<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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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100명의 일방 국회의원들이 상대방 국회본회의에 참가하는 연석회의와

9-11 인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표회담 등 두 가지 방식의 회담형태와 회담대표는 국회

의장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데 반해 남한은 쌍방 회의장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장

급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이견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9월

25일에 열린 제2차 접촉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결국 두 차례의 예비접촉이 진행되었으

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북한측이 1986년 남한의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3차 예비접촉을 비롯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함으로써 예비접

촉은 결렬되고 말았다.

312.2 국회회담 준비접촉

국회회담 예비접촉과는 별개로 1988넌 7윌 18일 냠한 국회는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

한 챰가 촉구 결의문을 담은 서한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전달한 젓이 계기
a

가 되었다. 이에 북한은 8월중 제1차 남북국회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편지와

함께 
4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의 초안을 동봉하여 보냈다. 그후 양측은 몇차례의

서한을 교환한 끝에 제1차 준비접촉을 8월 19일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제2차 국

회회담 예비접촉 이후 2넌 11개월만에 남북국회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되었다.32)

이렇게 시작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1990년 1월 24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

행되玆다.

1988년 8월 19일 제1차 접촉에서 북한은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을 정당,사회단체 대표

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하고, 의제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와 그밖에 긴장상태 완화를 비롯한 남한이 제기하는 문제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남한은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을 대표회담으로 하고, 의제는 북

한 선수들의 제24회 서울올림픽 참가문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족진문제. 남

북 당국간 불가침협정 체결 권고문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 재개 족구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권고문제 등으로 하자고 주장했다.33]

이렇게 최담형식문제와 의제에 관한 이견을 확인한 제1차 접촉이 있은 다음날 열련

w 團

32) 국토통일원, 
「
남북대화 추진현황(1988-1990.2),<서울 : 국토통일원, 1990), 5쪽.

33) 통일원, 「남북대화 추진현황,(서울 : 통일원, 1991),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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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집촉에시는 남 :)·은 최님-의제骨 ·제24최 올림커경기대최문 , 남북한 인직.

-iO]- 힙)l-11제, Ll

- j'-l<[-l+기·Y]1'C-제, 님'-l·l-직11자최딤'과 남.l+겅제회담 제게문

M- 개최분제 -W으로 조정하여 제시兎다.34) 그 러나 이 
'1히 

남낙한간에는 이건을 -沙曾

봇했는데, 19S8닌 SJa 22원에 83런 제3치· 점<에서는 -(p한이 남북연석최의의 최도]-헝식

괴. 불가 1 공동선인 체테만을 의제로 
-해야 

한다는 큐·징'을 조]풀이하여 이건을 좁히지

못兎디..

8릴 26 1에 열린 ·제4차 집-<에서는 북한 초1수단의 서-&-올럼픽 참가문제로 의긴 차이

를 31L었1/<데, 이 북한온 그 )
&

'
- 안·의 인식회의 -

'

r김·- - 납북<·:회의원들이 동석하는

최의로 수징 제의하었니-,35) 이이 10월 l%J에 일린 제5치· 주]촉에서는 남한< . 페최모

위은 s-동회의로, 의제2<'(의는 대 -IL최 )·으%L 하자고 수징健으나 북한의 힙·동최의 고수

로 합의를 j,L지 봇兎니·. 의제에 있이서)L 님'한은 적{.1지·최남피. 징 회남의 제게를 At%]-

한 남북/)-의 인직,선리 V'OS-외. %C:1분제吾 - 선시하었고, . L"i-한은 볼/l

오1 빌·표)C/룰 L·)-7.1하이 이/1을 - A히지 못兎다.:16)

<1 러니- 1 1무] 173).에 c전린 제()차 ·접< 서는 닙'-Ii;-'췬·이 최남힝히에 관 l· 합의-趾 보았

다.37> -K 1·l최회딤·을 개회모31, s]제w, 의를 위한 대11:,회닙-, 패최모임으로 하고 개.페최

모입은 남북<'·[·최의<71이 7)우1 71-석하L·( 대AL최hI은 리-기 50밍씩으로 한다는 대 합의힌

깃이다. 2 /- 러니· 의제예 핀-해서<:·:- O'1진히 ·의조1 차이기- S)있다. 12월 n일에 일린 7차

접촉에서는 J;[한이 V]스피리트3기11 -A·지)d·제-計 제기하었1. 네, 그후 북

JI-M-리으로 :
'1기시릴니·. 

1989년 1071 25모>에 제게%l 
-:·
t·희회님- 준비7]촉의 8차 접촉에

) (-l 북%'l·요. A/-익환.71수깅 등의 사))1처리 ·2-·지, ho족X·인71싱'회의 호 촉구 동 최담파는

All-게似는 분제돌-8- 거1하있고,'3[o 1 1 句 5인에 얻<l 제9차 접촉에서도 7)·은 입장을 )

있.O-나. 이 d-·:<에서 I
;J-북1{-가 ] J오1분제가 이제 중-의 하니.로. 체이한다는 합의가 이루

이玆디-.:It])

34) 유)]보1, 21의 2)], 3SOY.

35) 昏인윈, 
l'

님-뒤·내최 . <·ti%>'1친·.,,, [)>의 기, 95 쪽.

36) 위의 첵, 06-<,

37 ) - H)'j l. 임'91 VI, 3Sl<.

3(0 昏 ]우) 통31:lt[-B·%)l, 잎쇠 피, 14:l-'X.

3% . p}71, 
l

님->,[대화 -
' 

<· 1牛1苟-.[,, 21).키 All,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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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회회담 준비접叫은 남북간에 회담형식과 의제에 관한 의견의 차이와 회

담외적 문제들에 관한 주장 등으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옷했으나, 합의가 전혀 없

었던 것은 아닌데 제9차 접촉시까지 남북간이 의견일치를 본 사항들을 정리하면, 4표

3-1%과 같다.

<표 3-1% 국회회담 준비접촉의 의견일치사항(제9차까지>

[ ·;· 분 l 용 l
團 團關[隨고3i耶

i 招 l L
'

店1易1'柒1학屈酉6 컵입., l
園圈 m

團 고 受위원회

i ·f申·1 l 而渥月器('判"1 l斷野 
具 醫

1'" 
' 團 團

團

' 習 ' 團

l l 
- 개회모임 : 평 양 l

l 회 딤장소 l - 폐회모3] : 서울 l
L . 團 J . . - 의제邑의모임 : 食33

자료 : F석省, r 남북한통일론/(시各 ] 힙문사, 1994), 39쪽.

그러나 1990년 1월 24일에 열린 제10차 접촉에서는 북한이 콘크리트장벽 철거와 「
남

북당국.정당수뇌 협상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를 긴급의제로

상정하여 토의할 것을 강변함으로써 공전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은 1990년 7월 19일로

예정되었던 제11차 준비접촉을 7월 17열 무기 연기시컴으로써 남북국회회담은 완전히

결렬되었다.41])

3J.3 남북고위급회담

313.1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

1980년 1월 12일 북한은 부주석 겸 당비서이며 조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의

명의로 남한의 각계인사 10명에게 보내는 편지와 정무원총리 이종옥이 남한의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덜했다. 각기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서신 중 
" 

남북의

총리가 직접 만나 격의엾는 의견을 나누자"는 이종옥의 제의만을 선별 수용하여 남북

團

40) 통일원 통언교육원, 앞의 책,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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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최답 개최를 위한 실무대a:IA녀]-A- 깆니·고 1월 24일에 제의하았다.41)

이러한 남한의 제의에 대해 q+한이 l %l 30인 사 1상 수X.의사骨 밝힘으로써 제1차

%촉이 1980닌 2 l 6 -/에 원렸으니., 빔다른 합의를 ),L지 못慷다. 그러니- 2 월 19일에 열

린 제2차 1]<에서는 회딤-의 공게이부문제, y]·의분직·성문제, 기록1(제, 뵤도분저

분제, 시섬.표지문제 y애 )(1한 합의吾 뵤았니-.42>

이이 3 1 4 원에 일린 제3치. 접<에서는 아무 
' 

l 71·의가 似었고, 3필 18오1의 제4차 주]

5에서 최7]·장소를 판분점으로 하되 If깅가능하다는 주]파 배석자애 합의하였으니-, 이

후 g월 20일 제10차 1]족까지 1다른 진진合 )IL지 못했디·.43) 제10차 7]촉 이후인 g윌

24일 북한各 g·한의 <한;L총리가 서리라는 이3-吾 吾이 수13'/대표접吟뜩 중단시臧디

3.1.3.2 <l·-뒤고위4회 담

남북고위骨최V}-은 1988<) 12- . > 28일 V]-한의 깅-엉-뀌 <·받IL총리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l·북고위당핵·기.회남의 개최를 제의한 깃을 북한이 1989년 1월 16일 남북고위骨

정치.1/-사최담을 위한 예비최딤- 개최를 익세의'험--p-로씨 성사피었다. 이에 따라 제1치·

에비최7]·이 2원 8일 릴린 깃을 시작으로 1990닌 7월 26인까지 모두 8차레가 진헹되

있다.

예비최담애서는 본최남의 IM 칭기· 힙싱'의제에 ]J·해서 잉%이 7 에하게 대71하었는네,

닉-한A-S 남'헨.내에서 <)시311 A'.1스피리트(V]과 6931북자 31·<에 대헤 이의를 2

서 수차呵에 K;1처 일1>]-적1로 최님'일정-8- 31기하기도 하었다. 에비회담 서 다르이진

논의내各을 보t/J 남 
'l· 

정치.-;d-시·의제외· 
'y:l-쎄 

비정지히 
. l 분제, 즉 님-북긴· 다지'리인

313)-외. 힙력문제를 최딤-의·x-1>에 포'힘·시<.l 깃을 주상 
')· 

반변, 북한은 최딤·의제見

사문제애1trIl· 
C-·:·헨-시키지.'D. 주징-히.安11:l-. 이려 한 의 제<-l-의 치.이는 고위급회토1·은 보는 잉

·:후의 징-이 닌'M·던 데서 니-<·:- <1괴·었1<데, 누1"한이 님'-hr'힌국1- At필'직인 권-게>

41) -:·
[EL동인/(). 

[ t

I

- l. - . t:Il회.3]Ii시),, 앞의 케. 137 - · . l:18<.

42) 위의 [피, 142쪽 71'조.

43) 남북-'·리회hJ' 신3,'·대표%]A·/< ]t)80;, l ·IE·l 1인 제5차 접<에 이이 4%·l 16인, 5낌 6 l, 5원 22 임, 6%

2d 인, 8윈 20 인에 5리' 세6치·-!>a.디 세1()치까지의 A]A-이 이이/길다; 위의 책, 146·- 150쪽파 VII% J, 잎'

의 ·책, 21 1< %L죠.

44 ) 
-국'토통오13<.!, [' I

<]긱·):l)[d'li시A-l), 임el ·All, 14-)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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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담을 진행시키려 한 것에 비해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한체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7 월 26일 열린 제8차 예비회담에

서 회담의 멍칭을 「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합의하고, 회담을 위한 일련의 절차문제를 최

종 합의하였다.45)

이같은 예비회담의 결과에 따라 1990년 9월 4-7일 서合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의 제1

차 본회담이 얼렸다. 여기에서 남한은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과 「
다각

적인 교 류.헙력실시 방안,,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

향, 등을 제시하였고, 북한은 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骨 3개원칙,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 등을 제시하린서 아울러 유名가입, 구속자 석방,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긴급문제로 제기하였다.46)

제1차 본회담에서는 양측의 제안만 있었을 뿐 아무런 합의吾 못보았고, 이어 10월 16

- 19일 평양에서 열런 제2차 본회담에서도 양측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북한이 불가침선언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남한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으

로 만들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였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47) 그러나 1990넌 12월 11 -

14일 서울에서 열卷 제3차 본회담에서는 별다론 변화가 없였다.

이후 1991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였던 제4차 본회담은 남한의 팀스피리트훈

련을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언기하였고, 8월로 예정되었던 회담 일정도 소련의 쿠

데타 발생으로 다시 연기하였다.46) 결국 제4차 본회담은 이후 1991년 10월 22-25일

에 가서야 열리게 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합의서의 기본틀을 짜는 데 성공

하였다.49]

북한은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긴급 제안하는 동시에 불가침에 관한 선언, 화해3-

협력 교 류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장하다가 통합안으로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선언 채택을 제안하였다. 이에 남한은 화해.불가침과 교 류.협력에 관한 합

4 ) 1족 구 , 앞 ,
秀-熙 .

46 ) 통일원 낱북대화사무국, r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 제2권히988-1991.3>,<서울 : 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 1991), 354-358 쪽 참조.

47 ) 민족통일연구윈, 앞의 책, 61쪽. 
.

48) 통일원 통일교육원, 앞의 책, 165쪽.

49) 민병천, 앞의 책,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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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채댁율 제인-히.었고, 긴<·r 남-l;l- 사이의 촤해외- 불가7] 및 교-%.%i릭에 관한 힙-의서

嶺 체이計 깃기. / +- 네. - 서IC-, h]'식-회.헤, <l'녁- f기-7], ht-1111 %.힙 , di정 y w

으旦 하자는 네 협-s가 이 이진 깃이다.50)

이이 lAI Vl 12우} 10·-. 13 1 서- , · 에서 잇(l · 5치. -난최5:l·에서 님71힌은 징· 25 개조힝·

으로 { 
r

님-북 사이의 회-해외· -l(l·기·칩 및 교 V-.힙럭에 A!l·한 혀-의서,를 체택하였다.51) 힙·

의서 체택과정든u- 남-11한간 시된 합의서 수·정안-E 씽·방이 절충 가능한 부분중심으로

합·의헤 니·기-는 1'M-식을 취함으V쪄 최종7]·의에 이偏· 수 있었다. <I R:1데 제5차 본최담에

서 중시 9 1접의 하니-는 북한의 에문제었디·. 북한이 5 [제/(1지·릭기구의 사省·을 거부

하는대 디-기· 닙-힌·은 닙-J;f싱/(에시·省-合 제의하었고, 북한 , 남·한지%내 전合헥平기의

RI·%·l )수 피-인은 J9.3J·하여 님--l·l-헌-간 대치상테를 보있디·. 2/( 러니· 쌍빙'간에는 논毛집에

대한 7']충이 어리.y 상횡·이있-p-A:LV 비헥회-꽁동&'1언문제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제개하기

료m 합의하였니.,52) 이러 
']
C 제5차 -l·(-최답이 이후 남북한은 l (

- )1년 12월 31 일 l])헥최.공동

선 1의 분인페 힘·의健고, 1992 3 2 ] 7인 Id'북고위고최남 분파위윈회 31-성.운잉에 관한

합의서에 骨의하는 능의 관게 진진을 )1었다.

l()22넌 2%·] IR-·21 일 毛양에서 일린 제(]치- 뵨회남에서 닙'북한은 납뷰기본합-의서. 비

핵촤공동수1인 및 -Id-파위 1회 c /·>·>.운영 
'카의서骨 

IiI-%시컸고, 5월 5-s일 서合에시 일

린 제7치- -l/최hI페서는 납-!f7)리-사무소 설 지.운엉 및 V}-북군사궁3위 1최, 납북겅제5

-3--Yi러>동위%1최, 닙·식-시-최.j>:-회.:dt-0-.힙러공똥위원최 c /-성.-위잉 관한 힙·-

발JY시키고, 남북촤-헤공동위J(:1.회의 구싱.->C영을 합의하었다.33> 또한 이산가족의 고 향

분탄 j]%-에 보]-의히.기도 했 니- 실헌되지는 y.殖다.54)

이이 1男21J (
-

) J S-. j8일 ·{]H,)·에서 일 . l 제8차 -l·!-최님-에서 납북기-l·!-힙-의서 실친을

위한 회.해, ·난기-d, 7137--힙띄 - h'- :G 분야의 -51--%' l-의서가 재낵.T身효되었):t, 최-해공-

윈최의 -
'

]
L 싱.-5[-영 힙-의서가 체 )dF.로써 

h
v-두 개의 권·동위윈최를 3L성하게 되었다.

50) 오17·l )2-SIll<육%, 잎'의 페, 145 · 14(]<.

51) 님·J·(기-l·!-히·의시리.'l/- ]/.리는 이 인·Pl시의 대.g.에 대-케서<:· )多일y.l, [' 「
님-북기본힙'의서, 

-헤실4(서-IA

8.(%.! y )정케<l. It]t]2) Y]'조.

52 ) t;OAJ%.일<반/-E.l, 임 5)] 311, 64 <.

53j 昏반<] 昏일)l/,-d-무1, 잎') 211, 148<.

54 ) 통 JE·l, 
F

통일벡시],(서.y· : . ]y.!, 14]f]2), l()7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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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개 공동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11월 5일부터 1 일 간격으로 열어 부속합의서에

따르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협의.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31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남한이 11월에 실시할 일련의 군사흔련들과 2993년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개 공동위원회 회의를 무산시켰고, 12월 21 - 24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제9차 본회담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렸다.55)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은 열리

지 않고 있다.

3.1.4 특사교환 실무접촉과 정상회담 예비접촉

3J.4.1 특사교환 실무접족

1993년 5월 20일 남한의 황인성 국무총리는 남북간의 핵문제와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월 27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5일 남북정상회담과 현안해결을 위하여 통일담당 부총리급특사를 교 환하고, 이를

위해 차관급 실무접촉을 5월 31일에 갖자고 제의했다.56) 이에 대해 남한이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6월 26일 남한의 을지훈련을 이유로 특사교환 제의를 자진 철회하였

다가 8월 31일 남한의 적대적인 핵전쟁 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전제로 
' 

임

의의 급' 특사교환을 다시 제의하였다.57]

이같은 북한의 제의를 남한이 수용함에 따라 1993년 10윌 5 일 특사교환을 위한 제[

차 실무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남한은 특사교환의 절차문제만을 협의할 것을 요구한 반

면 북한은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종체제 포기 등 2 가지 요구조건과 비핵화공동선언.

합의서 이행문제. 전민족대단결 도모문제 등 특사교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문제를 제기

하였다. 이어 10월 15일에 열런 제2차 실무접촉에서는 남북한이 특사교환에 따른 절차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10월 25일에 열린 제3차 실무접촉에서는 특사의 급, 수행원, 교 환방식, 왕래절차, 신

변안전보장 등례 대해서 합의하고, 11월 중 특사교환을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

나 제4차 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1 1월 3일 북한은 남한의 /영해 국방장관의 발언을 빌

團 團 團

團 團 

團

55) 통일원 통일교육원, 앞의 책, 147 쪽,

56) 유석렬, 앞의 책, 401 - 402쪽.

57) 통일원 통일교육원, 앞의 책,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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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제4차 Al무71촉을 원]·g'키F-로 인기시臧다,

이처2<·] 중단VI 신)/-1]A은 ]()t)4년 3릴 3인 제4차 접촉이 제개시어 3원 19일 제8차

접촉까지 진헹되있디.. CT- 러니- -l·l-한은 어 J히 헥조나1연슴 V지되. 국제공조체 꼬기를

주장하였2,t, 패트리이트미사임 )/l·H,l 24-지. 김엉십- 데V령의 북한헥개띰 비VI·발21 취소

등 4 개 요LIl-사'힝-을 전제조긴으旦 제시하다기· 제s차 ){무J]촉에서는 
' 

서올이 불바다가

AIq'-는 -능의 위호]·적인 빌인-s- 히.21( 일Is-직 으로 퇴징-기-AM써 %J!'t횐·A 위힌·

촉이 %L산되있디.. 이i!1한 북한<t] 도외· 
' 

l-께 부한 핵분제가 
-]·IA 

' 

1인 파장은 일으키지

납한은 4))l 15 ) $ J-Al<환 d-,-릭->3- 껑·식씨으로 At기하있다.511)

3.1.4.2 정 싱·최w· 에비접

1994VI 2월 25인 김잉십- 대 9은 취71 1주9-위 밋·는 기자회긴에서 
" 

북한의 헥개발

各 지지히-는 데 /L 合이 )진디.J'( 핀-단y 경-Y- 핵PL명성이 J,L징·피기 ·1이리-)L 
님-북징상회

i>-合 추진하凍니-시t 라兎고, 김일성)f. 긴-은 해 6월 ts-북한 키-니 진미1·{대통링을 통s

t[ 

인제 어니서나 조긴없이 삐.론 시 /네에 ]/]/ 니-고 A>디·"L 의사를 針兎다, 이에 남한은 6

웜1 20일 남-t·f징싱·최담 개최-製· 위한 예비접추을 의하었Ci]-, 이를 북한이 6필 22일에 수

<q·으로써 IA4닌 월 28유1 h-l-혀-싱싱-최h]- 개최의 선차 d-제룰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g

을 수식 IL로 하는 에비%]촉이 이루이玆디.,SE>

이닐- 님·1[힌-F 71체최의 2최, i석대[IL긴- VI-A<접-A 2회, 힙·의서 1쵸인·정리暑 위힌· 내

표7]촉 1최 윈'- 반%l-하먼서 -秒 13시조1-에 가끼A- 회담 가진 소1파 남북정싱-최담

暑 위한 
'기·의름 

도舍하는 네 <·]공健다.

71·의서에서 님--bp힌-온 정상‥회남-K l(-)94넌 7 우} 25 - 
. 29일 펑%o]}서 최히-기dL 히·그L 기

)J 실무진자-h!-제는 기-기 내표7]<에서 정히.기로 히.였다. 이에 따라 7월 1입과 2 일 두

차레의 내표$<율 통해 수1무주1치.키'의)%-1가 힙-의되있21<, 7인에는 昏신꾄·게실무자접출

8오/에는 깅호핀·계신무자주]A이 비공게로 개최되어 내체직인 v·의기· 이>t어릴다.

그 리니. 7 / 일 김 J성의 돌언한 시.Ts-으로 북한p. 1 1일 남북정상회담 에비접축 -E

딘/장멍의로 
$내 

리축 h-/i드'L 에징1/l 낙Id-최/IL위-il-l·피LIJ을 
:1기하지 曾各 수 없게 되

58) 위의 첵, 151<.

5O) 민%/y[]]인2/·)(J., 「 
' 

김징인제제의 1'l]h] 정·케 /.망J,(서 - : !IIA兮 Jtt1·'·/-'왼, lAd),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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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서한을 보냄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60)

3.2 경제회담의 추진실태

3.2.1 북한의 대남수해물자 제공

남북한간의 경제회담은 1984년 9월 북한이 남한에게 수재물자를 제공한 이후 남한의

제의로 열리게 되었다. 그해 8월 남한이 수해를 입은 것에 대해 북한은 9월 8일 방송을

통해 
"

북한적십자회가 남한지역의 수재민에게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통,

기타 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물자를 수재민에게 시급히 전달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칭했다. 이에 남한이 9월 니일 대합

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제의를 수락하였다.61)

이에 따라 1984년 9월 18일 낱북적십자사간의 실무접촉이 이루어玆으나, 육상수송방

법에 관한 이견을 노 정시키고 북한 대표들이 차기 접촉올 9월 21 일에 갖자는 맣만 남

기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온 자신들의 행동이 인도주의를 위

장한 다른 저의가 였다고 경계하는 내외여론이 조성되자 1자기 태도를 바꾸어 9월 19

일 남한이 요구한 인쳔, 북평, 판문점으로 수재물자를 싣고 오겠다고 旨혔다. 그후 남북

적십자사는 8회에 걸친 전화통지문을 교 환하고 수재물자 전달방식, 북측 인원에 대한

편의 및 신변안전보장 등 물자 인도.인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마침내 9월

29일부터 10월 일까지 수대물자 인도·인수작업을 완료하였다.62)

이처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이후 남북한은 각기 다른 목적하에서 대화의 필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북한의 경우는 남한 사회의 내부동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남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였고, 남한의 의도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어서 적십자회담 재개 제의만이 아닌 새로운 경제회담의 벙행 개최를 제의하게 되었던

것이다.63)

60 ) 위의 책, 151 - 152 쪽-

61) 국토통일원, 
t'
남북대화백서,, 앞의 책, 20&t-206쪽.

62) 위의 책, 206-210쪽.

63) 민족통알언구원, r

북한의 협상전술 득성 연구 - 남북대화 사 를 )심으로-」(서合 : 면족통일연구원,

t995), 35-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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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 님-북겅제회담

i재-l(l-자의 인도.인5<L가 끝 l· 리2쵠 님- 
'l·의 

&Il%'·l 부총리김 경제기判윈장관은 1984

닌 IO l 12인 북한 정무원 -5L총리 최7]립에게 서힌을 보내 ((

징부의 차관급各 수식대표

로하여 남-b[한 깅·제q/·[ 및 VI간깅제단체 내[R]들이 7.]-가하는 남북징제회남을 기

남북긴· 월지·교익과 경제71릭]/-제를 Ii의히.자"]/- 5에의하썬서 w 

필요하다먼 님-

:It't익과 깅제'$러-·S- 추진히-는 싱·%-l기31·로)%·j 씽-l%· 당h-·;·과 깅 게 대표들로 구성되는 7

북힌 깅제'힙릭기334 실치히·는 짓도 · 좋·-S- 
" 

이리-J- 빔'혔디..(·4)

이러한 남한의 세의에 대해 -닉한은 10웜 ]6 1 님-J;l-겅제회 f 개최제의에 호 4여

1치- 최님'-0- l 84<-l 1 1 우1 l-5일 ) l->/-접에서 개최曾 짓괴. 대At딘·은 정%-치.괸if- 수석대

1(로 하<·y 5밍의 대AL로 3[성힌- 깃 등을 제의하었'니·. 이에 내해 남한은 기7] 표 2인을

c(기-히·이 7인 대11[ / 2/-성各 At정 의히.]l- -L'[힌·이 이骨 J<러·힘-s로써 님·ltvf에는 대.

a· 2/셩에서 50니·른 A!:-쟁없이 힘-의를 이1,L있다,6S) 이에 따리. IC)84넌 1 1웜 15일 판문졀

에서 제1자 회님'이 1리/]l 피 1디·.

x];1차 최담 서 h:j- 
'l·은 

회<.l-의 의제를 남북긴·에 Alc역5 실시하는 분제외. 남북긴·에

깅 힙력-7 실시하]:· -l/‥제 등 2개<L 니.·')-이 시하였고, ]It억풉목, 교역%, 기-격, 기

딩-사자, 거래1-M'식, 견제업무, 1제y촤, 귀·세, 수송분제 1길 기너.분제 동 10개힝-의 구체안

A 제시하었다. 또-힌- 씽·1-M·의 괸·게당1·;- l< 7제단제 인.사-[Bt -/성되는 자칭 
「

남북경x

'협 
위7]최,<:2 A--1치힘- 깃도 제의히.있디-.

이에 비헤 북한( 최Lo·의제를 히.니.로 -l,'l-이 ' 

남파 식- 사이의 징제분이·애서 힙·직·괴. 교

Ad-暑 Al헌림· 하여'로 힌· 깃-0- 고집하다가 7:l·직·을 71리으로 수정하는 b

디-. 3 북한-Pw. %세최t<1 진헹01) l·VI하이 지.구-18회..t/J족대VI· 1의 3대원칙 준수, 씽

의사 존·'y 1< v호싱의 %,l, 직을 주[시헤아 힌·니.는 
'싯-X 

깅-조하었다. 이.굴리 북한도 교규

싱·품, 거래%s·시, ·f송 ·둥의 물지J)]->'-i- 판<9 제안合 하있다.

이닐- 최딤'에서 h]'.!;l-한은 :11t역 ·

'

l

'

- J·;-, 지·연자J(1의 게1(q·, h]'북공-s-어로수역의 선정, 깅의

{j :IV-V]긴, r 님-J,f깅제'$릭위모)회, 신치 - b-에서 -
'

))L%.된 의 1접P-8- 보었디-. 토

:B<익파 AH· 1헤시·:- h·>'한이 <

I
L 입을 피lg·히·/·( 북한이 %9-매-趾 71하는 품목으5-

64) 국vv . l. 뀌, 내-l'.과대촤백서)·,, 잎'의 책, 2(y4 - 2(%5<.

6되 VI.족]A. 
. l ·]-'-d-%.l., l 

'

L

, ]-북1'>[- $싱·% 테 ) Il[ill.언.)l-l,, 암미 페, 5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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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멍태 등에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남한이 판매를

희망하고 북한이 구입을 원하는 품목으로서 철강재, 섬유 등에 의견이 일치하었다.66)

또한 남북한은 회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담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

과 쌍방간에 업무연락과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회선중 별도로 경제회담용 회선을 지정, 이용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다소 진전된 상황에서 제1차 회담이 끝났으나, 제2차 회담은 북한이 판문점

총격사건과 1985년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두 차례에 걸처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제1차 회담 이후 6개월만인 1985년 5월 57일에 열렸다.67) 남한은 1월부터 3월에 걸

세 차례의 회담재개를 촉구하였으며. 3월 제의에는 제2차 회담을 4월 18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일정을 5월 17일로 수정.제의하였

던 것이다.68)

제2차 회담에서 남한은 제1차 회담에서 이미 의견이 일치된 공통 교역품목들을 중심

으로 우선교역을 실시할 것과 무연탄 30만톤을 당장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겠다고 제의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동의했던 경제회담의 목적인 물자교류와 협력에 관한 실질

적 토의는 거부한 채 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를 새롭게 제의하고 이 문제만을 협의.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9) 이에 따라 제2차

회담에서는 제3차 회담 개최일자만 합의하고 별다른 진전읖 보지 못兎다.70]

1985년 6월 20 일에 열린 제3차 회담에서 남한은 그동안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된 사

항들을 종합 정리하고 아울러 兮빙-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이행기구로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문제도 포함하는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

하였다.71)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제의에 대해 제2차 회담에서 제안했던 
「

남북경제협조

團

團 w

66) 국토통일巷. 
「
남북대화백서,, 앞의 첵, 271쪽,

67) 유석렬, 앞의 책, 385쪽.

68) 민족통일언구원, [' 남북한 협상행테 비교연구4, 앞의 책, 55쪽.

69 ) 북한이 제시한 「남북경제헙조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광한 제안에 대해서는 국토통일원, r 남북대화

백서,, 앞의 책, 276-277쪽 참조.

70) 유석렬, 앞의 책, 386쪽.

71 ) 
「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겅제협럭추진과 남북경제혐력공동위원회 실치에 관한 합의서(안),온 국토통일

원, 
「

남북대화백서1, 잎'의 책, 278-2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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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71최, $치빙'인-을 힙·의서 헝%으로 제시힘-으로써 제2차 최담에서의 71장을 반복

하다가 검<·< 
「

남북깅제'헙릭공X-위원최, 구성애 AJ한 省·의서 체택에 원 적인 동의를

兎5-, 제4치. 최담에서 c /체지인 
'7]의를 

깆'기로 
'Al의하있디·.

제3차 회담의 합-의에 따LI-1- ](]85<l 월 [88J에 일린 제4차 최담에서는 남북한은 기·지'

수정된 힙·의시 초인-을 제시하였다, 2.l- 런메 남한은 본최71·에서 씽·빙·이 졔시한 힙·의시인·

에 데한 대체적인 토의를 기·치 주요문제돌에 내한 심'2(이긴을 좁힌 다各 실무최의로

i]기자는 제의를 戚으니-, 북'힌-f- 내제J표의를 최피히.jJ, 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짐에

대헤서는 차기최남에서 의긴-X 제시하자<tI 주장하었다. 히 북한은 남한이 촉구한 무

인탄 7-S]문제와 %의<l 필S.t 언네 연{1직-y] 칙·수 제의에 대헤서는 종힙·적인 합의서를

채테히.여 남북공동위우}최기- 31·성시먼 그/- 위 J최에서 /료의하자는 종래의 입징씬·을 되폴

이하었다.725

이이 1285 l 1 1월 20일에 ]곡1 제5차 최담에서는 
'힙·의서 

체비과 관린하이 제4차 회

닙페서 긴헤치.이가 히-인된 P·지 x%점중 3게'힝·, % 
「
키·의서 띵칭문제,, 「사오]추진의 원

키문제,, L-'t리고 이미 씽-I'-M-간에 . 이긴이 오/지하/J 있는 
「
Ii(-R-품목의 빙시분제, 등에 데

해서 1중죄인 3름의를 1但있다.게 t'/- 러니· 이Ail- 최담에서 남북한은 의건접k-f合 전허 보지

못하]C, 다만 제6차 최남의 J요&[]에 동의하1;tI서 10SCi닌 1 월 22일 제6차 회남을 개죄하

기로 입·의하었다.

그-렇지만 제6치. 최님--8- 이吾 VBL 19861J 1월 20일 4%힌Y 2웜 10일][L터 신시省· 애

정연 닙-한의 딤스피리且畓 l
.

-S- -/실로 진'毛중인 . 보든 님'-(f내화의 인기를 일]·g

선언힘·으로씨74> 결국 hj·북깅XII최님·은 다소의 의건기고·에도 HA·고 아무린 합의문서

나 물자2't퓨의 실헌- 보지 y 한 채 -V단되)1 Il'았-다. 이러한 남북깅제회담은 최초의

YI녁 힌 1강·2(쿄>· 회님'이리.는 11에서 C f. 의의기- Ci디-.75)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72) -7쳐린, 21의 피, 387쪽.

73) 님'4,!.헌.긴·의 합·의서 <, {·에시 니-니%1 ·YIn- 치.이71에 네'해서-Ic- 
-:·
:·v통31-:l, F

님'1·f내회.네서), 앞·의 책

282--289쪽 il·조.

74 ) 
- 7석id, 앞의 케. 388 쪽.

75) V39원 ]p])l/,-8윈, 잎의 책,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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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체육회담의 추진실태

3.3.1 남북적십자회담

3.311 70년대 남북적십 자회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션 총재는 특별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재결합을 주선해 주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

최할 것을 북한적십자사회에 대해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대해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펄의 명의로 수용의사와 함께 8월 20 일 파

견원을 통해 서신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兎다.76)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사간의 첫 번째 파견원 접촉이 1971년 8월 20일에 이루어졌다.

8월 26일의 제2차 접촉에서는 남북적십자간의 예비회담을 9 월 28일에 개최하자는 남한

측의 서한이 전달되었고, 8월 30일의 제3차 접촉에서는 북한이 회의일자를 9월 20일로

수정제의하였으며, 9월 3일의 제4차 접촉에서 남한이 북한의 수정제의 수락을 통고한데

이어 9월 16일 제5차 접촉에서 양측의 대표명단이 고<환되었다,77)

이러한 남북적십자사간의 합의에 따라 1981년 9월 20일 제1차 예비회담이 열려 관문

점 내에 연락사무소의 설치와 연락관의 상주 및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개설 등에 대

한 합의룰 보았다. 이어 9월 29일에 열린 제2차 예비회담에서는 예비회담의 장소, 상설

연락사무소의 운영. 예비최당의 의제 둥을 합의하였고, 10월 6일 제3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의 장소를 서울.평양으로 하고 윤번 개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0월 27일에 열린 제6차 예비회담에서부터 쌍방은 본회담 의제 결정을 위한

토의를 시작했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크 게 드 러나 다음해 6필 16일의 제20차 예비회담

에서 본회담의 의제가 완전 합의될 때까지 무려 15차레의 예비회담과 13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야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비회담기간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8개월의

시간을 본회담 의제에 관한 토의로 소모해야 했다.78)

제20차 예비회 1에서 합의된 본회담의 의제는 첫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76) 국토통일원, 
['
남북대화백서1, 잎'의 3)/, 35-36쪽.

77 ) 민병천, 왈의 책, 193-194쪽.

78)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4, 앞의 첵, 43-45쪽 참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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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주소와 AA시·骨 
. >'이·네머 안리는 At-제, AA , 님-북으로 省.이진 가족吾괴. 친-

이의 자-h-로운 IV'분괴· 지-T-로운 싱'.봉을 1힌하-:'[ 문제, A%쎄, 남- 으로 谷어진 가족-

파 추1-7-計 사이의 지-T-로F 서신기 불· 실시하·> 분제, 1귓새, 남북으로 畓어진 가족들

의 지-8-의시.에 의한 재견힙·A>3, 디-싯쩨, 기디- 인,/L적 일<L 헤짇힐 7제 骨이었니-,

이후 4 차레의 에비최7]·이 더 인2고, 그 사이 본회frl의

� 

진헹절차 헙의를 위한 실무회

남이 1972넌 7 우1 27 l, 8·租 3인, 8 l q 일에 d치 3차레 열련 끕에 s우1 1 1 인 26차 에비

최남에서 )<-최71 개최骨 위한 모든 준비가 미-무리 되있디-. 이에 따라 님'Al-히%자회남의

제1차 뵨최님·이 l )72 닌 8월 2q :-/JIL터 9우1 2 )까지 핑잉·에서 일렸다.

제1차 본회d'에서]C:< 최LJ'의XI}에 :11한 Y]-의가 있있는데, 그겻은 예비최Y)·에시의 힙·의

吾 제차 려·인하{::- 깃애 지니·지 않았·다, 이후 우1 12 - 
.

. 16 /에 제2차 본회남이 서울에서

일리 씽-IM'이 v17주의적 원칙파 지·-H-로-7/ 7J2-}, 님-북공동성tg의 정신파 동At애 그리고

적소/자 인/;/-1의징신을 칠.져히 / I
i· 헌한다1-:- 깃파 제3차 본최딥-j(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

를 진헹한다-l< 것 . V-8. 골자로 히.-:·' Y]·의서吾 서rb, 2,)'(흔1.하였니-.

1972<J 10우1 23 - - 26일에 핑잉:에서 긷린 제3치· 본최남부더 이산가족%A暑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니· 1J/디-른 71-의-遷- y,)-지 못剋는에, 니월 22 · - 24 인의 제4차, 1373%·! 3월 20-

23일의 ·제5차, 5 월 8 - 
· 1 1 일의 제()차, 3 10 - 13인의 7치. 본회님·에 이르기까지 납북

적심지·최담F 21혜차이로 교 착싱· 률 VI.하지 못'健니·,7q) 더<이 북한은 1973년 s월 28일

핑양1:M'송-W 동한 
'

1대1%'송'에서 5 가지의 조조1올 대세-인밴0) 남북데화를 힐· 수 일다고

발표힙·y-로써 님'-EL직11자회님·은 정체상대에 삐-지게 되있니.,

이치 j -닉 ' l·이 대회.를 중단하사 내한이11자사는 본최71- 제 를 위한 인럭·치입자최으

吾 개최히.자·는 제의昏 i 1 릭 15 1에 慷고, l 1원 21 일에 씽-lg·긴.에 조]吟이 이루이져 -l< 최

h]· 중0 4 우) l ;반Pl-에 1기표최의가 염리게 되었다. 汚73닌1 I i 원 28일 제1차 내1[최의暑

시작으 197 넌 5- l 29 J 7 차 대표최의까지 인,毁는데. 5% 22오1의 제6치- 대표회의에

시 설-%l"-회1iJ 게소]기- 
'한의되 

)디.. <J)/최의논 1974넌 7 월 10일부너 시직·되이 l 77닌 12

7[j) -G-석 ], 6).의 첵. 3(to · - 361 % )조m.

SO) 북 
' 

l·이 소 위 
「8.2S성![],-3- V해 대세/<. S기.·지 조d은 fl) t

, 1한이 「6,23센 l,合 진최히.고, % 반국2

보31·시111!-L>-의 지빅.0· -
'

e

'(지's).이 
그살 이 징%1돐.-Sc 기·)/1촤.시키머, (3) 

'헝7]행중에 
있는 반-:

1
15f<·-0· 석)h히JL CI) I

i-l'J,l·조 >귀9회 시->'3 공·h'.·뮈원장을 Al% 하미. (5) 크'·. 위·Idl%
-제피. 

거'계지'·줌의 인1/l 대)Of.만 7]-기.시키리-(:. 결이31디.



313

월 9일까지 모두 25 차례 진행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81) 특히 북한은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된 제26차 실무회의를 하루 앞둔 3월 19일 평양방송을 통해 팀

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제26차 실무회의의 무기연기를 선언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랜 휴면기에 접어들고 말았다.

3.312 8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1977년 7월의 제7차 본회답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의 본회담은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을 게기로 재개될 수 있었다. 수재물자의 인도.인수가 끝난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적십자사 중

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이에 북한은 10월 29일 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 재개

에 따른 실무문2제 협의를 위한 예비접촉음 11월 20일에 가궐 것을 제의하였고, 남한이

수용함으로써 1984년 1 1월 20일에 예비접촉이 열렸다.

이 예비접촉에서 남한은 본최도f 재개를 위해 기존의 7차례 본회담 합의사항을 준수

하도록 북한에 요구하였고, 북한도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미 합의한 바 있는

5개항의 회담의제를 대상으로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고5S2) 제8차 본회담의 일정을

1985넌 1월 22-25일까지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1월 9일 남한의 팀스피리트훈련을 구

실로 본회담 연기를 일방 통보하어 당초 예정된 일자에 본회탐이 열리지 못하質다. 이

에 남한이 본회담의 조소한 재개를 거듭 촉구한 결과 제8차 본회담이 1985년 5월 27-

30일 서合에서 열리게 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은 12년만에 재개될 수 있었다.S3)

제8차 본회담에서 남북한은 8월 15일을 기해 남북이산가족 고 향방문단 및 예술공연

단의 상호교환방문을 동시에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7월 15일과

7월 19일 및 8월 22일 세차례에 걸쳐 실무접족을 갖고 교 환방문시기와 인원 및 지역

등 구제적인 실천빙-법과 절차문제에 합의를 보았다. 이어 8월 26-29일 평양에서 열련

제9차 본회담에서 남북한이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예정대로 고향방문단과 예술

團 團

團

81) 국토통일원, 
「

남북대화백서4, 앞의 ,
109-116 쪽.

82)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한 인.대화 제의비교 제1권히945-1987>J(서울 ; 통일원 남북대화사

무국, 1991), 350-361쪽.

83) 국토통일윈, 
['남북대화백서,, 앞의 책, 311 -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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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다의 상호]-M-문이 우1 20-23일에 수1시되있다.114)

제9차 -:p,최님페서 남한은 -l·r한의 의건을 수용하어 잇권·토의普 지지하았는 바, 이번에

는 북한이 자유욍-례에 데한 Ic의민·合 고짐하고 기타 사 C]의제는 단계적으로 추진.싣헹

힐· 깃을 -7징-합·으로씨 남-吟간에는 세로운 Id이 ly-v히.였다, 븍히 회담외의 문제로서

남한대표의 군시-매/)임 RI- 거부가 논반이 되있는데. 북한은 1의사힝·인 최딤·대표

들의 정치직 唯사 침-이 6]P지조힝·-3- - V최지P-로 위반힘·으로써 남한측의 반응을 떠보기

도 하었다.85)

졔10차 본최답은 19S5닌 12우1 2 - 5일 서물에서 일4는네, 이 회담에서 남한은 북한에

게 5개항의 실친의제에 내한 일<Io·z·의를 촉구하]2 한V:l, 1986넌 E-정(舊115 고 /밤11단

구성을 제의하있다. 그러나 복"l-4< 남헌·의 모·든 의-3- 기부하고 지·A-왕래문제만음 강

조f의로써 최71--A [t'It칙·싱·베보 이晋있으미. 이후 -lit한은 1986년 1월 20일 닙·힌에서 실

시]臧 에징인 팀스/]L리트寄 ·1各 3]-7-{로 It)86넌 2월 26일 펑잉·에서 개최하기로 에정된

제니치- 뵨최담合 중0시실다,+l())

이렇게 회남을 중딘-시킨 북한에 데해 남한은 지속적으로 1 1차 본최담 재개를 촉구

하었는데, 남한의 최남재 촉3L사레偏· 보1wl l 86닌 한 헤 동안에만 14차레에 답하고

있으미. <-l.%'- 1彌91J 7우1 북한이 실1'/-내]01- 보1·A>f점에 파긴하겠다는 管표를 하기Z

도 12치·레니- 본최님- 제개 훅은 신-IF대표접촉을 <구하있다.67)

그7 l%백) 9%l 5 ) 남한이 신)iL이표접촉을 우1. 27일로 제의한 네 데하여 북한이 a

월 20일 호웅해 옴F-로씨 q l 27 킬부터 l l 1 27일까지 모두 7차肉의 실1>L데표주]촉이

m m

84) Y>'북한 긱'기 15116의 빙'분닌'<고'힝:씽'-l·!·단 5019, 에舍> 1난 50%A, 수햄기자 기타 511'6)이 핀· 거을 p(

쳐 서合 . lid잉읍 l 문하었는ri), Vu.-S- 방)C-한 t

I

- l-한12런·단 중에는 351M, 뮤한방·문단.

핑양과 서-S-에서 가.족, 121둘各 상)g-히-였디-. 한)>l 에술>인단도 y] 21 1괴 22인 이듈

국징펴 
·:k
[71극징페서 리-겨 77:1을 기4다; 유석렬, 21의 책, 363<괴. 국토통원$·L 

l' Ad'Al.대촤백서1,,

의 ·책, 263%,,

S5) VI족3 인연3L71, l 
'

7]'북한 7]싱"%데 비.;l<인3L,, 61-의 케, 44 학.

86) . 3-식i3, 임의 211, 364-<.

S7) 1086년 l ] 203]. 51'<7데표V)· Al·-'/성1M. 1힐 23원 대-l.l.진하돈지문, 2 l 36 l 이엉넉 대표 논평, 3월

2681 산회%]- 난씨- ·z])31-, 471 l ] -!,l·한의 희Y]'제개 기부 빈의 촉3t, 4힐 3인 한.미 01연레회의 공2성

밍, 5원 2 일 데%령 연실, 7원 l ] 인 :이님' B- 제제의, 8{] 12인 김정-'A'] 총제 최q· 개 축구, g원 15

31 데통링 징%사, 8%,i 28잎 이7 I l))L 성16, IO 1 
'273) 

커십자기님인 도 선엉 1리 지시·, 11월 5일

제인기-h-t/10- 71-림기71 대y%l 
'·지시, ]2%l 23인 J/.인5] 싱- 

11
통인백서 y]·)f 등이데; 1/Id

["
님북한 거싱헹테 비:·/연-/[,, 안의 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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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S8) 12월 q일에는 실무대표 수석대표 단독접촉이 이루어졌다. 실무접촉에서 논의

된 사항은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에술공연단의 교환과 적십자 본회담 개최 건으로, 쌍방

은 571 인의 방문단 규모 및 제12차 본회담 개최일정(1989년 52월 15일 예정)을 합의하

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1차 예술공연단 교 환시 이미 합의한 비정치적 내용만의 예술공

연 약속을 무시하고, 제6차 실무접촉에서 제2차 공연 일정 및 공연단 규모를 확정한 이

후의 시점인 제7차 실무접촉에서 정치가극인 
' 

꽃파는 처녀'를 공연하겠다는 것과 본회

담 개최를 방문단과 공연단 교 환 실시 이후로 미룰 겻을 주장함으로써 협상을 난항에

빠뜨렸다.59)

3.3.1.3 90넌대 남북적십 자회담

1990년 2월 8일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또다시 대화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무대표접촉마저 중단되다가 11월 5일 남한의 제의를 다음날 북한

이 받아들여 11월 8일 제8차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실무대표접촉의 재개는 1992년에 들어서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1992년 5월에 열린 제

7차 남북고위骨회담에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100명, 예술인 70 명, 기자.지원인원 70

명으로 구성된 이산가족 노 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양 동시교환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1992년 6월 5일 제1차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

나 북한은 제1차 실무대표접촉때부터 핵문제, 이인모노인문제 등을 구실로 실무절차문

제에 대한 토의를 미루는 태도를 보여 합의 도출과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견을 가

능하게 하였다.

이컬게 시작된 싣무대표접촉은 6월 12일에 제2차, 6 월 22일 제3차, 7월 8 일 제4차, 7

월 14일 제5차, 7월 20일 제6차. 7월 25일 제7차, 8월 7일 제8차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되

었다.900 그러나 북한은 줄곧 제1차 접촉에서의 태도를 버리지 僧았고, 특히 제4차 접촉

團

88) 통일윈 통인교육원, 앞의 책, 137쪽.

89) 민족통일연구원, ['
남북한 협상행태 비피인구,, 曾의 책, 46쪽.

90)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
남북대화V표(t992.1,1-12.31)」(서舍 : 통인원 남북회담사무국, 1993), 134-

1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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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티는 제[차 ·쥐촉떼 제기한 분제骨을 ;g--15단 교 횐.의 ·l 
조조1으로 내세似으며, 제6

차 접<J)L티는 남한의 포커스<11크·昏:.련 중지吾 %1제조긴으旦 추기.하玆디-. 1) 그 결과 노

부2;:t l%'If0 교온1·은 -/j-내 
무신-퍼있고, 님-북리십자최71도 중딘-되고 밀·있·다,

a

3.3.2 남북체육회담

3.3.2.1 님'-4틱·al-회 임·

VI-북한 닝'-:·<긴-의 체VA딤-은 If-)7 V:l 핑임 세 딕·211·신1권데최의 단일토] 침-기-논의로

부터 시작되있다]l, 各 5- 있0. - : /- 러니· 이 남북닉·LIt-최남은 대촤의 실진적인 의미吾 처

음닐티 싱-<{한 깃이있-L<데, 2't 이-H-는 V)·일81을 구성히-리는 의도보다 남한신수단의 1·

기·를 y쇄히·려는 의도가 더 감하게 니.니. 
· 

기 메분이다,

4우1 25인부터 5 ] 6일旦 예징dd 대최의 대진표 추71입인 3원 ]5오1읍 익· 2주 정도 잎-

]/ 시접인 2 1 25일에 길'자는 제의를 북 
'l·이 

2월 20일에 한 것부터가 대촤제의의 저의

를 의심히·게 하1- 깃이있다. 이러 
'l- 

복힌·의 의吾 a‥릭-히-면서 남한은 최남의 김과 여

J /-에 괸-계없이 닙"한 J'IT딘-의 내최 71-기·싶- Jrn' 징ㅘ�-d;3/ u L/.'I
r- 히.었디-, 71 이우-A 북힌.이

VI-일 ] I
L 싱7]히의 ]'의외- 절치·]i!- w 토의骨 t<j Ac/-키2(旦씨 il-宅.의 대최칩-기.기. 납

4·r간 호1딤- 긴괴-에 따라 건정되V,록 - 8-V한 깃에 대한 베수진은 쳐이· 兎기 때문이다.

그러니- 目7 닌 2 > 27일 '] 
빈 회의뿌디 3월 58<l, 3월 일, 3월 12일에 이A<기까지

/가P- 차 개최%J 최답에서 북혠-s Id·힌·의 징딩·한 대최A-가 CI9리吾 남북단일팀 구성

시에만 인정하도록 히·자는 i장·-3- >l:]으로써 최XI·은 길1·f Al패로 吾아가고 말있-고

신수탄의 71-기·미-저 뷴기·V'히-2)) 되있 . ,

4]2) -]<l-한의 주장에서 보V이 북한의 힙상의V는

남한의 대최침-기-룰 생- 히이 위한 I-·v·빕의 히.니.었다, A VI.있V·] 구성의 신패 책임을 남

한에게 7)가하-V-, 이에 따리- 북한의 남한 침·가 허- - 의사에도 불구하고 남한 스스로 침-

기·기회骨 거부한 것F-로 보이도복 하는 깃이었다.(]3>

t다리.서 이러한 님'딕닥<-/-회hJ·은 체A-최 l-의 성긱)i<다-:< 남한의 입장을 난처히.게 만듭

리CI 히-F -딕VI-의 정치지 의3.l:Iw기- d게 fL 리워진 회1J이있 1:L$L 이를 체A.최님-의 범주

Sl ) 봉인7:l 통인-'Ill.-B·71, 
{)>의 케, l'36곡%.

(]2) 兮식省, 안의 케, :i68·-·36(]쪽.

3) I;llAV2] l-'/%·]., [ 
'

v-] -!.[한 
'힘삼%Ill:;] 

I ll:,l<인구1,, 잎-의 키, 6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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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3.3.2.2 LA올림픽 대비 체육회담

탁구대회 이후 남북체육회담은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다시 개최되었다.

1984년 3월 30 일 북한은 제23회 LA올림픽대회와 그 후의 아시아경기대회 및 세계선수

권대회에 남북단일텀을 구성하여 출전管 것을 제의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올림픽대회

참가선수명단 제출마감 2개월 전이어서 사실상 단일팀 구성의 실헌가능성이 희박했

고
,

94 ) 더욱이 남한이 2 년여전부터 제의한 것에 대한 회답치고는 L-j무나 늦은 것이였

다.95)

이러한 북한의 제의를 남한이 수락합으로써 1984년 원 9일에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된 후 4월 30일과 5월 25일에 각각 제2차 회담과 제3차 회담 등 모두 3차례 개최되

었다. 그러나 버마 아웅산테러사건과 선상옥.최은희 납치사건을 규명하려는 남한의 입

장과 국제여론 반전의 기회포착 및 올림찍대회 불참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협상의

도가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힙상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북한

은 당시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3자회담을 제의하여 미국에 대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

한의 성실성을 확인시킬 필요와 함께 LA올림픽 불참에 대한 적절한 구실이 펼요한 시

점이었다.q6)

협상과정에서 남한온 버마 아웅산테러사건과 신상옥.최은희 납치사건을 강력히 규탄

하면서도, 최담의 본의제인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대화는 지속하기를 원하였다. 그러

나 북한은 정치테러와 영화인 납지사건에 대한 연류 사실올 부인하기 위해 김대중사건

과 광주사대 등 남한내부 문제를 역으로 거론함으로써 회담은 정치적인 성격을 벗어나

지 못하였다. 결국 제3차 회담을 끝으로 LA 올림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간의 체육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은 6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LA 올림픽대회 불참을 공식

선언하었다.

團 團 團 

團 團

94 ) 유석럴, 앞의 책, 369쪽,

95) 남한은 대한체육회를 통해 1981년 6월 19일어) 올림퍽경기를 비롯하어 
<i- 제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

팀으로 출전할 것各 촉구하는 제의를 한 바 있다.

96) 민족통일연3[원, ['

남북한 힙상행테 비교언구,, 앞의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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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시웁各팀이 공-%개최 체육회딥·

1981 닌 9 월 제84차 ICC총최에서 19SS%A 제24최 各림된-1뎨최 치지로 서운이 결정되

3[( 북한이 이를 닝·헤하리는 의/3'·> j,<이자 10C는 남북한체육최담 개최문제를 제기하었

다. 이러한 10C의 ·제의를 남한1)- IC)85년 3원 31일에 륙)럭-하였고, 북한도 7월 6일에 회

담71-i기.의사를 리'기으로씨 1號5닌 IO%]. 8-98J 스 위 T 로잔에서 제1차 최q·이 게최되었

다, 사마린·치 IOC 위 1장의 <·제로 딜린 이 회님-에서 북한은 서울올림픽의 납북한 공

동주최외- Id·일딤 참가를 주징'히·였는내, · Y] ·경기·종목의 힐반을 헐-애하고 개.페회/%

도 서 과 핑잉·에서 동시에 게최하자는 깃이었다,

이어 19116년 1원 8 - 9 일·계 일 l ·제2차 최VI-에서도 북한온 1차 보다는 다소 후퇴한

듯兎지만, 여전히 공동주최외- V.l· ,1딤 둘전분제룰 크·잡하있고w, 6뛴 IO- I l 일에 일린 제3

치· 최담에시는 공%'-주최 및 V{윽IL[·] 구성)VA를 논의하지 않았p-니·, 남-A분산게최 제.

데최f8칭. 조·리위%J최 )< 분촤弔사 등에 대한 기존의 7쟝을 어전히 되풀이하있다.97)

제3치· 최남이 끈난지 13게)&1만 ) 1987년 7 ·l 14- 15일에 일린 제4차 최딥·에서도 북한

各 종레의 주장을 되-趾이하었3:L 님'-hf한 인-3+·니레에 입걱·하이 올림끼 경기종복의 3분의

1 인 8게 종목을 복한애 배징한 것-) 요-구'히·있으니·, 10C외. 남한의 건해는 니-구, 양궁,

이자배구, 축2 예11 1 개조, 사<'·/ 남자 인 도로겅기 X을 북한에 부이하는 깃이있기

때문에 힙'의를 볼 수가 飢었다.'%

당·시 회남의 키접지인 실패Y1인은 
'

공ZL 최' 의미의 헤식에 관한 차이에 있었다, 남

한의 E-1장은 남북 
'l- 

공h3최의 의미를· 님'복지역을 오가는 힙-작페 의 
'l· 

대최개최且 간

7-%있으니·, 북힌( 소3-'C·-(의 세V-7 핑잉·절 림퍼 내최骨 조직. 최'하 旻힐걔최의 Id

'힝·으旦 
1'(·고 겼·t) 깃이디-.99) 견-:·i ]2-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서울올립픽 공동개최를

위한 남.):F제-ty피온은 건련비j/- I
i
I

. >'았다.

3.3.2.4 경아시아경기대회 데비 체육최답

198S닌 서- · -S-71 이 끝난 -
'안인. 

12 l 21 1 북한은 서한<]- 봉해 1990년 9월 23일 북

71 ) %f힌·이 제 
' 

한 내최19칭은 
' 조국'!·3:-70씨4기대최, 모.-C r 조-<'! 18잉L서·A-S-림씨경기L

인원, 
[' I

<]'북내화1))1서.,·,, 앞의 책, 308쪽.

(]S) 북%'l·01>게 J
,
L미하는 깅기-0·:·- . 10C피 -%l-%·성18 요지에 12시되이 있다; 위의 All, 321% 7]-조,

98 171족昏인 13뺘·), 「 
'

t

I

- i'북한 힙싱%데 I ll·;</,J!-'/j, 임[의 첵, t-·50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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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것을 제의했고, 이를 남한이 수

락함으로써 제1차 회담이 1989년 3월 9일에 열리게 되었다. 제1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선수단의 단기, 단가, 신변안전보장, 경비, 공동기구 설치, 운영 등의 제반문제에 의견

접근을 보였으머, 가장 어려운 문제로 예상된 선수선발문제도 북한의 동의로 성사가능

성이 크 다는 기대를 갖게 되였다.100)

1989년 3월 28일에 열린 제2차 회담에서도 일부의 힙의가 이루어졌고, 10월 20일에

열린 제3차 회담에서도 실질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선수단 호칭 및 선수

선발방법 등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컸다. 11월 t6일에 열린 제4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는 등 겉으로는 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는 듯하변

서도 실질협의는 기피하는 양면직인 자세를 보였으며, 1 1월 24일에 열런 제5차 회담에

서도 실질토의는 들어가지도 못兎다.101)

그러나 이후 12월 1일, 12월 6일, 12월 15일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한은 상

당한 진전을 보였고, 5989년 12월 22일에 얼런 제6차 회담에서는 단일팀 구성을 위한

10개 기본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일치를 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합의사항 이행보장에 대한 토의와 합의서 문안작성을 위한

1990년 1월 10일과 15일의 제4차. 제5차 실무대표접촉에서는 거부와 기피로 일관했

던 것이다.

1990년 1월 f8일의 제7차 회담과 1월 22일의 제6차 실무대표접촉, 1월 29일의 제8차

회담 그리고 2월 7일의 제9차 회담에서도 합의사항 이행보장문제를 거부함으로써 모두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데표접촉에도 불구하고 결.릴되고 말았다.102) 결국 낱북

한은 단일팀 구성에 실패하고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는 개별팀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3.3.2.5 통일축구대회 및 국제경기 단일팀 참가관련 체육회담

북경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인 1990년 9월 23일에 남북한 체육장관간에 북경 접촉이

있었다. 이 접촉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兎고, 바르

團

100) 유석렬, 앞의 책, 372쪽.

101) 위의 책, 373쪽.

102) 국토통일견, 
['
남북대화 제49호.(서合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330), 118-1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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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니·올i러픽대최 동 주요 국·제깅기대최에 남-11단일 q 31-성, 잠기·문 와 남븍체육21규

문제 힙의暑 위힌· hl'-!hL체2-회1[j'의 7속 
'l- 

게최가 힙·의되었다, 이를 게기로 1男0닌 10윌

9- 13省에 핑양에서, 10월 기 - 25일에 서各얘서 남북통 J축구대최기- 게최%]있으며, 님'
a

l +체육회담이 시작되있다.Io:q

님'북체-h-최담은 1990VI 1 1 원 2 일, iq이 Id i ·l IX.l, 1 우1 30일, 2우1 12일 등 모두 4차

레기· 일4는데, 제4치- 회남애서 남북한은 제41회 세게낙3L&:녀d·)대최 님'AP딘·일토1 구성,

l-가. 4i 회 세 11틱'31·션수귄데회 님-북단인71 실]iL위원회 구성.운잉, 제6회 세게청소VI

축구대최 님·북단인1 l 구싱.함가, 6최 세계칭소년IA3L대최 님-J+단일딛 싣):/위원회 구

성.운영 -W 4가지 사항에 관한 1의서를 서t(), :1'1'Ql-하있다. 이 19919 2월 21 일과 27

일애 니·CI(실무위으)최가, 2 , l 22인과 26원에 축c/·실)>L위원최가 일렀다.104)

l%1 닌 4구> 24일J 5 월 8.1끼·지 일본의 지비촉)애시 인린 제4[최 세 티3L선수권대

최피· 19있 닌 67·l 15 J%)-디 7 무1 l 1까지 A난P(-긴- AL 토에서 61린 제6최 세게칭소년吟

3%최에 남-l]-VI일7,1이 구성되이 j·가하이 딕31-에서는 여지.단체 l 우승. 축구에서는

세게8깅-의 성과-計 기두었다. C I- 러니- CI후 1男1 넌 8낌 17원旦 예정되었던 제5차 남북

제육최도1·은 북한 A-도신수의 귀순을 1/제심·이· 북한이 일1싱적으로 연기힘·으로써 무

산뙤었다.

4. 당국간 회담과 남북한관계의 상관성

4. 1 딩-국간 회딤-의 전행기간

4.1.2 정치회 딤-의 진헹기간

남북대촤가 개믹·%'l 이수 지-;1겨.지 td--1·;-한 사이에 이j/.여진 정치최남은 납북조절위원

최 최남, t·[최최님' ·XI]비·7]촉과 준비7]-<, 남-L!·7,위-/l최닙-, 1+사:Lt'(홋1-을 위

정싱'최남-3- 위한 애비주1-A 등01니-- 이를 시차키-e-로 정리'해 뵤1/l, <표 4-l>괴- 긷·다,

,., ) /.l·,l, 3/기 211, :,,, %.

104) 통일 . l 님'A,:-최남시J,t국, 
l I

i-1북내최1,-l)에1t-)tIl.l.l - · 12.31),(서合 : y.인 l
. 님'북.최닸시.무1-L[, ry

24 쪽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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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1% 정치회담의 진행기간

豪 도표 내용 중의 숫자는 원올 가리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이 1971년 11월에 제의되어 1975년 5

월 북한이 중단할 때까지 진행된 이후 1979년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회담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 1980년 1월 제의된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은 그해 9월까지 진행되였으나,

그 이후 1985년 4월에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또 한차례 정치

회담이 부재하는 기간이었다.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1986년 1월까지 진행되고 그

후 1988년 6월까지 또다시 정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젓이 1988년 7월부터 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시작되어 1990년 7월까지

진행되었고, 그해 1988년 12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고 위급회담이 1992년 10월까지 진

행되었다. 그후 1993년 5월부터 1994년 4월까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었

고
,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는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진행되었다,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의 정치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1971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 정치회담의 부재기간은 1975년 6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1980년 10월부터 1985년 3월까지, 1986년 2월부터 1988년 7윌까지.

1992년 11월부터 1993년 4월까지. 그리고 19%년 8 월 이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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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겅제회담의 진행기간

날북한 딩·국간의 최초의 최71-이라는 핑가를 반았딘 징제최담은 아쉽 도 붇과 1닌 3

개원 동안 지속되고 지급까지 제개되지 일·'V 있다, 1彌4닌 10월 남한의 제의로 시직-핀

남북경제최답은 ·제5차 최담까지만 진헹)시키고 1986닌 1월 북한의 일빙·>인 연기로 중

도1되고 밀·있-딘 깃이다.

4 표 4-2> 깅제최71-의 진헹기간

康 d/-.X - 2. 중의 숫지 는 l-Sc 가리 킴.

4표 4-2%에서 보는 깃처럼 남·M-대회- 25년의 악사 가운데 경제회닸은 1년 3개월만 진

헹피있을 y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싱사되지 못慷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1.3 사회 · 체육회담의 전 기갼

%Al/ 4-3>에서 )iL는 비-와 갑이 닙·북적%자최VIE 1971년 8월부터 1972년 8월까지 파

긴717촉파 에비최%J을 거치 본최답이 汚7가0 8월J/r-1 1973닌 8월까지 지속되다가 중

단되있다, 이이 그해 l l 부터 1977<l 12월까지 내표최의 1戌 실무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성과%i- 거드지 -P兎01,, 1開과J 5월에 가서이· RE-회담이 제개되어 12省까지 진宅되다가

5'[[디-시 중s·노]었다m 이후 19899 9월부리 1990년 1 1 월과 1992닌 ti월부터 8월까지 실무

1기표접<이 있있으L-). l$다른 성파플 거7-지 못蠻다.

y//한 님·북체%A답의 깅-Y-는 LA올7]픽 대비 회7)'이 1984넌 4윈부터 5월까지 일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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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관련 회담이 1985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북경아시

아경기대회 대비 회담이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그리고 통일축구 및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1990년 9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열리는 등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

어兎다는 사실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표 4-3% 사회.체육회담의 진행기간

裏 도표 네용 중의 숫자는 월을 가리킴.

이렇게 볼 때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을 별도로 분리한다면, 각각의 회담이

이루어지 않은 기간이 C-1 많겠지만, 이 두 가지 회담 유형을 합하여 사회,체육회담으로

묶어서 본다면, 회담부재기간은 1978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1984년 6월부터 1985

년 4 월까지, 1987년 8월부터 1989년 2 월까지, 1991년 3월부터 1992년 5월까지, 그리고

199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등 5개 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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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당국간 회담의 진행기간 
'

딩-5(긴- 최딤-의 격. 7-험빔 진행기긴-合 종합해 보먼, 진체적인 님-북한 딩-국간 최담의

진행기간은 {표 4-4%외. 간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4> 당핵·간 최담의 유형별 진행기간

東 3간11-[ 내-S- 중.의 -):.지.는 %.l-2- 가리 킴.

도표에서 보는 비-외- 감이 1971년부터 1996년끼-지의 기간동안 납북한 딩<·]국1 회남은

정치회닙-와 겅제최남 3괴고 시.최.체-31딤·의 - 힝들이 4싱·호 중복되어 3가지 -8-힝의 회

남이 모두 진헹된 시기 ;-1 있고, 2가지 -H-헝의 최남이 동시에 진햄된 시기도 있다, 71-런

기- 하VI 단일 최남1-형의 진헹기간도 있고, 딩·국간 최7]·이 >)히 이루어지지 嗚'은 기간

도 있다. 이러한 딩-::,[간 최딥·의 진·v힝내를 시기벌로 정리해 J;Ll;9, 4표 4-5$ 외- 같다.

. If 44%o]1시 31는 벼.외. 간이 납북한 덩·5(간 최님·이 진헹된 힝테吾은 3가지 회담 유

힘이 /리.기 단%-직으로 진-v핀 형테(CO, t보 卽)외. 정치최7]·과 경제최납MO, 정치회님-괴-

사최.체A-최담A))이 ].께 진헹된 형데 CI리고 3기.지 T-헝의 최딤·이 동시에 진헹된 헝

데(W) E 이와 )prn],.로로 덩/',p간 최납이 전허 似었9 7-F(岳) W 모1'IL 7가지의 경우를 빌'

d l- 수 있디- 이한 것/ 징치최닙·을 제피하고 겅제최딥·과 사회.체육최담이 함께 진

·헹되있1-J 
경-7-는 없다는 깃이w-,<, 3가지 A-헝의 님-국간 최담이 동시에 진헹)%) 시기는 a·

한치-레<L서 ][)S5%·l 5 월9·,L너 [開6닌 1월끼.지의 개월의 기긴· 昏이리.는 7]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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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5% 당국간 최담의 시기별 진행형태

順 0) - 졍차회담, (d · 경 세회 f, co · 사회·제육최단
W) · 정 치최딤' * 경제회71. (S -

' 

정 치회i]· ·- 사회·제육최if
C63 · 정치회남 * 겅세최담 d. 사회·체今회답, C73 · 당국간 최답 부제기간

蓬 A] 회담의 시작과 종료시짐을 가리킴w

당국간 회담이 부재한 기간은 남북대화 개막 이후 1978년 1월-1979년 12월, 1980년

10월-1984년 3윌, 19財년 6월-1984년 9월, 1987년 8월-1988년 6월. 1992년 11월-

1993년 4월, 및 1994년 7월 이후 등 총 4반세기의 남북대화 역사 중 3분의 1이 훨씬 넘

는 10년 이상이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형으로 진행된 시기논 15년도 채 못된다.

각 진행형태별로 기간을 살펴보면, 정치회담만 진행된 기간은 4년간이고, 경제회담만

진행된 기간은 6개월이며, 사회.체육회담만 진행된 기간E 4년 5개월이다. 또한 정치회

담과 경제회담이 함께 열렸던 기간은 단 1개월이고,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담이 함께

열린 기간은 5년 7개월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대화 중 오巷기간동안 진행된 형태 순으로 보

면,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담의 복합 진행기간, 사회.체육회담만 진행된 기간, 정치회

담만 진행된 기간, 3가지 유형의 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기간, 경제회담만 진행된 기간,

그리고 정치회담과 경제회담의 복합 진행기간 순임을 알 수 있다.

4.2 단일유형 진행기간중의 낟북한관계

4.2.1 정치회담 단독진행기간

남북한간 정치회딤이 단독으로 진행된 기간은 1980넌 l - 9월, 1988년 7월-1989년 2

월, 1991년 3월-)992년 5월, 1992년 9- 10월, 1993 년 5省-1994년 7월 등의 기간이다.

이 기간중에 남북한관계에 건장을 초래한 주요사건을 보면,105] 민저 첫 번째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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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IS80넌 1월 22일 북한은 서해상에서 제6, 제7 해왕호를 님-북하였고, i필 23일에는

무장간찹 3띵이 한깅-하구旦 7]Y·히-었다. 이이 4일 뒤인 3우/ 27일 무징-간11 3밍이 금북

J >(J으$L, 므1 간11A'1이 동司 구X-포 해안으로 71무하었디-. 그리고 6윌 21 일에도 긴3]선

이 충남 71수ts·P-旦 침투히·있으미, 월 8인에는 거진 잎-비-디-에서 제2 거진호가 납북되

있다.

또한 E·- l(q쩨 기간중인 1989넌 ] 모1 2利]에는 서헤 장산곳 근'헤 공헤상에서 조업중이

던 남한 어)j 2척(태양 37호, 38호)이 녑-북피었고, 세 번 기갼중인 4월 13일에는 북한

깅비정 1처이 1의렁)L ])해 닙'힌A 헤익- 1
1
< 던· 침범<안 V주'히·는 시·건이 빌·A{고, 1해

8월 21 일에는 y];L진신의 북한촉 초소애서 님'한측 OP를 향해 寺격을 가하는 사긴이 받

AW健다. 이후 1992닌 5월 22인01]는 겅'우1V 省 l 북씽- 비무징'지대 군사분 선 남쪽 의7

lOKm 지점 서 북한의 무장7]平조외. 한5:·<:·!· 수세대 간예 01'<전이 빌·셍]하는 사긴이 일

어V다, 또한 다섯 1
;5째 기간중인 IA4%tI 5우] 20인에%77 %3;l-7·IF에서 북힌이 님Y 초소

暑 향헤 총%을 가하는 사건도 V)')W循다.

결국 정치최두1-반이 진%]된 기간동인' 북한은 모3 / 10긴의 T·ct 도발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19(-)2넌 ()-· 10우] 기간을 x])외하고 매 기간미-디- 무릭도씰弔위릅 )/]兎다는 특징이

있는네, 사실 1992년 9- 10월 기간에 남북한간의 긴장을 y,레하는 사건이 없었딘 깃은

아니다. 족 10윌 6 )에 「

남한조선),국4닯, 간1]단 컴거사긴익 보도포]으로써 어전히 납북

한간의 <1징·이 조 성되었다는 깃을 l' 수 있다.

한린 7 7 힙릭의 측변을 JItt%f·l,IU(T) 4 표 4-()%에서 보는 바피. 긴·이 남북한간 5'i(류힙력의

출발시기리Jl 힐· 수 있는 19卽넌 1 월과 2우j.에는 님·호L%Y의 빈·입만 긱‥격· 66만달러와

232만6초1노1-러 동 총 298만6 ]닌'i-·l-·]었/-;1, 19이 넌 3 l-7-미 ]%2닌 5월까지의 기간에는 1신-

입이 1 의5친956만9 :)딛고)었고, 만촐은 1친164만1%달버로 츙 교억액이 1 의7친121민·달

러였다. 또한 1男2tJ - 10오1의 기간에는 빈-입이 3 ]911반2$딜러였고, 반출은 90만일'

105) 
-:·>'제)f세 

']31·소, [ IM'위언감(1716 - . m97)/(서- · : 
·

- · t· 문제 )-'/-소, 1밴6), 567-·-568쪽 7]·조.

106) 남분한간의 Ii(-0-'A]'El-F 남북한 t3'-:·1크1-의 71'의에 의헤시가 이·V( %]'한 4부의 난독 4정에

시직으V 시지-되있니-. IAM(<l o.7신인, 이+J;t비 남북한간아 ]P,-<·l-'%]력이 공리적A-j%( 시직·되었는데,

교어의 징-F·는 ISS6닌 10원 7 ] 님한 점)l%.> 
'

71'· . j'F.역 게16조치'가 9)은 추·h]-터이고, 주삔의 핑·래외.

접촉은 19刷)VI 6핀 12일 대 · L2의 ·E
;-년%8%P-로 마련 . ! 

r

님·Al·il<-h.끼리에 VI:한 기본지J],이

이/쮸j 터 시작시있t;'l %이디·; 통인.-'<,! A·인[CI<육-V, 2][의 2)},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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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총 교 역액은 4 천1만2천달러였다. 그리고 1993년 5월-1994년 7월까지의 기간에는

반입이 2억1친457만7천달러였고, 반출은 1천633만9천달러로 총 교역액은 2 억3천91만6

천달러였다.

<표 4-6% 남북한간 교 역추진현等

(통관기骨, 기간 [ 1989년 1윌-1996년 1 1월까지, 단위:천달러)

자V c 동31%). 
F 남뿍교억추진71촹(la8S·-1[)f)6))(서울 : valfr/ 최Bf71 릭 ,

1996), R4- 175쪽과 통일
Yl V인교육%A, ['

통일 이'헤,(서율 : 동일El 동일교斗7-l, 1 990), l%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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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치회납만이 진弔되있L;1 기간중의 님·-%f'한긴· 교엑3'i-모는 반입이 4 익1친624만

4친딜-러였으머, I
i
)l-출은 2천888반81-러로시 총 교%3-o·t는 4 익4친512만4친달러었다. 이렇

게 정치최71'이 단독으로 진헹되고 있11 l(가}Q닌 l · - 2월 기긴·중 북한의 물자가 공식찬]

으로 님'한에 번-입되있니-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1한 이 기간중에 h:l'북한은 l(]91 년 4%1에 제41회 세게닥3L선수권네회외- 6월애 제6최

세게청1닌<f/·대회에 님'닉-한 {J J님을 31-성하여 +j·가하었고, 월 17일에는 남북한

-8-엔에 동시기-입히-였디·. S/한 l&)92년 2 %,> 1 8일에는 「

남북기본힙-의서,외- 「

한반도비헥촤

공동선언,을 hq'%시키는 兮 님'-<한%[l·게의 -;t5한 l/1최-를 J;L았다,

4.2.2 겅제회딥- 단독진행기간

남북겅 회담만이 진弔%d 기 . l-.s It)84년 10월부터 1985년 3월까지의 기간뿐이다. 이

기간중-에 -%P한은 1984년 1 1우( 239 1-분7·1을 통헤 소련인 미-平조크기- 월님·하는 파정()

서 깅비i·M들이 ;·<-시-l!'P계<l 150m를 VJ'하 71범하어 총격을 가하는 시국[1을 원으臧다. 이

시국J으로 북한 · <- 319과 남한 l>]사 1 밈이 7)시.히.는 시-151]가 l
;b이졌다.lO7)

힌·V] 님·-%r-힌임-의 jIt-l:f곡]력이 -Ii<-격되.피기 시직·한 것은 4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이후J>1-티이3·냄( l(-)841J IO ·]부터 l%5년 3우/까지의 51북한 사이에는 1된다른 교

V-'헙력이 이- 이지·지 일'있·다. 시.신 북한은 1984닌 9 월 8일에 l'

키·잉빕,- 제정히.여 서빙.

<·:가돌괴-의 지·본 및 기 ( 管키--3- 도모하리는 다소 게;g·적 .) 지.세普 IL 였]i,1010 이

남한이 제의한 경제회님페도 호응한 미- 있다-. 그 긷파 남북션제최담이 16개월%-71 진행

되기는 했으니·, 남 ,p 'l- 
덩'-)·r긴‥페 · - Ii- 체직인 합-의를 보 지 못-榮디-는 시.싣과 A한 북한이

남북한/l-의 ]13-/-'f'l리이 남한 정-1,l-의 일1-/]-지인 %치$'L 시직·피있다는 점에서 볼 떼 딩-인

한 /과었나.

4.2.3 사회 · 체육회담 딘-독%1행기간

남북한간에 사회.제-l] 최h:f민-이 진%펀 기간.온 19VI 년 8- 10무1, 1975%·l 6우1-1977년

107) <·> XI>]i뻬 ICIC소, 6['el 3)], 568<.

108) %/1. 족)it일t>13/·%.l. 
(
식. 한의 깅세개텨피 %

l

. 

j식.김7]],(서.i- , l<동y :].'F%:L 1男5), 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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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84년 4-5월, 1986년 2월-1987년 7월 등의 기간이다. 이러한 사회.체육회담이

단독으로 진행된 기간동안 북한은 모 두 20건의 주요 도발행위를 범했다.109)

먼저 첫 번쩨 기간중인 1971년 8월 27일 무장간첩 4명이 문산지역에 침투하였고, 9월

17일에도 무장간첩 3멍이 김포지역에 침투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서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이 침투하였고, 4 일 뒤인 10월 29일에는 간첩선이 소허사도에 침투하였다.

또한 두 번째 기간중인 1975년 6월 9-27일에는 북한의 미그21기가 남한 해역 상공

을 회 침범하였고, 28일에는 무장간첩 2명이 전남 광주에 첨平하였다. 이어 8월 26 에

는 휴전선 인접 대성동 주민 1명이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북되었고, 9월 11일에는 무장

간첩 2명이 전북 고창에 침투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정체불명의 선박이 김포 앞 해상

으로 침투하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T생하였다.

이어 10월 5일에는 간첩선이 흑산도 해안에 침투하다 걱-침되기도 하였다. 1976년 6월

19일에는 무장공비가 중동부지역으로 침투하였고 8월 18일에는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였다.110) 다읖해인 1977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철책작업도중 북한군의 기습공

격을 받았고, 5월 10일에는 간질신 2 척이 삼천포 해안에 침투하려다 도주한 사건이 발

생했고, 이어 7월 14일에는 미군 CH- 47헬기가 동부전선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지

기도 했다,

세 번째 기간인 1984년 4-5월의 기간중에는 별다론 도발이 없었으나, 네 번째 기간

중인 1986년 8월 5일과 19일 그리고 9월 3일에는 각각 중부전선. 서부전선 및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사건이 발)g했으며, 9월 14 일에는 김포공항 1층 입국장 폭파사건

이 벌어졌고, 1987년 1월 7일에는 서부 비무장지대에서 총격 도발이 있었으며. 1월 15

일에는 장산곶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남한의 제27 동진호를 납북하였다.

한편 이처럼 북한이 남북한간의 긴장관계를 조 성시키던 이 기간동안 남북한간의 교

류협력온 성사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사회.체육회담이 단독으로 진행되던 시기는 모

두가 1980넌대 이전이玆는데다가 더욱이 남북한간의 교 류협력이 본격화된 1989년 이후

V u m

109) 국제문제연구소, 앞의 첵, 567 - 568쪽 혐조.

110) 13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겅비3(역네 유엔군측 초소 부근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

하던 미군장교 2띵이 북한군 5-60명에게 도끼로 살해당하고 사병과 한국인 노 무자 등 9명이 중경상

各 당한 사긴으로 미군의 강경한 대웅조·치가 취해져 긴장이 고조 되있으나 김일성의 사과로 일단락되

었다; 한국사사전편찬회, P 한국2헌대사사전,(서울 : 거름기획, 1990),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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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 한차레도 HI있기 분이다.

4.3 복힙-유형 진 기간중의 남북한관

4.3.1 정치회딛-괴- 겅제회답 동시진 기간

남북 
'l· 

사이에 정치회7}-과 깅제회답-이 동시에 진헹된 기긴-은 1985닌 4윌 한달 香이

다. 1개월이라는 習1- 기간이기도 하지만, 4 AL 4-7%애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1984넌

한혜y 1에 -박한의 /P빌-d위는 디·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1)에서 이 기간동안

%1선힌· IV싱톄는 似었디/ii 1[ T 있디·.

c 표 4-7% J;f한의 주요 도1길-사肉 7-이(IPl-1996)

[ .

지-Am'w 
' 

(l>, (3), (:i)f- 0 1)11 -V-, "

I

, l -
'

,

'

l
‥3-<).·'o'-니 헹 매 ·31 -t; 성 ·% TI 짐요인," -k- ( $)l, t'

A<. l.깐제인32
권 3.i'., 109:i, 2Id, 2()(i, 21 1 %'·A)]서 1·]i제.

M)-['] ·:·l·세-],!-A>] 인-」I <
,

「 
'

) 8 h인 {l-(l()9(; - l!j[C/)J ( 서 . g- : 
-

. · f- :l! 제 1 51+, )()9(i), 000 - 508쪽에
시 발[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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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교류협력관계가 조성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이 기간동안에 남북한간

교 류협력이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사실 1985년 한해동안 남북

한 당국간의 주요관심사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방문에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치회담과 경제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이후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체육분야의 당국간 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이 도래했고, 남

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방문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기간

이 지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3.2 정치회담과 사회 · 체육회담 동시진행기간

남북한간에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기간은 1971년 11월-1975년

5월, 1989년 3월-1991년 2월, 1392년 6-8월 등의 기간이다. 이렇게 정치회담과 사회.

체육회담 두 유형의 당국간 회담이 진행된 기간동안 북한의 주요 도빌사례는 모두 43

건에 이르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Ill)

첫 번째 기간중인 1972넌 2월 4 일 북한은 대청도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남한 어선

l 척을 격침시키고, 5척을 납북했다. 다음해인 2973년 3월 4일 간첩선이 제주도 우도에

침투하려다 도주循고, 7일에는 중부진선 군사분계선에서 작업중인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긴이 발생했다. 4 월 17일에는 서부전선 군사분게선을 넘어 3명의 북한군이 침

투하였고, 5월 5일에는 무장간첩 2명이 진남 완도에 침투하였다, 또한 10월 23일부터

1974년 1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북한은 16회의 해상침범을 지속했다.112)

1974년 2 월 15일에는 백령도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남한 어선 ]척合 격침하고 1척을

납북하質으며, 5 월 9일에는 미군헬기 2 대에 개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5월

20 일에는 무장간첩 3명이 추자도에 침平하였다. 6월 28 일에는 거젼 해상에서 어로보호

작업중인 남한 해양경비정 863호昏 A침시켰고, 7월 2일에는 간접선이 부산 송도 해안

에 침투하다 격침되기도 했다. 이어 7월 18일에는 대한항공707 민항기에 포격을 가했

고, 이틀뒤인 20일에는 간첩선이 어청도 해안에 침투하 격침되었다. 또한 8월 15일에

는 재일조총唱계 청닌 문세광이 국결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렁을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
醉

111) 국제문제연구소, 앞의 책, 566-568쪽 참조,

112) 북한은 10월 23 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백령도 昏 서해 5개 도서는 유엔측의 통제

하에 있으며, 도서가 위치한 해역은 북측 연해라고 주장한 이후 고 의적인 해상첨범을 지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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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 
-1가 

하<I-l l 7 닌 I l<> 15인에/-/ 북한이 군):]한 제1띵'8이 1살견되었는데, 이어

제2띵-3은 m75닌 3구1 l()일에 ]-건피있디-.

1975년 2우1 15일에는 간 :]신이 2·해 거·진 안으로 7])(하디- 격7]되있V, 2월 26일애

는 북힌· 선비· 10칙이 소칭도 헤어에 71];h]하어 l
<1한 함정피· 충돌 11몰헌 시.건이 빌·섕1兎

는데, 이를 VI미로 MIG진므L기 85데기· 남한 엉공율 71범하있)1, 이어 3월 24월에도 MIG

전투기 30네가 1세력<긴 영헤 싱·AL-E 71111히수- 사긴이 빌·셍했다, 7한 4월 1 1 일에는 무

징·간% 2r 9이 부산에 , 1투히-었디·.

정치최V]-괴- 사최.체A-회님'이 y-시에 진'苟%'-l ) /· l 1쎄 기간인 1929 닌 5월 4일 서해 언

%g)L 2-해 -%-'헤싱'에서 조7]중이던 님'한 어신 삼진호를 닙'북叫리디- 실 히.는 시.긴이

셍1健오나, 3일후인 5원 7 인에는 서해 미청);- <a상에서 조 우1중이딘 남한 이신 1심성 2

호를 납'1·F히·있다. 10A·l 14인에는 북한 심비성이 연18-V 서남방 해억에 1]쑤]흐'- 도 주하였

고, 19蜀년 2월 13일에는 서a/-전선 북헌· 초소에서 1-

Io-한측·t-로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셍健고, 언(l 7일에1:-< 북한군 3 빙이 군사분 선을 넘는 사긴이 빌어졌고, 1彈1

9 2월 5 l에-;/C 벡M<A-1 서-1긴9' 2 l I J ) 헤역에시 한,중'71-직'이신 남해이 006호기- M'북되

었c]·. 
'l-V') 

세 v-l 기/.l·인 l))28·') 6-8무/ -
'

4-에는 1칠딜'리 긴징'을 초 하1·< 시낀이 )虛-/%A

하지 M'았다.

한%] 이 기간y인· 님'-f,j 한건·의 -
'

)l (y'힌힘-<(- 살피)xt삔, l(-)S9VI 3릭부더 19gj vl 2 월까지

의 반2든/ 3/1221만-5친난러r·t, 빈--猛은 125만6초1달러로 총 AR역액은 3친407낀

었다. 또한 1992닌 (/y]부티 8·'[,1까지의 기긴·에는 l/J-입이 4친4만3친曾러있고, 반출은

310만6 ]q고]로 총 5·(역엑은 4 1314%dd ] l'러있다. t'다라·서 남-%f교류헙릭이 본격촤된

이후 정치최남꽈 시.촤-체-d-최h:l-이 함께 진4피<[l 시기에는 충 111-y]이 7 ·1개5만8친달러

있y-머. 반둘은 4361;J2 )날러로 -
'

- 11(억액은 7 )722만딜'러애 이른다,

히 징 지최h]l-과 사회.제-6-회t]'l'이 동시에 71행3·-) 1 이 기긴·중에는 남북한간의 j'11뷰

기· 쵤샌-히 
·l·개되있디-·는 

4이 았디-. <7 19[-)0년. 101<·] 읨}괴- 21 일에 남북통일축구대회

기· ·지-러- 팡양과 시-:산게서 개최되있고, 12월. S J에+2 Ar힌·A 펑양1$족음익-단이 so년 송

811 는인%)통음익'최' 
'71'가를 

위'w)1 ]/l·문71-A )[헤 서-A에 왔9 것이니·, 이저럼 합빕적0

인지 :()(30- 외에 l 8백0 3월 r) . (o]> ]',<-익횐- -]·:-사, 6 우> 5일에 분5)곡·l 신부, 6 30일에 임

수직 양( -k이 ]o--%[)'l- 시·긴들)f-- 이 기긴·의 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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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표 4-8% 남북한 주민의 상대측 방문실적(1989.6.12-1996.12.31)

자%L : 통일윈 -2-인교육AJ, r
롱 1문'A)]이'헤J(서合 : 管.일원 동 /교Ail, 10%>, 1사쪽.

특허 이 기간부터 남북한 주민들이 각각 상대측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과 1990년의 기간만 보더라도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이 4건에 184명,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이 4건에 291 명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4.3.3 정치회담, 경제회담 및 사회 · 체육회담 동시진행기간

낭북한 당국간에 정치회담, 경제회담 및 사회·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기간은 1985

년 5월 - 1986년 1월까지의 9개월 뿐이다. 이 기간중에는 단 1 견의 도발사건이 있었

는데, 1985넌 1월 19일에 부산 칭사포 해안에 갼첩 이 침투하다 격침된 사건이 그

것이다.113>

한편 이 기간동안 남북한간의 교 류협력울 보면,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남북

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 동시방문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것은 분단 40년만의 일이었고, 아各러 남북대화가 개막된 지 14년

만의 성과였으머, 분단으로 인한 커접적인 고 통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과 실향만들을 위
m f 4

113) 국제문제언구소, 앞의 책, 55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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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적인 측면이 %-조핀 시규1이었다는 주}에서 2'l- 억사적 의의는 디욱 크다.

4.4 회담부재기간중의 남북한관게

4.4.1 남북한간 긴장관페

딩<·f긴- 최님·이 부제한 기간f 님'J·l-데최- 게1시' 이후 目78%:j 1월-.1979년 12월, 19B0닌

10윌-Iq84년 3월, 汚84VI 6<l-. 1284넌 q 월, 1987닌 8월-1988넌 6윌, Iqq2닌 1 1 월-

1993넌 4 l. 및 1994넌 7 이 
'

- 농 총 10넌 이싱'이 핀다.

칫 1친쩨 기간중인 lg78년 4월 28임 거문도 헤안으로 간3]선이 침투하다 격침되玆고,

5월 19띰괴. 6월 27모1에는 정체A>l-Ls의 <IlJ>-이 리'킥· 동해 거전 해안파 벡링도 헤안에 침

켜7.] 또는 충돌 7)骨하었디·. IO J 5일에는 J/-징·간$ 31'-M이 칠원군으로 침平하었V

10우1 27 인에는 제꼬6구(이 1身<1되있다, 이이 ]()79년 7 월 21 $1에는 긴-v선이 남해 추도

해인'으로 침튜·하다 걱&j피있고., l[마-l 5 일애는 21 사딘' 지익에 무징'간-집이 37하었다.

딩'솔t간 최71'이 부제한 두 l/1쎄 기긴-중인 1980년 I i 월 3인에 긴규]선이 남해 핑간도로

침투하다 긱71되있3/-, l2월 l 인에도 간71신이 님'해 미조V에 칩누하다 악시 걱침되었으

미. 이날 입진김-으로 간d신이 7]J . 히·는 시·건이 1
<q·)rn-壺니.. 또한 1號] 닌 6윈 29일 는

) /징·간&1이 입진강으로 침두兎3[l., 8오] 1 일에는 서해 공혜 싱·공을 비'헥骨이던 미군 고속

정찬SR-71기에 미사일을 1敍-사한 사 J·%) 반셍蠻으Ir], 8월 12일에는 M1021 기 2데가 백실

도 상공울 추]범하었다. l()82넌 4 2 1 일에는 중9-iL전선 비무징·지대내에서 대남사격을 가

하는 시·건이 벌이·졌고, 5월 15 인o)1·l-< - 1>'-4간칩 2)8이 동해안으로 수중 침투兎으며. 4필,

5 우1, 671, 7%,>, 10우>에 ·毛치 비무징·지대에서 총걱도발이 있있다. 이이 1983닌 1월 31일

에는 Ai-한의 IL-28 꼴[-걱기가 백%도 잉-d-을 71110히-있고, 6우> 19일에는 무징·간첩 y6이

분산 IS-로 수-V 7]두했y-며, f녀,> 5임과 13일에는 가지· 월성과 울릉도에 긴섭신이 침

慷디-. 이이 10우1 9 1에는 111마 아1·신·旦소p&씨.사건이 믿계1兎고,114) 10윌 22띰에는 서부

진선 비무징니대에서 총걱 도. l [q'I%1 있었고, 12 l 3인에{<- 디·대포 해인-으로 간려선이 초]

j ]y-히-디· 긱 71되었다.
m m

1 16) 닝'시 내동령9.l · 님'이..데잉:-Y 6 게·:·l 궁시A:·l>/]·의 칫)y·분지인 111미.의 이.봄신-묘소를 lu·旻<l·O

는 짓에 1과il ·볶한 A-수-V직'E,!7/이 사전에 )1치헤 2%'各 -(0이 폭반하이 수'헹푸1 1719이 시

명이 %겸싱- fr 있�0; FF·l'사시·전11 1최, g].의 키, 481 - . 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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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기간중인 2984년 6월과 7월에는 각각 서부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총격

도발이 있었고, 9월 24일에는 대구에 무장간첩 1명이 출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 번

째 기간중인 1987년 10월 7일 백령도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남한의 제31 진영호에 총

격을 가하고 충돌하여 침몰시켰고, 11월 21일에는 중부전션 비무장지대에서 총격 도발

이 있였으며, 11 월 29일에는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이 발생했다.115) 이듬해인 1988년

2월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총격 도발이 었었다. 또한 다섯 번째 기간중인 1993

년 3월 12얼에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기

도 했다.116)

여섯 번 기간중인 1994년 12월 17일에는 미군헬기 격추사건이 발생했고, 1995년 5

월 30일에는 제86 우성호의 납북사건이 발표되었고, 10월 17일에는 임진강 하류로 무장

북한군 1명이 침투하다 사살되있고, 10월 24일에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 무장공비 침

투사건이 발생했다. 1996년 4월 5 - 7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

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4월 11일에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사건이 발생慷

고
,

4월 19일에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연평도 혜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5

월 17일에는 비무장지대에 무장 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고, 5월 23일에는 서

해 해상에 북한 고속경비정 5척이 북방한게선合 침범兎으머, 9월 17일에는 북한의 상어

급 장수힘·이 강릉에 좌초후 표류하다 무장게릴라 25명이 해안으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

생했다.

한편 북한은 1994년 4월부터 정전협정 파괴기도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는데, 특히 이

보다 앞선 1993년 4월에 군사정)1위우1회 체코측 대표를 철수시켰고, 1994년 10월 28일

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측 대표를 철수시켰으며, 1995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측 대표

暑 철수시켰다. 이어 5월 3일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 북측 사무실을 페쇄함으로써 사실

상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기도한 비- 있다.ID)

團 

團

If5 )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 아管에미리트의 아부다비로 향하던 대한항공858편 보잉 707기에 북한

공작원 깁승일과 김헌희에 의해 폭단데러가 발생하여 탑숭객 115멍 전毛이 사망하였다; 한국사사전편

찬회, 앞의 책, 497쪽,

1 16) 북한의 NPT 달퇴와 관련한 내용은 민족통일언구원, f 북한 헥문제와 남북관계 - 전개과정 및 발전전

망-,(서울 민족통일언구원, 1994) 참조.

117) 전정환, 
"북한의 

정전체저) 파괴기도와 한반도 정세5" 「북한학보J,, 제19집, 19g5, 29-42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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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이릴게 볼 매 h}'-y·'[힌- 12-·<간 회답이 진행되지 曾있·Id 이 기긴·w인· 4추호2의 무럭/L발

및 긴·징·고조사긴온 - !·-l-1/- 45젼에 이르.지만, 비마 아- - 신J'/소백·피-시·d, 대한힝·공 858편

폭파시-긴, NPT 틸-되&'1연, 정7)휘·정체제를 외.해기도, 무장게릴라 짐-수험·침무사건 둥 남

북한간의 긴장A V조시키는 중대한 도 발가 테러가 자헹되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2 남북한간 교류힙 력관계

그려나 이 기·긴-%-인- 남북 
'l-긴/의 

IR-8-힙릭안1-계는 J]진리으로 중대되고 있디-. 우신 교

억·'(전헌힉·A 보면, 1992년 1 1 원-l,]-Ic] l%3%[l 4 까지의 VIa-A은 g 친147빤1盛'러있고, 반출

은 174-I l-5초1딥'러3'[L 寺 교익액f 1녀13겠만5 )Id-러었다, 正' l· 1男4닌 7 % 이후 1996년 1 1

월끼.지의 기간에;.< 11

11·R]이 4 억7 
' 

{297만7친昔러였고, V(舍은 1익3친889만1천달러로 총

교역액F 6억1친186만8 ·1님'i/]에 
이른디·. 따리.서 이 기간 7)체의 반입은 5익5초1444만7

초1덜·러있으-띠, VIA은 1익4 
·163만() 

. l%計러<L -종 :lIt역에은 6익9친508민-3천달·리로

고 있디-.

또한 1彌4넨 [-%.에 북한이 l:11 t

/j'수제-l - 자-S- 지%'A해 주었/l:(, l(j93년 3월 ry에는는 미진

힝· 장기수 이인A-t 2,1인의 W-A]rn이

� 

이)l'-'·이졌다. 21%'- It)95닌 6월 12일에논 대북깅수로지

윈협싱·이 디.%JA- IL있-고, 21 인에는 대-l·[씬·지%:1이 효]-의지기도 하있다,118) 아- 러 납한

7VI의 11한 1-M·%]-도 /f%하이 l(]q과<l:·o· l%6년의 기{l-을 - f 떼 81긴에 685명에 달하고

있다. / /- 러니· )p]C내로 ·!·F'한 ·Y-lio의 남한 빙'Arn,:-各 1 긴1·-:- 싱사%l 것이 없는 깃으旦 보이· 일

Is·적인 남한의 닉-한 지원횔-3-이 이-;'l(이玆니-A - 견론-5',- 내리게 한다.

5. 결론 : 평가 및 제인

5. 1 상관성 평가

이성에서 실'피 Id- l )]-J 비-l 
'

- , ]iL 남-딕 l- rg-1·fAl- 최1[.l' -h.헝괴- 님'북 :l·vl·게 )/

핀-셩-8- 18가-呵 J;]-기로 한다. l
%

I l시 긴.장5(.{·최.의 A면을 실 보지·1111. < 표 5-l> 에서 q

, ,R, ·

,BI. l.,l. t,]].!,!.y·1·(].-P- 7171. %.l-.·,.;] ,.>1-d·l].]l.:. X<1·[l X. l 
-

,, ·
.

-h%·]., s>.] i l, ,5,.-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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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처럼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진행된 기간은 1936년까지 총 25년 4 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북한이 도발한 중요사건은 총 127건이다. 따라서 평균 약 2개월 10 일마다 1건

씩의 무력도발 또는 긴장고조사{1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5-l% 당국간 회담 진행형태별 북한의 7요 도발사례

L//]// [-/ J난
이렇게 볼 때 毛체적인 평s-과 비교하여 긴장고조가 심했던 경우는 정치회담과 사회,

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기간과 정치회담, 경제회담, 사회.체육회당의 3개 유형

이 동시에 진헹되었던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유형들은 회담기간동안

전제평3-보다는 긴장고조사건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

치회담의 경우는 宅균 4개월 24일마다 1건이, 경제회담의 경우는 비록 1차례의 사례이

지만, 평균 6 개월에 [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북한이 희망하는 형태의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도발을 자제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J러나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할 때 그것

은 곧 남북한 사이에 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교 류협력관게를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

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최담, 정치회담, 사회.체육회당의 순으로 남북한간의 긴장완

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가지 이한 사실은 당국간 회담부재기간의 평R 무력도발 수가 사회.체육회담의

단독진행기간곽 같게 나타나고 았는데, 이 사실을 수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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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잎·에)7·1 지적한 것처R], 이 기간동안에는 긴,징·의 강도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높있-

다는 IA 고려한디.1;9, 피이도 hd·북한 사이에는 딩·국간 최딥·이 조1개되어야 한다는 V을

)J-조히.지 않을 수 없니-. 그 러나 회남에 대한 Y]중V가 약화될 수 있는 최딤- 유형의 복

71져인 7진은 심·기-헤이· 힐' 괸요가 3)디·. L.i 이A-는 표 5-l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젓처

럽 복%f-9-힝의 진'핵기간중애는 싱·내지으로 -(p한의 무릭도밥 또는 긴장고조사건이 더

l
;Il발兎기 매분이다.

한펀 )'d-B-'切력의 측1션에서 Al·피 뵤;)l, 사실 남A;-대화 반세기의 역사 중 4분의 3의 기

간은 남북'헌.갼의 cat+i-If&}이 <-l 허 미진健디.고 曾 수 있다. 다만 19S9닌부터 남북한간의

)'t(류거력이 공식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히·는네 그깃이 님'닉-한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

니리- 님-힌- 징J - 당·괴·의 인빙'히인 개19-조치 의힌 김피·R]f. 규·지의 시실이디-.

< -iL 5-2> 닝-<'·[간 최LIJ 진811헝태1신 남 +교-H-협릭헌힁·(1989년 이후)

[-..
' ' ' ' ' ' ' ' '

l l 
' 

國

l國 
闢 闢 關 團 國 團

1

] ,, J-),;-,l, 
"

'

-

-

"

]
t

.

.

"

[ l ·[· l,副,l ·g ·-'·- l
(3.·>ll 

圖 

A')1)‥l·i-l 
' 闢 " " " ' 

J2%·!'l(3피'·;4>5,l')/['i'3,O;)2/1A히

l
4표 5-2% 에서 보)]:- 바와 긴'이 1989닌 이후 IA6넌 1 1월끼-지 7닌 1 1개월y안 닙-북한

간에 이J,L이진 31(익액-(< 총12억 1 친74가1</ :11J'i<1로 %·l 3

' 

<·'f 1 친281만5친담러를 기록하

고 있디-. 정치회님-이 71--<-P-<L 진·5'1펜 기<J의 71 평s-v(의5:(J;-t뉴< 1 친30 02%딜·러iL x

체평71-을 익:긴· 님어서<B- 있F.니·, 김치최남과 시·최.제육최답이 V시에 진헹된 기간에는

오히러 1체핑-J-의 5 분의 1 정],-인 2861;0·도> 리에 -10]-'하니·. 따라서 A;7-w·형의 회답을 3

핸히·는 것뵤디·는 익시 10·일-0-lo] 회1J에%J 집· 하·>:- 깃이 효괴·적이라는 핑가를 내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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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국간 회담이 부재하딘 기간에는 전체평균의 2.5배가 넘는 2毛44만3毛달러

를 기록하고 있어 당국간 회담과 교류협력 간에는 상관성이 적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

다. 다시 말해 남북한간에 이루어지 온 교 류협력의 본질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의해

서가 아니라 남한 정부당국의 일a 적인 개방조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북

한 당국간 회담 유형과 밀접한 상관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돌이켜 볼 때 남북한 당국간에 정치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에는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되었다는 사실, 남북한 유巷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

남북기본합의

서,와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되었다는 사실로 정치회담이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는 내릴 수 였다. 또한 정치회담과 사회.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뎐 시기에는 통일축구대회와 남북한 국악인 교류언주가 있였다는 사실도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한편 정치회담과 경제회담 및 사

회.체육회담이 동시에 진행된 기간에도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기대할만한 일이 있었는

데, 그것온 이산가족 고 향방문단과 예술단의 동시 상호빙-문을 가리컨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간의 교昏협력관계는 사싣상 정치적인 의도가 더 짙게 내재되

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飢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이

나거나 헌재로서는 무의미한 존제가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한 기간에 인

적.물적 교 류협럭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라고 평가하

기에는 무리가 31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5.2 정책적 제언

이상에서 지난 4 반세기 동안 진행된 남북한 당국간 회담 유형과 남북한관계 변화의

상콴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

다.

첫째, 단일유형의 당국간 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남-뷰한 당국간 최담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유헝의 회담들올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

은 협상의 집중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骨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회담

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旻에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럽다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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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이다,

둘 , 단일 - 형의 당'<·:국]2 회남-e-로 직힘촉1· 깃은 경제최남이라는 조]이다.

앞에서 y 서해 본 미.피. 같이 4·! 한의 도%u-꽈 긴장20.조시.긴各 연관지어 볼 때 경제최

V}-이 V.B<·으로 진헹되딘 기간·폐 북한의 무력도h+이 기-징· 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89넌

이후 님'A;[:il(·6-71력, 1히 불적 /·l(-i:f-'恒력이 짐차 증네되고 있논 f]을 7·}-안管 때 %.

헌실을 깅제최남의 恒네로 谷<t하여 보다 지극거인 Id·북깅제1'l't-J헙릭읏 추x

효파적일 깃이기 떼분이다.

AW 
, 가시지인 성과는 징치회났에서 오1은 수 있다는 주)이디·.

비叫 A]치최닙'-E 강조히·A 깃온 -l·[힌·의 :런.된 입징·이기Ac 히.지민·, 시.실상· 딩dr긴

Y}- A-헝의 섬피A<- 본 떼에는 정치최 :]-이 기·징· C%꽈적이미, 또한 이 정치최w· 탄독진헹

기간W에는 경제회남의 다음P-로 북한의 도 반파 견장]1조사건이 적게 니-叫니-고 있기

-bI-이다. 3히 헌11직으로논 이%피)( 있지는 일'지1/B·, 그4V L/( 효리이 진·존하고 있

는 남-(p기본71-의서의 채이, )/l-<FL, 그.리고 <'·f제겅기대최에 J·임팁을 구성하어 l-가-힌- 수

있었도1 깃V 비-5L 이 징지회i.l'의 기긴·이있기 떼)f이니-. CI곡) 주]에서 F디-면, 님A힌. 昔

사자간의 A주]내촤는 아니지민-, 국제지인 촤체제 내에서의 정치최담이리.고 
'曾 

수 있

는 4자최71-을 반//-시 성사시킴 {0요가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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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해빙'직후 북한의 51t육 · 문촤십태 일연c/- l 美2r-:)ry(시시편찬위쬨1최 l
i ,,, l - 소 1의 대북한 문화정책을 중&]으5L 」l 인사인3'L사) l
l 

'"

l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최심리학적 [ 郞)i%Il]l(싱7]f관대 깅-사) l
l l 7나 } l
l l · 북한 시시주 1환파 3+-A 약 l 盧刑'·/lili'(시울 강사) l
l l · 북한사최의 풍자적 · 은이적 담본분석을 l 되/f僞(진남데 강사) l
l l 통헤 본 체제안정도 문제 l l

l國!A[liKd/AV.).V,·-1-""3:'AVLI/;ia}['l>-di
l l 진망 l 조v-수) l
l ( · 남북한 친Cf/-조의 비Zt I l-l·lL激(엉님·대 깅·사) l
l ( 

- 님'%F힌 기·족]/]의 1t최-인류-히-적 접교- l l
l 」

l · 남 1한 기·족의 - 족중-심의식d O최통管 1 7-0·,AIl:W(싱-·A대 전R]깅·시) l
l 기·V성의 모 섹 i

l l · 인본기7]의 A-한-V자, 데만 · d·국기 의 l 徐銀興.(%L경대 부5i(수) l
l [V ] 중1·'(투자 4 ]F <·-tJ>L 본 한국 % 북 1 l
l l 한 투지-<1,춥 진릭) l l

l l ·
[ · 

동 권 , V과 h·]-북한 통 
- 1 李絃壽](강毛대 부3it수) l

l [i 의 연계 가농성 l l
l l · q-J/한 당2]-간 남-0- 과 남북한 관 ·<9 1 凰光/]'(동국 강사) l
l [ 회-의 싱괸성에 <l-谷 

w

·13L ]
l l - 정치 . 겅제. 사최 . 체육분이·의 최딥·-8-헝1 l
l 을 $심으로 l l
l -

l l · 통 학5-d 통9]·'t육 방·113-;·- ·d>- l 秋.獸完(서울 강사) l
l l · 기-치]i(( 기1)>1을 될W힌· 샹일]it·h - Ada· ) 金1SA'(징싱데 깅·시.) l
l l 且且<· 램 개· l- l l
l l · VJr·1)과 PC통신을 昏한 일 A f l 李眞根( 민전문대 IT수) l
l l 직 홍보 l l
l V l · 통일 후 북한주1;0 ]· %-읍 한 인 )상 l 權·s.泰(강릉대 부5]-<수) l
l 1' 의 가상 아 3L축 12·안 ] l
l l · 남북한 의무5·t육11]졔 骨일인- ‥1-린各 위한 l 金容逸(한국헤 뻬 진8]강사) l
l l 기초인21'L l l
l t · 딜북주1·씨 사이- - 을 한 단·]며1 L-<‥- 1 金鎭潤(한‥f이반전 [1

l [ Cf-랩에 A]l-힌· 느·L l 친 책Rrn- 인�31-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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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5-'97년)

1

4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실태 분야>

0 북한사회주의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 경제의 체재전환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있어서 개인, 사회구조. 국가의 논리

0 북한의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연구

0 북한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정치경제

0 북한의 자립적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

0 북한사회주의 중앙 - 지방관계의 변화유형 예측

0 북한 지방행정 체계의 구조와 활동방식

0 북한의 도시정책

O 북 · 일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0 북한의 대외무역변화와 전망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노동정책

4통일정책 및 협상전략 분야>

0 북한체제의 변화시나리오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 여성공동체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0 대북한 핵억제정책과 합리적 선택

0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 · 미관계와 남 · 북관계

4남북교류 · 협상 분야>

0 남북한 교 역에서 준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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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북-%'l의 지-5-겅제 J
)
t %지대 진출을 昏한 남북경협 반전 젼라

0 닐'북이산기-족의 고 弔촤에 따 이산가족문제 해절대책

() 니-진-<1봉지<IL 경제려리에 따른 넘'북겅제 공동위 가동 전략소고

() 닙-북한 이성교-i'A- 관성최. 망인'

0 남북한의 흔1·깅 및 에니지에 관한 7/j르헙릭 방안연구

0 납북교n-협력 %q . 제 L 且各 및 발>7 방안연구

4통일이후 대비 및 이녕문제 분야>

G 통인후 에상되는 복한주민들의 y일사최 직웅에 대한 연구

0 국민들의 兮 . 1비용 지닛-의사 측정 (II)

0 통일네비 교 육을 위한 정보통신매체의 이용</대와 활용1[2'인- 모색

o %-일이-早 간도지익 최복에 관한 I l]적 연3L

O 통 J을 조17힌- 시기의 한국영역 및 국경에 관한 연구

0 북한 도시게획의 성분석과 9후의 게의 패2-1디-3]의 정립에 판한 연구

O - 인비- - 괴- W인기급에 래한 의식피- 그 긷정]9-인에 관谷 실증적 접%]f

G 일힌/;t 힌)]<1의 기본윈리IL서 자유민주주의 원리

<통習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G 북 · 일국5E 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첵

0 북한-인뵨 국교정상촤 교섭

0 兮일빈.겅 조성을 위-한 데북-심리진 
'힝·싱빙-인·

G -$일교%-의 교수, 학습 준기선정에 관한 인[/-

G 대%'l-민국 정부의 북축1·인권문제 게8]의 71개성 및 그 l%-)]}]

l 
'

團 闢 闢 關 國 闢 國 闢 國

]

l 
'

96년 lI.mm團m...團團..rn團..國..-l

4통일정책 분야>

0 탄북귀순자의 7'1시[사회 려응럭제고에 깐힌· 징책적 데응방안 연3'L

() 깁정일정69 V-괴시니-리오외- 한핵d책 대- - V험

C) %-인대비 교2L정첵 활성촤 방안에 관한 인2/-

(J 님'북한 兮 모 ill]의 성 s-]진치·에 C
%J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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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러시아한인들의 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0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割 暑일대비 분야>

0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0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0 통알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0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0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4남북교류 · 헙력분야)

O 남북한 신뢰구축

0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0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촨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0 중국농촌의 탈사최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0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에 관한 연구

0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0 북한 
"

인민"생활세계 연구

0 북한의 화법 (話'法)연구

0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4통일환경 분야>

O 한 · 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C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0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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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42 아 펑화체제구성과 진f·g-에 있어서 한 · 미 안且협럭관게의 의미와

역 할

0 북한의 대미7]곤과 한국의 대응방안

O 리시아의 대북한 정첵의 l;3촤외· 한국의 대응

( 
關 剛 國

' ' " 
" ' ' '

""所 " "

l 
'

97변 lI....... 
.

. . . 

. .

. 

. - -

w-

<통일점책 · 통일환경 분야>k

0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l·u-안

0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1-2·안 언구

O 통省 7 북힌·기입의 사-S-화 방안

0 님-북한 통호]-시 북한 국공채의 x]리 방인-에 관한 연31

0 동일읕1 r 전자 상쵱-<l 」 의 구축 · 운엉에 괸한 언구

0 민간昏일운동의 주요 13.<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뎔-이부에 관한 언3L

G 4.자 회님'을 통한 한1찬·v 평촤체 7축 1싱·안

0 중-국- 겅제게혁의 북한5 - - 기-능성애 대힌 비핀적 고w칠·

0 중국의 y·]'한1일도 기뵨진략

0 독일통알 후 파거청산에 궐2한 ->m·% 인구

0 북한 징보통신 시장의 이9경제적 진1'-2'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 진략

0 한국교최의 昏일C의에 괸·한 인구

<북한설태 분야>l

0 북한의 텍신태외-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섣정을 위한 인구

G ]정일체제히- 41힌V 및 -c ]]리트 )3t

O 해7'2시후 북한의 교육 · 문촤 실테 일인구

0 북한주VI의 이미지에 한 시·최소]리학적 연3L

('3 북힌· 사회주의체게의 조1환과 구조적 제익]

C) 북한사최의풍자적 · F어적 딩-론분석을 통헤본 체제 안정도 핑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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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 인도지원 · 남북협상분야>

0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o 냠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O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O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 ·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O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낱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0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촤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 · 흥보분야>

0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 개발

0 가치교육 기법을 촬용한 통일교육 교 수프로그램 개발

O 인터넷과
'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0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0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0 탈북주민의 사최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 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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